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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ㅇ 정책환경의 변화와 복잡성 증대로 정책문제에 다층적 이해가 필요하며, 
다수의 부처에서 R&D를 수행하고 부처별로 소관분야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며 중장기계획의 지속적 이행여부 및 유사․
중복 또는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 발생

ㅇ 이에, 각 부처가 수립·시행 중인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현황과 계획간 
연계성을 조사·분석하고 중장기계획의 체계적 조정을 유도 

  -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해 
정책 현황을 파악 

  - 정책수요에 따른 심층분석을 통해 차기계획 수립 및 정책조정을 위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차원의 컨설팅 의견 제시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간 중복·상충을 방지하고 효과적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NTIS 내에 중장기계획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전체 내용

ㅇ 각 부처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 각 부처 중장기계획에 대한 일반 현황 및 기술분야 및 세부분야별 계획 
간 연계맵 분석, 과거 정비 권고사항 반영 현황 점검 및 권고사항 발굴

ㅇ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심층분석 실시

  - 중장기계획간 체계적인 추진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심층분석을 실시하고 
정책수요에 따라 심층분석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필요시 시범 실시

ㅇ 중장기계획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실태조사 실시 및 중장기계획 종합체계
도 대국민 서비스 실시,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편람 발간

ㅇ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제도개선  

연구성과 ㅇ 2024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결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상정 
기준 및 대상(안):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편람 등

연구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ㅇ 중장기계획 실태조사․분석으로 계획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과학기술정책의 거시적 정합성 제고

ㅇ 중장기계획 심층분석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 제고

ㅇ 중장기계획 연계강화 지속적 추진 및 조사·분석 결과 품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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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요 약 문

1.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개요

2008년부터 매년 관계부처 과학기술분야 5년 이상 중장기계획에 대한 조사･
분석을 실시하고 계획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 제시

(방법) 중장기계획 일반 현황 및 연계성 분석 심층분석

- (연계성 심층분석) 78개 중장기계획과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전략･과제별 

연계 현황 검토 및 계획간 상관관계 분석

2. 일반 현황 실태조사

가. 일반현황 

(총괄) 21개 중앙행정기관(11부･1처･8청･1위원회)에서 총 78개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 (’24.12월 기준)

※ (’20) 16/90 → (’21) 18/84 → (’22) 19/84 → (’23) 19/83 → (’24) 21/78 

< 중앙행정기관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시행 현황(’24.12) >

부  처 계획 수(개) 부  처 계획 수(개)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32 행  정  안  전  부 1

산 업 통 상 자 원 부 8 문 화 체 육 관 광 부 1

농 림 축 산 식 품 부 5 중 소 벤 처 기 업 부 1

보  건  복  지  부 3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1

국  토  교  통  부 3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1

해  양  수  산  부 3 문 화 재 청 1

농  촌  진  흥  청 3 질 병 관 리 청 1

기     상     청 3 해 양 경 찰 청 1

환     경     부 2 우 주 항 공 청 ( 신 규 ) 4

산     림     청 2 경 찰 청 ( 신 규 ) 1

국     방     부 1 - -

합 계 : 21개 중앙행정기관, 78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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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24년 수립 계획은 총 14개이며 신규 수립 계획이 1개, 기존 계획의 시행기간 

만료에 따라 수립된 후속계획이 11개

기술분야별 중장기계획 수는 생명･의료(17개), 에너지･환경(13개), 공공･우주

(13개), 기초･기반(11개) 분야 순

< 분야별 중장기계획 현황(’24.12) >

분야 총괄
생명･
의료

에너지･
환경

공공･
우주

기초･
기반

ICT･
융합

정책･
평가

기계･
소재

대형
연구
시설

국방

계획 수 3 17 13 13 12 8 5 3 2 2

비율 (%) 3.8 21.8 16.7 16.7 15.4 10.3 6.4 3.8 2.6 2.6

’24년도 시행계획을 미수립하거나 미제출한 계획은 12개(과기부 1, 산업부 5, 

농식품부 2, 국토부 1, 우주항공청 3)

’24년도가 시행기간 착수년이지만 ’24년 하반기에야 수립된 계획은 5개

나. 시사점 및 권고사항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과 중장기계획과의 연계 강화 필요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중 일부(34개)는 5차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작성한 

계획이므로, 필요시 기본계획 추진과제에 맞게 기존 내용 수정 검토 필요

※ 환경변화에 따른 전략성 제고를 위해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 활용 등 

- 특히 '25년부터 착수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해야 하는 2개 

계획*의 경우 심의시 제5차 기본계획 과제의 반영 내용 검토 필요

*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부의요구 대상)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신규 수립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도 총괄계획

으로서 각 중장기계획과의 연계 강화 필요

일부 중장기계획은 다부처 공동 수립으로의 개편 검토 바람직

- 23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에서 다부처 수립을 권고한 중소기업기술

혁신촉진계획(중기부)은 차수변경하며 다부처 계획으로 수립하였으나, 동일한 

경우인 산업기술혁신계획(산업부)는 산업부 단독 계획을 유지

 ※ 운영위원회 심의 시 다부처 수립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당시 산업부 담당자는 법령 상 

산업부 장관이 수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부처 수립은 어려운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이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도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다부처 계획으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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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 공백영역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 필요

- 일부 추진과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에도 해당 분야의 중장기

계획이 부재

* 과학기술 외교･협력 리더십 확보 등

- 향후 해당 분야의 정책수립 현황 및 필요성 등의 분석*을 통해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을 포괄하는 중장기계획 수립 검토 권고

* 5년 미만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도 있으며, 기본계획의 모든 추진과제를 5년 이상의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할 필요성은 없음 

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의 연계 유도 등을 위한 조사항목 개편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항목으로 각 중장기계획의 시행기간과 계획의 

위상 및 상하위계획 표기 현황 추가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준에 맞춰 과학기술기본계획 시행기간과의 연계 

유도 및 시행기간 조정 권고 등도 고려

법정계획과 비법정계획에 대한 조사 이원화 및 과기기본법 개정 검토

- 그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의 일관된 권고에 의해 대부분의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은 법정계획화를 완료

※ 법정계획 추이 : (’08) 66%(55/83)→ (’13) 69%(80/116)→ (’18) 94%(79/84)→ 

(’23) 95%(79/83)

- 중장기계획의 법적 수립근거 마련 권고는 중단하고 있지만, 다만 상존하는 비법정계획, 

전략, 방안 등 현황의 체계적 파악은 필요*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전후 발표된 비법정 중장기계획, 대책, 전략, 방안 등과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와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 추진 필요

- 법적 기반없이 시급히 추진하게 되었지만 5년 이상 장기적인 목표와 활동내용을 

포함하는 계획 속성의 전략, 방안, 대책 등 과기자문회의에서 심의된 주요 계획성 

정책도 체계적 추진을 위해 별도 조사 검토

* 감염병 중장기 R&D 생태계 고도화 방안과 같이 자문회의 심의회의 안건 중 비법정･비주기적 

중장기계획으로 볼 수 있는 안건 중 중장기계획과 같이 5년 이상의 기간과 목표를 가지는 

경우를 대상

* 시급하지만 입법 소요기간 등 다양한 요인으로 법적 근거없이 수립되는 비법정계획, 

전략, 방안 등의 현황 파악을 위해 이원화(법정/비법정) 된 현황조사 실시 검토

- 비법정계획 중 절반*은 과학기술기본법의 관련 조항을 수립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을 통해 법적 수립 근거 강화 필요

*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 국가연구시설장비 고도화계획,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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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 심의회의의 심의 기능 강화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준의 내용구성항목의 충실성, 과학기술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중심의 심의기준 마련 및 사전검토 강화

- 중장기계획(안) 상정시 상위 및 유관 계획과의 관계를 검토할 수 있는 연계 현황 

자료를 첨부하여 안건 검토에 활용

※ 연계 내용의 검토를 위해 상하위계획의 연계된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양식 수정

- 타 회의체 심의 계획 중 자문회의에서 검토가 필요한 계획*에 대한 자문회의 부의 요구 

*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이 높거나, 다른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과의 연계가 필요하여 

자문회의에서 검토가 필요한 계획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평가 등 정부 예산사업 검토와의 연계 강화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공백시기 최소화와 수립 시기의 적정화 필요 

- 일부 중장기계획의 경우 시행기간 첫해 말까지도 계획 수립이 지연되어 계획의 

공백기간이 1년 가까이 지속되는 현상이 반복됨*

* 총괄계획인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24~’28)도 ’24년 11월 수립되는 등, ’24년이 

시행 첫해인 중장기계획 중 5개 계획이 ’24년 10월 이후 확정

- 중장기계획은 미래에 추진할 과제를 계획하는 것이므로 시행기간 이전 수립 완료 필요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이 현재 이후 해야 할 내용을 계획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행기간 

이전에 수립되어야 함. 따라서 원칙대로라면 적절하게 수립된 계획은 최소 해당 연도 

상반기 이전에는 신규 수립이 완료되어야 하는 것이 적절

- 공백없이 중장기계획을 운영하도록 적정 시기 수립의 권고와 유도를 위해 중장기

계획 수립시기 기준제시*, 심의회의 운영강화** 및 조사･분석 개편*** 등 검토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준」 내 수립시기에 대한 조항 신설 및 착수년 

전년 수립 완료 제시 등

** 후속계획 심의 전, 별도의 수립계획이나 수립방향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거나, 직전 시행계획

에서 해당 내용을 점검하도록 심의회의 안건 운영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기준년도 현행화 및 현황 항목에 신규수립 계획의 

최종 의결일, 적정시기 미수립 계획 항목 추가 등

중장기계획의 기간 개념 정립 및 체계화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시행기간은 많은 경우 5년인데, 일부 계획의 경우 5년마다 

수립하지만, 계획의 내용이 포괄하는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차별화

 ※ ’24년 기준 20%인 15개 중장기계획이 10년 이상의 계획기간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준 상, 계획의 기간을 지칭하는 공식 용어는 

시행기간 뿐으로 현실적으로 운영 중인 차별화된 기간을 표기 및 설명할 수 있는 

용어와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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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훈령의 시행기간은 계획 내용을 시행하는 기간으로 정의하고, 계획의 수립주기와 

계획에서 제시하는 목표까지의 기간은 계획기간으로 별도 명기 검토 필요

중장기계획 시행기간과 계획기간의 이원화 유도 검토

- 시행기간과 계획기간의 개념 정립과 도입 및 가능하고 유용한 계획부터 차별화 

운영 유도 검토

 ※ 시행기간보다 긴 계획기간은 보다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차수별 목표의 일관성 및 관리, 앞서의 계획 공백기간 방지, 계획보다 장기인 

연구개발사업와의 연계 등 정부 중장기계획의 체계적인 수립과 운영 가능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과 국가연구개발사업과의 연계 현황 검토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과 국가연구개발사업과의 연계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도 

시행하여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 과학기술 정책

조정 기능의 내실화 필요

 ※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전주기 

정책조정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장기계획과 이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예산심의 및 평가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연계 

정보와 심의회의의 심의 기능의 연계 필요

- 정책조정에 필요한 기반자료로서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과 연계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연계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 시행 검토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 대상 기준과 절차 마련

- 조사･분석은 2008년부터 법령에 따라 정부 업무로 수행되고 있지만, 그간 조사 

과정의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시 담당자별 임의적이고 비일관된 조사가 반복

- 과학기술기본법과 시행령의 취지에 맞춰 일관된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관리를 

위해 대상 계획의 명확한 기준과 조사방법 체계 마련 필요

 ※ 이에 따라 다음 절에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 대상 기준과 추진 방안 마련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준 등 법령 개선

- 위와 같은 개선사항 내용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인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준이나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등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에 대해 

반영하여 법적 근거 마련

 ※ 특히 비 과기정통부 중장기계획에의 적용을 유도하기 위해 부처 훈령보다 상위의 법령체계 

관련 내용 포함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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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 대상 기준

중장기계획 검색 대상 자료 및 방법

신규/수정 계획을 조사하기 위한 대상 자료와 검색 주기

- (매월 확인) 법령정보센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상정 안건/중앙행정기관, 온나라 

국가법정계획 홈페이지

- (매년 확인) 연도별 과학기술연감,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필요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근거 등

위 자료원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 5년 이상의 중장기계획을 조사 대상 풀로 구성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1) 에서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을 규정하는 4개 항목 

중 기준이 명확한 것은 수립주체(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행기간(5년 이상)뿐임

       ※ ‘과학기술 분야’의 정의 범위는 제시되지 않음

       ※ ‘소관 법령에 따라 세우는 계획’의 의미를 법정계획으로 한정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까지 

법적 근거 마련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진행

- 5년 이상의 계획이라는 것을 명확히 확인 가능한 정보(시행기간, 목표시점 등)로 

적시된 중앙행정기관이 발표한 문서가 대상

        ※ 명확하게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착수년부터 목표의 달성 계획 연도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계획

대상 풀에서 조사 대상 계획 선정

조사 대상 계획을 선정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설정

- 과학기술기본법2) 과 시행령의 취지에 맞춰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시 종합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 필요

       ※ 이에 따라 2019년 제시되었던 실태조사 대상 선정 기준(안)의 5개 기준은 재검토

구성된 조사 대상 후보 풀의 계획에 대해 법정계획 여부에 따라 차별화된 

과학기술분야 범위 기준을 적용하여 조사 대상으로 선정

1)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국방 및 인문사회 분야는 

제외한다)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에 따라 세우는 과학기술 분야의 5년 이상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제1항의 

중장기계획 간 연계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 vii -

요약문 

- 법정계획은 반드시 계획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주기적으로 수립되도록 근거 

법령이 구성된 경우로 한정3) 

        ※ 구체적인 계획명, 수립권자, 수립사항, 수립절차, 수립시기･주기(이 중 하나)를 법령 

체계에 규정한 계획

        ※ 법령의 계획명에 해당하는 별도의 계획이 존재하면 조사 대상계획은 비법정계획으로 판단

- 법정계획 조건에 맞지 않는 중앙행정기관의 5년 이상의 계획은 비법정계획으로 

분류

        ※ 비법정계획의 경우 근거 법령이 미흡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수립하기도 하나 비주기적 

계획 도 다수

- 대상 풀을 법정계획/비법정계획으로 구분한 이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여부를 판단하여 조사 대상 계획으로 선정

법정계획 기준 과학기술분야 범위 

과학기술기본법에 중장기계획 수립 의무를 명확히 적시한 중장기계획

 ※ 2025년 현재 과학기술기본계획(제7조, 5년마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제7조의2, 

5년 단위의),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제8조, 5년마다)

해당 계획의 수립 근거 법령의 내용상, 과학기술분야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중장기계획

- 근거 법령의 계획 명칭에 ｢과학/기술/연구(개발)/기술혁신｣을 명확히 포함하여 

적시한 중장기계획

        ※ 예)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 근거 법령의 계획 수립 규정 조항에 ｢과학/기술/연구(개발)/기술혁신｣이 계획 

수립의 목적임을 명확히 적시한 경우

        ※ 예)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

- 근거 법령의 계획 수립 규정 조항에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도록 적시된 

중장기계획 

- 수립 근거 법령의 목적 조항(보통 제1조)에 ｢과학/기술/연구(개발)/기술혁신｣을 

명확히 적시한 경우

        ※ 예) 원자력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이하 “원자력이용”

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법령에 계획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는 법정계획(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연계 강화방안(3p.),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제20회 제7호, 2016.4.27.) / 수립 근거 

법령에 수립권자, 수립사항, 수립시기･주기, 수립절차 등을 규정한 계획(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 20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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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포함)의 과학기술기본계획 포함사항에 해당하는 내용과 

‘직결된 내용을 다루는 법령에 근거한' 중장기계획

(심의 규정) 수립 근거법령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적시된 중장기계획

- 계획 내 과학기술/연구개발과 관련된 내용 일부에 대해서만 심의회의를 거치는 

계획* 포함

* 탄소흡수원증진종합계획 등

※ 법령 개정으로 타 위원회 심의, 비심의로 전환된 계획은 부처 협의 (기상업무발전기본계획)

수립 근거 조항에 과학기술/연구개발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적시된 계획

- 이 기준에만 해당하는 계획의 경우, 실제 수립된 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조항의 내용이 충분한 경우에 한정하여 선정*

* 대부분의 법정계획은 수립 근거 조항 중 하나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실제 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대상 선정

※ 2019년 제시되었던 실태조사 대상 선정 기준(안)의 “① 비전, 목표, 추진전략 등 계획 

원문에 직접적으로 R&D 관련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경우 선정” 준용

- 향후 이 기준에만 해당하는 계획의 경우는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과 같이 

과기자문회의 심의 의무화 조항 마련 권고

비법정계획4) 기준 과학기술분야 범위 (법정계획 기준 제외 계획 대상)

명칭에 ｢과학/기술/연구(개발)/기술혁신｣을 포함한 중장기계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심의/보고하는 중장기계획

- 주기적 계획인 경우 관례적으로 반복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상정

(심의/보고)하는 계획

- 비주기적 계획인 경우 수립 당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상정(심의/

보고)한 계획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포함)의 과학기술기본계획 포함사항에 해당하는 내용과 

직결된 비법정 중장기계획

※ 예) ’14.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 등

4) 수립 근거 법령이 없거나, 수립 근거 법령을 제시하더라도 계획명, 수립권자, 수립사항, 수립시기･주기, 수립절차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계획. 또한 제시된 수립 근거 법령에 이러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법령상의 

계획명과 실제 계획명이 명확히 상이하거나 법령상 계획명과 동일한 별도의 계획이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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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요구서 등에서 제시된 중장기계획은 다른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검토 후 선정

- 특정 산업분야 계획 중 비법정계획이면서 R&D 관련성이 불분명한 경우 제외 

(실태조사 대상 선정 기준(안) ④항, 내부검토자료, 2019)

※ 특정 국가연구개발사업 명시 등 R&D 관련 사항을 다수 포함하는 중장기계획

- 이 기준에만 해당하는 계획의 경우, 과학기술기본계획 시행계획/과학기술연감의 

언급 정도를 고려

라. NTIS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간 중복･상충을 방지하고 효과적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NTIS 내에 ‘중장기계획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연계강화방안(안)’의 일환으로 중장기계획 DB화를 

통한 체계적 통합관리 및 실시간 정보공유 추진

- 부처별 중장기계획 담당자가 직접 NTIS에 계획을 등록･관리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중장기계획 정보와 종합체계도를 제공

3. 심층분석 - 상세이행계획분석

(개요)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을 대상으로 과기혁신본부 요청에 따라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17개 추진과제별 상세이행계획 전수 재검토 추진

(검토결과) 상세이행계획 분석체계와 절차를 수립하여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중 다음의 계획을 비 상세이행계획(참고계획)으로 분류 

- 다만 우주항공청의 제3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21~'30)은 심의회의 심의 

결과 상세이행계획으로 조정됨

< 분석 결과 참고계획(비 상세이행계획) 목록 >

부  처 중장기계획

우주항공청 제3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21~'30)

해경청 제1차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21~’25)

※ 전년도에 분석이 완료되지 않은 일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추가 분석 결과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직접 상세이행계획으로 기지정되었던 계획 중 일부는 계획군 연계성 분석에서 

추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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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층분석 – 중장기계획 사전검토

심의회의 전문화 및 효율화 방안*에 따라 중장기계획의 상정 및 심의 과정에서 

보다 전문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사전검토 수행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회의체 전문성･효율성 강화 방안(안) (’24.11월, 국가과학

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확정

2025년도에 2개* 중장기계획에 대해 사전검토가 이루어졌으며 목적에 따라 

검토 방식 및 항목체계를 상이하게 구성

*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25~2029, 농식품부), 제2차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 (2026~2030, 국가유산청)

- 농식품부의 계획은 ’25년 착수하는 계획으로 심의회의 ’25년 상반기 상정 안건으로 

접수되었고, 상정 과정 중 사전검토 결과를 심의안건의 부속자료로 활용

- 국가유산청의 계획은 ’26년 착수하는 계획으로 심의회의 ’25년 상반기 상정 

안건으로 접수되었으나, 혁신본부의 상정 대상 검토 과정 중 사전검토 결과를 

부처간 협의 내부자료로 활용

5. 심층분석 - 계획군 연계성 분석

(개요) 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 단위 상세이행계획의 연계성 분석 및 

연계맵 조정(3-2 디지털전환 추진과제 계획군 대상)

(연계맵 조정) 3-2 디지털전환 추진과제 추가 계획에 대한 상세이행계획별 

분석 결과 3개의 세부추진과제별로 구분되지 않는 계획 등 일부 위상 조정

* 연계맵 조정(주요 2, 세부 2, 기타 2 계획으로 조정)

추진과제 3-2 디지털전환의 범위를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2개 계획을 주요계획

으로 조정(제1차 산업디지털전환종합계획, 디지털전략2.0)

- 대한민국 디지털전략과 제1차 산업디지털전환종합계획은 세부추진과제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 포괄

추진과제 3-2 디지털전환의 범위를 일부 포괄하는 2개 계획을 세부계획으로 

조정(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은 세부추진과제 

3-2-2 관련 내용 포함

후속 계획 수립 등으로 추진과제의 상세이행계획 지정의 실효성이 낮은 2개 

계획은 기타 계획으로 조정

- 참고계획은 제6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디지털기반 산업혁신성장전략이 해당됨



- xi -

요약문 

계획별 종합 권고의견

(대한민국 디지털전략 2.0) 목표･시행 기간을 명확히 제시하고, 지속적 추진을 

담보할 법적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계획의 실효성 확보

(제1차 산업디지털전환 종합계획) 기본계획의 디지털 기술수준 향상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도록 목표･지표를 설정하여 연계성 강화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공공성이 강한 공간정보의 민간 활용･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확산 지원 정책 보완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 데이터 기반 신사업 모델 창출 및 거래 활성화 

정책을 반영해 데이터 시장 확대 목표 달성에 기여

대상 계획 계획별 종합 권고의견(요약)

대한민국 
디지털전략 

2.0
과기정통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0은 “AI G3 국가 대한민국 도약”을 비전으로 AI 기술 
혁신을 핵심 방향으로 하는 4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며 주요 추진내용이 
과학기술기본계획의 3-2 추진과제(디지털 전환기 선도적 대응을 통한 경제 재도약)와 
연계된 부분이 있음

▪다만 3-2 추진과제는 산업디지털전환에 집중하고 있는데, 동 계획은 산업은 
물론 일반사회나 문화 부문까지 매우 포괄적인 범위에 대한 디지털 전략을 다루고 
있어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다루기에 적절한 수준의 계획으로 
기능하기 어려울 수 있음

▪또한 해당 중장기계획은 법적 수립 근거가 부재한 비주기적 계획이고 대한민국 
디지털전략의 후속으로 2년 만에 재수립되었으나, 공개된 전문이 부재하며 현재 
유효하거나 향후 실효적인 후속계획이 수립될지 알 수 없음



- xii -

2024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대상 계획 계획별 종합 권고의견(요약)
▪3-2 추진과제의 상세이행계획으로 유효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목표와 

시행기간을 명확히 제시하고 지속적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수립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있는 후속계획 수립 추진 필요

제1차
산업디지털전환 

종합계획
부처합동
(산업부)

▪부제가 산업 AI내재화 전략인 동 중장기계획은, 산업 전반에 AI를 내재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공급산업 육성과 수요기업의 AI 활용 역량 제고하여 민간 
주도 디지털 전환(DX) 생태계 조성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어, 과학기술기본
계획 3-2 추진과제와 정합성이 매우 높음

▪그러나, 3-2 디지털전환 과제와 가장 동질적이고 핵심적인 주요계획으로서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 직후 수립되었으므로 동일한 시행기간과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법정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은 물론 수립된 계획 원문에서도 시행기간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고 수립주기만 3년으로 규정

▪이에 따라, 중장기계획에서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행기간,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여 두 계획 간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

 -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도 디지털 전환 성과를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적절한 성과지표를 발굴 및 설정을 고려할 필요

제5차
국가물류
기본계획

(’21∼’30)
국토부

▪물류 신산업(생활물류, 콜드체인 등) 육성, 산업별 필요기술 도출 등 산업 혁신 
측면에서 연계성 존재하고, 서비스 중심 경제로 재편되는 흐름과 맞물려 전략 
방향이 유사하지만, 최신 신산업 요소(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등)가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연계성이 제한적

▪중소 물류기업 경쟁력 강화, 토탈 솔루션 제공 등 기업 특성 고려 지원책이 과기기본
계획의 기업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 취지와 부합하나, 물류 솔루션이 데이터 
통합에 국한돼 과학기술기본계획 3-2과제의 광범위한 디지털 기술 지원 범위를 
충족하지 못함

▪데이터 시장 확대라는 정량 목표와 직접 연계는 결여되어 있고, 기술수준도 간접적인 
기여만 가능

▪최신 디지털 전환 기술(디지털 트윈, AI, 메타버스 등)을 전략･세부 과제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 범위를 데이터･플랫폼 지원을 넘어 신기술 도입･활용 
역량 강화 프로그램까지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 신사업 모델 창출 및 거래 활성화 
정책 반영 필요

제7차
국가공간정보
정책기본계획
(’23∼’27)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디지털트윈 KOREA 실현'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디지털 전환 선도' 목표를 공간정보 분야에서 구체화하여 연계됨

▪특히, 국가 차원의 디지털트윈 체계 구축, 공간정보 데이터 유통 및 활용 체계 
고도화, NDT 플랫폼 구축, 데이터 안심구역 운영 등의 내용은 직접적인 대응 
관계를 가지고 있음

▪중장기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량 성과지표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디지털 전환 
추진과제의 정량 목표와 직접적인 연계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추진내용으로 
보면 3-2추진과제의 목표 중 데이터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공간정보 데이터는 자율주행 연구개발의 학습데이터로서 자율주행 분야 ICT 기술
수준, 데이터 시장적 가치도 높다고 판단되므로, 데이터 품질확보가 필요하며, 
기본계획과 연계되는 성과지표 발굴이 필요

▪제시된 중장기계획은 공공주도의 성격이 강하므로 민간 기업, 스타트업 등이 
공간정보를 활용해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확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



- xiii -

요약문 

6. 중장기계획 관련 선행 연구문헌 조사･분석

다양한 분야의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고, 정책분야에 상관없이 제시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유형에 따라 분류

선행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정부 중장기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과학

기술분야와 그 외 타 분야를 구분하여 분석

- 실제 계획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처 간, 조직 간 갈등조정 및 상충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 제시

- 향후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를 조사하여 중장기계획 개선에 활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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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1.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다수의 부처가 R&D를 수행하고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을 수립

하고 있어, 계획 간 유사･중복 또는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 발생

소속 부처가 R&D를 주도하는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부처 간 정책의 조정 

필요성이 높음

<참고> 주요국 R&D 수행부처 및 예산 비중

(한국, ’24년) 과기정통부 33.7%, 산업부 16.6%, 방사청 16.5% (66.8%)

(미국, ’25년) 국방부 46.0%, 보건복지부 25.4%, 에너지부 11.6% (이상 83.0%)

(일본, ’25년) 문부과학성 40.7%, 경제산업성 19.8%, 방위성 9.8% (이상 70.3%)

2008년부터 매년 소관부처별로 수립･시행 중인 중장기계획의 조사･분석을 

통해 중장기계획의 정비를 진행 중

※ (’08~’1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13~’17) 미래창조과학부 → (’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11년 3월 신설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2를 통해 중장기계획 조사･분석의 

추진근거 강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실태조사) (’11.3.28 신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국방 및 인문사회 분야는 제외한다)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에 따라 세우는 과학기술 분야의 5년 이상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제1항의 중장기계획 간 연계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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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실태조사 대상 및 심층분석 현황(’08~’24)

대상년도 조사･분석 대상계획 수 심층분석 분야

2008 18개 부처, 83개 생명공학

2009 18개 부처, 93개 인력양성

2010 18개 부처, 105개 에너지･환경

2011 17개 부처･1개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 111개 농림수산식품

2012 17개 부처･1개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 113개 해양과학기술

2013 19개 부처, 116개 중소기업육성

2014 18개 부처, 120개 융합기술

2015 17개 부처, 112개 심층분석 방안 개편

2016 16개 부처, 93개 ’17년 종료 종합계획 2개

2017 16개 부처, 94개 ’18년 종료 종합계획 2개

2018 16개 부처, 84개 ’19년 종료 종합계획 1개

2019 16개 부처, 89개 ’20년 종료 종합계획 2개

2020 16개 부처, 90개 ’21년 종료 종합계획 3개

2021 18개 부처, 84개 ’22년 종료계획 4개

2022 19개 부처, 84개 ’23년 종료계획 4개

2023 19개 부처, 83개 탄소중립 추진과제

2024 21개 부처, 78개 디지털전환 추진과제

* 녹색성장위원회

그동안 조사･분석의 추진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정합성 제고, 중장기계획 

간 연계성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

※ 중장기계획 수 : (’20)90개→ (’21)84개→ (’22)84개→ (’23)83개→ (’24)78개 

※ 법정계획 비율 : (’20)94.4%→ (’21)98.8%→ (’22)94.0%→ (’23)95.2%→ (’24년) 92.3%

조사･분석을 통해 정비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계획 간 상호 연계에 일부 한계가 

존재하므로, 조사･분석은 지속 실시하면서 한편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

각 부처에서 2024년도에 수립･시행한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현황분석, 신규 계획의 수립 등을 반영한 중장기계획 연계맵 구축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DB화를 통한 체계적 통합관리 및 실시간 정보공유 

추진

중장기계획의 실효성과 차기(후속) 계획과의 연계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계획에 

대한 심층분석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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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연구의 목표

각 부처가 수립･시행 중인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현황과 계획 간 연계성을 

조사･분석하고 중장기계획 간 체계적 조정을 유도

- 국가과학기술정책 기조에 부합하도록 부처 중장기계획 간 연계･조정 강화

- 조사･분석 결과를 중장기계획 수립･보완에 활용

중장기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전주기에 

걸친 관리체계 마련

연구의 주요 내용

각 부처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 매년 관계부처 중장기계획 현황(신설/수정･보완/폐지)을 조사하여 대상 목록 확정 

- 각 부처 중장기계획의 법적근거, 시행계획 수립 등 현황 분석

- 기술분야별 종합/세부계획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연계맵 작성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별 계획군을 대상으로 심층분석 실시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수립과 17개 추진과제별 상세이행계획 

지정에 따라 추진과제별 상세이행계획의 체계성을 중심으로 심층분석 추진

NTIS 내에 ‘중장기계획 종합시스템’을 운영하여 부처별 중장기계획 담당자가 

직접 NTIS에 계획을 등록･관리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중장기계획 정보와 종합체

계도를 제공

중장기계획 조사분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및 심층분석 개편

방향에 따른 추진 방안과 분석 기반 마련

[그림 Ⅰ-1]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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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4년도 중장기계획 실태조사 및 분석

1. 중장기계획 실태조사 및 분석 개요

(목적)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도출 및 계획 간 연계 강화

최상위 계획인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각 중장기계획 간 연계 강화로 과학기술

정책의 거시적 정합성 제고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총
분석대상 

18개 부처 
83개 계획

▷
18개 부처 
93개 계획

▷
18개 부처 
105개 계획

▷
18개 부처 
111개 계획

▷
18개 부처
113개 계획

▷
19개 부처 
116개 계획

심층분석
대상 분야

생명공학 인력양성 에너지･환경 농림･수산･식품 해양과학기술 중소기업

결과 심의 국과위 국과위 국과위 국과위 국과위 국과심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
18개 부처 
120개 계획

▷
17개 부처
112개 계획

▷
16개 부처
93개 계획

▷
16개 부처
94개 계획

▷
16개 부처
84개 계획

▷
16개 부처
89개 계획

융합기술
심층분석 
개편 추진

종료 예정 
종합계획

종료 예정 
종합계획

종료 예정 
종합계획

종료 예정 
종합계획

국과심 국과심 국과심 국과심 자문회의 자문회의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
16개 부처
90개 계획

▷
18개 부처
84개 계획

▷
19개 부처
84개 계획

▷
19개 부처
83개 계획

▷
21개 부처
78개 계획

종료 예정 
종합계획

종료 예정 
종합계획

종료 예정 
종합계획

탄소중립 
추진과제

디지털전환 
추진과제

자문회의 자문회의 자문회의 자문회의 자문회의

[그림 Ⅱ-1]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현황(’08~’24)

(대상)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인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에 따라 세우는 과학기술 분야의 5년 이상 

중장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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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절차) 중앙행정기관 중장기계획 실태조사(’25.1~2월) → 조사결과 분석 및 

연계맵 작성(’25.2~3월) → 조사결과 확정(’25.3월 운영위)

※ 실태조사 기간 과기혁신본부 담당과에서 조사대상 계획 주관부처를 대상으로 조사시행 

공문 발송 및 NTIS 등록 진행, 심층분석의 경우 ’25년 하반기에 실시하여 차년도 반영

(방법) 중장기계획 현황 분석, 기술분야별 분석

중장기계획의 구분

◈ 총괄계획 : 全 과학기술분야를 총괄하며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는 계획

◈ 분야별 종합계획 : ① 중장기계획 연계맵에 따른 기술분류에서 개별 분야 총괄계획 

②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근거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제도,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

◈ 분야별 세부계획 : ① 중장기계획 연계맵에 따른 기술분류에서 계획이 다루는 기술분야가 일부분이며 

종합계획과 연계한 하위계획 

② 연구개발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연구개발이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인 계획 

③ 계획의 내용이 세부기술별 목표와 추진일정 등으로 구성된 기술 로드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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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현황 분석

가. 전체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

2024년 12월 기준 21개 중앙행정기관(11부･1처･8청･1위원회)에서 총 78개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 중

<표 Ⅱ-1> 중앙행정기관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 현황(’24.12)

부  처 계획 수(개) 부  처 계획 수(개)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32 행  정  안  전  부 1

산 업 통 상 자 원 부 8 문 화 체 육 관 광 부 1

농 림 축 산 식 품 부 5 중 소 벤 처 기 업 부 1

보  건  복  지  부 3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1

국  토  교  통  부 3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1

해  양  수  산  부 3 국 가 유 산 청 1

농  촌  진  흥  청 3 질 병 관 리 청 1

기     상     청 3 해 양 경 찰 청 1

환     경     부 2 우 주 항 공 청 ( 신 규 ) 4

산     림     청 2 경 찰 청 ( 신 규 ) 1

국     방     부 1 - -

합 계 : 21개 중앙행정기관, 78개 계획

상위 3개 부처가 수립･시행 중인 중장기계획 수는 45개로, 전체 78개 계획 

중 57.7%를 차지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가 32개(41.0%)로 가장 많으며, 산업부 8개(10.3%), 

농식품부 5개(6.4%) 순으로 3개 부처 모두 점유율 하락

- 과학기술 관련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증가

<표 Ⅱ-2> 상위 3개 부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현황 비교(’23~’24)

부 처
2023년 2024년 계획 수 

증감(개)계획 수(개) 비율(%) 계획 수(개) 비율(%)

과 기 정 통 부 36 43.4 32 41.0 -4

산 업 부 11 13.3 8 10.3 -3

농 식 품 부 6 7.2 5 6.4 -1

3개 부처 합계 53 63.9 45 57.7 -8

3개 부처 外 30 36.1 33 42.3 +3

총 합계 83 100 78 10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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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4년도 주요 변화

’24년 수립 계획은 총 14개이며, 이 중 신규 수립 계획이 1개, 기존 계획의 

시행기간 만료에 따라 수립된 후속계획은 11개, 추가된 계획 2개

<표 Ⅱ-3> 2024년 수립 중장기계획

부 처 기존 계획 신규 수립 및 후속계획 최종확정기구

▪ 신규 수립계획(1개)

과기정통부 -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 (’24.8.6.의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추가된 계획(2개)

농식품부 이전 계획 종료(’22) 후 미수립
제3차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사업중장기계획(’24-’28)
농림축산검역본부 
기획전문위원회

경찰청 -
제2차 치안 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24-’2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기존 근거 법령 삭제 및 새로운 근거 법령 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0개)

- - - -

▪ 시행기간 만료에 따라 수립한 후속계획(11개)

과기정통부
제4차 과학관육성 기본계획

(’19-’23)
제5차 과학관육성 기본계획

(’24-’2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미래인재특위 전결)

과기정통부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19-’23)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24-’2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기정통부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

(’19-’23)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24-’28)
과기정통부 장관

환경부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19-’23)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24-’2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토부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19-’23)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24-’28)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산업부
제3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19-’23)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24-’28)
로봇산업정책심의회의

산업부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19-’23)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

(’24-’2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업부
제4차 에너지기술 개발계획

(’19-’28)
제5차 에너지기술 개발계획

(’24-’3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중기부
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19-’23)
제5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24-’2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우주항공청
제1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14-’23)
제2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24-’33)
국가우주위원회

우주항공청
제2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

(’19-’23)
제3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

(’24-’28)
국가우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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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외 등 변경된 계획은 총 12개

- 주관 부처가 변경된 계획 4개, 제외된 계획 8개 

<표 Ⅱ-4> 2024년도 수정･변경된 중장기계획

부 처 기존 계획 수정･변경 계획 / 사유 최종확정기구
▪ 수정 계획(4개)

우주항공청
제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23~’27)

주관 중앙행정기관 변경 
(과기정통부 ￫ 우주항공청) 

국가우주위원회

우주항공청
제2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24~’33)
주관 중앙행정기관 변경 

(과기정통부 ￫ 우주항공청) 
국가우주위원회

우주항공청
제3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

(’24~’28)
주관 중앙행정기관 변경 

(과기정통부 ￫ 우주항공청) 
국가우주위원회

우주항공청
제3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

(’21~’30)

주관 중앙행정기관 변경 
(산업부 ￫ 우주항공청)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심의회

▪ 조사 대상 제외 계획(8개)

우주항공청
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

(’19~’23)
후속계획 없음 국가우주위원회

과기정통부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기본계획 

(’04∼) 
후속계획 미수립이 지속되어 대상 

제외(과기부 합의)
과기정통부 장관

산업부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19~’23)
시행기간 연장없이 후속계획 미수립 

(후속계획 수립 미확인)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산업부
2030 이차전지 산업(K-Battery) 

발전 전략
비 중장기계획*인 후속방안 수립 녹색성장위원회

농식품부
제5차 친환경농업육성5개년계획 

('21~'25) 
과기 중장기계획 조사대상 기준에 

따라 제외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제3차 곤충양잠산업육성 

종합계획('21~'25) 
과기 중장기계획 조사대상 기준에 

따라 제외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심의회

환경부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21~'30)
과기 중장기계획 조사대상 기준에 

따라 제외
환경보건위원회

원안위
제3차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 (’23~’27)
과기 중장기계획 조사대상 기준에 

따라 제외
원자력안전위원회

* 현재 후속방안으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기재부 주도 범부처. 산업전주기 관점으로 목표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법정계획은 아님. 주관부처 담당자)"로 수립 관리

- ’24년 과기부 실태조사 기간 내 공문 발송 대상으로서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조사 완료 후 주관부처의 계획 추진 상황 등에 따라 조사분석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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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에 후속계획이 수립된 11개 계획 중 2024년 하반기에 수립된 계획은 

총 5개

- ’24년을 착수년도로 제시하였지만 실질적으로 ’24년에 계획을 시행할 수 없는 

계획의 비율이 45.4%로 절반에 가까움

- 다수 계획은 시행기간 5년으로 2024년은 법정계획 부재인 상태로 실제 시행기간은 

’25년~’28년 4년만 가능

- 중장기계획의 수립시기를 착수년 전년 하반기에서 착수년 상반기로 법제화할 

필요

<표 Ⅱ-5> 2024년 착수 중장기계획 중 24년 하반기 수립 완료 계획

부 처 기존 계획 신규 수립 및 후속계획 최종확정기구 의결일

산업부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19-’23)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

(’24-’2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4.11.21.

산업부
제4차 에너지기술 개발계획

(’19-’28)
제5차 에너지기술 개발계획

(’24-’3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 전결-탄핵)

’24.12.18

중기부
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19-’23)
제5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24-’2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4.11.21

우주
항공청

제1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14-’23)

제2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24-’33)

국가우주위원회 ’24.10.29.

우주
항공청

제2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
(’19-’23)

제3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
(’24-’28)

국가우주위원회 ’24.10.29.

- ’23년에도 동일한 상황의 계획이 5개로 나타나 이러한 지연 수립이 지속됨 

<표 Ⅱ-6> 2023년 착수 중장기계획 중 23년 하반기 수립 완료 계획

부 처 기존 계획 신규 수립 및 후속계획 최종확정기구 의결일

과기
정통부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18-’22)

제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23-’2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3.12.20.

과기
정통부

제3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18-’27)

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23-’2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특위)

’23.12.20.

국토부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18-’27)
제2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23-’3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23.09.26.

국토부
제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18-’22)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23-’27)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23.12.

해수부 -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

(’23-’27)
국무회의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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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정계획 현황

78개 계획 중, 계획 수립의 근거 및 필요성이 법령에 명시된 법정계획5)은 

72개(92.3%)*

* 과학기술기본계획, 산업기술혁신계획 등

- ’16년부터 법정계획 비율은 지속적으로 90%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감소 

* (’16년) 93.5% → (’17년) 89.4% → (’18년) 94.0% → (’19년) 94.4% → (’20년) 

94.4% → (’21년) 98.8% → (’22년) 94.0% → (’23년) 95.2% → (’24년) 92.3%

※ 2022년 이후 부처가 제출한 현황만을 집계하지 않고, 해당 법령 조항을 확인하여 추가 

검토하고 있으며, 24년부터 법정계획의 정의를 추가 정립(5절 참조)하여 검토

<표 Ⅱ-7>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중 법정계획 수 변화 추이(’08~’24)

연도
법정계획 비법정계획

합계
계획 수 비율(%) 계획 수 비율(%)

2008 55 66.3 28 33.7 83

2009 61 65.6 32 34.4 93

2010 66 62.9 39 37.1 105

2011 72 64.9 39 35.1 111

2012 75 66.4 38 33.6 113

2013 80 69.0 36 31.0 116

2014 83 69.2 37 30.8 120

2015 93 83.0 19 17.0 112

2016 87 93.5 6 6.5 93

2017 84 89.4 10 10.6 94

2018 79 94.0 5 6.0 84

2019 84 94.4 5 5.6 89

2020 85 94.4 5 5.6 90

2021 83 98.8 1 1.2 84

2022 79 94.0 5* 6.0 84

2023 79 95.2 4* 4.8 83

2024 72 92.3 6* 7.7 78

* ’21년까지는 부처 제출의견 토대로 집계 / ’22년에는 부처 제출 관련 조항 추가 검토 실시 

5) 구체적인 계획명, 수립권자, 수립사항, 수립절차, 수립시기･주기(이 중 하나)를 법령 체계에 규정한 계획. 

구체적인 내용은 후술하는 5.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대상 기준에서 상세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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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중 법정계획 수 변화 추이(’08~’24)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시행 이후 중요한 비법정계획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해당 계획의 수립 근거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권고를 지속6)

- 꾸준히 법적근거 마련 권고를 지속한 결과, 당초 30%에 달한 비법정계획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여 현재 대부분의 계획은 법정계획(90% 내외)

※ 특히 2015년과 2016년 사이 법정계획으로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해당 시기 

어떠한 상황으로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 추후 검토해 볼 필요

※ 2022년 이후에는 NTIS 등록 정보의 법적 조항에 대한 추가 검토를 통해 법적 근거가 

미비한 계획은 비법정계획으로 분류(아래 참고)하여 증가

<참고> 제3차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 (’20-’25) 중 관련 내용 (5p.)

□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설계와 전략적 추진 필요

 ㅇ 중장기 계획수립ㆍ추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중장기 전략없이 사업을 답습하거나 일회성 

사업이 반복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

    * 제1차, 제2차 과학기술문화 창달 5개년 계획 이후 중장기 계획 중단

6)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면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는 법정계획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학기술정책조정을 위한 과학기술자문회의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임무를 고려하여 

처음 조사를 시행한 2008년부터 비법정계획도 조사하면서 해당 계획들에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을 

갖추도록 권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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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8> 법령 보완이 필요한 비법정 계획 세부 현황 

계획별 관련 법령 조항 내용 (부처 제출) 비고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2-’27)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립주기를 단축하거나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22.9) 

의결, 이를 토대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기본계획(’23~’25) 

수립 

< 제3차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 (’20-’25) >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 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이 국민생활 및 사회전반에 

널리 이용되며 국민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중장기 계획수립･추진의 직접적 

법적 근거 부족

  ※ 근거법령 제정을 본 계획의 

추진과제로 제시

< 제3차 국가연구시설장비 고도화계획(’23-’27) >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 ①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 등을 구축, 확충･고도화하고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중장기 계획수립･추진의 직접적 

법적 근거 부족

  ※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의 근거

법령 조항과 동일 수준

< 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23-’27) >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협동･융합연구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간 또는 이들 

상호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북돋우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신기술 상호간 또는 신기술과 학문･문화･예술 및 산업 
간의 융합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중장기 계획수립･추진의 직접적 

법적 근거 부족

  ※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의 근거

법령 조항과 동일 수준

< 제3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22-’2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타 계획*의 수립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 제3차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사업중장기계획(’24-’28) >

근거법령 없음 - 주관부처 제시 근거법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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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법령에 다수 계획의 수립 근거 조항을 두는 경우는 중앙행정기관 중 

과기정통부와 과기정통부에서 분리된 우주항공청의 경우에만 9개 계획 존재

- 다수의 계획이 포함된 다른 9개 중앙행정기관은 모두 개별 계획별로 별도의 

수립 근거 법령 존재 

- 나머지 10개 중앙행정기관은 부처별로 1개 계획만 조사 대상으로 포함되었으며 

대부분 부처 업무 전반 범위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법령과 계획에 해당

<표 Ⅱ-9> 중앙행정기관별 과학기술분야 법정 중장기계획과 법령 현황(’24.12)

부  처 계획 수(개) 법정계획 수(개) 근거 법령 수(개)
근거 법령 중복 계획 

수(개)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32 28 24 6

산 업 통 상 자 원 부 8 8 8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5 4 4 -

보  건  복  지  부 3 3 3 -

국  토  교  통  부 3 3 3 -

해  양  수  산  부 3 3 3 -

농  촌  진  흥  청 3 3 3 -

기     상     청 3 3 3 -

환     경     부 2 2 2 -

산     림     청 2 2 2 -

국     방     부 1 1 1 -

행  정  안  전  부 1 1 1 -

문 화 체 육 관 광 부 1 1 1 -

중 소 벤 처 기 업 부 1 1 1 -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1 1 1 -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1 1 1 -

국 가 유 산 청 1 1 1 -

질 병 관 리 청 1 - - -

해 양 경 찰 청 1 1 1 -

우 주 항 공 청 ( 신 규 ) 4 4 2 3

경 찰 청 ( 신 규 ) 1 1 1 -

합 계 78 72 66 9

합 계 : 21개 중앙행정기관, 78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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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계획의 수립 근거 조항을 갖고 있는 법은 과학기술기본법(4개)이며 

그 다음은 우주개발진흥법(3개), 연구성과평가법(2개)의 순

- 앞서 법령 보완 필요가 있는 계획 중 3개 계획*도 수립의 기반이 되는 법령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시하고 있어 법정비법정 계획을 모두 포함하면 과학기술기본

법은 모두 7개 계획**의 수립 기반

*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 국가연구시설장비 고도화계획,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

** 79개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중 9% 비중이며, 비법정 계획 6개 중 50%인 3개 

계획의 수립 기반으로 제시되고 있음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시, 해당 계획의 법적 수립 근거를 일관된 수준으로 마련하기 

위한 조항 구성을 검토할 필요

* 그간 중장기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마련을 권고해 온 정책방향에 비추어 

최소 사회문제해결종합계획과 같이 시행령 수준의 법적 근거라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

<표 Ⅱ-10> 다수 계획의 단일 근거 법령 현황

주관부처 계획 수립 근거 법령 중장기계획 최종확정기구

과기정통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3-’2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기정통부 제7조의2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투자전략 (’23-’2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기정통부 제8조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3-’2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기정통부
시행령 

제24조의7
제3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 (’23-’2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평가법

제5조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 (’21-’2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기정통부 제16조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21-’2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우주항공청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
제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23-’27)

국가우주위원회

우주항공청 제15조
제2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24-’33)
국가우주위원회

우주항공청 제5조의3
제3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

(’24-’28)
국가우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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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장기계획 시행계획 수립현황

78개 계획 중,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계획은 71개(91.0%)

- 중장기계획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계획 수립을 권고한 결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표 Ⅱ-11>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중 시행계획 수립 현황(’08~’24)

연도
시행계획 수립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계획 수 비율(%)

2008 58 69.9 83

2009 65 69.9 93

2010 70 66.7 105

2011 77 69.4 111

2012 75 66.4 113

2013 73 62.9 116

2014 80 66.7 120

2015 78 69.6 112

2016 71 76.3 93

2017 71 75.5 94

2018 57 67.9 84

2019 65 73.0 89

2020 70 77.8 90

2021 69 82.1 84

2022 71 84.5 84

2023 71 85.5 83

2024 71 91.0 78

78개 계획 중,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계획은 71개(91.0%)이며, 

이 중 실제 2024년도 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한 계획은 59개(83.1%)

- 71개 계획 중 과기정통부･산업부･농식품부 등 상위 3개 부처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이 

42개(59.2%*)로 다수를 차지 

* 3개 부처의 비중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는데 이는 우주항공청으로의 이전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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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2> 부처별 '24년도 시행계획 수립･제출 현황

구분
시행계획 수립대상 

계획 수(개)
’24년도 시행계획 미수립 

계획 수(개)
’24년도 시행계획 미제출* 

계획 수(개)

과 기 정 통 부 29 1 -

산 업 부 8 4 1

농 식 품 부 5 1 1

3개 부처 합계 42 6 2

3개 부처 외 29 3 1

합 계
71개

(전체 78개 중 91.0%)
9 3

* NTIS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등록서비스 제출 기준 

- ’24년도 시행계획을 미수립･미제출한 계획 12개는 다음과 같으며, 특히 국토부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과 우주항공청의 제3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은 

2년 연속으로 법적 의무사항인 시행계획을 미제출하고 있어 실효성 의문 

<표 Ⅱ-13> 부처별 '24년도 시행계획 미수립･미제출 중장기계획 현황

연번 부처명 계획명 미수립･미제출 현황

1 과기정통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24-’28) ’24년도 시행계획 미수립

2 산업부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24-’28) ’24년말 중장기계획이 의결되어 ’25년 시행계획과 통합 수립 중

3 산업부 제5차 에너지기술 개발계획(’24-’33) ’24년말 중장기계획이 의결되어 ’24년도 시행계획 미수립

4 산업부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기본계획(’20-’24) ’24년도 시행계획 미제출

5 산업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1-’25) ’24년도 시행계획 미수립

6 산업부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24-’28) 기본계획 시행 첫해로 별도 시행계획 미수립

7 농식품부 제3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23-’27) ’24년도 시행계획 미제출

8 농식품부 제3차 농림축산검역기술개발사업 중장기계획(’24-’28) 계획 시행 첫해로 별도 시행계획 미수립

9 국토부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23-’27) ’24년도 시행계획 미제출

10 우추항공청 제2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24-’33) ’24년말 중장기계획이 의결되어 ’24년도 시행계획 미수립

11 우추항공청 제3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24-’28) ’24년말 중장기계획이 의결되어 ’24년도 시행계획 미수립

12 우추항공청 제3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21-’30)
’23년도 시행계획 미수립. 

(’25년 시행계획에 24년도 실적 포함하여 작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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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5년 후속계획 수립 대상 중장기계획 현황

78개 계획 중, '24년에 종료되고 '25년에 후속계획이 착수되어야 하는 계획은 

3개(3.8%)

- 이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대상 계획은 1개이며, 신재생에너지 계획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요구 예정

주관부처 계획명
시작
연도

종료
연도

다부처
여부

최종확정기구

산업부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2020 2024 O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산업부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2020 2034 O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농식품부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2020 2024 O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 법률 개정을 통해 ’14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총 계획기간은 15년이나 수립주기를 

5년으로 명문화

'23년에 종료된 1개 계획의 후속계획이 미수립(법정계획)

주관부처 계획명
시작
연도

종료
연도

다부처
여부

최종확정기구

산업부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2019 2023 O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바. 심의기구별 현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외의 타 심의기구에서 심의하는 

중장기계획은 지속 정비를 통해 감소하는 추세

[그림 Ⅱ-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타 심의기구의 계획 심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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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8개 계획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받는 계획은 44개(56.4%)

이며, 장･차관이 위원장으로 심의한 계획은 17개(21.8%)

<표 Ⅱ-14> 최종심의기구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현황 추이(ʼ17∼’24)

심의기구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기타* 합계

계
획

수

’17년(개, 증감)
(비율,%)

45개(▴3)
(47.9%)

2개(-)
(2.1%)

5개(▴1)
(5.3%)

29개(▾1)
(30.9%)

13개(▾2)
(13.8%)

94개(▴1)
(100%)

’18년(개, 증감)
(비율,%)

39개(▾6)
(46.4%)

1개(▾1)
(1.2%)

5개(-)
(6.0%)

26개(▾3)
(31.0%)

13개(-)
(15.5%)

84개(▾10)
(100%)

’19년(개, 증감)
(비율,%)

40개(▴1)
(44.9%)

4개(▴3)
(4.5%)

4개(▾1)
(4.5%)

27개(▴1)
(30.3%)

14개(▴1)
(15.7%)

89개(▴5)
(100%)

’20년(개, 증감)
(비율,%)

41개(▴1)
(45.5%)

4개(-)
(4.4%)

4개(-)
(4.4%)

27개(-)
(30%)

14개(-)
(15.5%)

90개(▴1)
(100%)

’21년(개, 증감)
(비율,%)

39개(▾2)
(46.4%)

2개(▾2)
(2.4%)

6개(▴2)
(7.1%)

22개(▾5)
(26.2%)

15개(▴1)
(17.9%)

84개(▾6)
(100%)

’22년(개, 증감)
(비율,%)

41개(▴2)
(48.8%)

1개(▾1)
(1.2%)

8개(▴2)
(9.5%)

20개(▾2)
(23.8%)

14개(▾1)
(16.7%)

84개(-)
(100%)

’23년(개, 증감)
(비율,%)

42개(▴1)
(50.6%)

2개(▴1)
(2.4%)

7개(▾1)
(8.4%)

19개(▾1)
(22.9%)

13개(▾1)
(15.7%)

83개(▾1)
(100%)

’24년(개, 증감)
(비율,%)

44개(▴2)
(56.4%)

5개(▴3)
(6.4%)

3개(▾4)
(3.8%)

16개(▾3)
(20.5%)

10개(▾3)
(12.8%)

78개(▾5)
(100%)

* 기타는 최종심의기구가 개별부처, 민간기구, 폐지된 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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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2월 기준 78개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은 총 32개 최종심의기구에서 

심의･의결하였으며 상위 3개 최종심의기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60.3% 수준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38개(48.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기타 위원회 6개

(7.7%), 국가우주위원회 3개(3.8%,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위원장 변경) 등

<표 Ⅱ-15> 최종심의기구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 현황(’24.12.)

최종심의기구 계획 수(개) 최종심의기구 계획 수(개)

국 가 과 학 기 술 자 문 회 의 38* 연 구 실 안 전 심 의 위 원 회 1

국 가 과 학 기 술 자 문 회 의 
및  기 타  위 원 회

6 원 자 력 진 흥 위 원 회 1

국 가 우 주 위 원 회 3 정 보 통 신  전 략 위 원 회 1

국 무 회 의 2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1

생 명 공 학 종 합 정 책
심 의 회

2
한 의 약 육 성 발 전
심 의 위 원 회

1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1
항 공 우 주 산 업 개 발
정 책 심 의 회

1

경 제 관 계 장 관 회 의 1 과 기 정 통 부  장 관 1

국 가 스 마 트 도 시 위 원 회 1 농 식 품 부  장 관 1

국 가 지 식 재 산 위 원 회 1
원 자 력 이 용 개 발
전 문 위 원 회

1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1 기 상 청 장 1

국 가 핵 융 합 위 원 회 1
기 상 청 주 요 정 책 협 의 회
기 상 청 장

1

국 제 과 학 비 즈 니 스 벨 트
위 원 회

1 식 품 산 업 진 흥 심 의 회 1

농 업 기 계 화 정 책 심 의 회 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

1

로 봇 산 업 정 책 심 의 회 의 1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1

소 재 부 품 장 비 
경 쟁 력 강 화  위 원 회

1 해 양 경 찰 위 원 회 1

연 구 개 발 특 구 위 원 회 1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기 획 전 문 위 원 회

1

합 계 : 32개 최종심의기구, 78개 계획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특위 심의･의결 계획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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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계획 최종심의기구가 기타*에 해당하는 것은 총 10개(12.8%)

* 구분 : 부처 내에서 확정되거나 민간이 위원장인 경우, 계획 수립 당시의 최종심의기구가 

현재 폐지된 계획

<표 Ⅱ-16> 최종심의기구가 기타에 해당하는 중장기계획 현황

소관부처 계획명 시작년도 종료년도 최종심의기구명

과기정통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2024 2028 과기정통부 장관

과기정통부 제3차 방사선 진흥계획 2022 2026
원자력이용개발

전문위원회

농식품부 제3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 2023 2027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제4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2023 2027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농식품부
제3차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중장기계획
2024 2028

농림축산검역본부 
기획전문위원회

기상청 제3차 기상산업진흥 수정 기본계획 2023 2027 기상청주요정책협의회

기상청
제2차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
2023 2027 기상청장

복지부
제1차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
2021 2025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

산업부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2020 2034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해경청 제1차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2021 2025 해양경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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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차수별 현황

중장기계획 차수별 현황을 보면, 절반 가까운(45%) 계획이 4차 이상 추진되었고 

그다음으로는 3차까지 추진된 계획이 많으며, 1차와 2차 계획은 비슷한 수준

- 과학기술 관련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증가

<표 Ⅱ-17> 중앙행정기관별 차수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 현황(’24.12)

부  처 1차 계획 수(개) 2차 계획 수(개) 3차 계획 수(개) 4차 이상 계획 수(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3 8 16

산 업 통 상 자 원 부 1 - 1 6

농 림 축 산 식 품 부 - - 3 2

보  건  복  지  부 1 - 1 1

국  토  교  통  부 - 1 - 2

해  양  수  산  부 1 1 - 1

농  촌  진  흥  청 2 - - 1

기    상    청 - 1 1 1

환    경    부 - 1 - 1

산    림    청 - 1 1 -

국    방    부 1 - - -

행  정  안  전  부 - - - 1

문 화 체 육 관 광 부 - - - 1

중 소 벤 처 기 업 부 - - - 1

원자력안전위원회 - - 1 -

식품의약품안전처 - 1 - -

질 병 관 리 청 - - 1 -

국 가 유 산 청 1 - - -

해 양 경 찰 청 1 - - -

우주항공청( 신규) - 1 2 1

경 찰 청 ( 신 규 ) - 1 - -

합 계 13 11 19 35

합 계 : 21개 중앙행정기관, 78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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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간별 현황

중장기계획 차수별 현황을 보면, 78개 계획 중 25개(32%)의 계획만 5차 과학기

술기본계획과 동일한 시행기간*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6년 이상의 

기간을 갖고 있는 계획이 다수(15개, 19%)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준｣에 의하면 과학기술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의 

명확한 지표는 동일한 시행기간을 의미하며, 이러한 기준을 따른다면 현재 과학기술기본계

획과 연계된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은 단 32%뿐임

- ’20-’24 기간의 계획이 가장 적음(3%)

<표 Ⅱ-18> 중앙행정기관별 시행기간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 현황(’24.12)

부  처 ’20-’24 ’21-’25 ’22-’26 ’23-’27 ’24-’28 그 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6 5 10 4 7

산 업 통 상 자 원 부 1 2 - 1 2 2

농 림 축 산 식 품 부 1 - 1 2 1 -

보  건  복  지  부 - 2 - 1 - -

국  토  교  통  부 - - - 1 1 1

해  양  수  산  부 - - 1 2 - -

농  촌  진  흥  청 - 1 1 - - 1

기    상    청 - - - 3 - -

환    경    부 - - - 1 1 -

산    림    청 - - - 1 - 1

국    방    부 - - - - - 1

행  정  안  전  부 - - - 1 - -

문 화 체 육 관 광 부 - - - 1 - -

중 소 벤 처 기 업 부 - - - - 1 -

원자력안전위원회 - - 1 - - -

식품의약품안전처 - 1 - - - -

질 병 관 리 청 - - 1 - - -

국 가 유 산 청 - 1 - - - -

해 양 경 찰 청 - 1 - - - -

우주항공청( 신규) - - - 1 1 2

경 찰 청 ( 신 규 ) - - - - 1 -

합 계 2 14 10 25 12 15

합 계 : 21개 중앙행정기관, 78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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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분야별 현황 분석

가. 분야별 중장기계획 현황

’24년도는 9개의 기술 및 정책 분야에 맞춰 중장기계획 분류

<표 Ⅱ-19> 중장기계획 분야 및 세분류

분야 특성별 세분류 분야 특성별 세분류

① 공공･우주
건설･교통, 우주･항공, 

재난, 해양･수산
⑥ 국방 국방

② 생명･의료
농림･식품, 

생명･보건의료
⑦ 기초･기반

기초, 인재, 
지식재산･표준, 지역

③ 에너지･환경
기상, 기후변화, 

에너지･원자력, 환경
⑧ 대형연구시설 인프라

④ ICT･융합 ICT･S/W, 융합 ⑨ 정책･평가 사회문제, 평가･성과, 기타

⑤ 기계･소재 기계, 소재･부품 - -

분야별 중장기계획 수는 생명･의료(17개), 에너지･환경(13개), 공공･우주(13개), 

기초･기반(12개) 분야 순

<표 Ⅱ-20> 분야별 중장기계획 현황 

분야
계획 수

(개)
비율
(%)

분야
계획 수

(개)
비율
(%)

생명･의료 17 21.8 정책･평가 5 6.4

에너지･환경 13 16.7 기계･소재 3 3.8

공공･우주 13 16.7
대형

연구시설
2 2.6

기초･기반 12 15.4 국방 2 2.6

ICT･융합 8 10.3 총괄 3 3.8

공공･우주 분야는 우주항공청, 생명･의료 분야는 농식품부, 에너지･환경 분야는 

과기정통부･환경부, ICT･융합 분야는 과기정통부, 기계･소재 분야는 산업부, 

국방 분야는 국방부･산업부, 기초･기반 분야는 과기정통부, 대형연구시설 분야는 

과기정통부, 정책･평가 분야는 과기정통부 수립 계획이 가장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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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1> 부처･분야별 중장기계획 분포

구분 과기정통부 산업부 농식품부 3개 부처 3개 부처 외 총합계

공공･우주 - - - 0 13 13

생명･의료 3 - 5 8 9 17

에너지･환경 4 2 - 6 7 13

ICT･융합　 6 - - 6 2 8

기계･소재 - 3 - 3 - 3

국    방 - 1 - 1 1 2

기초･기반 11 1 - 12 - 12

대형연구시설 2 - - 2 - 2

정책･평가 4 - - 4 1 5

총    괄 2 1 - 3 - 3

합 계 32 8 5 45 33 78

10개 분야 중 공공･우주, 기계･소재, 에너지･환경 등 3개 분야는 타 심의기구

에서 심의되는 계획 비율이 높음

<표 Ⅱ-22> 분야별 자체 심의기구 분포

구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외 자체 심의기구

심의기구 없이 수립 합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공공･우주 5 38.5 8 61.5 - - 13

생명･의료 9 52.9 8 47.1 - - 17

에너지･환경 6 46.2 7 53.8 - - 13

ICT･융합　 5 62.5 3 37.5 - - 8

기계･소재 - 0.0 3 100.0 - - 3

국    방 2 100.0 - 0.0 - - 2

기초･기반 8 66.7 4 33.3 - - 12

대형연구시설 1 50.0 1 50.0 - - 2

정책･평가 5 100.0 - 0.0 - - 5

총    괄 3 100.0 - 0.0 - - 3

합 계 44 56.4 34 43.6 -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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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8개 계획을 대상으로 9대 분야에 대한 종합･세부계획별 연계맵 작성 

결과, 종합계획은 27개(34.6%), 세부계획은 48개(61.5%)

- 종합계획 비율은 기초･기반 분야가 12개 중 6개로 가장 높음

- 세부계획 비율은 대형연구시설 분야가 2개 중 2개로 가장 높음

※ 연계맵 : 과학기술정책 및 기술개발 분야별 중장기계획 간 연계성을 검토, 

‘과학기술기본계획- 분야별 종합계획-세부계획’ 상관관계 요약 표시

 - 종합계획 : 해당 분야를 총괄하는 계획  

 - 세부계획 : 종합계획과 연계되거나, 종합계획이 포괄하는 분야 중 일부 또는 연관된 분야에 대한 

계획

<표 Ⅱ-23> 위상별 중장기계획 현황

분야
종합
(개)

세부
(개)

합계
(개)

분야
종합
(개)

세부
(개)

합계
(개)

총괄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최상위 계획),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3개)

공공･우주 4 9 13 기계･소재 1 2 3

건설･교통 1 2 3 기계 - 2 2

우주･항공 1 3 4 소재･부품 1 - 1

재난 1 1 2 국방 1 1 2

해양･수산 1 3 4 국방 1 1 2

생명･의료 4 13 17 기초･기반 6 6 12

농림･식품 1 8 9 기초 1 1 2

생명･보건의료 3 5 8 인재 2 4 6

에너지･환경 6 7 13 지식재산･표준 2 - 2

기상 1 2 3 지역 1 1 2

기후변화 1 1 2 대형연구시설 - 2 2

에너지･원자력 3 3 6 인프라 - 2 2

환경 1 1 2 정책･평가 2 3 5

ICT･융합 3 5 8 사회문제 1 - 1

ICT･S/W 1 3 4 평가･성과 - 2 2

융합 2 2 4 기타 1 1 2

합 계 17 34 51 합 계 10 1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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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개의 계획 중 다부처 협력을 통해 수립･시행하는 계획은 49개(63%) 

- 기술 분야별로는 기계･소재 분야 비율이 높음

<표 Ⅱ-24> 기술분야별 중장기계획 다부처협력 현황

분야
다부처 협력 단독부처

합 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공공･우주 9 69.2 4 30.8 13

생명･의료 9 52.9 8 47.1 17

에너지･환경 8 61.5 5 38.5 13

ICT･융합　 5 70.0 3 30.0 8

기계･소재 3 100.0 - - 3

국    방 1 50.0 1 50.0 2

기초･기반 8 72.7 4 27.3 12

대형연구시설 2 100.0 - - 2

정책･평가 3 60.0 2 40.0 5

총    괄 1 33.3 2 66.7 3

합 계 49 62.8 29 37.2 78



-
 3

2

 -

[그림 Ⅱ-4] 중장기계획 기술분야별 총괄 연계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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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야별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 현황

(1) 총괄

총괄 분야는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 등 3개 

계획 모두 법정계획이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 대상

<표 Ⅱ-25> 총괄 분야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

분 야 종합계획 세부계획

총 괄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

∙ 제1차 국가연구개발중장기투자전략*

-

※ 굵은 글씨는 법정계획, *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구 국과심) 심의

[그림 Ⅱ-5] 총괄 분야 중장기계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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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우주

공공･우주 분야는 4개의 종합계획과 9개의 세부계획 등 총 13개 계획이 수립･시행 중

- 우주･항공, 건설･교통, 재난, 해양･수산 4개 분야로 세부계획 분류

법정계획은 13개(100%)이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 대상 계획은 

5개(38.5%)

<표 Ⅱ-26> 공공･우주 분야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

분야 종합계획 세부계획

공공･
우주

우주･
항공

∙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 제2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 제3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
∙ 제3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

건설･
교통

∙ 제2차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개발
종합계획*

∙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재난
∙ 제4차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 제2차 치안분야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해양･
수산

∙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기본계획*

∙ 제1차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 제4차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

∙ 제1차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 굵은 글씨는 법정계획, *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구 국과심)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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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 공공･우주 분야 중장기계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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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명･의료

생명･의료 분야는 4개의 종합계획과 13개의 세부계획으로 총 17개 계획이 

수립･시행

- 생명･보건의료, 농림･식품 2개 분야로 세부계획 분류

법정계획은 16개(94.1%)이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 대상 계획은 

9개(52.9%)

<표 Ⅱ-27> 생명･의료 분야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

분야 종합계획 세부계획

생명･
의료

생명･
보건의료

∙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 제2차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

∙ 제3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 제1차 첨단 재생의료･첨단바이오 의약
품 기본 계획

∙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 제3차 생명연구자원관리기본계획*

∙ 제4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

농림･
식품

∙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
계획*

∙ 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

∙ 제4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 제3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
∙ 제9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 제2차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

∙ 제3차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중장기계획

∙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 굵은 글씨는 법정계획, *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구 국과심)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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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7] 생명･의료 분야 중장기계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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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환경

에너지･환경 분야는 6개의 종합계획과 7개의 세부계획으로 총 13개 계획이 

수립･시행

- 에너지･원자력, 환경, 기후변화, 기상 4개 분야로 세부계획 분류

법정계획은 13개(100%)이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 대상 계획은 

6개(46.2%)

<표 Ⅱ-28> 에너지･환경 분야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

분야 종합계획 세부계획

에너지･
환경

에너지･
원자력

∙ 제5차 에너지기술 개발계획*

∙ 제6차 원자력진흥 종합계획
∙ 제3차 원자력안전 종합계획

∙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 제4차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 기본계획
∙ 제3차 방사선진흥계획

환경
∙ 제5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

력 육성계획*

∙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기후
변화

∙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기상 ∙ 제4차 기상업무발전기본계획*
∙ 제2차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
∙ 제3차 기상산업 진흥 수정 기본계획

※ 굵은 글씨는 법정계획, *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구 국과심)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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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8] 에너지･환경 분야 중장기계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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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CT･융합

ICT･융합 분야는 3개의 종합계획과 5개의 세부계획으로 총 8개 계획이 수립･시행

- ICT･S/W, 융합 2개 분야로 세부계획 분류

법정계획은 7개(87.5%)이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 대상 계획은 

5개(62.5%)

<표 Ⅱ-29> ICT･융합 분야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

분야 종합계획 세부계획

ICT･
융합

ICT･
S/W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

개발 기본계획*

융합
∙ 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

∙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 제4차 문화기술R&D기본계획*

∙ 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 굵은 글씨는 법정계획, *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구 국과심)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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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9] ICT･융합 분야 중장기계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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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계･소재

기계･소재 분야는 1개의 종합계획과 2개의 세부계획으로 총 3개 계획이 수립･시행

- 기계, 소재･부품 2개 분야로 세부계획 분류

법정계획은 3개(100%)이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 대상 계획은 

없음(0%)

<표 Ⅱ-30> 기계･소재 분야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

분야 종합계획 세부계획

기계･
소재

기계
∙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 제4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

소재･
부품

∙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 굵은 글씨는 법정계획, *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구 국과심) 심의

[그림 Ⅱ-10] 기계･소재 분야 중장기계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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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방 

국방 분야는 1개의 종합계획과 1개의 세부계획으로 총 2개 계획이 수립･시행

- 국방 1개 분야로 세부계획 분류

법정계획은 2개(100%)이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 대상 계획은 

2개(100%)

<표 Ⅱ-31> 국방 분야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

분야 종합계획 세부계획

국방 국방
∙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

계획* ∙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 굵은 글씨는 법정계획, *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구 국과심) 심의

[그림 Ⅱ-11] 국방 분야 중장기계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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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초･기반

기초･기반 분야는 6개의 종합계획과 6개의 세부계획 등 총 12개 계획이 수립･시행

- 기초, 지역, 인재, 지식재산･표준 4개 분야로 세부계획 분류

법정계획은 11개(91.7%)이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 대상 계획은 

7개(58.3%)

<표 Ⅱ-32> 기초･기반 분야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

분야 종합계획 세부계획

기초･
기반

기초 ∙ 제5차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 ∙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2차 기본계획

지역 ∙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 제4차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

인재
∙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 제3차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

∙ 제4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 제2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

∙ 제5차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

지식
재산･
표준

∙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 제5차 국가표준 기본계획

※ 굵은 글씨는 법정계획, *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구 국과심)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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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2] 기초･기반 분야 중장기계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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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형연구시설

대형연구시설 분야는 0개의 종합계획과 2개의 세부계획 등 총 2개 계획이 

수립･시행

- 인프라 1개 분야로 세부계획 분류

법정계획은 2개(100%)이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 대상 계획은 

1개(50%)

<표 Ⅱ-33> 대형연구시설 분야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

분야 종합계획 세부계획

인프라
∙ 제3차 국가 연구시설장비의 운영활용 

고도화 계획*

∙ 제3차 국가초고성능 컴퓨팅 육성 기본계획

※ 굵은 글씨는 법정계획, *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구 국과심) 심의

[그림 Ⅱ-13] 대형연구시설 분야 중장기계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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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책･평가

정책･평가 분야는 2개의 종합계획과 3개의 세부계획 등 총 5개 계획이 수립･시행

- 평가･성과, 사회문제, 기타 3개 분야로 세부계획 분류

법정계획은 5개(100%)이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 대상 계획은 

5개(100%)

<표 Ⅱ-34> 정책･평가 분야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

분야 종합계획 세부계획

정책･
평가

평가･
성과

∙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사회
문제

∙ 제3차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사회) 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

기타 ∙ 제5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 굵은 글씨는 법정계획, *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구 국과심) 심의

[그림 Ⅱ-14] 정책･평가 분야 중장기계획 현황



- 48 -

2024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4. 2024년도 조사･분석 결과 시사점 및 개선사항

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자체 개선 필요 사항

(1)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과 중장기계획과의 연계 강화 필요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중 일부(34개)는 5차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작성한 

계획이므로, 필요시 기본계획 추진과제에 맞게 기존 내용 수정 검토 필요

※ 환경변화에 따른 전략성 제고를 위해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7) 활용 등 

특히 '25년부터 착수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해야 하는 2개 

계획*의 경우 심의 시 제5차 기본계획 과제의 반영 내용 검토 필요

*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부의요구 대상)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신규 수립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도 총괄계획

으로서 각 중장기계획과의 연계 강화 필요

(2) 일부 중장기계획은 다부처 공동 수립으로의 개편 검토 바람직

중장기계획 간 연계성, 참여 부처의 책무성 제고 등을 위해 다부처 연관성이 

높은 계획은 다부처 참여와 추진으로 수립 검토 필요 

- ’23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에서 다부처 수립을 권고한 중소기업기

술혁신촉진계획(중기부)은 차수변경하며 다부처 계획으로 수립하였으나, 동일한 

경우인 산업기술혁신계획(산업부)은 산업부 단독 계획을 유지

※ 운영위원회 심의 시 다부처 수립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당시 산업부 책임자는 법령 상 

산업부 장관이 수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부처 수립은 어려운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이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도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다부처 계획으로 수립

(3)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유관 계획과의 연계성 현황 제시 미흡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의 거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관련 중장기계획과의 연관성 명시가 필요하나 포함되지 않아 개선 필요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상정 안건의 경우에만 양식으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고, 

그 외 심의기구에 상정되는 중장기계획인 경우에는 해당 내용의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심의회의 상정 안건의 관련 정보와 NTIS 등록 정보의 일치 여부 점검 필요

- 심의회의 전문화 효율화 방안과 같이 부의요구를 통해 전체 중장기계획에 대한 

심의회의 상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7) 부처에 따라 실행계획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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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 공백영역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 필요

일부 추진과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에도 해당 분야의 

중장기계획이 부재

* 과학기술 외교･협력 리더십 확보 등과 관련,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시행 첫해인 

2008년부터 신규 종합계획의 적극 수립 추진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음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결과 및 관리강화방안 (국과위 운영위, 2008.11.25.)>

○ 과학기술 국제화 분야의 범부처 종합계획

 - 최근 글로벌 네트워킹 및 개방형 혁신체제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국제화분야의 범부처 종합계획의 

별도 추진 검토

향후 해당 분야의 정책수립 현황 및 필요성 등의 분석*을 통해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을 포괄하는 중장기계획 수립 검토 권고

* 5년 미만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도 있으며, 기본계획의 모든 추진과제를 5년 이상의 중장기계획

으로 수립할 필요는 없음

나. 중장기계획 관련 정책조정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개선 사항

(1) 조사 대상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선정 기준과 절차 마련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은 2008년부터 법령에 따라 수행되고 

있지만, 그간 조사 과정의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시 담당자별 임의적이고 

비일관된 조사 반복

- 이런 비체계성의 영향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중장기계획인

데도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상세이행계획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그 반대의 경우로 

나타나기도 함

※ 현실적으로 두 개 집합이 동일하게 유지되야만 하는 것은 아니거나 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가능하면 그 차이를 최소화할 필요

과학기술기본법과 시행령의 취지에 맞춰 일관된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관리를 위해 대상 계획의 명확한 기준과 조사방법 체계 마련 필요

※ 이에 따라 다음 절에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 대상 기준과 추진 방안 마련

(2) 과학기술기본계획과의 연계 유도 등을 위한 안건 구성 개편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안건 포함 항목으로 중장기계획의 시행기간과 

과학기술기본계획과의 일치 정도, 계획의 위상 및 상하위계획 표기 현황 추가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기준」에 맞춰 과학기술기본계획 시행기간과의 연계 

유도 및 시행기간 조정 권고 등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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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준」 제5조(시행기간) ② 중장기계획의 시행기간은 가능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시행기간과 연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시행기간과 

일치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종료년도를 기준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계획을 수정하는 등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시행기간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준」 제4조(내용의 구성) ②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

방향 등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또는 종합계획과 관련된 세부전략을 제시하는 하위계획으로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계획의 성격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하며 상･하위 계획 간의 연계를 분명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중장기계획이 다른 상위･유관 중장기계획의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해당 계획명과 내용을 

표기하여 계획간 연계성을 표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 심의 기능 강화

심의회의의 역할 및 중장기계획의 실효성 및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간헐적으로 제시되었으나, 지속적인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추진동력 필요

- 타 회의체 심의 계획 중 과학기술정책조정 기능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검토가 필요한 계획*에 대한 자문회의 부의요구 권한 적극 활용

*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이 높거나, 다른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과의 연계가 필요하여 

자문회의에서 검토가 필요한 계획을 대상으로 필요하다면 추진현황 등을 부의요구 

※ 심의회의의 기능을 통한 정책조정을 위해 그간 심의기구를 심의회의로 유도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실제 심의회의 의결 계획수는 큰 변동이 없었음

- 본 계획은 심의회의에 상정하면서도 시행계획은 미상정하는 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부의요구 및 시행계획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심의 연계 방안 검토

* 예)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등

※ 해당 계획 현황에 대한 파악 우선 필요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준의 내용구성 항목의 충실성, 과학기술기

본계획과의 연계성 중심의 심의기준 마련 및 사전검토 강화

- 중장기계획(안) 상정 시 상위 및 유관 계획과의 관계를 검토할 수 있는 연계 

현황 자료를 첨부하여 안건 검토에 활용

※ 연계 내용의 검토를 위해 상하위계획의 연계된 세부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양식 

수정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평가 등 정부 예산사업 검토와의 연계 강화

※ 계획 본문에 필요 사업 명시 유도, 관련 정보 수집 등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연계성 심층분석 결과에 따른 심의회의 상정/미상정 

구분, 본회의 상정/운영위 위임 안건 구분에 활용하여 심의회의 심의과정의 효율화와 

체계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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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장기계획 위상 구분 기준과 계획 재검토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위상을 설정하고 있으나 

실제 연계맵의 표기 방식상 기능적 범위 미표기 등 개선 필요

- 현재의 구분 기준은 기술적 범위와 기능적 범위의 2차원 기준에 따라 계획의 

위상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위상은 사실 4개로 구분되어야 함

※ 기술적 범위로 종합적이지만 기능적 범위로는 세부적인 계획,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한 

위상 설정 기준이 없음

- 현재의 연계맵은 기술적 범위를 우선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술적 범위에서 

종합인 기준을 우선으로 하되, 기능적 범위와 위상의 차이가 있는 계획은 별도 

표기 등 개선안 마련 필요

중장기계획의 구분

◈ 총괄계획 : 全 과학기술분야를 총괄하며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는 계획

◈ 분야별 종합계획 : ① 중장기계획 연계맵에 따른 기술분류에서 개별 분야 총괄계획 

②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근거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제도,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

◈ 분야별 세부계획 : ① 중장기계획 연계맵에 따른 기술분류에서 계획이 다루는 기술분야가 일부분이며 

종합계획과 연계한 하위계획 

② 연구개발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연구개발이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인 계획 

③ 계획의 내용이 세부기술별 목표와 추진일정 등으로 구성된 기술 로드맵 등

(5) 법정계획과 비법정계획에 대한 조사 이원화 및 과기기본법 개정 검토

그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의 일관된 권고에 의해 대부분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은 법정계획화를 완료

※ 법정계획 추이 : (’08) 66%(55/83)→ (’13) 69%(80/116)→ (’18) 94%(79/84)→ 

(’23) 95%(79/83)

중장기계획의 법적 수립근거 마련 권고는 중단하고 있지만 상존하는 비법정계획, 

전략, 방안 등 현황의 체계적 파악은 필요*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전후 발표된 비법정 중장기계획, 대책, 전략, 방안 등과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와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 추진 필요

법적 근거 없이 시급히 수립하였더라도 5년 이상 장기적인 목표와 활동내용으로 

구성되어 계획의 특징을 갖고 있는 전략, 방안, 대책 등 과기자문회의에서 

심의된 주요 계획성 정책도 체계적 추진을 위해 별도 조사 검토

* 감염병 중장기 R&D 생태계 고도화 방안과 같이 자문회의 심의회의 상정 안건에서 비법정･비
주기적 중장기계획으로 볼 수 있는 안건 중 중장기계획과 같이 5년 이상의 기간과 목표를 
가지는 경우를 대상

* 시급하지만 입법 소요기간 등 다양한 요인으로 법적 근거없이 수립되는 비법정계획, 
전략, 방안 등의 현황 파악을 위해 이원화(법정/비법정) 된 현황조사 실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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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법정계획 중 절반은 과학기술기본법의 관련 조항을 수립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을 통해 법적 수립 근거 강화 필요

- 과학기술기본법은 4개의 법정계획과 3개 비법정계획*의 수립 기반이 되고 있어, 

3개 비법정계획의 관련 조항을 나머지 4개 법정 계획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정하여 

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강화 필요

*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 국가연구시설장비 고도화계획,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

※ 과학기술기본법이 수립 기반인 계획은 78개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중 9% 비중인 

7개이며, 비법정 계획 6개 중 50%인 3개 계획의 수립 기반으로 제시되고 있음

- 법적 수립의무가 없는 경우, 후속 계획 수립을 편의적으로 선택하여 계획의 부재 

상황을 초래하며 해당 분야에서는 이를 해결해야 할 문제와 과제로 인식*

*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시, 해당 계획의 법적 수립 근거를 일관된 수준으로 마련하기 

위한 조항 구성을 검토할 필요

* 그간 중장기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마련을 권고해 온 정책방향에 비추어 
최소 사회문제해결종합계획과 같이 시행령 수준의 법적 근거라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

(6) 중장기계획 공백시기 최소화와 수립 시기의 적정화 필요 및 이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의 현행화 검토

일부 중장기계획의 경우 시행기간 첫해 말까지도 계획 수립이 지연되어 계획의 

공백 기간이 1년 가까이 지속되는 현상이 반복됨*

* 총괄계획인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24~’28)도 ’24년 11월 수립되는 등, ’24년이 시행 

첫해인 중장기계획 중 5개 계획이 ’24년 10월 이후 확정

* ’23년에도 12월 수립된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3-’27) 등, ’23년이 시행 첫해인 

중장기계획 중 5개 계획이 ’23년 하반기 확정

중장기계획은 미래에 추진할 과제를 계획하는 것이므로 시행기간 이전 수립 

완료 필요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이 현재 이후 해야 할 내용을 계획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행기간 

이전에 수립되어야 함. 따라서 원칙대로라면 적절하게 수립된 계획은 최소 해당 연도 

상반기 이전에는 신규 수립이 완료되어야 하는 것이 적절. 더욱이 중장기계획에 근거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심의를 고려한다면, 수립 시기는 착수년 이전에 수립되어야 

하며, 가급적 시행기간보다 장기의 계획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

공백없이 중장기계획을 운영하도록 적정 시기 수립의 권고와 유도를 위해 

수립시기 기준제시* 등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준 개선 및 

심의회의의 전주기 운영 강화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준」 내 수립시기에 대한 조항 추가 및 착수년 
전년 수립 완료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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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 시기의 수립을 하지 못하는 경우, 최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시 해당 

계획의 시행기간은 순연하도록 조정 필요

※ ’26년 상반기 내 후속 본계획의 수립 완료가 어려운 경우 ’26년도 시행계획 먼저 

발표하여 이전계획 연장 권고 등

- 후속계획 심의 전, 별도의 수립계획이나 수립방향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거나, 

직전 시행계획에서 해당 내용을 점검하도록 심의회의 상정 안건 운영

- 해당 계획을 근거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심의 시, 해당 계획 시행기간의 

과제 내용과 연계되어 있는지, 그에 따라 사업내용을 기획하여 예산요구를 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심의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유도 방안 검토 필요

중장기계획 실태조사 시기를 현행화하는 등 조사･분석 개선으로 중장기계획의 

착수년 하반기 수립을 지양하고 적절한 시기의 수립을 유도

- 조사･분석 기준년과 보고년을 일치*하여 현행화**하되, 조사･분석 발표시기까지 

수립되지 못한 중장기계획을 제시하여 수립시기의 적정화 유도

* 현재 중장기계획 조사분석의 기준년은 보고년의 전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예: ’24년도 
시행 중인 계획의 현황을 ’25년도에 보고), 이는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으로 집계가 
지연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됨

** ’26년도 기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부터 ’26년 하반기 보고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현황 항목에 신규수립 계획의 최종 의결일, 

적정시기 미수립 계획 항목 등 추가

(7) 중장기계획의 기간 개념 정립 및 체계화 

중장기계획이 내포하고 있는 기간은 다양한데, 명확한 명칭이나 개념 정립이 

없이 혼재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준」 상, 계획의 기간을 지칭하는 공식 

용어는 시행기간8) 뿐으로, 현실적으로 운영 중인 차별화된 기간을 표기 및 설명할 

수 있는 용어와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시행기간은 많은 경우 5년인데, 일부 계획의 경우 

5년마다 수립하지만, 계획의 내용이 포괄하는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차별화

※ ’24년 기준 20%인 15개 중장기계획이 10년 이상의 계획기간

- 대부분의 법정 중장기계획은 수립근거 조항에 기간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5년마다 수립’ 혹은 ‘5년 단위로 수립’과 같이 제시되며, 이는 유사 

하지만 5년마다는 수립주기의 의미이고 5년 단위로는 시행기간의 의미임9)

8) 제5조(시행기간) ① 중장기계획의 시행기간은 목표, 내용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도록 설정한다. 

9)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계획은 수립주기를 5년단위로 지켜야하며,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계획은 

시행기간을 5년의 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국가연구개발중장기투자전략은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총괄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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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계획 기간 개념 정립 및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준에 도입

- 기존 훈령의 ‘시행기간’은 계획 내용을 시행하는 기간으로 정의하고, 계획에서 

제시하는 목표까지의 기간은 ‘계획기간’10)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주기는 ‘수립

주기’로 별도 명기 검토 

(8) 과학기술분야의 특징과 실질적인 목표 달성을 고려한 중장기계획의 기간 

설정 필요 및 시행기간･계획기간 이원화 유도 검토

과학기술분야의 회임기간은 타 분야에 비해 장기간일 것이므로,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중장기계획이라면 타분야 보다 장기간의 일관성있는 정책추진이 중요

- 상당 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도 5년 이상의 사업기간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어야 할 중장기계획은 상대적인 단기간으로 운영

- 특히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의 20% 정도가 10년 이상의 계획기간인 상황에서 

이를 종합하여 총괄해야 하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은 5년의 시행기간11)으로 운영

※ ’24년 기준 20%인 15개 중장기계획이 10년 이상의 계획기간

연구성과평가법에 의해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비해 

사업보다 상위의 중장기계획은 여전히 투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이런 기간적 모순에 기여

- 성과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실질적인 목표 달성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반면, 중장기계획은 목표에 대해 추상적 혹은 선언적으로만 제시하면서, 

목표 달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행정부가 하고자 하는 5년간의 

업무 ‘착수’를 기준으로 나열하는 경향

동일 법령 내에 있는 각각의 중장기계획에서도 이 내용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야 하지만 그 시행기간이 5년이어야 하는 법적 제한은 없다. 반면 국가연구개발중장기투자전략은 

시행기간을 5년으로 하는 계획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그 수립을 반드시 5년마다 해야 하는 법적 규정은 없으나, 

법정계획의 부재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 볼 수는 없으므로 시행기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하의 

주기로 수립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수립주기를 5년보다 짧게 하는 것도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반면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수립주기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적으로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것이 규정이나, 계획의 내용을 5년 단위의 시행기간으로 구성해야 할 법적 규정은 없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의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과학기술 중･장기 발전목표’를 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므로 5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5년 이상의 시행기간 

혹은 계획기간으로 구성하는 것이 법령상으로는 더욱 적절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10) 권성훈(정부 연구개발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부처와 연구기관의 조정 체계를 중심으로, 2025)은 

이를 ‘대상기간’으로 지칭

11)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수립주기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적으로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것이 규정이나, 계획의 

내용을 5년 단위의 시행기간으로 구성해야 할 법적 규정은 없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의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과학기술 중･장기 발전목표’를 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므로 5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5년 이상의 시행기간 혹은 계획기간으로 구성하는 

것이 법령상으로는 더욱 적절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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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의 시행기간으로는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내 과제의 성공적인 추진만으로 

제시된 대부분의 목표 달성에 직접적인 기여 여부를 연계하기 어려움

- 궁극적인 목표 측면에서 정책과 사업의 연계가 단절되고 전주기적인 과학기술정책

조정이라는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심의회의의 기능 실현 애로

중장기계획의 기간 개념 정립과 도입 및 가능하고 유용한 계획부터 차별화 

운영 유도 검토

- 시행기간과 수립주기는 5년으로 하되 보다 장기적인 계획기간을 설정 유도

※ 최근 과학기술계에서 강조하는 시급성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같이 

계획기간이 장기간이면서 수립주기는 단기간(2년)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있으나, 이는 

대부분 법령 개정 필요

- 시행기간보다 긴 계획기간은, 보다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12), 차수별 목표의 일관성 및 관리13), 앞서의 계획 공백기간 방지, 

시행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학기술기본계획과의 연계14), 계획보다 장기인 연구

개발사업와의 연계 등 정부 중장기계획의 체계적인 수립과 운영에 기여 가능

「에너지법」 제11조(에너지기술개발계획) ① 정부는 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이하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혁신정책(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에 관한 정부의 최상위 

총괄계획이다.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제한된 연구개발예산과 인력 등의 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위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적 접근이 매우 중요..(중략)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2항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 주기(5년)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주기는 유지하되 계획의 대상 기간을 10년 

등으로 확장하는 등 보다 유연한 체계를 갖추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과학기술분야 계획조정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권성훈/김나정, NARS 현안분석 제232호, 2021)

13) 현재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들은 대부분 차수가 변경되면 목표의 유형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가 다수인데, 

이는 해당 정책의 궁극적인 정책 문제나 수요가 목표화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음. 5년의 기간 

내 궁극적인 목표 달성이 가능하기 어려운 정책 부문인데도 불구하고, 5년 단위의 기간에 맞춰 목표를 

설정할 경우 해당 정책 부문의 일관된 정책 추진과 목표 설정 및 달성, 더 나아가 사회적 수요와의 격차를 

측정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정책의 효능감 저하 및 무용화를 반복할 수 있음.

14)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기준(제5조)」은 중장기계획의 시행기간을 과학기술기본계획 시행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필요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종료년도를 

기준으로 중장기계획의 기간을 단계 구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조차도 현실적이지 못한데, 과학기술

기본계획 시행기간과 단 1년의 차이만 있는 중장기계획인 경우, 단계를 4+1년으로 구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는 매우 비효율적일 것이다. 시행기간의 정합성에 대한 요구는 적절하지만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시행기간을 5년으로 하면 비효율적인 단계구분이 필요한 계획이 너무 많아지므로 차라리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종합해야 할 중장기계획의 기간을 포괄하여 가장 장기의 계획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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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의 과제 추진과 목표의 달성으로 해소하려는 

문제와 이슈의 조사 및 계획간 연계 분석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의 최상위 총괄계획의 

기능과 위상을 갖고 있음

- 과학기술기본법의 관련 조항에는 타 중장기계획의 수립 근거법령과 달리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해야 하고, 동시에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은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이 부가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최상위 총괄계획 기능과 역할 및 위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총괄15)해야 하는 대상 중장기계획을 법령체계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음

- 계획간 연계 관계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속된 계획이 소수인 상황에서, 과학기술

기본법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은 다분히 임의적으로 무시되거나 사문화되기 용이

따라서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총괄해야 할 대상 계획은 다른 과정과 문서를 통해 

제시해야 할 수밖에 없음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같이 각 과제별 상세이행계획을 설정하여 과제 추진의 

연계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과학기술기본법의 추종해야 할 대상에 대한 취지에 

비추어 적절

- 종합해야 할 대상은 과학기술기본법의 해당 조항과 관련 시행령을 살펴보면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을 통해 도출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총괄해야 할 대상 계획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기본

법의 취지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판단기준과 정보 필요

- 과학기술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의 

종합 및 수립, 이를 위한 연계가 근원적으로 가능하기 위한 기반 정보 체계가 

구축되고, 이에 기반한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체계 마련 필요

- 특정 계획과의 법적 구속관계가 부재하다면, 해당 계획이 정책 대상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소하려는 이슈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서로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밀접할 경우 연계 체계를 가질 수 있을 것임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의 과제 추진과 목표의 달성으로 해소하려는 문제와 

이슈를 조사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계획간 구속적 연계 관계 분석 필요

15) 총괄의 대상을 구분해 본다면 종합해야 할 대상과 추종해야 할 대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기본법의 취지 그대로 따른다면 동일한 것이 적절하겠지만, 현실에서 동일한 집합이기는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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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과 국가연구개발사업과의 연계 현황 검토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과 국가연구개발사업과의 연계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도 시행하여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 과학

기술 정책조정 기능의 내실화 필요

- 2008년 이후 몇차례 관련 내용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실제 조사되지 

않았음

-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전주기 

정책조정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장기계획과 이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심의 및 평가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연계 정보와 심의회의의 심의 기능의 연계 필요

정책조정에 필요한 기반자료로서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과 연계된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연계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 시행 검토

- 연계맵에 심의회의 각 분야별 심의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관련 부처, 사업 

수, 예산액 등)의 정보 부가 표기 등

(11)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준 등 법령 개선

앞서의 다양한 개선사항 내용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인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준」이나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등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에 대해 반영하여 법적 근거 마련

- 특히 비 과기정통부 중장기계획에의 적용을 유도하기 위해 부처 훈령보다 상위의 

법령체계 관련 내용 포함 검토 필요

- 과학기술기본법과 시행령의 취지에 맞춰 일관된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관리를 

위해 대상 계획의 명확한 기준과 조사방법 체계 반영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평가 등 정부 예산사업의 검토와의 연계 강화

※ 중장기계획 필수 포함 사항으로 본문에 필요 사업 명시 유도, 관련 정보 수집 등

- 공백없는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운영을 위한 적정 수립시기 기준 제시 등 

※ 중장기계획의 수립시기에 대한 조항 추가 및 착수년 전년 수립 완료 제시, 시행계획 

누락 금지 등

- 시행기간 외 수립주기 등 중장기계획의 기간 개념 정립

※ 기존 훈령의 ‘시행기간’은 계획 내용을 시행하는 기간으로 정의하고, 계획에서 제시하는 

목표까지의 기간은 ‘계획기간’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주기는 ‘수립주기’로 별도 명기 검토 

- 기본계획, 종합계획, 육성계획, 진흥계획, 발전계획, 지원계획, 고도화계획, 촉진계획 

등 다양한 계획 명칭에 대해, 계획의 정체성과 기능 등에 따라 유형화되고 일관된 

명칭의 개념 정립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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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 대상 기준(안)16) 

중장기계획 검색 대상 자료 및 방법17) 

신규/수정 계획을 조사하기 위한 대상 자료와 검색 주기

- (매월 확인) 법령정보센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상정 안건/중앙행정기관, 온나라 

국가법정계획 홈페이지

- (매년 확인) 연도별 과학기술연감,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필요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근거 등

상기 자료에서 검색된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 5년 이상의 중장기계획을 조사 

대상 풀로 구성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18) 에서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을 규정하는 4개 항목 

중 기준이 명확한 것은 수립주체(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행기간(5년 이상)뿐임

  ※ ‘과학기술 분야’의 정의 범위는 제시되지 않음

※ ‘소관 법령에 따라 세우는 계획’의 의미를 법정계획으로 한정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까지 
법적 근거 마련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진행19) 

16)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은 2008년부터 법령에 따라 정부 업무로 수행되고 있지만, 그간 조사 

과정의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시 담당자별 임의적이고 비일관된 조사가 반복되어 실무적인 조사 

과정과 기준을 마련

17) 이는 과기정통부 공문을 통해 수행되는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실태조사와 다른 내용임. 사실상 현재의 

대상 계획을 고정한 이후 ‘해당 계획의 정보만’ 조사하는 실태조사 과정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새로 수립하는 계획을 파악할 수가 없으며, 과학기술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신규 계획을 발굴하는 

조사 과정이 수반되어야 함. 실태조사는 사실상 대상이 선별된 이후, 과기부 공문 발송과 이후 수행되는 

각 부처 계획 담당자의 NTIS 등록 과정 등 그 과정이 나름 체계화되어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 전, 각 연도별 

조사 대상을 선별･확립하는 과정은 전혀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담당자 교체 과정에서 인수인계도 이루어지지 

않아 임의적이고 비일관된 조사 대상 선정 과정이 반복됨. 앞서 체계화되어 있다고 언급한 실태조사는 사실상 

각 연도별 중장기계획 규모가 확정된 이후, 그 대상계획의 ‘실태’ 정보를 조사하는 과정임. 그러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안건의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 전체 계획 규모 현황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이전에 사실상 확정되는 조사대상 선정이 보다 중요한 작업이며 이 과정이 극단적으로 비체계화되어 

있음. 이 과정에 대해서는 확인된 자료 범위에서 공식적으로 다루어진 기록이 없으며, 2019년 검토를 시도했던 

일부 내부자료만 확인됨.

18)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국방 및 인문사회 분야는 

제외한다)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에 따라 세우는 과학기술 분야의 5년 이상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제1항의 

중장기계획 간 연계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9)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이 시행된 2008년 이후 법정계획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지 않고 비법정계획도 

조사대상으로 포함하되, 비법정계획의 법적 근거마련 권고를 지속함. 이는 이른바 ‘비주기적 계획’이 실제 

정책추진의 실효성이 낮다고 보는 과거 정부(과학기술혁신본부)의 인식에 근거하지 않았나 추정. 향후 법정/비

법정 계획을 구분하여 two-track 표기(비법정계획 별도 표기) 및 비법정계획 중 일부를 선정하여 법정화 

권고하는 방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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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이상의 계획이라는 것을 명확히 확인 가능한 정보(시행기간, 목표시점 등)로 

적시된 중앙행정기관이 발표한 문서가 대상

      ※ 명확하게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착수년부터 목표의 달성 계획 연도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계획

대상 풀에서 조사 대상 계획 선정

조사 대상 계획을 선정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설정

- 과학기술기본법20) 과 시행령의 취지에 맞춰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시 종합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 필요

      ※ 이에 따라 2019년 제시되었던 실태조사 대상 선정 기준(안)의 5개 기준은 재검토

구성된 조사 대상 후보 풀의 계획에 대해 법정계획 여부에 따라 차별화된 

과학기술분야 범위 기준을 적용하여 조사 대상으로 선정

- 법정계획은 반드시 계획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주기적으로 수립되도록 근거 

법령이 구성된 경우로 한정21) 

※ 구체적인 계획명, 수립권자, 수립사항, 수립절차, 수립시기･주기(이 중 하나)를 법령 

체계에 규정한 계획

※ 법령의 계획명에 해당하는 별도의 계획이 존재하면 조사 대상계획은 비법정계획으로 판단

- 법정계획 조건에 맞지 않는 중앙행정기관의 5년 이상의 계획은 비법정계획으로 분류

※ 비법정계획의 경우 근거 법령이 미흡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수립하기도 하나 비주기적 

계획22) 도 다수

- 대상 풀을 법정계획/비법정계획으로 구분한 이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여부를 판단하여 조사 대상 계획으로 선정

법정계획 기준 과학기술분야 범위 (법령정보센터 검색 대상 계획)

과학기술기본법에 중장기계획 수립 의무를 명확히 적시한 중장기계획

※ 2025년 현재 과학기술기본계획(제7조, 5년마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제7조의2, 

5년 단위의),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제8조, 5년마다),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종

합계획(시행령 제24조의7, 5년마다)

20)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21) 법령에 계획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는 법정계획(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연계 강화방안(3p.),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제20회 제7호, 2016.4.27.) / 수립 근거 

법령에 수립권자, 수립사항, 수립시기･주기, 수립절차 등을 규정한 계획(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 2024 참조)

22) ‘중앙행정기관의 ‘비주기적계획’ 현황 및 영향요인 분석: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한우진/강태원, 정책분석

평가학회보 33-3 183~207p.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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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획의 수립 근거 법령의 내용상, 과학기술분야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중장기계획

- 근거 법령의 계획 명칭에 ｢과학/기술/연구(개발)/기술혁신｣을 명확히 포함하여 

적시한 중장기계획

※ 예)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 근거 법령의 계획 수립 규정 조항에 ｢과학/기술/연구(개발)/기술혁신｣이 계획 

수립의 목적임을 명확히 적시한 경우

※ 예)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

- 근거 법령의 계획 수립 규정 조항에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23) 수립하도록 

적시된 중장기계획 

- 수립 근거 법령의 목적 조항(보통 제1조)에 ｢과학/기술/연구(개발)/기술혁신｣을 

명확히 적시한 경우

※ 예) 원자력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이하 “원자력이용”

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포함)의 과학기술기본계획 포함사항에 해당하는 내용과 

‘직결된 내용을 다루는 법령에 근거한' 중장기계획

(심의 규정) 수립 근거법령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적시된 중장기계획

- 계획 내 과학기술/연구개발과 관련된 내용 일부에 대해서만 심의회의를 거치는 

계획* 포함

* 탄소흡수원증진종합계획 등

※ 법령 개정으로 타 위원회 심의, 비심의로 전환된 계획은 부처 협의 (기상업무발전기본계획)

수립 근거 조항에 과학기술/연구개발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적시된 계획

- 이 기준에만 해당하는 계획의 경우, 실제 수립된 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조항의 내용이 충분한 경우에 한정하여 선정*

  * 대부분의 법정계획은 수립 근거 조항 중 하나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실제 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대상 선정

 ※ 2019년 제시되었던 실태조사 대상 선정 기준(안)의 “① 비전, 목표, 추진전략 등 계획 

원문에 직접적으로 R&D 관련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경우 선정” 준용

23)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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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이 기준에만 해당하는 계획의 경우는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과 같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의무화 조항 마련 권고

비법정계획24) 기준 과학기술분야 범위 (법정계획 기준 제외 계획 대상)

수립 기반을 과학기술기본법에 두고 있는 중장기계획

- 법정계획 요건에 맞지 않으나, 수립의 기반이 되는 법령을 과학기술기본법에 

두고 있는 비법정 중장기계획

※ 2025년 현재 과학기술문화기본계획(제30조), 국가연구시설장비고도화계획(제28조), 융합

연구개발활성화기본계획(제17조) (<표 Ⅱ-7> 참조)

명칭에 ｢과학/기술/연구(개발)/기술혁신｣을 포함한 중장기계획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포함)의 과학기술기본계획 포함사항에 해당하는 내용과 

직결된 비법정 중장기계획

※ 예) ’14.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 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상정(심의/보고)하는 중장기계획

- 주기적 계획인 경우 관례적으로 반복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상정

(심의/보고)하는 계획

- 비주기적 계획인 경우 수립 당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상정(심의/

보고)한 계획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요구서 등에서 제시된 중장기계획은 다른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검토 후 선정

- 특정 산업분야 계획 중 비법정계획이면서 R&D 관련성이 불분명한 경우 제외 

(실태조사 대상 선정 기준(안) ④항, 내부검토자료, 2019)

※ 특정 국가연구개발사업 명시 등 R&D 관련 사항을 다수 포함하는 중장기계획

- 이 기준에만 해당하는 계획의 경우, 과학기술기본계획 시행계획/과학기술연감의 

언급 정도를 고려

조사 대상 검색-선정-관리 체계 구축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검토된 중장기계획을 목록화하여 재검토하지 않도록 

조사 대상 선정 및 관리 체계 구축

24) 수립 근거 법령이 없거나, 수립 근거 법령을 제시하더라도 계획명, 수립권자, 수립사항, 수립시기･주기, 

수립절차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계획. 또한 제시된 수립 근거 법령에 이러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법령상의 계획명과 실제 계획명이 명확히 상이하거나 법령상 계획명과 동일한 별도의 계획이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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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간 중복･상충을 방지하고 효과적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NTIS 내에 ‘중장기계획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연계강화방안(안)’*의 일환으로 중장기계획 DB화를 

통한 체계적 통합관리 및 실시간 정보공유 추진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 확정(’18.6.25)

‘중장기계획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실태조사 실시 및 중장기계획 종합체계도 

대국민 서비스 실시

- 부처별 중장기계획 담당자가 직접 NTIS에 계획을 등록･관리

- 매년 실시하는 중장기계획 실태조사 시,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분석 실시

※ 기존에는 각 부처에서 중장기계획 현황을 해마다 연초에 제출받았으나 2019년부터는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

- NTIS에서 실시간으로 필요한 연도별･분야별 중장기 계획정보와 종합체계도를 

제공

[그림 Ⅱ-15]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종합정보시스템



Ⅲ. 중장기계획 심층분석 

– 상세이행계획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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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장기계획 심층분석 – 상세이행계획 분석

1. 상세이행계획 분석 개요 

개요

2022년 12월 수립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은 그 이전의 과학

기술기본계획과 달리 추진과제별 상세이행계획을 지정

- 과거 4차까지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다른 중장기계획에 대해, 상세이행계획과 

같은 추진과제별 체계적인 연계를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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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새롭게 지정된 상세이행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과학기술기본법의 관련 조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을 따라야 하는 과학기술 

관련 계획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번 5차 기본계획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상세이행계획으로 제시

*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⑥ 과학기술 관련 계획을 세울 때에는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새롭게 지정된 상세이행계획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의 대상 계획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

- 대부분의 상세이행계획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에 해당하지만, 일부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은 제외됨

이에 대해 전체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을 대상으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상세이행계획의 지정 재검토에 대한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요청에 따라 분석체계와 

절차를 수립

분석체계의 설계를 위한 상세이행계획의 개념 정립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상세이행계획은 17개 추진과제별로 계획의 목록이 

제시되어 있을 뿐, 지정 기준이나 절차, 개념, 역할, 기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음

이에 따라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 근거인 과학기술기본법의 관련 조항 및 

제시된 상세이행계획의 특징 등을 파악하여 재지정을 위한 상세이행계획의 

개념 및 지정 기준 등을 도출

제시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상세이행계획의 특징을 살펴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2가지 특징이 도출됨

- 특징 1 : 추진과제별로 상이한 중장기계획을 상세이행계획으로 지정 (동일한 

중장기계획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추진과제에 지정되지 않음)

- 특징 2 : 아직 수립되지 않은 중장기계획을 상세이행계획으로 지정 (5차 과기기본계획 

수립 당시(22년 12월) 문서가 존재하지 않아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미수립 

계획을 지정. 예) 여성과기인육성지원기본계획(24~28)) 

이와 같은 2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상세이행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의 취지*에 

맞춰, 과기기본계획의 각 추진과제에 직결하여 해당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상세 이행하는(보다 상세한 내용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요구하고 

담당해야 하는 계획을 지정하는 취지로 판단됨

* 제7조 ⑥ 과학기술 관련 계획을 세울 때에는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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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계획 수립의 결과 문서가 기본계획에 대응하여 체계적인 모습으로 수립되길 

바라지만, 수립된 계획 문서가 기본계획과 비교하여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지정한 것은 아님

- 즉, 실제 계획 간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관계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해야 하는 체계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획 간의 내용이 동일해야 

하는 계획을 상세이행계획으로 지정

※ “내용 일치=>관계 설정”이 아니라 “관계 설정=>내용 일치”의 관계로, 상세이행계획으로 

지정이 된다면 계획의 과제 내용이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과제 내용과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구성되었는지 점검하고 조정 

이에 따라 상세이행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비 상세이행계획에 

대해서는 참고계획으로 제시

[개념] 과학기술기본계획 상세이행계획과 참고계획에 대한 정의(안)

□ (상세이행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대응하여 기본계획의 각 추진과제별 추진배경 및 필요성과 

동일하거나 동질적인 관계로서, 추진과제의 목표와 동일하거나 직접 기여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과제를 설정하여 기본계획의 추진과제와 동일하거나 과제 일부를 

담당해야 하는 중장기계획

□ (참고계획 : 비 상세이행계획) 과학기술과 관련된 내용 혹은 과제를 포함하고 기본계획 추진과제별 

필요성에 일부 유사한 근거와 배경을 공유하거나, 일부 기술분야 등에서 공통의 범위를 가질 수 

있지만, 수립 근거 상 과기기본계획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면서 과학기술정책 측면의 수요에 의해 

수립된 것도 아니고, 기본계획과 별개의 목표를 설정해야 하여 추진과제의 목표에 무관하거나 

기여할 수 없거나 간접적으로만 기여할 수 있는 계획. 이에 따라 과학기술기본게획의 추진과제 

달성과 기여를 위해 일부라도 과제를 담당하거나 책임을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는 중장기계획. 

 ㅇ 참고계획의 내용은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와 상세이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 관련된 

분야의 계획을 외부환경으로 인식하고 참고해야 하는 정보로 활용

분석의 구조와 체계 및 절차의 설계

앞서 정비한 상세이행계획의 개념에 따라 각 중장기계획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 때 상세이행계획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 분석

- 대부분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은 그 수립이 개별 법에 의해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중장기계획 실행력의 원천인 근거 법령의 관계에 의해 상세이행계획의 

관계 설정 가능

※ 이런 경우 미수립된 중장기계획도 상세이행계획 지정 가능

- 법적인 관계, 근거 법 간의 관계는 부재하더라도 수립된 계획의 인식한 문제의식이 

동일한 계획이 있다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진과제도 동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세이행계획의 관계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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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우선 특정 중장기계획이 법적인 수립 근거를 갖고 있는 법정 계획인 

경우와 아닌 경우에 따라 법적인 관계 설정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법정 계획이 

아니거나 법적인 관계 설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계획의 필요성 내용에 따라 분석

- 법정 계획인 경우 해당 계획의 수립 근거 법상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게 

되면 당연히 상세이행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임

[그림 Ⅲ-1] 상세이행계획 분석 순서도 

- 법정 계획이 아니거나 해당 계획 수립 근거 법상 관계 설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과학기술기본법의 과학기술기본계획 포함사항과 직결되는지 검토하고 

이에 해당하는 계획인 경우 상세이행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근거 법령상, 혹은 과학기술기본범의 검토에서 해당하지 않는 중장기계획은 

계획상의 추진과제별 필요성 내용을 검토하여 상세이행계획 여부 판단 필요



- 69 -

Ⅲ. 중장기계획 심층분석 – 상세이행계획 분석

가장 첫 단계로 볼 수 있는 법정 계획 여부는 간단한 정보로 생각될 수 있지만 

각 중장기계획의 법 조문을 살펴보면 매우 다양한 상황

- 명확한 상세이행계획 관계 설정을 위해 근거 법령에 계획의 명칭과 수립을 조항으로 

명확히 명시한 경우에만 법정 계획으로 확인

※ 일부 계획의 경우 타 계획의 수립 근거 조항을 인용하는 경우도 존재

명확히 법정 계획인 경우, ① 수립 근거법에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도록 

명시*된 중장기계획을 상세이행계획으로 지정

- 이러한 경우는 법령에 의해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상세이행계획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의무화되어 있는 중장기계획으로 볼 수 있으며 상세이행계획으로서의 

역할을 단절하기 어려움

※ 예) 산업기술혁신계획(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산업기술혁신계획) ①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법정 계획이 아니거나, 위와 같은 사례가 아닌 법정 계획인 경우, ② 과학기술기

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법적 지정 사항*에 직결된 내용이나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을 상세이행계획으로 지정

*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 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

   3.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4.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및 협동･융합연구개발 촉진

    ･･･(중략)･･･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 예)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③ 15의3.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촉진과 그 기반의 조성 <=>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지식재산기본법(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

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에 의해 

정부가 수립해야 하는 계획)

이외의 경우는 ③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별 필요성을 구성하는 현황진단, 

문제･이슈, 추진방향과 동일한 중장기계획을 상세이행계획으로 지정

- 해결하기 위한 문제･이슈 등이 과학기술기본계획과 동일하면, 계획별 목표와 

과제내용을 체계적으로 연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 가정 : 향후 수립될 계획도 동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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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기본계획의 추진과제는 다음 그림과 같이 (A), (C)에 의한 현황 진단을 통해 

문제･이슈를 도출(D)하고 문제해결 방향 또는 추진방향(B)를 도출

* 세부 추진과제별 (D)가 모여 추진과제의 (B)가 만들어진다고 구조화할 수 있음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별 필요성 부분의 체계 

<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별 필요성의 구조 예시 >

- 과기기본계획 추진과제와 검토 대상 중장기계획의 필요성을 구성하는 (A), (B), 

(C), (D) 각각을 비교하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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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참고]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과제 3-2의 상세이행계획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포함 적절성 검토를 위한 항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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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의 추진과제별 필요성 진단을 제외하고 이전 단계의 분석은 해당 계획의 

수립 근거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을 조사하여 분석

추진과제별 필요성의 진단의 경우 각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를 활용

- 전문가별 검토의 일관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A, B, C, D 개별 질의항목을 양식화 

하여 활용

계획의 필요성 측면에서 추진과제의 상세이행계획으로 포함 적절성 검토

 ㅇ 해당 중장기계획은 현재상황 및 문제해결 방향 등의 측면에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과제 3-7의 
상세이행계획으로 연계되어야만 하는 관계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과제 3-7 현재상황･필요성･문제해결 방향

(A-1) 

∙ 과학기술기본계획 과제 3-7에서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문제점(위 [그림]의 
(A))과 해당 중장기계획의 문제점 중 일치하거나 직접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면 
아래에 기입해 주세요. 연관된 내용이 없다면 ‘없음’이라고 적어주세요. 

(답변) 

(A-2) 

∙ (A-1)의 답변 내용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일치하는지 아래에 ○로 표기해 주세요.

관련
없음

내용상 약간 관련은 있지만,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상세이행계획에 해당할 만큼의 
연관성은 있지 않음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상세이행계획으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수준의 연관성을 가짐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상세이행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 동일하거나 

강한 연관성을 가짐

(A-3)

∙ (A-2)와 같이 연관성을 판단한 근거를 작성해 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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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필요성 측면에서 추진과제의 상세이행계획으로 포함 적절성 검토

(B-1)

∙ 과학기술기본계획 과제 3-7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위 [그림]의 (B))과 
해당 중장기계획의 문제해결 방향 중 일치하거나 직접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면 
아래에 기입해 주세요. 연관된 내용이 없다면 ‘없음’이라고 적어주세요. 

(답변) 

(B-2)

∙ (B-1)의 답변 내용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일치하는지 아래에 ○로 표기해 주세요. 

관련
없음

내용상 약간 관련은 있지만,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상세이행계획에 해당할 만큼의 
연관성은 있지 않음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상세이행계획으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수준의 연관성을 가짐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상세이행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 동일하거나 

강한 연관성을 가짐

(B-3)

∙ (B-2)와 같이 연관성을 판단한 근거를 작성해 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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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필요성 측면에서 추진과제의 상세이행계획으로 포함 적절성 검토

 ㅇ 해당 중장기계획은 필요성･대내외환경변화･해결해야할문제 측면에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과제 
3-7의 상세이행계획으로 연계되어야만 하는 관계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과제 3-7-1, 3-7-2 필요성

(C-1)

∙ 과학기술기본계획 과제 3-7의 2가지 세부추진과제의 필요성 중 대내외 환경변화
(위 [그림]의 (C))와 해당 중장기계획의 대내외 환경변화 중, 일치하거나 직접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면 아래에 기입해 주세요. 연관된 내용이 없다면 ‘없음’이라고 적어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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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필요성 측면에서 추진과제의 상세이행계획으로 포함 적절성 검토

(C-2)

∙ (C-1)의 답변 내용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일치하는지 아래에 ○로 표기해 주세요.

관련
없음

내용상 약간 관련은 있지만,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상세이행계획에 해당할 만큼의 
연관성은 있지 않음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상세이행계획으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수준의 연관성을 가짐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상세이행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 동일하거나 

강한 연관성을 가짐

(C-3)

∙ (C-2)와 같이 연관성을 판단한 근거를 작성해 주세요. 

(답변) 

(D-1) 

∙ 과학기술기본계획 과제 3-7의 2가지 세부추진과제 필요성 중 해결해야 할 이슈
(위 [그림]의 (D))와 해당 중장기계획의 해결해야 할 이슈 중, 일치하거나 직접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면 아래에 기입해 주세요. 연관된 내용이 없다면 ‘없음’이라고 
적어주세요. 

(답변) 

(D-2)

∙ (D-1)의 답변 내용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일치하는지 아래에 ○로 표기해 주세요.

관련
없음

내용상 약간 관련은 있지만,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상세이행계획에 해당할 만큼의 
연관성은 있지 않음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상세이행계획으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수준의 연관성을 가짐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상세이행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 동일하거나 

강한 연관성을 가짐

(D-3)

∙ (D-2)와 같이 연관성을 판단한 근거를 작성해 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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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이행계획 분석 결과 

가. 개별 계획 수립근거 법령상 의무화된 상세이행계획 분석 결과

① 대상 중장기계획의 수립 근거법에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도록 

명시된 중장기계획을 상세이행계획으로 지정

법령에 의해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상세이행계획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의무화

되어 있는 중장기계획으로 다음 표의 중장기계획이 해당

상세이행계획명 근거법령 근거법령의 내용

산업기술혁신계획
(8차)

산업기술
혁신촉진법

제5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산업기술혁신계획(이하 “혁신계획”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5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
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과학기술
기본법

제7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하 “중장기투자전략”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나. 과학기술기본법 상 과학기술기본계획 포함사항 분석 결과

② 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법적 지정 사항에 직결된 내용이나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을 상세이행계획으로 지정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 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직결된 

내용을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으로 다음 표의 중장기계획이 해당

상세이행계획명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3항 각호(법적 지정 사항)

근거법령 근거법령의 내용

국가표준기본계획
(5차)

시행령 제4조 6. 국가
표준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표준기
본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
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3차)

15의3.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
재산의 창출･보호･
활용의 촉진과 그 
기반의 조성

지식재산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
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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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에 시행령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지 않아 일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추가 

상세이행계획명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3항 각호(법적 지정 사항)

근거법령 근거법령의 내용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4차)

6.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촉진, 
기술창업의 활성화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며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4차)

9.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理⼯系
⼈⼒)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
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5차)

15의4.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가
치를 증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구현

여성과학
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
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관육성 
기본계획(5차)

14.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

과학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지원･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
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5차)

7. 기초연구의 진흥

기초연구
진흥개발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육성하고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
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과학기술진
흥종합계획(6차)

11. 지방과학기술의 
진흥

과학기술
기본법

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
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세우고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 (3차)

6의3. 과학기술을 활
용한 삶의 질 향
상, 경제적･사회
적 현안 및 범지구
적 문제의 해결

과학기술
기본법

제16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① 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
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4조의7(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
6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시책과 사업 등을 종합한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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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별 필요성 일치 여부 분석 결과

③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별 필요성을 구성하는 현황진단, 문제･이슈, 추진

방향과 동일한 중장기계획을 상세이행계획으로 지정

앞서의 2가지 분석 결과에서 상세이행계획으로 판단되지 못한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모두에 대해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진과제별 필요성과의 

일치 여부 분석(검토기간에 의해 전년 누락된 추진과제 대상 분석 수행)

(1) 추진과제 1-1. 임무중심 문제해결을 위한 R&D 전략성 강화

구분 중장기계획

상세이행계획 여부

현재 
상황 
인식

해결
방향

대내외
환경
변화
분석

문제･
이슈

과제 1-1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 ◯ ◯ ◯ ◯ ◯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부처합동)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A)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문제점이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에서 분석한 ‘기존 패러다임’과 일치해 

두 계획이 동일한 수준의 문제 인식을 하고 있으므로,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상세이행계획으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수준의 연관성을 

가짐 

- 과학기술이 경제적, 산업적 의미를 넘어 기술주권, 기술안보 등과 연계되는 전략기술 

개념으로 확장됨에 따라 AI, 바이오, 반도체 등 전략기술의 중심의 R&D 강화를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으로 

‘기술확보 중심의 R&D’와 연관. 특히, 이러한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 자체에 

대한 집중 투자와 더불어 연구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연구 

수행 체계에 있어 기존 관성을 넘는 새로운 체계 설계(예. MOIP)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문제 의식이 동일한 범주에 있는 것으로 판단함

- 다만, 전략기술 중심의 연구개발에 총 5조 원 규모의 투자는 국가적 차원에서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전략적으로 하향식 투자를 확대하는 경향으로 볼 수 있어 

‘기술분야별 상향식 R&D 비중’과 관련하여 전략기술과는 연관성이 다소 떨어짐

- 전략기술은 기술주권, 기술안보, 기술자립, 공급망 내 안정적 지위 확보 등 국가적 

차원의 중요도가 높은 만큼 글로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기술 확보가 필요한 분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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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는 매우 도전, 혁신형 분야가 많아 ‘목표달성이 용이한 

R&D 과제 추진’과는 연관성이 떨어짐

- 또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일반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그간의 현황과 실태를 

주요한 문제 의식으로 삼고 있는 반면,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매우 전략적 

차원에서 시급히 고려해야 할 국가 정책의 방향을 다루고 있어 주요 첨단 기술 

경쟁, 기술 확보 시급성, 전략적 분야에 집중 투자, 전략 기술 분야 인재 양성 

등과 같은 매우 특화된 문제와 연관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어 그 수립 

목적이 다소 상이함

- 그러나, 국가전략기술 또한 연구개발을 통해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과학기술기

본계획이 가지는 제도적 위상을 고려할 때 전략기술의 확보를 위한 연구 생태계 

전반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기술확보 중심의 R&D’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의식은 전략기술 확보와도 높은 연관성을 가진다고 판단함

- (관련 내용 발췌)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

(기술수준) 최고국 대비 평균 81.7% 수준으로 추격중

 ○ 주력산업인 이차전지,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세계 최상위권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주요국, 특히 중국의 추격이 거센 상황 (’22년 기준 기술수준평가)

 ○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의 분야에서는 빠르게 격차를 좁히며 경쟁중인 반면, 우주항공, 양자 
분야는 주요국과의 기술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기술수준의 내용은 현재 한국의 정부 R&D는 하향식으로 정부가 특정/주력 분야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보다 상향식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확보 목적(요소기술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음

(정부R&D 투자) 전략기술 연구개발에 총 5조원 규모 투자 중

 ○ ’24년 예산 기준, 국가전략기술 주요R&D 예산은 약 5조원 규모로, ’23년 4.7조 대비 약 6% 증가
  -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을 중심으로, 난제해결형･글로벌 협력 분야 중심 투자 확대

▶ 이와 같은 정부R&D 투자는 현재까지 한국의 정부 R&D는 목표달성이 용이한 상향식 R&D 과제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전략기술 정책 수립 이후 정부는 하향식 & 고난이도 R&D 비중을 
증가시킬 계획을 암시하고 있다고 파악할 수도 있음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B)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서로 연관성이 있음

-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지향하고 있는 문재 해법의 주요 키워드는 임무, 육성 

체계, 도전 R&D로 요약할 수 있음. 중장기계획에서는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연구 체계, 기술 안보, 전략기술 중심의 임무 설정, 임무 달성을 위한 도전 R&D 

지원 체계 등을 언급하고 있어 매우 연관성이 높음

-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반적인 현황과 실태를 바탕으로 새로운 

혁신 방향을 제시하였고, 그 문제 해결의 방향이 임무, 도전 혁신, 이를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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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체계와 관련이 있음. 전략기술은 그러한 관점에서 문제의식의 출발점은 

서로 다르지만,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문제 해결에 가장 적합한 대상 기술과 맞닿아 

있음. 따라서, 전략기술의 원활한 기술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기본계획이 결과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 근거가 되고 있다고 판단함.

- 또한, 해당 중장기계획의 문제해결 방향 중 ‘신속 사업화’의 핵심 연구거점 통합 

구축과 사업화 지향 연구개발은 기존 목표달성이 용이한 과제 수행 중심의 정부 

R&D 체계의 고도화/개선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것은 과학기술기본계획 과제 1-1 

문제해결 방향의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연구개발 체계 구축과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됨

- 아울러 해당 중장기계획의 문제해결 방향 중 ‘임무중심 혁신’의 주석처리 된 

내용(도전과제 설정~문제해결 지향적 R&D)은 기술･경제적으로 파급력 있는 

문제해결 지향 임무중심 R&D 비중을 높이겠다는 의미

- 그러므로 이는 과학기술기본계획 과제 1-1 문제해결 방향의 경제･사회적 명확한 

임무 중심 R&D,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 R&D 추진과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됨

- (관련 내용 발췌)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

① (신속 사업화) 민간주도 혁신체계 확립 및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 전략기술 연구가 우리 기술주권 자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데스밸리를 극복하는 공격적인 사업화 
지향 연구개발 및 융복합 

 ○ 전략기술의 성숙･내재화를 위해 민･관 역량을 결합한 핵심 연구거점을 통합 구축하고, 전략기술 
보유 기업의 성장을 위한 제도적 걸림돌 해소

③ (임무중심* 혁신) 목표지향 기획-투자-평가 연계를 통한 가시적 성과창출

 ○ 기획-투자-평가로 이어지는 정부 R&D 전과정을 전략기술 확보 중심으로 혁신

 ○ 12대 분야 전략연구사업 발굴 등 임무중심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기술주권 확립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성과관리･제도개선 강화 및 민관협력 가속화

    * 도전과제(Challenge) 설정 → 임무(Mission) 정의 → 관련 산업･분야 연계 → 연구개발로 이어지는 
문제해결 지향적 R&D로, 최근 글로벌 연구개발 정책의 핵심 가치로 대두(Mazzucato, ’18)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에서 분석한 대내외 환경변화가 (C)과학기술기본

계획의 대내외 환경변화 분석과 연관성이 높으며, 기술패권 경쟁, 정치 및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세부추진과제와도 강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판단됨

- 국가 사회 난제 해결 관련하여 중장기 계획에서는 기술 패권을 매우 중요한 

환경 요인으로 언급하고 있음. 또한, 전략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험 도전 혁신 연구를 더욱 장려할 필요가 있음을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중요한 환경 변화로 인식하고 있음. 중장기계획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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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 확보, 게임체인저가 될 핵심 기술의 개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 매우 

높은 연관성을 가짐

- 기본계획에서 강조하는 임무중심, 기술 주권 확보, 도전 연구 활성화는 모두 

전략기술과 일맥상통하는 키워드임. 따라서, 중장기계획에서 바라보는 주요한 

환경 변화 요인과 기본계획에서 강조하는 환경 변화는 동일한 관점으로 볼 수 

있음. 다만, 기본계획이 주로 R&D에 관련한 부분을 강조하는 반면, 중장기 계획은 

전략기술과 관련한 R&D를 넘어 협력 체계, 인재 양성 등을 보다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기본계획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상세이행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다만, 중장기계획에서는 이러한 기술 확보 과정에 필요한 국제 협력, 인재 확보 

등에 대해서도 주요한 환경 변화 요인으로 언급하고 있는 반면, 기본계획에서는 

상대적으로 언급이 덜 되고 있음

- (대내외 환경변화로 한정 시) 다음의 근거에 따라 과학기술기본계획 과제 1-1의 

3가지 세부추진과제의 필요성 중 1-1-2는 해당 중장기계획과 강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

- 해당 중장기계획의 대외환경 내용 중 '핵심･신흥기술‘은 기술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들의 동맹･연계･외교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1-1-2의 新통상이슈 

및 新기술동맹 내용과 직결

- 해당 중장기계획의 대외환경 내용 중 '정치’는 자국 기술보호 및 기술 동맹을 

통한 타 진영 견제 관련 사항으로 이는 1-1-2의 주요국 기술 보호 강화, 新통상이슈, 

新기술동맹 내용과 높은 수준으로 연계

- 해당 중장기계획의 대외환경 내용 중 ‘경제’는 글로벌 R&D 협력을 통한 기술 

확보를 강조하는 바로 이는 1-1-2의 新기술동맹과 연계

- 반면 과학기술기본계획 과제 1-1의 3가지 세부추진과제의 필요성 중 1-1-1, 

1-1-3은 연계된 대내외 환경변화 내용이 없다고 판단됨

- (관련 내용 발췌)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

핵심･신흥기술(CET: Critical & Emerging Technology)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치공유국(like-

minded country) 간의 기술･경제･안보 블록화 추세* 강화
  * 예시 : TTC(미-EU 무역･기술위원회),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QUAD, CHIP4 등
 ※ OECD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안보화’를 글로벌 과학계 핵심 트렌드로 제시 (STI Outlook 2023)

(정치) 美中 기술패권 경쟁 지속 예상, 규범 형성에도 주목 필요

 ○ 기술과 생산의 국제분업으로 대표되던 세계화 기조가 약화되고, 리쇼어링(reshoring)으로 대표되는 
공급망 경쟁과 첨단기술 상호배제가 강화되는 양상

 ○ 기술안보 분야에서 미국은 가치공유국과의 블록화･협력을 중시하고 있으며, 중국도 핵심산업･기술의 
자립을 국가목표로 지속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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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D)해결해야 할 이슈로 제시한 세부추진과제와 국가전략

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해결해야 할 이슈는, 동일한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으므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상세이행계획과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 기본계획에서는 임무중심 R&D 시스템, 기술주권 확보, 선도형 R&D 체제를 

언급하고, 중장기계획에서는 초격차 기술, 과학기술주권, 공급망 경쟁력, 다양한 

정책 수단 결합, 범부처 역량 결집 등을 주요한 키워드로 언급하고 있음.

- 언급한 키워드는 모두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중장기계획의 해결해야 할 이슈가 

동일한 관점으로 기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하여 연관성이 매우 높음

- 전략기술의 확보를 통해 경제, 산업적 혁신을 넘어 기술주권, 기술안보, 기술자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개발 체계를 넘어 새로운 체계의 설계가 필요함. 

특히, 전략기술 별 임무를 설정하여 임무 중심으로 혁신 주체가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패하더라도 가치있는 과정과 시도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전형 연구를 장려해야 실질적으로 공급망 내에서도 최상의 경쟁력을 가지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함. 이러한 관점으로 기본계획에서는 

임무중심 R&D 시스템, 기술주권 확보, 선도형 R&D 체제를 주요한 해결 이슈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세이행계획으로 포함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함

- (주요 방향, 정책과제가 아닌 해결해야 할 이슈/배경으로 한정 시) 다음의 근거에 

따라 과학기술기본계획 과제 1-1의 3가지 해결해야 할 이슈 중 1-1-2는 해당 

중장기계획과 강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

- 해당 중장기계획의 수립배경 중 '기술패권 경쟁시대‘는 단순 기술 확보가 아닌 

국가 생존･성장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기술 확보 및 개발 필요성을 역설하는 

바로 이는 1-1-2의 필요성에서 강조하는 바와 동일

- 반면 과학기술기본계획 과제 1-1의 3가지 해결해야 할 이슈 중 1-1-1, 1-1-3은 

연계된 중장기계획의 해결해야 할 이슈/배경은 없다고 판단됨

(경제) 혁신기술이 지속성장의 핵심, 기술확보 위해 글로벌 협력 필수

 ○ COVID-19 이후 공급망 경색 및 무역･투자 둔화로 우리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 성장률 하락 
추세가 이어질 전망

 ○ 과학기술이 글로벌 시장 재편, 주요국의 산업정책 및 외교･안보기조와 결합하면서 독자적 역량만으로 
기술･산업 주도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 → 혁신기술 선점에 있어 양자･다자 등 글로벌 연구협력의 
중요성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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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과제 3-1. 탄소중립 선도 및 지속가능한 환경으로의 전환

구분 중장기계획

상세이행계획 여부

현재 
상황 
인식

해결
방향

대내외
환경
변화
분석

문제･
이슈

과제 3-1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3~'32) ◯ ◯ ◯ ◯ ◯
제6차 원자력진흥 종합계획('22~'26) ◯ ◯ ◯ ◯ ◯

제4차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 기본계획('22~'26) X ◯ ◯ ◯ ◯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24~'33) ◯ ◯ ◯ ◯ ◯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34) ◯ ◯ ◯ ◯ ◯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24~’28) X X ◯ ◯ ◯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3~'32)(과기정통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A)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문제점이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에서 나타난 문제의식과 높은 수준의 연계성을 

가짐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생산 및 탄소집약적 산업구조’의 내용과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이슈에 표현 된 내용이 일치함. 다만 해당 내용이 산업, 

건물 부문 전기화에 국한되어 있음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新 환경규제로 기존산업 경쟁력 약화’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서 언급한 탄소 국경세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와 의미가 일치함

  •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수출 대상 국가 및 기업에서 제품 전반에 걸친 밸류체인에 

관계된 기업에 탄소국경세 및 RE100 등의 환경규제를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친환경 규제로 인한 기존산업 경쟁력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 또한 이는 기존의 산업구조가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생산 및 탄소집약적 산업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대기･토양･물 환경서비스의 질적 개선 필요’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내 생태계 피해와 식량위기 내용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음

  • 기후변화에 다른 식량위기, 생태계피해, 감염병, 도시재해 등은 궁극적으로 

대기･토양･물 환경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촉구해야 하는 배경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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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내용 발췌)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 기후 규제 강화와 기업 부담 증가
• 주요국은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규제를 강화
 - 각국 정부가 본격 도입을 추진하는 탄소국경세는 탄소 집약도가 높은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 글로벌 기업들도 ESG경영 강화, RE100 참여 등 탄소중립 투자 확대
 - (ESG 경영) 에너지･자원의 주요 사용주체인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면서 

ESG경영을 추구하는 기업 확대
 - (RE100)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RE100에 동참하고 있으며('22년말 기준 388개), RE100 

가입 기업은 협력업체의 동참을 요구
□ 기후리스크 확대･다양화
• 기후변화에 따라 생태계, 식량문제 등 자연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
 - (생태계피해) 생물다양성의 감소로 생태계의 안정성과 회복력의 급격한 저하가 예상되며, 

다양한 아열대 생물 등 동식물 식생변화 가능
 - (식량위기) 폭염･가뭄･폭우 등 기상이변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식량 공급과 가격에 타격이 

예상되며,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 중요성이 대두 
• 기후변화는 인간의 생활영역도 변화시켜 파생적인 악영향 초래
 - (감염병) 동물 생태계의 변화 등에 의한 신변종 인수공통감염병 증가 및 아열대 기후 

감염병의 국내 토착화 우려
 - (도시재해) 폭우･태풍 등 환경재해에 따른 침수, 산사태 등 직접피해 뿐 아니라, 

정전･통신마비 등 도시기반체계 마비로 파급되는 복합재난 발생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B)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제1차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은 일부 유사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으나, 다소 낮은 수준의 연계성을 가짐

- 과학기술기본계획 내 무탄소 기술 기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에너지 믹스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언급하고 있어 

내용 측면에서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 세부 내용들도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추구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음

- 과학기술기본계획 내 주력산업의 저탄소화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에너지 

효율의 내용은 에너지 다소비업종인 제조업의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내용과 일치함

- 글로벌 규제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지원과 전문인력양성, 국제협력 강화, 

국민 수용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일치하는 내용임

- 구체적으로는, 해당 중장기계획 내의 “1. 온실가스 감축”의 내용은 과학기술 

기본계획 내의 “무탄소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등 두 계획의 문제해결 방향은 

상당히 일치한다고 판단됨

  • 해당 중장기 계획 내 1-1, 1-3, 1-5는 무탄소기술 자체를 의미하며, 1-2, 

1-4, 1-6은 무탄소기술 보급 효율화를 위한 보완적인 수단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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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이는 과학기술기본계획 과제 3-1과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됨

- 또한, 해당 중장기계획 내의 “2. 기후변화 적응”의 내용은 과학기술 기본계획 

내의 “환경 복지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국가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유관하다고 

볼 수 있음

  • 해당 중장기 계획 내 “생태계 회복력 강화, 감염병 및 식량안보 대응, 기후적응형 

도시･인프라 구현, 재난･재해 관리, 기후변화 예측” 등은 환경 복지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대표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음

- 마지막으로 해당 중장기계획 내의 “3. 혁신 생태계 조성”은 과학기술 기본계획 

내의 “글로벌 규제변화 대응역량 확보”와 유관하다고 볼 수 있음

  • 해당 중장기 계획 내 “기후기술산업 활성화, 관련분야 인재 양성, 국제협력, 

기후대응 거버넌스 구축” 등은 기본계획 내 글로벌 규제변화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세부과제 성격을 보인다고 판단됨

- (관련 내용 발췌)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에서 분석한 대내외 환경변화가 (C)과학

기술기본계획의 대내외 환경변화 분석과 적절한 수준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세부 추진과제와 일부 연계되어 있음

-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언급한 내용과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글로벌 규약의 

내용이 파리협정 출법, 우리나라를 포함한 139개국의 탄소 중립 선언 등의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음

1. 온실가스 감축
 1-1. 무탄소에너지생산
 1-2. 에너지 시스템 전기화
 1-3. 탄소배출 연･원료의 대체
 1-4. 에너지 소비 효율 향상
 1-5. 온실가스 저장･흡수･활용
 1-6. 에너지공급/수요 유연성 향상
2. 기후변화 적응
 2-1. 자연･생태계 회복력 강화
 2-2. 선제적인 감염병 및 식량안보 대응
 2-3. 기후 적응형 도시･인프라 구현
 2-4. 과학기술기반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영향평가
 2-5. 과학기술기반 재난재해관리
3. 혁신 생태계 조성
 3-1. 기후기술산업 활성화 및 국민체감 향상
 3-2. 연구/산업현장 맞춤형 우수 인재 양성 및 활용
 3-3. 국제사회와의 공동협력 및 기술이전･확산
 3-4. 기후변화대응 거버넌스 활성화 및 정책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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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 국제 규약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대응 현황을 

1페이지를 할애하여 제시하고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법적 기반 마련,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R&D 지원 등임

- 물관리 등의 내용은 없으나, 전체적으로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 언급된 필요성과 

내용 측면에서 강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 (3-1-1. 탄소중립 기반의 에너지 전환기술 확보 및 정책 추진체계 구축) 높은 

수준의 연계성을 가짐

  • 해당 중장기계획의 대외환경 내용 중 '핵심･신흥기술‘은 기술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들의 동맹･연계･외교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1-1-2의 新통상이슈 

및 新기술동맹 내용과 직결

  • 해당 중장기계획의 대외환경 내용 중 '정치’는 자국 기술보호 및 기술 동맹을 

통한 타 진영 견제 관련 사항으로 이는 1-1-2의 주요국 기술 보호 강화, 

新통상이슈, 新기술동맹 내용과 높은 수준으로 연계

  • 해당 중장기계획의 대외환경 내용 중 ‘경제’는 글로벌 R&D 협력을 통한 기술 

확보를 강조하는 바로 이는 1-1-2의 新기술동맹과 연계

- (3-1-2. 산업 저탄소화 기반 조성 및 탄소 관리 인프라 구축) 적절한 수준으로 

연계되어 있음

  • 3-1-2는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탄소중립 관련 국제질서 대응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중에 있고 해당 중장기계획 내에 파리체제 추진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및 거버넌스 구축 관련 내용이 있으므로, 상세이행계획으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수준의 연관성을 가짐

- (3-1-3. 환경 문제의 과학적 대응기반 마련) 낮은 연관성을 가짐

  • 3-1-3은 미세먼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해당 중장기계획의 대외환경 내용 

중 기후변화대응 기술은 일부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상세 이행계획이라고 보기 어려움

- (관련 내용 발췌)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3-1-1
□ 국제사회 공동 규범
• 파리협정을 시작으로 新 글로벌 탄소중립 체제가 본격화
 - (파리협정 출범) ‘15년 제21차 UNFCCC당사국총회(COP21)에서 보편적･포괄적인 

新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을 채택
 - (이행 본격화) 전세계 139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22년 기준), 한국･EU･일본 등 

18개국은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NDC 목표 상향
3-1-2
□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비전 제시 및 컨트롤타워 구축
• 新파리체제의 장기･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 에너지･환경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본 정책 및 기후변화 대응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각종 R&D 전략 등 지속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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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D)해결해야 할 이슈로 제시한 세부추진과제와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의 해결해야 할 이슈는, 논의 내용의 적절한 

수준으로 연계되어 있음

-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언급한 기술 수준(80%)과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서 

언급된 기술 수준의 숫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동일한 내용이거나 매우 강한 

연계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됨

-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언급한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구조 변화의 내용은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의 R&D 투자 및 성과 내용에서 지금까지의 노력을 보여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페이지 20~77까지 주요 내용에 걸쳐 방대하게 작성됨

- 위와 같이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들과 근거 숫자들이 과학기술기본

계획의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을 보면 해당 계획이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매우 중요한 상세 이행계획임을 알 수 있음

- 구체적으로는, 해당 중장기계획의 수립배경 중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이슈해결 

핵심기술 확보‘는 탄소중립 기반의 에너지 전환기술 확보 등을 설명하는 3-1-1과 

동일한 수준의 유사성이 높은 강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

- 기본계획 3-1-2의 경우, 다소비업종 에너지 소비 패턴 및 산업 구조 자체의 

전환 뿐만 아니라 기후 완화 등 광범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중장기계획에서 저탄소 기술산업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광범위하게 

설명하면서 강조하는 바와 유사하다고 판단

- 기본계획 3-1-3의 경우, 수자원 관리체계를 언급하는 반면 중장기계획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은 일부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상세 이행계획이라고 보기 어려움 

- (관련 내용 발췌)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3-1-3
□ R&D 현황
• (R&D 투자) 국가 기후변화대응 R&D 투자 규모는 '21년 기준 3.4조원 규모이며, 최근 

6년간('16~'21년) 연평균 6.3% 증가
• (기술수준) 기후변화대응 기술은 선도국들을 추격(80%)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연구역량은 응용기술 수준이 기초 대비 우위
• (R&D 성과) 양적 성과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질적 성장 필요

3-1-1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이슈해결 핵심기술 확보 필요
 - (에너지 Mix)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믹스 구성을 위해, 경제성･안정성･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이 필수적
 - (에너지 효율) 우리나라 주력산업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제조업 비중이 높아 

전기화전동화･저전력화 등 혁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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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원자력진흥 종합계획('22~'26)(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A)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문제점이 제6차 

원자력진흥 종합계획에서 나타난 문제의식과 적절한 수준의 연계성을 가짐

-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국가 에너지･산업･환경 전반(화석연료 의존, 신환경규제, 

대기･토양･수질 개선 필요)을 포괄하는 거시적 인식이나, 해당 중장기계획은 

원자력부문 중심의 현황･조치(가동원전 안전관리 강화, 내진성능 상향, 중대사고 

평가, 사용후핵연료･방폐물 관리, 해체, 수출･인력 등)로 스코프가 좁음

- 다만, 중장기계획은 안전지표(사고･고장 감소), 설비강화, 사용후핵연료･해체 

기반, SMR･비경수형 기술착수 등 측정･이행 가능한 진단을 제시하고 있어,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문제 인식을 원자력 관점에서 실증함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대기･토양･물의 환경서비스 질 개선”은 비(⾮)원자력 분야

까지 포괄하나, 해당 중장기계획의 기술･정책은 원자력 안전/폐기물/수출/인력에 

집중되어 있음

- (관련 내용 발췌) 제6차 원자력진흥 종합계획

• 최상의 원자력안전 확보: 가동원전 안전관리 강화(내진 6.5→7.0, 사고관리계획서 제출, 
다중방어 설비 배치), 최근 4년 사고･고장 26% 감소, 중대사고 배제･완화 기술 개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B)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제6차 원자력진흥 

종합계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은 매우 일치하여 높은 연계성을 

나타냄

3-1-2
• 지속가능한 기술･산업 생태계 구축 중요
 - (성장동력화) 기후기술 분야는 정책 규제 및 시장 불확실성이 큰 분야로 산업계의 적극 

참여를 위한 지원책 마련 필요 
 - (기반 조성) 기후기술 관련 연구･산업계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대응 및 선진국･개도국과의 

전략적 국제협력 활동 확대 필요
 - (국민 수용성) 기후기술이 지구를 살리는 것 외에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가능하다는 인식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근본적 방법은 혁신적 기술개발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거버넌스 강화, 국제협력, 성과확산 생태계 구축 등 종합적 범부처 육성체계 
마련 필요

3-1-3
• 기후변화 적응 R&D의 범위･내용 설정을 통한 선제적 지원 필요
 - (선제적 지원)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조만간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기후적응 관련 기술확보가 시급
 - (체계적 지원) 기후위기 적응 전과정 및 적응 대상별 관련 기술들을 빠짐없이 촘촘히 설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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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무탄소 전환･산업 저탄소화･규제대응･과학적 대응체계”를 

해당 중장기계획의 **12개 축(안전･환경, 미래시장･수출, 융합･혁신, 소통･
협력)**으로 프로그램화(예: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폐물 환경부담 저감, 해체･정비 

수출, 방사선 융복합, 인력양성･거버넌스)하여 직접 구현하는 구조로 되어있어 

전략과 이행구조가 합치됨 

- 또한, 안전→연료주기→산업경쟁력→방사선 이용→인력･소통까지 전주기 이행

경로를 제시해 “과학적 대응체계”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폐물 부담 저감, SMR･비경수형, 해체･정비 수출, ICERR 

등 구체 수단과 조직･거버넌스를 병치하여 정책수단의 구체성도 확보함

- (관련 내용 발췌) 제6차 원자력진흥 종합계획

제6차 원자력진흥 종합계획에서 분석한 대내외 환경변화가 (C)과학기술기본계
획의 대내외 환경변화 분석과 높은연관성이 있으며, 세부 추진과제와도 연계
되어 있음

- (외생요인 정합) 과학기술기본계획의 NDC 상향(’30년 40%), 무역의존도, 대기질 

지표 등 거시 변화에 대해, 중장기계획이 LEDS･탄소중립 정책 강화, 국내 원전의 

역할, SMR 신시장/해체시장 부상, 안전･사용후핵연료･소통･인력 수요 증대 

등으로 원자력 관점의 동형 서술을 제공하고 있음

- (시장･정책 동학 반영)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수출시장 경쟁, 규범･거버넌스 변화(국

제협력･ICERR 지정, IAEA 거버넌스 참여)까지 서술하여 좌측 “국제질서 대응”을 

직접적으로 연결함

- (리스크-기회 동시 포착) 안전･사용후핵연료의 사회적 수용성 리스크와 SMR･
해체의 산업 기회를 함께 명시, 환경변화의 이행상 함의를 구체화 함

- (관련 내용 발췌) 제6차 원자력진흥 종합계획

•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한 전 산업 에너지전환 가속화: 국제적으로 LEDS 제출, 국내는 
CCUS･부문별 감축 추진; 원자력 이용은 국가별 상이(도입 확대 vs 감축). 국내는 
장기적으로 역할 유지 전망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D)해결해야 할 이슈로 제시한 세부추진과제와 제6차 

원자력진흥 종합계획의 해결해야 할 이슈는 높은 일치성이 나타남

- (핵심 이슈 정렬)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전환기술 확보, 산업 저탄소화 기반, 과학적 

대응 인프라를, 중장기계획이 에너지전환 가속･혁신기술･수출선도･안전･사용후

핵연료･소통･인력으로 대응—문제→실행의 일치가 높음

• 안전과 환경: ① 첨단융합기술을 활용한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 ② 국민이 공감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③ 방사성폐기물 환경부담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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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제약 인식)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제조업 비중･다배출 구조, MRV 필요성 

등 한국형 제약을 중장기계획이 원전 역할･인력수급･사회적 수용성으로 구체화

하여 정책 설계의 현실 적합성을 보강함 

- (시장･안전･수용성의 동시 관리)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시장선점(수출･해체)–안전–

수용성을 동시 관리해야 할 통합 이슈로 제시—상세이행계획의 핵심 관리축과 

합치함

• 탄소중립 이슈 부상 → 에너지전환 가속화, 원자력 이용은 국가별 정책 차이가 큼(접근 
다변)

제4차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 기본계획('22~'26)(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A)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문제점이 제4차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 기본계획에서 나타난 문제의식과 상이하여 연관성이 

없음

- 계획의 성격이나 내용을 보면 문제점에 현재 에너지 이용 구조의 문제점이 드러나야 

하나, 현재의 계획에는 언급되지 않음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B)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제4차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은 일부 일치함

- 핵융합에너지의 기본 특성이 탄소 배출이 없는 무탄소에너지원이므로,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 추구하는 무탄소기술 기반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문제해결 방향이 

일치함

- 또한 파리 기후협정과 UN 기후정상회의에서 언급된 정책 노력은 글로벌 규제 

변화의 대응역량 확보 차원에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문제해결 방향과 일치

- (관련 내용 발췌) 제4차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 기본계획

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하여 핵융합에너지 개발 추진동력 강화
• 파리 기후협정(’16년 발효), UN 기후정상회의(’19.9) 이후 각국의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노력 가속화
 - EU, 영국, 일본 등은 기후변화 대응, 녹색 산업혁명,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적 노력 일환으로 

핵융합에너지 개발에 투자･지원
  ※ (예) 영국「녹색 산업혁명을 위한 10대 중점계획」(’20.11), 일본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성장 전략」(’20.12)에 핵융합 에너지 개발이 포함
• 한국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에 따라 ①경제구조 저탄소화 ②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③공정전환 등 추진
  ※ 핵융합에너지는 개발 일정상 2050년 이전에 전력 수급을 담당하기는 어려우나, 

장기관점에서 ‘2050 탄소중립연구개발투자전략(’21.3)’의 10대 핵심투자분야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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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 기본계획에서 분석한 대내외 환경변화가 (C)과학

기술기본계획의 대내외 환경변화 분석과 일부 연관성이 있으며, 세부 추진과제와 

일부 연계되어 있음

- (3-1-1. 탄소중립 기반의 에너지 전환기술 확보 및 정책 추진체계 구축) 높은 

수준의 연계성을 가짐

  • 파리 기후협정(’16년 발효), UN 기후정상회의(’19.9) 이후 각국의 탄소중립

(carbon neutrality) 노력 가속화

- (3-1-2. 산업 저탄소화 기반 조성 및 탄소 관리 인프라 구축) 높은 수준으로 

연계되어 있음

  • 한국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에 따라 ①경제구조 저탄소화 ②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③공정전환 등 추진

- (3-1-3. 환경 문제의 과학적 대응기반 마련) 연관성 없음

-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추구하는 필요성인 파리기후협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도전적 목표는 핵융합계획의 정책 

추진 여건에서 유사한 워딩으로 언급됨 (페이지 5)

- 또한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언급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등은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언급된 필요성과도 일맥상통함

- 다만 핵융합에너지 개발 일정이 2050년 이전에 상용화되기 어려운 한계는 실질적

으로 해당 필요성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고려함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연계성을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음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D)해결해야 할 이슈로 제시한 세부추진과제와 제4차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 기본계획의 해결해야 할 이슈는, 논의 내용의 방향이 

일부 연관되어 있음

-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언급된 기후기술 중 하나로 핵융합 에너지 기술을 꼽을 

수 있고, 핵융합 기술도 다른 기후 기술과 비슷한 기술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언급한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와 성과관리 체계 마련이라는 

해결방안도 핵융합 에너지 기본계획 내 전략1의 과제1-1의 목표와 일치하므로 

강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국내 산업구조 변화는 핵융합 산업화의 시기가 예측하기 힘든 시기에 도래하고 

물관리 체계는 핵융합 에너지와 관련이 적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관련 내용 발췌) 제4차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 기본계획

(3-1-1. 탄소중립 기반의 에너지 전환기술 확보 및 정책 추진체계 구축과 관계)
•(주요 성과)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 KSTAR 실험을 통해 초고온･고성능 플라즈마 운전 

등 핵심 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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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24~'33)(산업통상자원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A)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문제점이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서 나타난 문제의식과 적절한 수준의 연계성을 가짐

- (범위 정합성(부분 일치)) 과학기술기본계획은 “화석연료 기반･탄소집약적 산업구조, 

신규 환경규제, 환경서비스 질 개선” 등 거시적 포지셔닝이고, 해당 중장기계획은 

에너지 공급･망･수요･R&D 기반의 세부 성과/한계를 수치･사례로 제시(예: 태양광･
풍력･원전의 성과/한계, ESS 안전성 기반 등). 거시–미시의 레벨이 달라 핵심 

토픽은 맞지만, 스코프가 완전히 동일하진 않음

- (증거 기반 현황 서술)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성과/한계를 체계화(예: 분산전원 

확대에 따른 계통 유연성 부족, 내륙 출력제한 발생, 수요부문 사업화 부진 등)하여 

중장기계획의 문제 인식을 검증가능한 진단으로 연결됨

- (환경 전반 vs 에너지 중심)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대기･토양･물 등 환경서비스 

질 개선”은 에너지 밖의 환경 영역까지 포괄하나, 중장기계획의 진단은 에너지부문 

중심. 따라서 “상세이행계획의 직접 대응성” 기준으론 강한 동일성보다는 적절 

수준이 타당함

- (관련 내용 발췌)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 에너지 공급: 성과—원자력･재생에너지 글로벌 경쟁력(양면 수광형 태양광 모듈 사업화, 
해상풍력 터빈･설치선, 원전 안전부품 국산화). 한계—중국산과의 가격･기술경쟁 심화, 
풍력 대형화로 격차 확대, 차세대 원전 기술 확보 지연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B)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제5차 에너지기술

개발계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은 높은 수준으로 연계되어 있음

- (목표–수단의 일대일 대응) 과학기술기본계획의 “2050 탄소중립･지속가능 환경

시스템･과학적 대응체계”를, 중장기계획이 4축(무탄소에너지･유연안정 계통･수요 

고효율･R&D 생태계)로 구체 프로그램화(원전 활용 확대, 재생에너지 체계적 

확대, 수소 전주기, 송전제약･계통강건성･분산자원 수용성･ESS 등). 전략–이행의 

구조적 합치가 큼

 - 이온온도 1억도의 초고온 플라즈마 달성(’18) 및 유지 시간 지속 연장(’21년 30초) 등 
세계적 수준의 우수 연구성과 창출

 - 국제협력 연구(ITER기구-한국-EU-미국)를 통해 ITER 난제 해결을 위한 ‘플라즈마 붕괴 
완화’ 기술 검증 수행(’19)

•(한계) 종합적인 핵융합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격차*가 지속 존재
   * 세계 최고 기술 보유국 대비 국내 기술수준은 75.0%, 기술격차는 6년 (Kistep, ’20)
⇒ 장기･도전적 연구개발 및 대규모 투자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뢰성 있는 장기 

연구개발 로드맵을 확립하고 철저한 이행 체계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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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주기 커버리지) 공급–망–수요–R&D 전주기 연결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무탄

소기술 기반 전환/저탄소화/규제 대응/환경복지”를 실행 가능한 이행조합으로 

전환하고 있음

- (측정 가능성과 표준화 기반) HVDC, LVDC 표준, ESS 안전 검증 등 정량･표준･실증 

기반이 명시되어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과학적 대응체계” 요건을 직접 충족. 상위–

하위 계획 간 강한 연계성을 입증함

- (관련 내용 발췌)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서 분석한 대내외 환경변화가 (C)과학기술기본

계획의 대내외 환경변화 분석과 연관성이 있으며, 세부 추진과제와도 높은 

수준으로 연계되어 있음

- (동일한 외생변수 세트) NDC 상향, CBAM/청정경쟁법 등 규제의 무역장벽화, 

에너지안보와 핵심광물, 디지털 전환 및 DC 전력수요 이슈 등 동일 이슈를 동등한 

밀도로 기술하고 있음

- (주요국 정책 매핑) 미국(IIJA/IRA･Energy Earthshots), 영국･프랑스･독일･일본･
중국의 에너지･탄소중립 R&D 정책군을 정리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국제질서 

대응” 인식과 직결됨

- (투자･거버넌스 프레임 반영) 임무지향형 R&D, 도전적 R&D 혁신체계 등 거버넌스 

전환을 구체화하여 상･하위계획 간 환경 가정의 일치성이 높음

- (관련 내용 발췌)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 탄소중립: 주요국의 법제화･NDC 상향, EU CBAM･미국 청정경쟁법 등으로 규제의 
무역장벽화, 청정에너지 시장 급성장과 정부･민간 투자 확대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D)해결해야 할 이슈로 제시한 세부추진과제와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의 해결해야 할 이슈는, 논의 내용의 방향이 일치하여 

높은 수준의 연계성이 나타남

- (문제–해결 축의 정렬) 과학기술기본계획의 3-1-1~3-1-3(전환기술･산업저탄소･
환경과학 대응)을, 중장기계획이 에너지 공급/망/수요/R&D의 필요 기술･정책

이슈로 구조화(경제적･실현가능 청정공급, 계통 유연성, 수요부문 수용성, 임무형 

R&D)하여 직접적인 대응성이 큼 

- (국내 특성 반영_ 제조업 비중･다소비 업종, 지리･계통 제약, 연구 인허가 지연 

등 국내 구조적 제약을 이슈로 특정화—정책 이행의 현실 적합성 확보 

•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 ① 원전 활용 확대 기술혁신 ② 재생에너지 
체계적 확대 ③ 대규모 청정수소 전주기 혁신 ④ 화석연료 시스템 무탄소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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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관리까지 포섭) “성과관리･사업화율･실증연구 비중･연구지연” 등 프로세스 

지표를 포함해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이슈를 관리가능 과제로 환원. 상세이행계획에 

필수적으로 판단됨

- (관련 내용 발췌)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 에너지 공급: 경제적･실현가능한 청정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 선도적 기술개발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필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34)(산업통상자원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A)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문제점이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나타난 문제의식과 적절한 수준의 연계성을 가짐

- 중장기계획은 신재생에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기본계획은 탄소집약적 

산업구조, 환경규제 위기, 대기･토양･물 환경서비스 질적 개선 등 기후 및 환경 

관련 모든 분야의 현황을 강조하고 있어, 두 계획의 범위는 일치하지 않으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제시나,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이 필요하다는 관점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의 연관성을 보인다고 판단됨

  • 과학기술기본계획 <과제 3-1>은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생산에 따른 탄소배출과 

관련된 기후 영향 및 환경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는 직접 언급은 되지 않았으나,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생산 및 탄소집약적 

산업구조를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낮음을 얘기하고 있다고 볼수 있음 

  •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계획은 기본계획의 기후 및 에너지 

분야 문제점에 초점이 맞춰진 세부계획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또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문제점에 화석에너지 기반의 산업구조를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다는 표현으로 간접적으로 탄소집

약적인 에너지 구조임을 암시하고 있음

- (관련 내용 발췌)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 다만, 주요국 대비 아직 재생에너지 비중은 여전히 낮고, 계획 내용중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안정성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

• 주요국은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과 경기부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수단으로 
재생에너지를 적극 육성중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B)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제5차 신･재생

에너지 기본계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은 유사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연계성을 가짐



- 95 -

Ⅲ. 중장기계획 심층분석 – 상세이행계획 분석

- 해당 중장기계획 내의 “1. [보급혁신] 질서 있고 지속 가능한 확산체계 마련”의 

내용은 과학기술기본계획 내의 “환경 복지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국가의 사회적 

책임 강화” 부분과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가능하여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등 두 

계획의 문제해결 방향은 상당히 일치한다고 판단됨

  • 해당 중장기계획 내 “참여주체･입지 다변화 및 보급 확대를 뒷받침하는 규제 

개선”이나 “민간･공공투자 활성화”, “안전 우선” 등은 기후 대응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대표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음

- 해당 중장기계획 내의 “2. [시장혁신] 시장 효율성 제고 및 다양화 촉진” 및 

“3. [수요혁신] 재생에너지의 다양한 수요기반 창출”의 내용은 과학기술 기본계획 

내의 “무탄소기술 기반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주력산업의 저탄소화”와 동일한 

문제해결 방향이라고 판단됨

  • 해당 중장기 계획 내 “재생에너지 사용기반 강화” 및 “RPS 시장의 효율성 

제고” 등은 무탄소 기술로 주력산업의 저탄소화를 이행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 중의 하나임 

- 해당 중장기계획 내의 “4. [산업혁신] R&D 혁신역량 제고 및 생태계 활성화”은 

과학기술 기본계획 내의 “글로벌 규제변화 대응역량 확보”와 유관하다고 볼 수 

있음

  • 해당 중장기 계획 내 “사업화 연계 R&D” 및 “기업 경쟁력-고용 확대-세계시장 

진출” 등은 기본계획 내 글로벌 규제변화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세부과제 성격을 

보인다고 판단됨

- (관련 내용 발췌)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분석한 대내외 환경변화가 (C)과학기술기본

계획의 대내외 환경변화 분석과 연관성이 있으며, 세부 추진과제와 적절한 

수준으로 연계되어 있음

1. [보급혁신] 질서 있고 지속 가능한 확산체계 마련
 - 참여주체･입지 다변화 및 보급 확대를 뒷받침하는 규제 개선
 - 민간･공공투자 활성화와 더불어 안전을 우선하는 신재생 확대
2. [시장혁신] 시장 효율성 제고 및 다양화 촉진
 - RPS 시장의 효율성 제고 및 신에너지 분리 등 고도화 추진
 - 非 전력, 분산에너지로의 저변 확대 병행
3. [수요혁신] 재생에너지의 다양한 수요기반 창출
 - RE100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사용기반 강화
 - 자가용 설비, 수요･공급이전 등 신규수요 확보전략 병행
4. [산업혁신] R&D 혁신역량 제고 및 생태계 활성화
 - 사업화 연계 R&D로 신재생에너지 新시장 창출에 기여
 - 기업 경쟁력-고용 확대-세계시장 진출의 선순환 구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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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탄소중립 기반의 에너지 전환기술 확보 및 정책 추진체계 구축) 양 

계획의 취지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나, 대내외환경변화 측면에서 본 과학기술기

본계획에서 언급한 2030 및 205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연계하여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재생에너지 확대 장기목표 수립 및 정책 마련이므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은 상세이행계획으로 고려가 필요한 수준의 연관성을 

보인다고 볼 수 있음

- (3-1-2. 산업 저탄소화 기반 조성 및 탄소 관리 인프라 구축) 또한 과학기술기본

계획의 과제 중 3-1-2 “산업저탄소화 기반조성과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서도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내 “변동성 전원 대응 유연성 자원확보” 및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보조서비스 시장강화” 등은 추진과제 측면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음

- (3-1-3. 환경 문제의 과학적 대응기반 마련) 다만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과제 중 

3-1-3의 경우 “환경 복지 개선, 특히 대기질 측면에서의 국가의 사회적 책임 

등 과학적 대응기반 구축” 과제도,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내 수송 부문에 초점을 

맞춰 수립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대기질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적절수준의 유사성을 보인다고 볼 수 있음

- (관련 내용 발췌)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D)해결해야 할 이슈로 제시한 세부추진과제와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해결해야 할 이슈는, 논의 내용이 적절한 수준으로 

연계되어 있음

3-1-1
• 우리도 재생에너지 확대 장기목표를 제시하고 정책 노력을 집중
 - 정부지원 강화와 공공･민간의 적극적 투자로 향후 빠른 성장이 예상되나,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해결과 제도 상존
 -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예상과제에 대한 체계적 준비와 설비 보급-산업생태계 육성間 

선순환 구조 구축이 긴요
3-1-2
• 주요국은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과 경기부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수단으로 

재생에너지를 적극 육성중
 - 정책지원･경제성 향상 등에 힘입어 재생에너지는 제5차 기본계획기간(~’34년) 전후로 

세계 각국의 主전원으로 본격 부상할 전망
 -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변동성 대응을 위해 주요국은 유연성 자원확보, 출력예측,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강화 등을 적극 추진
3-1-3
• 수소분야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 수립을 통해 2040년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 

목표를 제시
 - 이후 수소법 제정(‘20.2, 세계 최초), 수소경제 委출범(‘20.7)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수소활용 3대분야(차량, 충전소, 연료전지) 세계 1위 달성(‘19년)
 - 향후 수소 全주기 원천기술개발과 더불어, 그린･액화수소 육성 및 연료전지 지원체계 

개편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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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4는 대표적인 탄소중립 기술인 신재생에너지의 

기술혁신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기술 혁신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이는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추진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국가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내용이 직접 활용되었음을 뜻함

- 또한,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언급한 기후변화 완화 적응 역량 확보는 주로 생태계 

변화 예측과 온실가스 감시를 위한 내용이나, 이에 파생된 내용으로 기후 예측을 

통한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에도 일부 관련되어 있음

  • 과학적 탄소관리시스템 기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기술 개발이 해당 내용으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이를 이행한다고 볼 수 있음

- 해당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해결해야 할 이슈 중 “(시장 친화적 제도 운영) 

해상풍력 등 신규 신재생에너지원 확대에 장기간 소요”는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 추진 등을 설명하는 3-1-1의 상세이행계획 수준으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수준의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

- 과학기술기본계획 3-1-2의 경우, 다소비업종 에너지 소비 패턴 및 산업 구조 

자체의 전환 뿐만 아니라 기후 완화 등 광범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언급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전력 外 타 분야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과 

유사하다고 판단

- 다만 과학기술기본계획 3-1-3의 경우, 환경 문제의 과학적 대응기반 마련을 

표제로 물 분야 이슈를 언급하는 반면,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신재생　R&D를 

강조하여 기후 및 환경분야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필요성 차원에서는 유사하나, 

세부 이행 과제는 상이하여 강한 연관성을 보인다고 하기는 어려움 

- (관련 내용 발췌)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3-1-1
• (시장 친화적 제도 운영) 해상풍력 등 신규 신재생에너지원 확대에 장기간 소요
3-1-2
• 신규제도(한국형 FIT･RFS 등) 도입, 규제 개선 등으로 재생에너지 저변이 크게 확대, 반면, 

산업경쟁력 제고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새로운 시장 창출) 전력 外 타 분야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제한적
• 재생e 변동성 확대에 따라 계통 복원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재생e의 예측･제어 능력을 

강화하고, 유연성･관성 자원 확보
  * 계통 복원력: 전력 계통내에 돌발적인 고장 발생시 안정상태를 회복하는 능력
  * IEA: 변동성 재생에너지 비중 15% 이상(Phase 3~6)에서 출력예측시스템, 유연성 자원 

확대, 계통관성 유지의 중요성 강조
3-1-3
• 신재생 R&D 역량 강화)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중국의 공세 심화로 구조조정 압력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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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24~’28)(환경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A)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문제점이 제1차 

물관리기술발전 및 물산업진흥 기본계획에서 나타난 문제의식과 다소 상이하여 

낮은 수준의 연계성을 가짐

- 중장기계획은 물산업 및 물기술 개발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기본계획은 탄소집약적 

산업구조, 환경규제 위기, 대기･토양･물 환경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강조하고 

있어, 두 계획은 물 분야라는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연관성이 낮음 

  • 과학기술기본계획 <과제 3-1>은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생산에 따른 탄소배출과 

관련된 기후 영향 및 환경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에 비해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 기본계획은 물산업이 내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물 기술과 관련한 기술개발 필요성에에 초점을 두고 있어, 

두 계획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문제의 내용과 관련성은 높지 않음

- (관련 내용 발췌) 제2차 물관리기술발전 및 물산업진흥 기본계획

□ (물기술)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해소 노력 중이며, 기술 
국산화와 해외시장 장악력은 강화 필요

• 기술경쟁력 지수 기반 국내 물산업은 배관, 살균･소독･고도정수처리 장치, 해수담수화 
및 수자원개발 분야 등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

 - 그 외 분야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 강화 필요
• 내수시장 중심의 인･검증 및 특허가 형성되어 있어 해외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및 

시장매력도는 낮음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B)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 기본계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은 일부 유사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으나, 다소 낮은 수준의 연계성을 가짐

- 중장기계획 내의 “미래 유망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집중 육성”은 궁극적으로 

기본계획 내의 “환경 복지의 질적 개선”에 일부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다소 무리임 

  • 과학기술기본계획 <과제 3-1>의 문제해결방안은 무탄소 기술개발, 글로벌 

규제변화 대응역량 확보, 환경 복지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국가의 역할 등에 

초점이 놓여 있음

  • 이에 비해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 기본계획은 물관리기술 국산화 및 

혁실 기술 개발 등을 통해 해당 분야 산업 성장 및 해외진출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 과학기술기본계획은 무탄소기술개발 등 기후 대응을 위한 해결방안이 중심인 

데 반해,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 기본계획은 물산업에 초점이 맞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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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두 계획의 정책대상과 정책추진 방향성 및 해결방안에서 접점이 거의 

없다고 판단됨

- (관련 내용 발췌) 제2차 물관리기술발전 및 물산업진흥 기본계획

제2차 물관리기술발전 및 물산업진흥 기본계획에서 분석한 대내외 환경변화가 
(C)과학기술기본계획의 대내외 환경변화 분석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세부 추진과제와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음

- (3-1-1. 탄소중립 기반의 에너지 전환기술 확보 및 정책 추진체계 구축) 양 

계획의 취지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나, 해결해야 할 과제 측면에서는 과학기술기

본계획의 과제인 탄소중립과 연계하여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해당 

중장기계획이 상세이행계획으로 고려가 필요한 수준의 연관성을 보인다고 볼 

수 있음

- (3-1-2. 산업 저탄소화 기반 조성 및 탄소 관리 인프라 구축) 또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과제 중 3-1-2 “산업저탄소화 기반조성과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서도 물관리 

기본계획 내 “국내 주력산업에 안정적 용수 공급, 물 재해 예방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은 추진과제 측면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음

- (3-1-3. 환경 문제의 과학적 대응기반 마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과제 중 3-1-3의 

경우 “환경 복지 개선, 특히 대기질 측면에서의 국가의 사회적 책임 등 과학적 

대응기반 구축” 과제도, 물관리 기본계획 내 “PFAS 등 미량오염물질 대응을 

위한 신기술 개발, 정부의 펀드 및 플랫폼구축 등 역할” 핵심과제는 적절수준의 

유사성을 보인다고 볼 수 있음

- (관련 내용 발췌) 제2차 물관리기술발전 및 물산업진흥 기본계획

• (기술 혁신) 핵심 물관리기술 내재화 및 유망 물산업 기술 선도
 - 핵심 기자재 및 원천기술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혁신 기술 사업화 지원 등 국산 

기술의 경쟁력 확보
 - 기후 대응 기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최적 물관리기술 등 유망 물관리기술의 선도적 

투자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3-1-1
□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용수 수요 확대 및 공급원 다양화, 고도처리 등 수처리 

신기술 수요 증대, 물 재해 예방 투자 증가
•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상･하수도시설 운영 최적화를 위한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운영 

시스템 및 저에너지･고효율 설비 투자 증가
□ 물산업 강국들은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과 물산업 연계강화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 및 기술투자 활발히 진행, 정부 물관리계획에 물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및 사업을 반영하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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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D)해결해야 할 이슈로 제시한 세부추진과제와 제1차 

물관리기술발전 및 물산업진흥 기본계획의 해결해야 할 이슈는, 논의 내용과 

방향이 유사하여 높은 수준으로 연계되어 있음

- (3-1-1. 탄소중립 기반의 에너지 전환기술 확보 및 정책 추진체계 구축) 과학기술기

본계획의 해결해야 할 이슈로 3-1-1은 “에너지전환기술을 위한 기술혁신과 기술

개발 투자 효율화/성과관리체계” 등이 제시되어 있고, 물관리 기본계획에서도 

“기후 대응기술에 선도적 투자, 물 기술에 대한 수요발굴 및 기술개발, 실증화, 

성능개선, 인･검증 취득 등 지원”을 당면과제로 제시하고 있어 일부산업에 

한정되지만 유사성이 높다고 판단됨

- (3-1-2. 산업 저탄소화 기반 조성 및 탄소 관리 인프라 구축)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해결해야 할 이슈로 3-1-2은 “ 저탄소화 기반 조성, 산업구조 전화” 등을 제시하고 

있고, 물관리 기본계획에서도 “고부가가치 분야 확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인력

양성”을 당면과제로 제시하고 있어 일부산업에 한정되지만 유사성이 높다고 판단됨

- (3-1-3. 환경 문제의 과학적 대응기반 마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해결해야 할 

이슈로 3-1-3은 특히나 수자원에 집중하여 “ 미래 수자원 확보 및 효율적인 

물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고, 물관리 기본계획에서도 “물산업 육성정책의 

효율화를 위한 예산 및 맞춤형지원”을 당면과제로 제시하고 있어, 특히 유사성이 

높다고 판단됨

- (관련 내용 발췌) 제2차 물관리기술발전 및 물산업진흥 기본계획

3-1-2
□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용수 수요 확대 및 공급원 다양화, 고도처리 등 수처리 

신기술 수요 증대, 물 재해 예방 투자 증가
• 반도체, 철강, 화학 등 국내 주력 산업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수자원 개발, 물 재이용, 

해수담수화 수요 증가
• 극한 가뭄, 집중 호우 등 재난･재해 증가로 물 재해 예방 기술 및 댐(발전댐 등) 건설, 

하천정비･하수도 개량 등의 인프라 투자 소요 증가
□ 물산업 강국들은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과 물산업 연계강화
• 산업폐수 재이용(자원회수 병행)등 지속가능한수자원 이용 사업 확대
• 수열에너지 및 수상태양광 발전 등 수자원 연계 재생에너지 개발 활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상･하수도 인프라의 운영 효율화 추진
3-1-3
□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용수 수요 확대 및 공급원 다양화, 고도처리 등 수처리 

신기술 수요 증대, 물 재해 예방 투자 증가
• 과불화합물(PFAS) 등 신종 및 미량오염물질에 대한 엄격한 관리 요구에 따라 수처리 

신기술 및 관련 산업 수요 증가
□ 물산업 강국들은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과 물산업 연계강화
• 정부-민간 공동 펀드 결성, 파트너십에 기반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자국 기업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정부 차원의 해외진출 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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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융합 물관리기술에 대한 선도적투자로 경쟁력 강화와 기술 자립도 

제고 필요
 - 기후변화에 따라 기후 대응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선도적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 필요
• 물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총괄 기능 조직 및 예산 확대, 지원체계 개선으로 

물산업 육성정책의 효율성제고 필요
 - 기술개발, 실증화, 성능개선, 인･검증 취득 등 물기업 수요를 전반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 기반 필요 
 - 범부처 협력체계 구성, 공공기관 지원사업을 묶어 총괄 컨트롤타워를 구축함으로써 지원 

사업간 연계 강화 및 효율성 제고 필요
3-1-2
•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융합 물관리기술에 대한 선도적투자로 경쟁력 강화와 기술 자립도 

제고 필요
 - 반도체 등 국내 주요 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를 추진하여 기술 

자립도 및 고부가가치 분야 확대
• 인력시장 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인력양성 강화 및 물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고급 인력 

양성 필요
 - 디지털, 탄소중립 등 환경 변화에 맞춘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 등 기업 수요를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신설 필요
3-1-3
•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융합 물관리기술에 대한 선도적투자로 경쟁력 강화와 기술 자립도 

제고 필요
 - 저에너지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물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필요
• 물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총괄 기능 조직 및 예산 확대, 지원체계 개선으로 

물산업 육성정책의 효율성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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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과제 3-6.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사이버주권 수호

구분 중장기 계획

상세이행계획 여부

현재 
상황 
인식

해결
방향

대내외
환경
변화
분석

문제･
이슈

과제 3-6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23~’27) ◯ ◯ ◯ ◯ ◯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3~’27) ◯ ◯ ◯ ◯ ◯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21~'25) ◯ ◯ ◯ ◯ ◯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23~’27)(국방부)

(문제의식)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문제점은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23~’27)에서 분석한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과 

내용상 약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첫번째 상황 설명인 ‘첨단기술의 유무가 전쟁 성패를 좌우’가 

검토대상 계획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과 직접 연관되어 있음 

-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에서 국방과학기술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 우주, 인공지능, 양자 등 첨단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인력의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관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별도의 국방연구개발예산 항목에 체계개발 및 양산 사업, 국방과학기술개발사업이 

각각 사업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추진방향)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국방과학

기술혁신 기본계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은 약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 과기기본계획의 '미래전장환경 대비 첨단 국방과학기술 집중 투자' 방향과 연관되는 

내용을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에서 문제해결 방향으로 제시

-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담긴 '첨단국방과학기술 집중투자'와 국방문서에서의 

'첨단기술 분야 집중 투자'는 동일한 내용을 표현한 것임

- 집중투자의 대상으로서 '인력양성'과 '인프라 강화'도 같이 적시함

(대내외 환경변화 분석)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분석한 세부추진과제의 필요성 

중 대내외 환경변화의 내용은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에서 분석한 현황진단 

내용과 약간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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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기본계획의 환경변화로서 지적한 사항이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에서 

각국의 안보환경과 국방과학기술 동향에서 분산하여 설명하고 있음

- 각국의 기술경쟁 강화, 동맹간 기술협력, 자국 내 첨단기술확보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기구 설치, 계획수립, 사업화 등을 강조

- 다만,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상세이행계획에서 과학기술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설명의 하위 요소로서 제시하는 방안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제･이슈)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해결해야 할 이슈로 제시한 세부추진과제와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해결해야 할 이슈는 논의의 내용과 약간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미래전장 환경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과제 안에 

핵심 분야 원천기술력 발전 장기적 투자, 혁신적 국방연구개발제도, 인력 전문성 

강화 등이 언급되었지만, 인구절벽, 로봇 등 구체적인 용어로 설명하진 않음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3~’27)(산업부)

(문제의식)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문제점은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3~’27)에서 분석한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과 적절한 수준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됨

- 현재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에서는 문제의식으로 국방분야 주체가 중심이 

되는 추진체계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평가 부분에서 민간기술의 

신속한 국방접목, 국방기술의 상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점과 군과 

민간기업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가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 부처간 협력적 사안을 고려하여,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특성상 산업자원부와 국방부

간 협력이 중요하고, 부처간 조정성격의 추진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상황 평가는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상세이행계획에서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추진방향)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민군기술

협력사업 기본계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이 일치하여 적절한 수준의 

연관성을 가진다고 판단됨

- (과제3-6)의 문제해결 방향 중에서 두 번째인 '민군협업 및 국제협력 강화로 

협력 채널 다변화'가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에서 민군기술협력 생태계 

경쟁력 제고, 민군기술협력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방향성과 맥을 같이 함

- 부처간 협력적 사안으로서, 상위계획의 상세이행계획에서 다룸으로써 하위계획의 

추진력을 제공한다고 판단

-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이 내세우는 생태계 경쟁력 제고나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는 실질적인 예산 지원, 조직 운영 등의 과제 추진이 필요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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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나 국방부가 추진함에 있어서 상위계획에서 방향성과 정당성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내외 환경변화 분석)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분석한 세부추진과제의 필요성 

중 대내외 환경변화의 내용은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에서 분석한 내용과 

연계되어 적절한 수준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과제3-6)이 명시한 대내외 환경변화 중에서 두 번째 항목이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에서 검토한 각국의 상황에 대한 설명에 녹아 있음

- 민간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 혁신적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책, 방산업체 민간진출, 국방기술 

상용화 등을 거론함

- 과기부의 상세이행계획에서 언급함으로써, 하위계획의 시행계획에 영향을 주는 

것이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민군 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배경으로 대내외적 상황 변화를 서술

(문제･이슈)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해결해야 할 이슈로 제시한 세부추진과제와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의 해결해야 할 이슈는 논의의 방향성과 내용이 

적절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판단됨

- (과제 3-6)이 명시한 해결해야 할 이슈 중에서 두 번째 항목이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에 해결해야 할 이슈로서 정리되어 있음

- 민군간 유기적 협력을 기반으로 한 도전적 대규모 기술혁신의 투자 필요성 강조, 

민군 상호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고, 방산수출 전략을 위한 범정부 및 민군협력 

체계 고도화의 필요성을 역설

- 과기부의 상세이행계획에서 언급함으로써, 하위계획의 시행계획에 영향을 주는 

것이 필요함

- 상세이행계획에서 추가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과학기술의 국방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정보 공유부분으로, 이 내용은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에서 

별도로 강조되지 않은 사항이나, 민과 군 양측의 협력을 위한 핵심적인 기반으로써 

필요한 사항임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21~’25)(관계부처 합동)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A)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문제점이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에서 나타난 문제의식과 적절한 수준으로 연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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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언급된 ‘디지털전환’, ‘사이버 위협증가’ 등 키워드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이 연계됨

- (관련 내용 발췌)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B)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은 일부 연계되어 있음

-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언급된 ‘기술기반’ 구축, ‘국제협력’ 등 키워드와 관련한 

내용이 있음

- 그러나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에는 ‘미래전장환경 대비 첨단 국방과학기술 

집중투자’ 등과 관련한 직접적 내용은 없음

○ 제조업 기반의 전통산업이 ICT와 만나 디지털과 물리적 요소를 통합하여 빅블러(Big Blur) 현상*이 

확대되는 디지털 시대로 전환 

   * AI･빅데이터･클라우드･IoT 등 첨단기술의 발달로 인해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오프라인과 

온라인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새로운 사업모델이 나타나는 현상

 - ‘Data･Netwok･AI’ 기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중요해 지고, ICT와 융합된 

산업･서비스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보호산업도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혁신 필요

○ 디지털 전환 및 비대면 서비스 확산은 보안점검 포인트를 증가시켜 기존과는 다른 분야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보안을 요구

 -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원격에서 이용하는 디지털 특성상 이용자 인증, 네트워크･접속단말 

보안 등 보안점검 포인트가 증가

 →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정보보호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

○ 영세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보보호 역량과 전담인력 부족으로 보안이 현저히 

취약한 정보보호 양극화 심화

 - 보안문제에 대해 자체 해결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안서비스･플랫폼이 도입될 수 있도록 초기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통한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강화 유도

 →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역량 강화 유도를 통해, 민간 주도의 사이버 복원력 확대･강화 

기대

○ 사이버 위협이 국민 안전과 디지털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정보보호산업 생태계는 

기술, 인력이 부족한 실정

 - (기술력) AI 등 차세대 보안의 핵심 기술은 소수 글로벌 대기업 중심으로 편중되고 국내보안 

기업의 경쟁력은 미약

 → 은밀화･고도화･지능화 되는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보안기술 선점 

및 기초･원천기술 개발 필요

 - (인력) ICT융합 확산, 신기술을 활용한 보안기술 필요성 증가로 인력수급차가 매년 상승하고 있어 

정보보호 전문인력 지속 부족

 → 정보보호 인력양성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정보보호 잠재인력 및 산업 리더형 우수인재 

양성 적극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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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이기 때문에 국방기술 관련 내용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AI기반 물리보안 산업 육성’, ‘차세대 보안 新기술 확보’와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이는 전장환경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과도 일부 연계가 가능한 부분임

- (관련 내용 발췌)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1.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보보호 신시장 창출

 1-1. 비대면 서비스 관련 보안시장 활성화

 (수요 확대) 중소기업의 비대면 서비스 보안 도입 확산 지원 

 ㅇ 보안 지식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도 쉽고 안전하게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비용 지원

  - 정보보호에 관심과 투자의향을 가진 기업의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종합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추가도입 등 투자 지원

 1-2. 정보보호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ㅇ 정보보호 관련 원천데이터를 AI보안 학습용으로 가공･지원하여 ‘정보보호+AI’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지원체계 구축

    ※ AI･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

 ㅇ AI 기반 보안제품 신규개발, 기존 제품의 AI 적용 및 테스트베드 환경 지원 등 AI를 적용한 

보안제품 개발 활성화 유도

 1-3. AI기반 물리보안 산업 육성

 ㅇ ICT 환경 고도화에 따라 지능형 CCTV의 무선화･이동성 등 활용성을 높이고, 생체인식의 원거리 

등 정밀식별 가능한 선도 기술 개발(‘22~) * 기술개발 결과를 물리보안 기업에 기술이전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 - (Edge 기술) 드론･차량 등 5G 모빌리티 연계 환경에서 Edge 기반(단말)

으로 실시간 객체식별 및 이상행위 분석･전송 기술 개발 

  - (이기종 센서간 객체인식 기술) 야간(저조도), 원거리 등 악조건환경의 이기종(열화성, 가시광) 

센서간 지능형 객체 인식기술 개발

 ㅇ (통합플랫폼 개발 및 확산) CCTV 영상, 생체인식 정보, IoT 센서 정보를 클라우드, AI 기술 

기반으로 통합 분석하여 이상상황 관제, 경비출동 등을 제공하는 “물리보안 통합 플랫폼” 개발 

및 확산(‘22~)

  - AI, 클라우드 기반으로 표준 및 상호연동 데이터 통합･분석･대응조치 등 물리보안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플랫폼 개발* 및 보급

 ㅇ (무인서비스 기술고도화) 유통, 금융분야 무인화 서비스 확산을 위해 범죄 예방, 안전 보장을 

위한 물리보안 서비스 결합(‘22~)

 1-4. 5G+ ICT 융합보안 산업 저변확대

 ㅇ (보안모델 개발･실증) ICT 융합산업* 서비스별 보안위협 진단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분야별 

보안모델 개발(융합산업분야 확대, ’21~)

 ㅇ (협력체계 구축) 5G+ 핵심서비스별 소관부처, 유관기관･단체 및 민간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ㅇ IoT 보안 인증의 국제표준화를 통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24~) - 국제전기통신연합기구

(ITU-T)를 통해 우리 IoT 보안인증 기준(X.iotsec-4)의 국제표준화(~’21) 및 국가간 상호인정 

추진(~’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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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 주도 사이버 복원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2-1. 공공･민간 분야 정보보호 투자 확대

 ㅇ (사회) 대규모 국가 투자사업(항만, 도로, 산업단지 등) 프로젝트에 보안 내 재화(Security by 

Design)를 통해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촉진(‘23~)

 ㅇ (양자암호통신)  국가 주요 통신망에 보안성이 뛰어난 양자암호 통신망을 시범 적용하여 차세대 

기술 및 관련 시장을 육성

 ㅇ (사이버 방역망 강화)  전국적 사이버 안전망 구축･운영을 통한 기업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신규 정보보호 투자 수요 도출(’22~)

 2-2. 정보보호기업 성장지원

 ㅇ (성장 기반 마련) 보안 리딩기업이 참여･투자하는 정보보호 전문 엑셀러레이터 육성을 통한 보안 

시장 상생 생태계 구축(’22~)

 ㅇ (협업 기반 마련) 정보보호 리딩기업과 유망 정보보호 중소기업간 자발적 상생･협력을 위한 

Secu-Tech 얼라이언스* 구성･운영(’22~)

 ㅇ (AI  보안기업 육성) AI  보안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 AI  보안 기술을 

가진 유망 기업을 선정･육성

 ㅇ (고성장 지원)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성장 보안기업 확산중심의 맞춤형 3SS (3-Stage-ScaleUp)  

성장 프로그램  도입(‘21~)

 2-3. 정보보호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강화

 ㅇ (해외협력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 네트워크 (CAMP*) 회원국 대상 정보보호 

역량강화 세미나 활동 수행(`21~)

 ㅇ (국제기구 협력)  WB,  IDB,  CABEI  등 다자개발은행(MDB)  개발 협력기금 활용을 위한 

보안 타당성조사･지식공유프로그램 기획(`21~)

 ㅇ (유관기관 공동진출) 국내 유관기관과 공동 해외진출을 통해 정보보호산업 진흥 및 국가 이미지 

제고(`21~)

3. 지속성장 가능한 정보보호 생태계 조성

 3-1. 차세대 보안 新기술 확보

 ◇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新기술 집중 투자

 ㅇ (AI 기반 지능형 보안) 국내 AI 기술 도입 지연에 따라 기술력이 하락한 영역*에 대해 AI  

기반 보안기술 및 AI  자체 보안 집중

 ◇ 미래 정보보호 전략기술･체계 마련

 [1] 차세대 정보보호 R&D  기술 육성(~‘25년,  500억  원)

 ㅇ (양자내성암호) 양자컴퓨팅 시대에 기존 암호 인프라 무력화에 대비하기 위한 선도 투자 및 저변 확대

 ㅇ (6G 보안) 6G 보안위협 분석 및 대응기술, 6G 환경에서의 보안 내재화를 위한 기반기술 등에 대한 

선행 연구 추진

 [2] 정보보호 R&D가 성장할 수 있는 체계 정비

 ㅇ (플래그십 R&D) 해외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특화된 R&D 추진 - 산･학･연 협업을 통해 기술과 

자원을 결집시켜 시너지 효과

 ㅇ (혁신적 R&D 지원) 창의적인 정보보호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우수 연구자 선별 및 집중지원을 

위한 혁신적 R&D 지원

 ◇ 사회문제 해결 및 안보강화를 위한 R&D 지속 투자(’21~’25, 300억/년) 

 ㅇ (안보강화) 시장 규모가 적고 국내 기술 수준도 낮으나, 침해사고 원인분석 및 안전성 검증 등 

안보 관점의 핵심기술 지속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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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에서 분석한 대내외 환경변화가 (C)과학기술기본

계획의 대내외 환경변화를 분석한 현황진단 내용과 적절한 연관성이 있음

-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언급된 ‘인공지능’, ‘5G’, ‘사이버공격’ 등과 관련한 내용이 

있으며, 거시적으로는 국방기술 관련하여서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임

- (관련 내용 발췌)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ㅇ ‘Data･Netwok･AI’ 기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중요해지고, ICT와 융합된 

산업･서비스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보호산업도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혁신 필요

 ㅇ 글로벌 IT기업들은 정보보호 빅데이터 축적을 통해 AI기반의 지능형 차세대 보안 기술개발에 

적극적인 투자 진행

 ㅇ 반면, 국내 AI 기술 수준은 미국대비 78% 수준으로 미흡하고, 해킹･비정상 데이터 학습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비도 부족

 ㅇ 5G 상용화로 ICT융합 서비스･기기가 확산됨에 따라 해킹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안전 및 

경제전반에 직접적 피해 초래

 ㅇ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인프라가 열악해 중소기업이 해킹의 주요 대상 혹은 악성코드 유포･경유지로 

악용

 ㅇ 글로벌 보안시장은 급속히 성장 중이나, 국내 보안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영세성, 기술력 

부족 등으로 시장 확대 한계

 ㅇ 사이버공격이 대규모 테라급 공격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초연결･ 지능화 시대 AI 등 신기술로 

무장한 5세대 사이버공격으로 진화

 ㅇ 5G/6G 네트워크 환경, 양자컴퓨팅 시대 도래에 따른 새로운 보안 위협*의 대두로 미래를 선점할 

수 있는 미래 전략기술 확보 필요

 ㅇ 정보보호기업들은 인증제도의 중복과 인증 획득을 위한 시간･ 비용 부담으로 기업 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한국 대표 정보보호 브랜드 부재로 해외인지도 부족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D)해결해야 할 이슈로 제시한 세부추진과제와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의 해결해야 할 이슈는, 논의 내용이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음

-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언급된 키워드와 관련된 정보공유, 협업체계, 기술기반구축, 

인력양성 등과 관련한 내용이 있으며, 거시적으르는 국방기술 관련하여서도 적용

될 수 있는 부분임

- (관련 내용 발췌)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ㅇ (무인서비스 기술고도화) 유통, 금융분야 무인화 서비스 확산을 위해 범죄 예방, 안전 보장을 

위한 물리보안 서비스 결합

 ㅇ (협력체계 구축) 5G+ 핵심서비스별 소관부처, 유관기관･단체 및 민간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ㅇ IoT 보안 인증의 국제표준화를 통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24~) - 국제전기통신연합기구

(ITU-T)를 통해 우리 IoT 보안인증 기준

 ㅇ (국제기구 협력) WB, IDB, CABEI 등 다자개발은행(MDB) 개발 협력기금 활용을 위한 보안 

타당성조사･지식공유프로그램 기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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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협력체계 구축) 5G+ 핵심서비스별 소관부처, 유관기관･단체 및 민간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운영(’21~)

  - 분야 간 협력을 통한 융합보안 확산 및 시장･기술정보 공유

 ㅇ (사이버 방역망 강화) 전국적 사이버 안전망 구축･운영을 통한 기업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신규 정보보호 투자 수요 도출(’22~)

  - 現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를 확대･개편하여(10→17개소) 중소기업 상시 보안컨설팅 위한 전국 

단위 사이버방역망 구축

  -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사고대응본부 내 신설 + 민간 보안기업과 협업체계 구성

 ㅇ (협업 기반 마련) 정보보호 리딩기업과 유망 정보보호 중소기업간 자발적 상생･협력을 위한 

Secu-Tech 얼라이언스* 구성･운영(’22~)

 ㅇ (플래그십 R&D) 해외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특화된 R&D 추진 

  - 산･학･연 협업을 통해 기술과 자원을 결집시켜 시너지 효과

 ㅇ (Modification(조정)) 분야별 유사한 인증은 중복 부분을 제거하고 하나로 묶어서 심사･인증하고, 

인증 간 상호호환성 확대(`21~)

  - 금융･의료･교육 등 분야별 관계기관과 정보보호 인증체계 협업을 통해 분야별 정보보호 인증제도와 

ISMS 인증 간 상호인정 등 부담경감 방안 마련

 ㅇ (신규인력) 산업계 수요 기반의 맞춤형 정보보호 신규 인력 양성(`21~) 

  -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설계 및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산업 맞춤형 실무인력 및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ㅇ (재직자) 실무역량 및 신기술 분야 보안 역량 강화 지원(`21~)

  - 재직자 대상 보안기술 습득･강화를 위한 실습과정 및 위협사례 기반의 사이버훈련장 운영 등 

보안인력의 실무역량 제고

 ㅇ (기반 강화) 우수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기반 강화(`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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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과제 3-7. 우주･해양･극지 개척을 통한 과학영토 확대

구분 중장기계획

상세이행계획 여부

현재 
상황 
인식

해결
방향

대내외
환경
변화
분석

문제･
이슈

과제 3-7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23~'45) ◯ ◯ ◯ ◯ ◯
제2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19~'23) ◯ ◯ ◯ ◯ ◯
제3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21~'30) X X X X X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3~’27) ◯ ◯ ◯ ◯ ◯
제4차 남극연구활동진흥 기본계획(‘22~’26) ◯ ◯ ◯ ◯ ◯

제1차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21~’25) X X X X X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23~’27) ◯ ◯ ◯ ◯ ◯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23~’45)(관계부처 합동)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A)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문제점이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서 나타난 문제의식 방향이 일치하여, 높은 수준의 

연계성이 나타남

- 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우리나라 우주 R&D 투자와 정책적 지원은 단기간의 

가시적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과 우주개발 전반의 역량 강화 

부족으로 이어진다는 진단과 일치함

 • 민간의 자생적 산업 생태계 형성과 신시장 개척이 미흡하여 세계 우주탐사 

경쟁에서의 적극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내용과도 연계됨

 • 다만, 지구 규모 복합재해 원인규명 연구 미흡이라는 ‘As-Is’의 진단은 우주개발의 

범위를 벗어남

- 또한, 세계 우주 탐사 경쟁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은 국가 우주개발 사업의 

투자 규모가 선도국 대비 낮고,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일치함

 • 지구 규모 복합재해 원인 규명 연구가 미흡한 점은 우주 개발이 기술적 성과 

창출에 집중되었으나, 관련 기술을 활용한 다분야 융합 연구와 미래 자원 확보 

탐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치함

 • 다만, 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은 해양 탐사의 내용은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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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B)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일한 방향성을 논의하고 있어, 높은 수준의 

연계성을 가짐

- 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우주탐사 역량 강화 및 우주과학 연구 확대"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달, 소행성, 화성 등 도전적 우주탐사"와 긴밀히 연관되며, 

도전적 우주탐사를 통해 인류 활동 영역 확대와 국익 확보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치함

- "글로벌 우주개발 협력에서 역할 강화 및 국격 제고"와 "우주를 통한 안보 체계 

확립"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미개척지 활용과 국익 확보 목표와 연결되며, 국제적 

협력과 우주기술의 전략적 활용 필요성과 부합함

- 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은 우주탐사 역량 강화와 연구 확대를 통해 도전적 

우주탐사를 실현하며, 이는 미개척지 접근성과 활용 확대라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관됨

-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과 전문인력 확보 등의 내용은 우주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상세이행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 다만, 해양, 극지 내용은 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과 직접적인 범위와 관계가 

없음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서 분석한 대내외 환경변화가 (C)과학기술기본

계획의 대내외 환경변화를 분석한 현황진단 내용과 강한 연관성이 있어, 높은 

수준으로 연계됨

- 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뉴스페이스 확대"와 "우주탐사 본격화"는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우주시스템 정보를 국가 운영의 필수요소로 활용"과 밀접히 연관되며, 

민간 주도 혁신과 우주 탐사 확장을 통해 정보 활용성과 국가 운영 기여를 강화하는 

목표를 공유함

- "글로벌 경쟁 격화"와 "달 경제 현실화"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연안-대양-극지 

탐사를 통한 미래자원 확보"와 유사한 자원 확보 및 생태계 구축 목표와 연계되며, 

차세대 기술 도입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포함함

- 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우주탐사 본격화"와 "글로벌 경쟁 격화"는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우주 개척을 선도하는 탐사･수송･활용 역량 강화"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며, 우주시스템 정보 활용 및 국가 필수요소로의 기여라는 구체적 방향과 

동일한 맥락을 공유함

- "뉴스페이스 확대"에서 강조된 민간 주도 혁신과 신산업 생태계 조성은 5차 계획의 

민간 협력 및 차세대 기술 도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우주산업 

생태계와 국가 전략적 목표 간 강한 상호작용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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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연안-대양-극지 탐사와 해양안전체계 구축”은 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45페이지 “우주를 통한 국가안보 및 해양상황인식  

역량강화” 내용과 상호보완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음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D)해결해야 할 이슈로 제시한 세부추진과제와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해결해야 할 이슈는 논의 방향성이 부합하여 높은 

연계성을 보임

- 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공공 R&D 중심으로 민간 자생적 생태계 부재"와 

"우주경제 시대의 인력 수요 대응 필요"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민간 주도의 뉴스페

이스 시대를 위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양 계획 모두 민간 역량 강화와 생태계 조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음

- 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거버넌스 강화와 탐사 역량 확대는 글로벌 협력과 

국가적 기술력 제고를 지향하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방향성과 강하게 부합함

- 또한 민간 중심의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술 개발 강화는 우주산업의 자생력 

확보와 시장경쟁력 강화라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목표와 밀접히 연계됨

제2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19~’23)(관계부처 합동)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A)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문제점이 제2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에서 나타난 문제의식과 다소 연관되어 있어 적절한 

수준의 연계성을 가짐

- 위성정보 활용 산업 육성 및 위성체 개발 현황은 미래 자원 확보를 위한 탐사 

중요성 증대와 관련이 있음

 • 위성정보의 활용 범위 확장과 위성체 개발은 탐사 활동과 미래자원 확보를 위한 

기초 데이터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위성정보 보급 및 활용 서비스의 재난 대응 및 기상･해양 감시 활용은 지구 

규모 복합재해 원인 규명 연구 미흡 문제와 연결됨

 • 위성정보를 통한 재난 대응과 기상･해양 감시는 복합재해 연구에 필수적인 정보제공 

기능을 하고 있으며, 현재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이 

있음

- 또한, 위성정보 활용 산업 육성과 위성체 개발, 위성정보 보급과 활용 서비스는 

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 강조하는 우주 및 해양 탐사의 기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고, 지구 규모 복합재해 원인 규명 및 재난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함

- 다만, 2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은 위성정보 활용과 산업 육성, 기술 개발 등을 

주로 다루고 있지만, 주요 초점이 우주개발 자체보다는 위성정보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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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응용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더 치중되어 있어, 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우주 

탐사와 관련된 핵심 목표와는 다소 거리가 있음

- 또한 위성정보 활용이 복합재해 연구나 미래 자원 확보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 언급된 "우주 개척을 선도하는 탐사"나 

"지구 규모 문제 해결"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 위성정보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님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B)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제2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 방향성은 적절한 수준의 연계성을 가짐

- 2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의 위성정보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 구축은 미래선도 

산업 기반 서비스 추진과 관련이 있음. 위성정보 기술을 혁신하고 활용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 목표로 하는 미래 자원 확보를 위한 

탐사와 연결됨

- 또한 2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의 다중임무 위성 개발과 첨단 기술 확보는 

도전적 우주탐사 및 미개척지 탐사와 밀접하게 연관되며, 위성 개발의 첨단 기술을 

통해 우주 탐사와 미개척지 탐사의 기반이 되는 핵심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음

- 다만, 2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은 주로 위성정보 서비스의 효율화, 기술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우주 

탐사와 같은 큰 목표를 직접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핵심 활동이라기보다는, 그 

기반을 지원하는 응용 기술 및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 계획으로 다소 상이함

제2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에서 분석한 대내외 환경변화가 (C)과학기술기본

계획의 대내외 환경변화를 분석한 현황진단 내용과 논의 내용이 연관되어 

있어 적절한 수준의 연계성을 보임

- 2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의 위성정보 활용 확대 및 융합 기술 발전은 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언급된 "우주시스템으로부터 확보한 정보가 교통, 통신, 

안보, 환경 등 국가 운영의 필수요소로 활용"과 관련이 있음

 • 위성정보의 활용이 지구관측, 통신, 항법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확대됨에 따라, 

이를 통한 국가 운영 필수요소로의 활용이 증대되고 있음

 • AI, 빅데이터, IoT 등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위성정보의 가치가 높아지고, 

다양한 산업과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미래 위성기술 혁신 및 국제협력 강화는 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언급된 

"연안-대양-극지 탐사 및 미개척 극지 영역 활용"과 관련이 있음

 • 위성기술의 혁신적 발전과 (초)소형 위성의 활용 확대가 지구 환경 모니터링, 

자원 탐사 등의 미래 자원 확보와 탐사 기술 고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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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환경 감시, 재난 대응 등의 국제적 과제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와 위성정보 공유가 강화되고 있음

- 2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은 위성정보 활용과 서비스 개발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 연관은 있지만, 5차과학기술기본계획에 담겨있는 우주 탐사나 

해양･극지 탐사의 중심적인 전략이 되기에는 다소 제한적인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위성정보 활용 산업 육성과 관련된 부분이 5차 계획의 우주탐사 및 수송 

역량 강화와 연계되기는 하지만, 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우주 탐사와 개척을 

보다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위성정보 활용은 중간 단계의 역할로 포함할 

수 있을 것임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D)해결해야 할 이슈로 제시한 세부추진과제와 제6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해결해야 할 이슈는, 논의 내용의 방향이 적절한 

수준으로 연관되어 있음

- 2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은 민간 주도의 위성정보 활용 혁신과 산업 창출을 

강조하는데, 이는 우주산업 생태계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의 우주산업 역량 도약이라는 5차 계획의 이슈와 연관성이 있음

- 또한 2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은 기후변화, 재난 대응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위성정보 활용을 강조하며, 이는 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위성

정보를 활용한 재난･환경 문제 해결은 해양안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및 해양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목표와 관련됨

- 2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은 민간 중심의 위성정보 활용 혁신과 사회적 문제 

해결, 위성정보 활용을 통한 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는 5차 계획에서 우주산업의 성장과 기후변화, 재난 대응을 위한 전략적 접근과 

잘 맞아떨어짐

- 다만, 2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은 IT 혁신, 소형 위성 활용 등 여러 기술적, 

산업적 발전을 다루고 있고, 이는 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언급된 국가 핵심 

기술 개발이나 지구 규모의 복합 문제 해결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위가 좁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아니므로, 모든 세부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음

제3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21~’30)(관계부처 합동)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A)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문제점이 제3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에서 나타난 문제의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이 매우 

낮은 수준의 연계성을 가짐

- 5차과학기술기본계획의 내용이 항공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좀 더 

일반적인 기술 및 자원 확보의 차원에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항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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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진단과 5차과학기술기본계획의 대내외 환경변화 진단 간의 연관성은 간접적

이고 제한적인 수준임

-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은 우주, 해양 탐사와 같은 대규모 탐사 및 자원 확보와는 

다른 영역에 속하며, 주로 민수 및 군수 항공기 기술 개발과 관련이 많아 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우주와 해양 탐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것으로 판단됨

-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은 국방 및 민수 부문에서 주로 적용되며, 우주 탐사나 

기후 대응과 같은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개발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상세이행계획에 연관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임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B)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제3차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이 상이하여 연계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제3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의 "항공 선진기술 개발 및 경쟁력 제고"와 "미래 

항공기술 확보 및 신시장 개척"은 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언급된 "우주 탐사 

및 해양 탐사 기술 고도화"와 "달, 소행성, 화성 탐사" 같은 미래 기술의 선제적 

개발과 관련이 있으나, 직접적인 연관성은 제한적임

- 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언급된 우주, 해양, 극지 탐사 및 관련 기술 개발은 

주로 우주 탐사 및 해양 자원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제3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은 항공기술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 연관성은 

제한적임

-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은 우주 탐사와 해양 탐사의 기술적 연계를 포함하지 

않으며, 항공 산업의 R&D와 기술 혁신은 우주 탐사 및 해양 탐사의 목표와는 

차별화된 방향성을 가짐

제3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에서 분석한 대내외 환경변화가 (C)과학기술기본

계획의 대내외 환경변화를 분석한 현황진단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수준으로 연계되어 있음 

- 제3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에서 언급된 무인기 시장의 성장은 5차 과학기본계획

에서 제시된 우주 탐사 및 해양 자원 확보와 관련된 탐사와 수송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융합기술 개발과 간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음

- 기후 변화 및 환경오염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과 5차 과학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지구 환경 및 해양 자원 관리의 방향은 기후 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어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음

- 3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은 항공 산업 특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포괄적인 과학기술 분야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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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시장 위축과 회복, 민항기 및 군용기 시장 변화, 무인기 

시장 성장 등 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우주 시스템 활용 및 해양 탐사와 간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나, 주된 내용은 항공 산업에 대한 시장 분석 및 전망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은 제한적임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D)해결해야 할 이슈로 제시한 세부추진과제와 제3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의 해결해야 할 이슈는, 논의 내용의 방향이 제한적으로, 

낮은 수준의 연계성이 나타남

- 3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의 미래 비행체 개발과 일부 연관되나, 3차 계획은 

항공 산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 직접적인 연관성은 제한적임

- 3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은 항공 산업 특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포괄적인 과학기술 분야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함

 • 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우주산업 육성은 3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의 미래 

비행체 개발과 간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지만, 두 계획의 주된 내용은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한 분석 및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된 내용은 항공 산업에 특화되어 

있어 직접적인 연관성은 제한적임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3~’27)(해수부)

(문제의식)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문제점은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3~’27)에서 분석한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과 내용상 높은 수준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탐사 경쟁, 미래자원 확보, 탐사 중요성 등에서 정책환경･국민

요구･관련산업종사자 의견 수렴과 산업･연구 환경 등의 상세한 분석을 통해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 필요로 하는 세부 필요성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음

-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해양 분야에서 각국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미래 자원을 

확보해야 하는 당위성으로 시작하였고, 해당 중장기 계획은 그 취지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가 처한 상황을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상세히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여, 세부 추진 방향을 일관성 있고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음

(추진방향)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해양수산

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은 강한 수준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 문제해결 방향에 대한 해양 분야는, 연근해, 대양, 심해 탐사 기술 고도화, 남북극 

미답지 연구인프라 확충에 해당됨. 해당 중장기 계획은 에너지 및 탄소 중립, 

어업 스마트화, 재난 극복, 해양과학영토 확대 등으로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핵심 방향의 세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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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해당 중장기 계획은 자율운항선박 4.0, 스마트양식, 극지연구거점 등등으로 

대표되는 10대 해양수산 전략기술을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취지에 맞게 설정하였음 

- 또한,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후속되는 과제 3-7-2 필요성에서의 주요 핵심어인 

극지 영역 활용, 지속 가능 개발, 재해재난 대응력 확보, 해양안전체계, 지구적 현안, 

개방향 과학기술 생태계 등의 폭넓은 분야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오션 디지털･탄소

중립, 위기대응 미래 R&D, 민간 동력 강화 등을 주요 전략으로 설정하여,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문제 해결 방향과 해당 중장기 계획의 전략적 일치를 보임

(대내외 환경변화 분석)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분석한 세부추진과제의 필요성 

중 대내외 환경변화의 내용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에서 분석한 

현황진단 내용과 일치하여 강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해당 중장기 계획에서는 기술 개발 및 기술 수요의 메가 트렌드를 분석･제시하였고, 

관련하여 타 국가의 적절한 사례들을 제시하여, 과학기술 기본계획과의 상당한 

연관도를 보임

-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는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 미개척 영역 활용, 차세대･
융복합 기술 도입 등을 핵심어로 하였고, 해당 중장기계획에서는 해양바이오 

등의 신산업, 해양쓰레기, 기후변화 대응은 지속가능 개발, 스마트항만 및 자율운항

선박, 글로벌 밸류체인은 차세대･융복합 기술, 미지개척은 미개척영역 활용 등으로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핵심어를 구체화 연계하였음

(문제･이슈)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해결해야 할 이슈로 제시한 세부추진과제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해결해야 할 이슈는 논의의 내용이 연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필요성에는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과제 3-7-2와 같이 세부 추진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크게 해양에너지 활용, 탐사, 환경, 재해 대응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해당 중장기 계획은 상기의 주요 핵심어들에 수반되는 해결해야 할 이슈뿐 아니라, 과제 

1-1부터 과제 2-3에 걸친 전체의 중점과제들을 통해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함

- 과학기술 기본계획 과제 3-7-2에서 제시한 ‘필요성’과 ‘추진내용’을 고려하면, 

해당 중장기 계획은 아래와 같이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세부 분야들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3-1부터 과제 4-3으로 제시하고 있어, 상세 이행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상세이행계획으로 매우 적합함

제4차 남극연구활동진흥 기본계획(‘22~’26)(해수부)

(문제의식)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문제점은 

제4차 남극연구활동진흥 기본계획(‘22~’26)에서 분석한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과 적절한 수준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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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계 우주 및 해양 탐사 경쟁에서 소극적 대응) 극지과학연구와 극한공간 

인프라 기술이 최고 선도국(미국) 대비 각각 70%(6년), 75%(4.8년) 수준. 기술 

수준 격차는 감소 추세(극지과학 4%, 극한공간 6% 감소)이나, 선도국 도약을 

위해 분야별 돌파 전략이 필요한 상황, 논문 수는 지속 증가 추세이나, 우수논문

(인용영향력 상위 10%)에 속하는 논문 비중은 미국, 영국, 독일 등에 비해 낮아 

질적 성과 강화 필요

- (2. 지구 규모 복합재해 원인규명 연구 미흡) 논문 수는 지속 증가 추세이나, 

우수논문(인용영향력 상위 10%)에 속하는 논문 비중은 미국, 영국, 독일 등에 

비해 낮아 질적 성과 강화 필요,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등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는 선도국 대비 20～60%로 추격자 또는 후발단계로 평가

(13p), 극한지 환경 특성상 기지 주변부에서만 연구를 수행 중으로, 내륙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할 필요

- (3. 미래자원 확보를 위한 탐사 중요성 증대) 남극에서 최신 과학기지를 운영중이나, 

내륙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할 필요

(추진방향)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남극연구

활동진흥 기본계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이 일치하여 적절한 수준의 

연관성을 가진다고 판단됨

- 심해 탐사와 남극 특성화 응용 기술 개발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음

- 남극의 극한 환경 및 심해 특성을 고려한 기술 개발은 해양 자원의 탐사와 활용을 

위한 핵심 기술로 이어지며, 두 계획의 기술 고도화가 문제 해결방향으로 일치한다고 

판단됨

- 미답지 연구 인프라 확충과 남극 내륙 연구 거점 확보는 극지 탐사와 자원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 확충 목표를 공유. 이를 통해 극지 연구의 경쟁력 강화와 

자원 확보를 공통의 목표로 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달, 소행성, 화성 등 도전적 우주 탐사: 연계성 없음

- 연근해, 대양, 심해 탐사 기술 고도화: (중장기계획의 문제 해결 방향) 남극 특성화 

응용 기술 개발과 연계됨

- 남북극 미답지 연구인프라 확충: (중장기계획의 문제 해결 방향) 남극 내륙 연구 

3대 거점 확보, 내륙 탐사 지원기반 고도화와 연계됨

(대내외 환경변화 분석)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분석한 세부추진과제의 필요성 

중 대내외 환경변화의 내용은 남극연구활동진흥 기본계획에서 분석한 내용과 

연계되어 강한 수준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3-7-1. 우주 개척을 선도하는 탐사･수송･활용 역량 강화) 상세 이행계획에 

유사한 워딩으로 되어있는 계획은 없지만, SCAR의 Horizon Scan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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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에 우주탐사와 관련된 5가지 과학적 질문과 7가지 기술적 도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상호 연관성을 갖는다고 판단됨

- (3-7-2. 연안-대양-극지 탐사로 미래자원 확보 및 해양안전체계 구축)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 강조한 미개척 극지 영역 활용과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는 중장기계획

에서 ‘경쟁’과 ‘협력’으로 언급된 미개척 분야 연구 선점, 인프라 구축, 국제 

협력방향과 밀접하게 연관됨

- 특히, 독일과 일본의 극지 연구는 지구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강조된 차세대 기술 도입의 필요성과 부합함

  ※ 제4차 남극연구활동진흥 기본계획(‘22~’26)에서의 관련 내용

3-7-1. 우주 개척을 선도하는 탐사･수송･활용 역량 강화

ㅇ [SCAR] 남극에서 과학연구로 해결해야 할 7대 연구주제 제시 

 - 향후 20년간 남극에서 해결해야 할 7대 주제 Horizon Scan(`14)을 제시하고 80개 세부 과학적 

질의를 완성(‘17)

3-7-2. 연안-대양-극지 탐사로 미래자원 확보 및 해양안전체계 구축

ㅇ 국제사회 남극 활동 현황

 - (경쟁) 남극조약체계 내에서 미개척분야 연구 선점을 위한 국가별 인프라, 연구투자 확대 등 과학적 

영향력 확대 경쟁 지속

 - (협력) 남극활동 특성상 국가 간 경쟁관계에 있더라도 과학연구 분야 및 인프라 운영 등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이 활발

ㅇ 국가별 세부 전략

 - (미국) 연평균 5,000억 원 이상을 투자(미국 과학재단, NSF)하여 중장기적 남극 연구를 추진하고 

핵심지역에 인프라를 운영 

 - (중, 러) 남극 내 영향력 확대, 미개척 지역 선점을 목표로 인프라 구축, 과학연구 확대 등을 

포함한 국가 전략 수립 및 투자 

 - (독, 일) 장기적 관점에서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극지 대기, 해양, 빙권, 생명 연구를 수행하고 

종합 관측을 통해 남극 연구 경쟁력 강화

(문제･이슈)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해결해야 할 이슈로 제시한 세부추진과제와 

남극연구활동진흥 기본계획의 해결해야 할 이슈는 논의의 방향성과 내용이 

적절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판단됨

- 3-7-1. 우주 개척을 선도하는 탐사･수송･활용 역량 강화: 없음

- 3-7-2. 연안-대양-극지 탐사로 미래자원 확보 및 해양안전체계 구축

- (연안･해역의 재해재난 대응력 확보를 위한 과학 데이터 기반 해양 관측망 및 

사전 예방 중심의 해양안전체계 구축) 기본계획에서 언급한 해양 관측망 구축사전 

예방적 접근은 중장기계획에서 제시된 내륙 연구 거점 확보와 기후변화 관측을 

통한 재해 대응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내륙 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기후 및 환경 데이터 수집은 해양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음



- 120 -

2024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 (기후변화, BBNJ, 해양오염 등 전 지구적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과학기술기본

계획에서 강조한 기후변화와 해양오염 대응은 중장기계획의 기후변화 관측과 

예측국제협력 강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됨

- BBNJ와 같은 글로벌 협력 이슈는 중장기계획의 남극 거버넌스 영향력 확대와 

일치하며, 남극 조약 및 환경 보전 논의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일치한다고 봄

- (산･학･연･관 협력에 기초한 개방형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산･학･연･관 협력 생태계 조성은 중장기계획의 남극 거버넌스 강화와 연구 역량 

강화와 밀접히 관련 있어보임. 협력 기반 연구 생태계는 국가 간 협력 및 국제적 

도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기반으로 작용

제1차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21~’25)(해경청) 

(문제의식)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문제점은 

제1차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21~’25)에서 분석한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과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됨

-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그 동안 인류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도전적 개척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반해, 해경 분야 종합계획은 해양 분야 R&D의 

고위험이고 도전적인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연안에서의 임무 수행을 위한 실무 

응용형 개발을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TRL 상의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응용 범위가 달라지는 등, 사회 

안전 인프라의 성격을 갖고 있어,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 지적하는 문제점과는 

연관되지 않음

- 특히 해경의 일반적 업무 범위는 광의로는 배타적경제수역 이내, 협의로는 영해에 

집중되어,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언급하는 적용 범위의 차이가 현저함

(추진방향)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은 낮은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됨

- 과학기술기본계획은 미지의 탐사 경쟁, 자원 확보, 지구 규모의 거대 자연재해 

등을 예측하고 실행하는 기술의 개발을 담고 있는데 반해, 해경 계획은 연안 

경비, 안전, 환경 등의 개발을 해결 방향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안전 분야 등의 일부 기술들은 채택 가능하지만, 장기적인 방향은 지향점이 

달라, 일부 관련 있으나 상세 계획으로 분류하기 어려움

- 특히 안전과 치안 분야는 인류가 ‘사회’를 이루면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으로 분류해야 하며,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에 의존하여 해결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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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은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문제 해결의 수요를 제기한 분야에도 서로 퇴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고, 또 사회간접자본화를 통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안전과 치안의 화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속성의 본질적 접근이 

가능함

(대내외 환경변화 분석)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분석한 세부추진과제의 필요성 

중 대내외 환경변화의 내용은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에서 분석한 

내용과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유형별 해양사고 발생 지속적 증가, 저유황유 해상 대기질 등 새로운 해양오염 이슈 

부상, 해양범죄 이슈의 다양화 등은 우주 분야에서 안보･환경 등을 언급하였으므로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연관된 내용으로 일부 해석은 가능하고, 해양 분야의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 지향하는 미지 탐사 역량 강화와는 연관되지 않음 

- 그러나 해양안전체계 구축, 해양오염 선제적 대응 등을 언급하는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일부 내용과 맥락을 함께함

- 해당 중장기계획에서 언급하는 안보･해양사고 등에 관한 문제 해결은 외교 및 

제도적인 접근으로 해결해야 하는 숙제. 특히 나열된 해외의 해양과학기술 대응 

현황은 실질적인 R&D를 수행하는 주체보다는 관리･감독 등의 R&D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주체(USCG, MDA 등등)만 연속적으로 나열되어 있음

- 이것은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상세하게 이행하려는 의지보다는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이용하려는 취지로 보일뿐만 아니라, 해당 중장기계획에서 언급하는 중국･유럽과 

영국의 사례는 해경 기본계획에 직접 연관된 취지가 아니라,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언급하여, 대내외 환경변화의 전반부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외 사례들은 이질감이 있음

(문제･이슈)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해결해야 할 이슈로 제시한 세부추진과제와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의 해결해야 할 이슈는 논의의 방향성과 

내용이 상이하여 낮은 수준의 연관성을 가진다고 판단됨

- 해결해야 할 이슈의 일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인프라 구축, 협력 관계 구축, 

전문 연구기관 확보 등으로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향으로 

지목한 바와 전혀 다른, 해경 자체의 조직 체계 개편 정도의 기본계획이므로, 

극히 일부분만 과학기술 기본계획과의 연관성 있는 결과로 판단됨

- 해당 중장기 계획의 [‘해양환경 맞춤형’ 첨단과학기술개발로 역량 고도화 부문]과 

과학기술 기본계획 [3-7-2의 과학데이터 기반의 해양관측망 및 사전예방 중심의 

해양안전체계 구축]은 강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나 [미래 해양경찰 

역량 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및 [해양경찰 과학기술의 지속 발전을 위한 

‘조직경쟁력 확보’] 부문은 세부 이행 방식을 언급하는 점에서 과학기술 기본계획과의 

연관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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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23~’27)(해수부)

(문제의식)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문제점은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23~’27)에서 분석한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

의식과 일치하여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 종합적으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상세 이행 계획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문제 정의와 목표 설정에서 일관성을 보이며, 상세 이행 계획이 기본계획의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글로벌 경쟁 대응과 복합재해 연구 강화, 자원 확보라는 기본계획의 3대 

과제가 상세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기술적･경제적･사회적 관점으로 해석되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함

- 단, 두 계획 간 일치성은 매우 높지만, 실행계획에는 우주 탐사에 대한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극지와 우주 탐사가 연계된 구체적 기술 개발이 상세 계획에 

추가되면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문제 정의의 일관성)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 문제 정의에 대해 상세 이행 계획에서 

우리가 처한상황을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요소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상황 설명 제공

- 따라서, 기본계획에서 정의한 문제의 전반적인 틀(우주･해양 탐사, 복합재해, 

미래 자원 확보)이 상세 이행 계획에서 구체적인 현황과 통계적 근거를 통해 

보완되었으며, 문제 정의가 기본계획과 일관됨

- (목표 및 대응 방안의 연계성)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 적극적인 탐사 및 자원 

확보 및 복합재해 대응 연구 강화에 대한 상황을 상세 이행계획으로 방안의 

실마리 제공

- 따라서, 기본계획에서 언급된 미래 자원 확보와 복합재해 대응이 상세 이행 계획의 

기술적･경제적･환경적 요소와 잘 맞물려 있음. 특히, 첨단 기술 기반의 극지 

탐사 및 관측 시스템 구축이 기본계획에서 지적한 탐사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

(추진방향)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은 높은 수준의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됨

- (문제 해결 방안의 일관성)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우주, 해양, 극지 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개척지 탐사 확대와 연구 인프라 확충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 

하지만 문제점에서 제시했던 기후 변화 및 복합재해 대응, 자원 확보 등의 구체적 

문제 해결방안이 없음

- 상세 이행계획은 기본계획의 전체적인 문제 해결방향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흡함을 

보완하고 구체화하여 북극과 남극 탐사 확대, 재해 예측 기술 강화, 북극항로 

활용, 친환경 산업 기반 구축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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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전략별 부합성) 우주, 해양, 극지 접근성 증대와 활용에서 기본계획은 미지의 

영역 개척을 통한 탐사 확대를 주요 해결방안으로 제시, 상세 이행계획은 북극 

고위도 해역 탐사, 남극 내륙기지 건설, 스마트 관측소 구축 등 안전한 탐사와 

연구의 구체적 확대를 제안하고 있음

- (주요 전략별 부합성) 복합재해 및 환경 문제 대응에서 기본계획은 구체적인 

문제 해결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반면, 상세 이행계획은 기후변화 예측 모델 개발과 

남극 빙상 용융 시나리오로 이를 구체화함

- (주요 전략별 부합성) 극지 자원 활용 및 산업화에서 기본계획은 미래자원 확보의 

문제를 제시했으나 해결방향 미제시, 상세 이행계획은 미래 자원 확보를 구체화

하여 북극항로 활성화,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 극지 생명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신소재 개발 등을 포함함

(대내외 환경변화 분석)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분석한 세부추진과제의 필요성 

중 대내외 환경변화의 내용은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에서 분석한 내용과 

적절한 수준의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됨

- 세부추진과제는 스웨덴을 제외하고 3-7-1과 관련된 대내외 환경변화를 언급하고 

있지 않음

- 3-7-2의 경우, 미국은 세부 동향으로 극지해양과학(주로 남극) 연구 수행을 위해 

연평균 약 5,000억원을 투자하여 남극에서의 과학연구, 시설(인프라) 유지를 

지원하고 혁신적 발견 잠재력이 높은 지구시스템, 생태계 등 중장기 남극 활동 

수행을 제시함

- 이는 북극 안보 강화와 북극권 개발, 남극 연구 인프라 확대 및 에너지･자원 

활용 투자･에 대한 근거가 됨

- 중국은 21년 3월 제 14차 5개년계획(‘21-’25)에 극지･심해 탐사를 전략 과학기술로 

선정, 연 7% 이상 국가 R&D 투자 확대 추진하기로 결정하는 구체적인 동향이 

근거가 됨

- 러시아는 북극해 해안선의 53%를 차지하고 있어 미래자원과 관련되어 대표적인 

국가이며, 남극 내 미개척 지역 선점과 영향력 유지를 위해 국가 전략 수립 및 

탐사예산 확대, 관측 기지(보스톡 기지) 현대화, 항공기(2대) 투입 등 투자 확대가 

근거가 됨

(문제･이슈)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해결해야 할 이슈로 제시한 세부추진과제와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의 해결해야 할 이슈는 논의의 방향성과 내용이 연계되어 

적절한 수준의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됨

- 3-7-1과 관련된 세부추진과제의 해결해야 할 이슈는 없음

- 3-7-2의 연안･해역 재해재난 대응력 확보/기후변화 글로벌 해양현안 선제 대응에서는, 

과학 데이터 기반의 해양 관측망 및 사전 예방 중심의 해양 안전체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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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BBNJ, 해양오염 등 글로벌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 필요의 부분과 

상세계획의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과 극지 환경보호를 위한 연구 확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세계 최초 연구 성과 실현, 국제 공동연구 기반으로 기후변화 등 국제현안 

해결과 국민 안전 기여가 연계됨

- 신기술 개발과 극지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의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개방형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은, 상세계획의 북극권 개발 투자 강화와 극한지 장비･해양

바이오 시장 성장 전망, 극한지 건설, 장비, 바이오 등 관련 연구 수행중으로 

극지 특화 기술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전략 필요하다는 내용과 연계됨



- 125 -

Ⅲ. 중장기계획 심층분석 – 상세이행계획 분석

3. 상세이행계획 분석결과 시사점 및 개선방향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의 상세이행계획 종합분석과 

개선방향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상 과학기술분야 계획을 종합해야 하며* 

동시에 다른 중장기계획의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는 이중의 

역할을 가지고 있음

*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 관련 계획을 세울 때에는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상향(bottom-up)과 하향(top-down)이라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쉽지 않고, 오히려 두 가지 역할 모두에서 미흡한 상황 발생 

가능

※ 권성훈 외(2021)은 상향식의 나열적 경향으로 인해 전략적 접근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일관성(계획수립 주기)과 중요 사항에 대한 정책의 

누락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제시25)

- 나름대로 선태과 집중이라는 전략적 접근을 하기 위해 일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계획은 누락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전략성에 대한 부족함은 

이후 비법정･비주기적 계획의 생산을 야기한다고 볼 수도 있음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이전의 기본계획과 달리 중장기계획과의 연계를 

수립방향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제시된 17개 추진과제별로 상세이행계획을 

지정하며 법령상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려 노력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방향>

□ (중장기 계획 연계) 범부처 과학기술 관련 계획의 정합성･연계성･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위상 강화

  ○ 새정부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29개)를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구체화하고 부처별･분야별 

법정계획으로 실천 

  ○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및 법정계획 안건 검토 시, 기본계획 및 이행점검 결과 등 반영

25) 과학기술분야 계획조정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권성훈/김나정, NARS 현안분석 제232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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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지정한 상세이행계획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계획과 일치하지 않음

- 이는 앞서 언급한 두가지 역할을 모두 추구함에 따라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17개 추진과제 또한 나름의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전략적 접근의 결과이므로 모든 

과학기술분야를 포괄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임

- 다만 제5차 과기기본계획 수립 직후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안건(23.5)에서는 불일치

하는 과기분야 중장기계획을 모두 상세이행계획화 하여 발표

이번 상세이행계획 분석과 이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의 상세이행계획 

여부 재검토는 24년 중반 심의회의 운영위 사무국의 수요에 따라 착수

- 이번 분석은 사전 기획되었던 것이 아닌 중장기계획 조사분석과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 심의회의 운영의 주관을 맡고 있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긴급한 분석 수요에 

따라 추진

- 24년 중반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회의 운영 효율화에 대한 수요가 발굴되며, 

특히 심의회의 상정 안건이 과다하다는 자체 문제인식 대두

- 현재 심의회의 운영이 나름 안착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폐지되면서 심의회의 

안건 상정이 과다해졌다고 인식(과기장관회의의 정기적 상정 안건 규모 등 명확한 

분석은 부재)

※ 이는 과거 심의회의 설립 초기와 비교하면 매우 다른 현상인데, 과거에는 심의회의 

안착을 위해 상정 안건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

심의회의 상정 안건 중 주기적으로 반복 상정되고 가장 비중이 높은 중장기계획에 

대해 적절하게 구분 가능한 기준으로서 과학기술기본계획과의 조정 중요성을 

기준으로 활용 결정26)

- 심의회의 안건이 심의를 하는데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이 상정되고 있고 비효율적

이라는 인식에 따라 범부처 과학기술정책 조정이라는 심의회의의 취지에 맞으면서도 

상정 안건의 경중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요구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와 사무국인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우리나라의 범부처 

과학기술정책 조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다양한 

부처의 관련 안건이 심의회의 상정되고 있음 

- 이번 상세이행계획 분석의 검토 기준 및 결과는 이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을 

대상으로 심의회의 안건 상정 대상/단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

다만 상세이행계획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전략적 접근의 결과인 17개 

추진과제만을 대상으로 한정 등의 한계 인식 필요

2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회의체 전문성･효율성 강화 방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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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제6차 이후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 추진과제가 재구성된다면 

그에 따라 상세이행계획은 다시 지정되어야 할 것임

- 차수별 과학기술기본게획의 상세이행계획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선택과 집중에서 

멀어진 모든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을 조사분석 대상으로 파악 필요

※ 차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따라 기존 상세이행계획이 탈락할 수도, 새로운 

상세이행계획이 지정될 수도 있으므로,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의 범위 안에 모두 

포괄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상향식 역할을 기반할 수 있는 풀로 활용되어야 할 필요

- 이에 따라 그간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부재하여 비체계화된 방식으로 수행되었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 대상 선정과정도 기준을 마련(2장 5절 참조)

- 또한 이와 별도로 심의회의 상정 안건이 증가하여 심의회의 운영이 과부하되었다면, 

법적으로 수립되는 중장기계획 보다는 비주기적인 계획27)과 같은 단발성 안건을 

조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

- 특히 법정계획의 경우 심의회의 상정이 기본적인 의결 방법이므로, 과기장관회의 

폐지로 심의회의 상정 안건이 증가했다면 이는 비주기적 계획 때문일 것임

27) 한우진, 강태원. (2023). 중앙행정기관의 ‘비주기적계획’ 현황 및 영향요인 분석: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3(3), 18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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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장기계획 심층분석 – 중장기계획 사전검토

1. 중장기계획 사전검토 개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상정 안건 중 중장기계획 안건에 대해 심의 전 사전검토 시행

심의회의 전문화 및 효율화 방안*에 따라 중장기계획의 상정 및 심의 과정에서 

보다 전문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사전검토 수행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회의체 전문성･효율성 강화 방안(안) (’24.11월, 국가과학

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확정

2025년도에 2개* 중장기계획에 대해 사전검토가 이루어졌으며 목적에 따라 

검토 방식 및 항목체계를 상이하게 구성

*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25~2029, 농식품부), 제2차 국가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 (2026~2030, 국가유산청)

- 농식품부의 계획은 ’25년 착수하는 계획으로 심의회의 ’25년 상반기 상정 안건으로 

접수되었고, 상정 과정 중 사전검토 결과를 심의안건의 부속자료로 활용

※ 연계성(상위 계획 및 유관 계획과의 연계성, 부처간 연계 협력의 적절성), 정합성(상위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항목 체계 분석

- 국가유산청의 계획은 ’26년 착수하는 계획으로 심의회의 ’25년 상반기 상정 

안건으로 접수되었으나, 혁신본부의 상정 대상 검토 과정 중 사전검토 결과를 

부처간 협의 내부자료로 활용

※ 심의회의 상정 대상 요건인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상세이행계획 분석 절차에 따라 근거법령

분석, 과기기본법 분석, 추진과제별 필요성 일치여부 분석 등의 체계에 따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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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도 상정 중장기계획 심의를 위한 사전검토 

안건명(제출부처) :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농식품부)

주관부처 농식품부
참여
부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5조의 2에 따라,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중장기 목
표, 투자방향, 중점과제 등을 반영하여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25~’29)을 수립 추진

□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24) 종료에 따라, 향후 5년의 농림식품 
R&D 정책 추진방향과 중점 전략과제 등 계획 마련

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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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내용

구분 분석 항목 분석 주안점

연계성

□ 상위 계획 및 유관 계획과의 
연계성

 - 해당 계획의 정책 분야, 범위, 수단 등 측면에서 과학기술
기본계획 상위 계획 및 유관계획과 연계 정도 분석

□ 부처간 연계･협력의 
적절성

 -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관계 부처의 역할 분석

정합성 □ 상위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 과학기술분야 상위 계획의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가능한 

정량적/정성적 성과지표 반영 여부 분석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3-5 추진과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및 선점” 

중 세부추진과제인 3-5-2 “전환적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공급망 예측선점역량 

확보” 및 3-5-3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내용과 중점 비교

상위 계획 및 유관 계획과의 연계성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상세이행계획으로 지정된 3-5 추진과제 중 3-5-2 

“전환적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공급망 예측선점역량 확보”와 3-5-3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세부내용과 비교

구분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분야  - 공급망/자원  - 농림식품

범위
 - 소재 부품 장비
 - 광물자원, 에너지원료, 식량자원

 -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 기후변화･재해 
대응, 고품질 안전 농식품, 식량안보 강화 
및 수급안정, 지속가능 농산촌

수단
공급망 
예측

 - 디지털 및 그린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 인력양성, 인프
라･제도 정비 등 정책 추진 시 공급망 
예측을 활용

 1-1. 디지털 기반 농림축산업 생산 체계 
혁신

  ○ AI･로봇 등 핵심기술 확보 및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 가속화

 2-2. 에너지 혁신･저탄소 기반 탄소중립 
실현 지원

  ○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국내 농림축
산업의 저탄소･환경친화 생산 구조 전환 
지원

 2-3. 차세대 이상기후･재해 대응 시스템 
구축

  ○ AI, 디지털 트윈 등 차세대 ICT 기술 
접목을 통해 농림업 분야 이상기후･
재난에 대한 예측 및 피해 최소화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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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3-7 추진과제 중 일부 내용과도 비교

부처간 연계･협력의 적절성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3-5-2 “전환적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공급망 예측
선점역량 확보”와 3-5-3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세부내용을 

기준으로 계획별 소관부처 비교

구분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기술
개발

 - 우량품종 개발, 농업생산 과정의 기계화･
자동화, 수산물 생산량 수급예측 등 식량
자원 확보를 위한 융복합 핵심 기술개발 
추진

  ※ 5G,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접목한 
ICT 융복합 스마트 농축수산업 기반 
강화 및 생명공학 기술(BT) 적용 확대, 
다부처/민･관 협업 융복합 연구체계 
구축

 - 첨단기술 기반의 농림식품 산업 미래성장 
촉진을 위해 다부처, 타 분야 등과 융복합 
연구를 발굴

 * 그린수소 등 농업 에너지자원 다변화, 
스마트농업, 첨단바이오 등

국제
협력

 - 광물･에너지･식량 등 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및 기술 국제표준화 협력 
확대 

  ※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사업(KOPIA) 
등 ODA 사업 확대를 통하여 작물 
수입선의 다변화 및 안정화 도모, 해외
농업 생산･연구기반 구축 추진 등

 - 국제 협력 기반 기술경쟁력･국제 리더십 
강화

 * 농림식품 분야 국내외 현안 해결 및 기술 
공유를 위한 해외 공동연구 프로그램 편성 
추진

 * R&D 공적개발원조 대상국을 확대하여,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내 농식품 
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로 활용

구분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분야  - 우주 해양  - 농림식품

범위  - 우주탐사, 활용/ 해양극지탐사, 재해
 -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 기후변화･재해 대응, 

고품질 안전 농식품, 식량안보 강화 및 수급
안정, 지속가능 농산촌

수단

 - 위성정보 서비스산업 등 우주자산으로부터 
수집되는 정보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육성

  ※ 국가위성정보 통합･관리 빅데이터 체계 
구축을 통해 정밀 기상예보 및 대기오염
물질 감시 서비스, 농림위성정보(국내외 
작황･산림 관측정보 등) 서비스 등 활성화

 - 노지농업 디지털 전환 모델 현장 실증 및 
차세대 스마트농업(온실･축사･우주) 기술 
개발

   * 농림위성 / 우주농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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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융복합 핵심기술개발 추진
 - 농식품부, 해수부, 농진청, 관계 

부처
 - 농식품부, 농진청

농업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

 - 농식품부, 농진청  - 농진청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

<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

 ❷ 농림식품 산업 미래성장 촉진을 위한 융복합･국제협력 확대

혁신･도전형 농식품 기술분야 발굴 및 프로젝트형 R&D 추진 부･청 ∼’29년

농식품 융합 기술연구협의체 확대･개편 농식품부 ’25년

R&D 공적개발 원조 대상국 및 농업기술 공여 체계 확대 농진청 ∼’29년

 3-5-2. 전환적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공급망 예측･선점 역량 확보

Ÿ [자원] 광물･에너지･식량자원 확보 전략성 강화

 -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융복합 핵심기술 개발 추진
농식품부, 해수부,
농진청, 관계 부처

 3-5-3.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Ÿ [연구협력] 미래자원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협력 강화

 - 농업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 농식품부, 농진청

상위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이 제시한 4개 목표와 제5차 과학기술기

본계획 3-5 추진과제의 목표는 일치하지 않음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공급망 과제 전체를 대변하는 소부장 기업 목표만 

제시하였고,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이 이행할 식량자원 관련 세부 

추진과제와 연계된 목표는 제시되지 않음

- 목표 달성 시점도 다름*

     * ’27년(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vs ’29년(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준 제5조(시행기간) ② 중장기계획의 시행기간은 

가능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시행기간과 연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시행기간과 일치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종료년도를 기준으로 단계

별로 구분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거나 계획을 수정하는 등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시행기간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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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

구분 지표명 현재(연도) 목표(’27)

3-5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및 선점

포브스 2,000 중
한국 소부장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11개(‘20) 17개

<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

목표

 ◇ 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 글로벌 농림식품 기술 경쟁력 확보
    * 세계 최고수준(90%↑) 농림식품 기술 확보(’22년 7개 → ’29년 15개)
    * 농림식품 R&D 타분야 융복합 연구 비중(’23년 10.2% → ’29년 15%)
 ◇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한 농림식품 민간 산업 활성화
    * 농식품 R&D 기반 실용화･사업화 건수(‘29년 ’24년 대비 15% 이상 증대)
    * 1억 원 이상 대형 기술이전 건수(’19∼’23년 48건 → ’25∼’29년 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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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3-5-2 전환적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공급망 예측･선점 역량 확보

□ 필요성

 ○ 산업 전환 및 기술패권 구도 변화에 따라 향후 산업 가치사슬은 큰 폭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
    ※ (중국) '19년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자립화 정책을 전폭적으로 추진
    ※ (미국) '22년 한국, 일본, 대만 정부에 ‘Chip 4’ 동맹 결성을 제안하는 등 중국을 배제한 

반도체 공급망 구축 추진

 ○ 산업 재편의 장기 전망을 기반으로 소재･부품･장비 및 자원 등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종합적 
관점의 위기극복 혁신전략 필요

    ※ 우리나라 광물 및 에너지자원 수입의존도는 95% 이상, 전기차 모터에 사용되는 네오디뮴 
영구자석의 대중국 수입비중 88% 차지

□ 추진내용

 ○ 공급망 변화 예측 시스템 구축 및 신산업 공급망 선점 전략 강화
   - 미래 유망 신산업 분야의 공급망 선점을 위한 산업 육성･기술 확보 전략 수립
     ※ 유망 신산업 대상 ‘소부장 산업육성 전략’ 수립, 부처간 이어달리기형 기술개발 지원, 미래 

소부장 주요기술 개발･구매(Make or Buy) 로드맵 마련
   - 공급망 분석 및 변화 예측을 위한 연구개발･특허 DB, 지능형 분석･예측 체계를 구축, 산･학･연･관 

정보공유 확대
   - 부품 강국*에서 시스템 강국으로 재도약을 위한 신산업 경쟁력 확보 전략 수립 및 연구개발 추진 
     * 부품 수출규모(백만달러): (’12)179,353 → (’17)202,730 → (’21)222,027

 ○ 디지털 및 탄소중립 산업 전환 전략과 공급망 예측 간 연계 강화
   - 디지털 및 그린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 인력양성, 인프라･제도 정비 

등 정책 추진 시 공급망 예측을 활용
   - 기술 블록화 관련 공급망 리스크를 상시 분석하고, 공급망 대응 기술개발 포트폴리오 도출 

및 R&D 투자 연계 추진
     * 비교우위･대체 가능･열위 기술 등을 식별하여 기술개발 포트폴리오 도출

 ○ 국가 전략기술 관련 미래 공급망 선점 역량 확보
   -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기술별로 극복이 필요한 소재기술 난제를 도출하여 지원, 한계돌파형 

초격차 소재 확보 추진
   - 우주, 수소, 양자 등에 활용되는 초고온･극저온･초전도 등 극한소재 조기 확보를 위한 실증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 빅데이터･AI 등 디지털 연구개발 방법론을 접목하여 연구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 혁신적 

연구를 촉진
     ※ (예시) AI 활용 스마트 소재연구소 신설, 나노팹 공정데이터 스마트서비스 구축 등을 통한 

소재연구 생산성 향상

 ○ 광물자원 및 에너지 원료, 식량자원 확보의 전략성 강화
   - 핵심 자원의 탐사･개발 기술 고도화를 통한 자원개발 영역 확대하고, 국내 광물자원 활용성 

제고 및 광물 고부가가치화 신산업 창출
     ※ 공급제약 가능성･산업 중요도를 고려한 핵심자원 선별, 탐사･개발 기술 고도화 지원, 디지털 

기술 접목 비대면･고효율･친환경 자원기술 개발
     ※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 사용 소재 원료 광물 고순도화 기술 고도화, 전기차, 드론, 

신재생에너지 등의 폐기물 자원순환 기술 개발･실증, 국내 부존 미이용 광물자원의 고부가가치 
활용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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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량품종 개발, 농업생산 과정의 기계화･자동화, 수산물 생산량 수급예측 등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융복합 핵심 기술개발 추진

     ※ 5G,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접목한 ICT 융복합 스마트 농축수산업 기반 강화 및 생명공학 
기술(BT) 적용 확대, 다부처/민･관 협업 융복합 연구체계 구축

3-5-3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필요성

 ○ 공급망 불안전성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국들은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지역별･권역별 공급망 구축 
및 안정적 공급망 확보 노력

    ※ 미국은 공급망 탄력성 회복 및 탈탄소 대응 등을 목적으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22.5.)

    ※ EU는 ‘2030 Digital Compass’에서 '30년까지 세계 반도체 생산 중 유럽 비중 20% 확대를 
목표로 제시

 ○ 공급망의 지역화 및 경제 블록화에 대한 대응을 글로벌 협력 강화와 연계하는 과학기술 및 
통상 정책 추진 필요

□ 추진내용

 ○ 산업별･분야별 안정적 수급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 생산다변화, 생산기지 이전 지원 등을 통한 안정적 지역공급망(RVC, Regional Value Chain) 

구축 노력 지속
     ※ 중국에 집중된 기존 공급망 의존도 완화를 위해 신규 거점국가 발굴 및 공급망 다원화 

전략 추진
   - 주요 협력 대상국과의 협의체 구성(핵심 원자재 협력 프레임워크 등)･국제기구 플랫폼 활용･공급망 

스와프 등 유대 협력체계 강화
     ※ ➀원자재 생산 여부, ➁우리기업 진출 가능성, ➂국가 간 협력채널 활성화 수준 등 고려하여 

전략적 협력 대상국 선정, 양자･다자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국제표준･규범 영향력 강화를 통한 미래 공급망 주도권 확보 
   -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과 관련한 국제 표준화 활동 및 규범화 논의 적극 참여
     ※ 관련 기술규제･규범*의 심층 분석 및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 수립
     * (디지털전환) 데이터 현지화, 인공지능 규제･표준 등, 

(탄소중립)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우리나라 수출규제 제품･주력수출품에 대한 탄소
발자국 산정 표준 개발 등

 ○ 전환기 대응 및 미래 자원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국제협력 강화
   - 글로벌 규범화 중요 분야에서 국내 산업･기술의 주도적 참여를 위한 기술선도국과의 국제협력 확대
     ※ 디지털 전환, 국제적 탄소중립정책 관련 소부장 특화기업 중심의 협력 확대
   - 광물･에너지･식량 등 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및 기술 국제표준화 협력 확대
     ※ 미국･유럽 등과 친환경･저탄소 자원기술 공동연구 및 기술 국제표준화 참여, 중국･일본과의 

대륙붕 공동개발･탐사 확대, 국제핵심광물협의체 참여, 해외 테스트베드 준정밀탐사 실시, 
비전통자원 확보 연구 추진

     ※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사업(KOPIA) 등 ODA 사업 확대를 통하여 작물 수입선의 다변화 
및 안정화 도모, 해외농업 생산･연구기반 구축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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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의회의 상정요청 계획 대상 상정요건에 대한 분석 

제2차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 (2026~2030, 국가유산청)

주관부처 국가유산청
참여
부처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가유산기본법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문화유산
기본계획의 수립)/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자연유산보호계획의 수립)/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무형유산기본계획의 수립)

□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21~’25) 종료로 후속계획으로서 
중장기 국가유산 기술개발과 투자 방향 설정

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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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중장기계획의 수립 근거법령 검토

해당 중장기계획은 4가지 근거 법령을 제시하였고, 이 중 ｢문화유산법｣과 

｢무형유산법｣ 2개 법령에서 계획명칭이 포함된 구체적인 관련 계획의 수립을 

명시

< 해당 계획 내 제시된 수립 근거 항목 >

○ (근거) ｢국가유산기본법｣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자연유산보호계획의 수립)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무형유산기본계획의 수립))

  -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21~’25)｣ 종료로 후속계획으로서 

중장기 국가유산 기술개발과 투자 방향 설정

    * 2024.5.17.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라 문화유산→국가유산으로 제목 변경

- ｢국가유산기본법｣은 유산의 유형에 따른 관련 2개 개별 법령의 계획 수립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2개 법령의 하위계획 수립을 근거

< 문화유산법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3. 문화유산 보수･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문화유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문화유산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유산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6의2. 문화유산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

   6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항

   7. 문화유산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7의2.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의3. 남북한 간 문화유산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7의4. 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사항

   8.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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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유산법 제6조(무형유산기본계획의 수립) >

① 국가유산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의 교육, 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무형유산의 조사, 기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5. 무형유산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구체적인 수립근거 및 내용과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는 2개 근거 법령의 계획 

명칭*과 해당 중장기계획의 명칭 상이

 * ｢문화유산법｣은 문화유산기본계획, ｢무형유산법｣은 무형유산기본계획

- 국가유산 유형별 기본계획을 각각 규정한 2개 근거 법령은, 동 계획이 부분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포괄적인 범위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근거하여, 

동 계획이 해당 법령에 근거하는 중장기계획인지 모호

개별 계획 수립근거 법령상 의무화된 상세이행계획 여부 분석 

법령에 의해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상세이행계획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의무화

되어 있는 중장기계획인지 점검

※ 검토기준 ① 대상 중장기계획의 수립 근거법에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도록 

명시된 중장기계획을 상세이행계획으로 지정

- 해당 계획이 제시한 근거 법령 중, 2개 법령에서 관련 계획의 수립을 명시

근거 법령에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이나 심의회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음

과학기술기본법 상 과학기술기본계획 포함사항 분석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 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직결된 

내용을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인지 점검

※ 검토기준 ② 과학기술기본법 내 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정 사항에 직결된 

내용･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을 상세이행계획으로 지정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3항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적시된 과학기술

기본계획 포함 필요 중요 사항(붙임 참조)에 국가유산과 직결된 관련 사항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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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별 필요성 일치 여부 분석 

앞서 2가지 분석에서 상세이행계획으로 판단되지 못하여 제5차 과학기술기본

계획 추진과제별 필요성과의 일치 여부 분석

※ 검토기준 ③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별 필요성을 구성하는 현황진단, 문제･이슈, 

추진방향 등과 동일한 중장기계획을 상세이행계획으로 지정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5 추진과제의 필요성과 비교 분석

※ 2023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결과 참고

(현재상황인식)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해당 중장기계획이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 범위에 차이가 있음

-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기후변화･팬데믹 등 범지구적 피해 확대 문제를, 반면 동 

계획은 자연재해로 인한 국가유산 손실 문제를 언급하여 두 계획 간 현황 인식에는 

차이가 있음

- ʻ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ʼ라는 표현은 두 계획에서 제시되나, 제5차 과학기술기본

계획은 전 세계가 공동 대응해야 하는 기후위기 문제인 반면 동 계획은 자연재해로 

인한 국가의 유산이 훼손되는 문제에 대응하는 특정 국가에 국한된 문제이므로 

상세이행계획으로 지정하여 과제도출과 목표 설정 등 조정이 필요한 정도로는 

판단하기 어려움

(대내외 환경변화 분석)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해당 중장기계획이 분석한 

대내외 환경변화의 내용은 차이가 있음

- 과학기술기본계획은 반도체 등 첨단기술 및 범지구적 과학기술 리더십을 언급하는 

반면 동 계획은 문화유산 관련 연구개발 투자 및 협력연구 위주로만 서술되어 

동질적인 내용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동 계획에서 분석한 대내외 환경변화 중 국외 동향의 ʻ기후변화 대응 문화유산 

보존･관리 위한 범국가적 대책 논의(EU)ʼ는 유네스코의 고유임무에 해당하는 

등,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강조하는 국가 간 협력과는 상이

(문제･이슈)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해당 중장기계획이 제시한 해결해야 

할 문제와 이슈는 논의의 내용이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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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계획에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과제 2-5와 관련된 국제협력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동 계획은 국제협력이 아닌 국가유산 보존･관리･활용이 주목적

으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과제 2-5의 상세이행계획으로 목표 설정이나 과제 

구성 등을 포함한 조정이 필요한 정도로는 판단하기 어려움

- 국가유산 보존･복원･향유･콘텐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국가유산 

기술협력 등의 내용이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일부 연관성이 있으나, 상세이행계획

으로 조정이 필요할 만큼 연관성이나 실익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해결방향)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해당 중장기계획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구하는 방향에는 차이가 있음

- 국가유산 첨단기술 관련 국제 공동연구 플랫폼, 기술협력 등의 내용이 과학기술기본

계획과 일부 연관은 있을 수 있으나,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과학기술 리더십 

확보라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지향점과는 방향성이 상이하여 상세이행계획으로 

보기는 어려움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단순한 국제교류 수준이 아닌 전략적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 계획은 일반적인 단순한 건수 위주의 국제교류 활동을 문제 

해결 방향으로 제시

추진과제 2-5 상세이행계획
여부

관련 없음

관련은 있지만, 
상세이행계획
으로 지정해야 
할 수준은 아님

과학기술기본
계획의 상세
이행계획으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

과학기술기본
계획의 상세
이행계획에 
반드시 지정 

필요

과학기술
기본계획  
추진과제별 
필요성 

현재 상황인식 ◯
대내외 환경변화   
분석

◯
문제･이슈 ◯
해결방향 ◯

◯

상세이행계획 분석 종합 

과학기술기본계획 상세이행계획 지정을 위한 기준 모두에서 동 계획은 상세이행

계획으로 기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

□ (상세이행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대응하여 기본계획의 각 추진과제별 추진배경 및 필요성과 
동일하거나 동질적인 관계로서, 추진과제의 목표와 동일하거나 직접 기여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과제를 설정하여 기본계획의 추진과제와 동일하거나 
과제 일부를 담당해야 하는 중장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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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동 계획 착수 전까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 중 동 계획과 

가장 밀접한 과제를 정하여 해당 과제의 목표와 내용에 기여할 내용을 추가 

반영하여 수립 권고

- 장기적으로 수립 근거 법령에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회의 

심의 규정을 추가 검토

※ 예)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⑤ 종합계획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것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차기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 관련 과학기술 

중장기계획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 및 검토

※ 최근 사상 최대로 예상되는 산불에 의한 대량의 국가유산 피해 등이 관련 현안으로 

인식되어 과학기술혁신 측면의 해결이 필요한 중요 이슈로 제시될 가능성도 있음

*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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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법령상 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 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
   3.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4.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및 협동･융합연구개발 촉진
   4의2. 미래유망기술의 확보
   5.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
   6.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촉진, 기술창업의 활성화
   6의2.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의 발굴･육성
   6의3.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의 해결
   7. 기초연구의 진흥
   8. 과학기술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9.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
   10. 과학기술지식과 정보자원의 확충･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
   11. 지방과학기술의 진흥
   12.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13.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촉진
   14.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
   15. 민간부문의 과학기술혁신 촉진
   15의2. 과학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
   15의3.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촉진과 그 기반의 조성
   15의4.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구현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조(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중요 사항) >

제4조(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중요 사항) 법 제7조제3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과학기술문화 등 과학기술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1의2.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 확충･고도화와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보호 정책에 관한 사항
  4.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가표준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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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중장기계획 심층분석 - 계획군 연계성 심층분석

1. 계획군 심층분석 개요

가. 개요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수립에 맞춰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과 

기본계획의 연계 체계에 대한 심층분석으로 개편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에서 처음으로 추진과제의 이행을 위해 연계･
반영할 중장기계획을 함께 명시하며 연계 강화

- 또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등 근거법상 내용과 보다 부합하는 조사로의 개편 

수요 발생

※ 근거법령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3조의2에는 “중장기계획 간 연계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로 계획 간의 연계성을 강조

이에 따라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변화를 반영하고 부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심층분석으로 변경 추진

- 기존의 개별 계획별 심층분석에서, 계획간 연계성에 중점을 둔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별 계획군 심층분석으로 개편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의 일환으로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23~'27)의 17개 추진과제 중 3-2 추진과제를 대상으로 심층분석

- 3-2 추진과제에 추가된 계획*에 대한 연계성 심층분석 실시

* (분석대상 계획) ‘24년 기준 3-2추진과제 내 6개 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대상

추진과제 내 중장기계획 연계맵 조정 및 추진과제와 중장기계획 간 추진내용목
표 부합성* 제고를 위한 개선･권고사항 도출 

* (분석항목) ▲추진내용의 계획 간 부합성, ▲목표의 계획 간 부합성, ▲중장기계획의 

추진과제 목표 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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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계획군 연계성 심층분석 시행준비 및 개요

가. 분석 대상 추진과제의 개요

(과제명) 과제 3-2. 디지털 전환기 선도적 대응을 통한 경제 재도약

(개요) 디지털 전환의 조속한 확산을 위한 핵심기술･인프라 확보,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 및 신산업 육성 추진

(주요내용)

① 디지털 전환 선도 기반 조성

 ▲핵심 디지털 기술 선정 육성, ▲마이 데이터 전 분야 확산, ▲신산업 창출 법제도 

정비

②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 및 신규 서비스 창출

 ▲초연결 신산업 육성, ▲디지털 트윈 구축 및 활용 서비스 창출

③ 기업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체계 구축

 ▲산업별 디지털 전환 가이드라인 마련, ▲스마트공장 확산, ▲디지털 전환 수준별 

맞춤형 지원

정량 지표 및 목표

구분 지표명 현재(연도) 목표(’27)

3-2
디지털 전환기 선도적 대응을 

통한 경제 재도약

디지털 기술수준
(IITP, ICT 기술력)

88.6%(‘20년) 93% 이상

데이터 시장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3조 원(’21년) 50조 원

(분석대상)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3-2 추진과제 단위 중장기계획의 연계성 

분석 및 연계맵 조정 

연계맵은 ①추진과제의 상세이행계획 여부, ②주요/세부계획 구분, ③연계된 

세부추진과제 범위, ④주요-세부 계획 간 연계 등의 정보 포함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 3-2. 디지털 전환기 선도적 대응을 통한 

경제 재도약 관련 중장기계획 연계성을 분석하고 중장기계획 연계맵 조정

- <표 Ⅳ-1>에서와 같이 대한민국 디지털전략(’22~’27)을 포함한 6개의 중장기계획과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간의 연계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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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추진과제 3-2 관련 연계성 분석 대상 중장기계획

구분 계획명 주관부처

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기지정

상세이행계획 

제1차 산업디지털전환 종합계획(’23~’27) 산업부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3~’27) 국토부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1∼’30) 국토부

제6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23~’27) 국토부

디지털기반 산업혁신성장전략 산업부

미지정 대한민국 디지털전략 2.0 과기정통부

분석대상 계획 중 법정계획은 4개이며 다부처계획은 9개,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의 심의를 받는 계획은 8개

- ’24. 12월 주관부처 기준 3개 중앙행정기관(3부)에서 6개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 중

< 중앙행정기관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 현황(’24.12.) >

주관부처 계획명
법정
계획

다부처
 여부

부처 
역할
분담

자문
회의 
심의
여부

기본계
획 지정

분야

과기정통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O O O O -

산업부
제1차 산업디지털전환 

종합계획(’23~’27)
O O O X O -

국토부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3~’27)
O X X X O -

국토부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1∼’30)
O X X X O -

국토부
제6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23~’27)

O X X X O -

산업부 디지털기반 산업혁신성장전략 X O X X O -

과기정통부 대한민국 디지털전략 2.0 X X X X X
ICT･
융합

나. 심층분석 체계 

(추진과제별 계획군 심층분석) 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 단위 상세이행

계획의 연계성 분석 및 연계맵 조정



- 152 -

2024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현행 연계맵은 크게 ①추진과제의 상세이행계획 여부, ②주요/세부계획 구분, 

③연계된 세부추진과제 범위, ④주요-세부계획간 연계 등의 정보 포함

< ’23년 제시된 3-1 탄소중립 추진과제 내 중장기계획 연계도 >

⟱
< ’24년 수정 제시된 3-1 탄소중립 추진과제 내 중장기계획 연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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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세부 분석) 연계맵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단계별로 분석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연계맵 조정

① 추진과제와 상세이행계획 연계 적정성 검토

⟹ 신규/추가 등 과기기본계획 지정 비과기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추진과제별 

상세이행계획 연계 적정성 검토 

⟹ 연계맵에서 상세이행계획, 참고계획, 제외 여부 결정

② 상세이행계획의 주요/세부계획 구분 ③ 과제범위 적정성 검토

⟹ 연계맵에서는 ②주요/세부 위치 이동(가로축), ③세부추진과제 위치 이동과 범위

(세로축) 결정

주요 
계획

기본계획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을 포괄하거나, 전략 및 추진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계획     
※ ◯예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

세부 
계획

기본계획 추진과제의 세부 내용을 포괄하거나, 주요 계획의 세부 실행계획으로서 
연계된 계획    
※ ◯예 과학관육성 기본계획

②③-1. 기술수준목표를 활용한 기술체계 분석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목표에서 제시된 추진과제별 기술수준의 기술분류체계 

세부기술과 세부추진과제의 대응관계 비교분석

- 이후 상세이행계획의 목표기여와 세부추진과제 범위 분석

 ※ 추진과제 목표 자체가 세부추진과제 중 일부만 대응할 수 있어 적용 가능성 확인 필요

④ 주요-세부 계획 간 연계 적정성 검토

⟹ 연계맵에서 주요계획과 세부계획간 연결선 유무 결정

※ ③번 검토 후 세부계획 개수 결정됨. 주요계획과 세부계획의 연계 적절성 검토기준 

설계 중 

(분석절차) 연계맵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단계별로 분석･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연계맵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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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연계성 분석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추진과제와 
상세이행계획 

연계 적정성 검토
➡ 기술체계 분석 ➡ 상세이행계획의 

주요/세부계획 구분
➡ 연계맵 조정 및 

권고사항 도출

(1단계) 추진과제와 상세이행계획 연계 적정성 검토

- 신규/추가 등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비지정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상세이행계획, 참고계획, 제외 여부 결정  

(2단계) 과학기술기본계획 목표를 활용한 기술체계 분석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목표의 기술분류 체계 세부기술과 세부추진과제의 대응관계 

및 범위 분석 

(3단계) 상세이행계획의 주요/세부계획 구분 및 과제범위 적정성 검토

- 연계맵에서 주요/세부계획 위치 결정, 세부추진과제 위치 및 범위 결정

(4단계) 연계맵 조정 및 권고사항 도출  

- 연계맵에서 주요계획과 세부계획, 기타 참고계획 위상 조정 및 권고사항 도출

다. 심층분석 시행 및 주요 내용 검토 

(1) 추진과제와 상세이행계획 연계 적정성 검토

(검토방법)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중장기계회의 필요성 측면에서 추진과제의 

상세이행계획으로 포함 적절성 검토 

(A)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문제점, (B)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 (C)과학기술

기본계획 세부추진과제의 필요성 중 대내외 환경변화 및 (D)해결해야 할 이슈의 

연계 적정성 검토

(검토결과) 대한민국 디지털전략(’22~’27, 부처합동)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A)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문제점이 대한민국 

디지털전략에서 분석한 ‘기존 패러다임’과 일치해 두 계획이 동일한 문제 인식을 

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디지털전략이 상세이행계획에 포함될 필요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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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대한민국 디지털전략의 현재상황 비교   

과학기술기본계획 
As-Is

대한민국 디지털전략 
기존 패러다임

일치하는 이유

양적성장 중심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 디지털 기초체력 강화 
양적성장 중심의 인프라 구축은 디지털 

기초체력을 강화한 것에 해당됨

신시장･신서비스 
시장은 초기성장단계

=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
신시장･신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디지털산업은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됨 

보급 중심 디지털 전환 지원 = 공공주도 리더십
공공이 주도하기 때문에 보급 또는 
공급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이 진행됨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B)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서로 연관성이 있음

- 과학기술기본계획 과제 3-2에서 디지털 전환기 선도적 대응을 통해 경제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디지털전략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책이 

전환되는 것이 필요함 

- 비록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다소 상이하지만 디지털전환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에서는 연관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디지털전략을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상세

이행계획으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함 

<표 Ⅴ-4>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대한민국 디지털전략의 문제해결 방향 비교

과학기술기본계획 
To-Be

대한민국 디지털전략 
새로운 패러다임

일치하는 이유

데이터 및 플랫폼 활용성 강화 ≠ 초일류 경쟁우위 확보 
과학기술기본계획은 활용성을 
강조한 반면, 디지털전략은 

경쟁력을 강조하여 차이가 있음  

신산업 창출을 위한 
종합적 지원 강화 

≃ 경제･사회 체질을 바꾸는 
필수요소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신산업이 창출된다면 디지털전략에서 
제시한 경제･사회 체질이 바뀌어야 

신산업이 창출될 수 있으므로 
연관성이 있음  

활용성을 고려한 기업･산업별 
맞춤 지원

≃ 민간주도 리더십/문화 

기업･산업별 맞춤 지원과 
민간주도는 결국 디지털 전환에서 
기업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대한민국 디지털전략에서 분석한 대내외 환경변화가 (C)과학기술기본계획 세부

추진과제의 필요성에서 분석한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디지털 전환에 

대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일치하므로 대한민국 

디지털전략을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상세이행계획으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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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기본계획의 3-2-1.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기반 조성, 3-2-2.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 및 신규 서비스 창출이 대한민국 디지털전략의 대내외 

환경변화에서 관련 내용이 분석되어 제시됨 

- 대한민국 디지털전략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과학기술 난제 해결과 신산업 촉진의 

핵심으로 분석됨 

- 대한민국 디지털전략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경제체질을 탈바꿈하고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기술로 분석됨 

과학기본계획에서 (D)해결해야 할 이슈 ‘3-2-3 (기업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체계 

구축) 일률적 인프라 구축에 치중된 정책 추진에 따라 산업별, 기업별 디지털 

전환 수준 및 활용 격차 현저’가 대한민국 디지털전략에서도 해결해야할 문제로 

동일하게 제시됨 

- 디지털전략에서 분석한 우리의 현주소는 선도국과의 기술격차가 여전히 크고, 

기술･인재 등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할 핵심기반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과학기본계획과 디지털전략 모두 디지털 전환이라는 메가트렌드에 공감하며 이를 

선도하기 위해 우리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인식을 하고 

있으므로 디지털전략을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상세이행계획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함 

(검토결과) 제1차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산업 AI 내재화 전략)(관계부처 합동)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A)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문제점이 산업 

AI 내재화 전략에서 나타난 문제의식의 내용과 높은 연관성이 있음

- 정부 주도의 양적성장 중심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이 존재

- 보급 중심의 디지털 전환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디지털 수요와 공급 양쪽에 대한 

한계에 대해 이해하고 있음

-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서로 맞물려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음

<표 Ⅴ-5>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제1차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의 현재상황 비교

과학기술기본계획 
As-Is

제1차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

양적성장 중심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
▶ 산업 DX 수준이 저조하며, 특히 산업 AI 활용은 미미
▶ 그간 정부 정책은 산업 DX 가속화보다 양적 목표 달성에 

치중

신시장･신서비스 
시장은 초기성장단계

≃
▶ 산업 분야를 주도하는 국내 공급기업 無
▶ 공급기업(DX 조력)이 성장하기 어려운 

비즈니스 환경

보급 중심 디지털 전환 지원 ≃ ▶ 수요기업(DX 주체)의 디지털 기반･역량･인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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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B)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산업 AI 내재화 

전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은 동일하게 논의되어 높은 수준의 연계성을 

나타냄

- 산업 데이터의 수집, 공유, 활용성을 높이는 플랫폼 인프라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표명함

- AI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산업 생태계 창출을 위한 

종합 지원 혁신조달 및 초기 판로 지원도 신산업 초기 시장 형성을 돕는 장치를 

언급하고 있음

- 기업 DX 역량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데이터플랫폼･
IoT 환경 구축 등 기업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고려함

<표 Ⅴ-6>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제1차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의 문제해결 방향 비교

과학기술기본계획 
To-Be

제1차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

데이터 및 플랫폼 활용성 강화 ≃
1-① 산업 AI 솔루션 상용화 프로젝트 추진
1-② AI 활용 촉진 기술 확보
2-① 수요기업 타켓팅 및 AI 활용 기반 구축

신산업 창출을 위한 
종합적 지원 강화 

≃
1-③ 산업 AI 얼라이언스 결성･운영
2-② 산업 AI 융합인력 양성
2-③ AI 투자 확대 지원
3-③ DX 친화적 규제환경 조성

활용성을 고려한 기업･산업별 
맞춤 지원

≃
3-① 기업 One-Stop 지원 체계 구축
3-②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3-④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선정･지원

산업 AI 내재화 전략에서 분석한 대내외 환경변화가 (C)과학기술기본계획의 

대내외 환경변화 분석과 적절한 수준으로 연계되어 있음

- 전세계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 가속화, AI와 

기술을 산업에 전면 적용한 신산업들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과 그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있음

- 국내는 아직 시장 초기단계로 글로벌 기업들이 선점한 것에 대한 경계를 언급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저조한 AI 기술 활용률과 투자한계와 이를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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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7>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별 제1차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의 대내외 환경변화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

제1차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

3-2-1.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기반 조성 

≃ □ 글로벌 경제･산업･사회 全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DX) 가속화
□ 앞으로 DX가 게임 체인저로서 글로벌 산업 경쟁 주도, 핵심은 AI

3-2-2.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 및 

신규 서비스 창출
≃

□ AI 기술을 산업에 전면 적용･활용함으로써 “산업의 대전환” 추진
□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AI 기반 DX를 통해 한 차원 높은 경쟁력 확보
□ 디지털 공급시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선점, 다만 일부 영역 특화 기업 有

3-2-3. 기업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체계 구축

≃ -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D)해결해야 할 이슈로 제시한 세부추진과제와 산업 

AI 내재화 전략의 해결해야 할 이슈는, 논의 내용의 방향이 강하게 연관되어 있음

- (3-2-1.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기반 조성) 상세이행계획으로서 적절한 수준의 

연계성을 가짐 

 • 산업 AI 내재화 전략의 “산업데이터-X 플랫폼 구축” 및 “플랫폼 연계” 추진내용이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공공-민간 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 

연계” 추진 내용(데이터 산업 통합 지원기반 구축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 

연계)과 세부 과제 측면에서 정합성이 높음

 • 특히, 공공-민간 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유통･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표준화, 

품질 인증 등을 강조하면서 이는 「민간 주도 DX 생태계 조성」 중, 특히,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과 1대 1매칭이 될 정도의 높은 연관성을 가짐

- (3-2-2.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 및 신규 서비스 창출) 상세이행계획으로서 

적절한 수준의 연계성을 가짐 

 • 산업 AI 내재화 전략은 “디지털 트윈 Tool 개발” 및 “디지털 트윈 기반 가상 

협업공장 구축” 추진 내용이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도로･교통･망지형, 시설･
건축물, 항만 등 디지털 트윈을 구축” 추진 내용과 표현과 개념 수준에서 관련성은 

존재하고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상세이행계획으로 역할을 하기에 적절한 수준

으로 연계되어 있음

 • 특히, 철강, 석유화학, 바이오, 기계/로봇 등 업종별 AI 활용모델 개발과 AI 

기반 서비스 확산 지원은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추진하는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 및 신규 서비스 창출과 대응할 수 있음

 • 디지털 트윈 표준 마련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며, 이는 향후 산업내/산업간 

상호운용성에 있어 중요한 키 파트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산업 AI 내재화 전략은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추진하는 내용(DX)을 넘어서는 

AX 관련 내용이어서 연계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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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산업별은 아니지만 업종별 디지털 전환을 제시, 다만 제조업･원자재 가공업 

위주로만 제시되어 있으며, 서비스업 관련 AI 내재화 전략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음

- (3-2-3. 기업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체계 구축) 상세이행계획으로서 적절한 

수준의 연계성을 가짐 

 • 산업 AI 내재화 전략에서의 수요기업 맞춤형 DX 전주기 지원은 3-2-3의 산업 

특성별 맞춤 전략 수립과 스마트공장･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와 상당히 일치함 

 • 또한 제시된 수요 맞춤형 전략 또는 타겟팅 전략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진내용이 

그대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정합성이 높음

   * (산업 AI 내재화 전략) 공급기업의 AI 솔루션을 수요기업의 실제 제조 공정에 

적용 → (과학기술기본계획)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고도화 기술 개발 지속 지원

   * (산업 AI 내재화 전략) 중소･중견기업의 全사적 DX 역량을 분석하여 맞춤형 

컨설팅 → (과학기술기본계획) 기업의 현 상황에 따라 맞춤형 전략 수립 지원

   * (산업 AI 내재화 전략) 공장 내 각 설비별 실시간 데이터 생성･수집 및 

설비-시스템간 데이터 연계･분석 기반 구축 → (과학기술기본계획) 스마트공장 

수요기업에 대해 디지털 정보를 분석･제어하는 고도화를 지원

   * (산업 AI 내재화 전략) 중소･중견 기업의 DX 관련 설비투자, M&A 등 자금 

지원 → (과학기술기본계획) 디지털 전환 목적의 투자에 대해 금융 지원 강화

<표 Ⅴ-8>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별 제1차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의 이슈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

제1차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

3-2-1.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기반 조성 

≃ □ AI 내재화와 공급산업 육성을 연계하여 병행 추진(‘Win-Win’)

3-2-2.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 및 신규 서비스 

창출
≃ □ 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DX 생태계 조성

3-2-3. 기업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체계 구축

≃ □ 성공사례 창출 및 확산 가능한 대상을 타겟팅하여 중점 지원(’선
택과 집중‘)

(검토결과)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3~’27)(국토교통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A)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문제점이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서 나타난 문제의식과 공통적인 관점에서 다루어

지고 있어, 높은 수준의 연계성을 보임 

- 과학기술기본계획이 국가 전체의 디지털 전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양적 성장', 

'초기 단계 신산업', '보급 중심 지원의 한계'로 거시적으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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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 플랫폼들을 양적으로 구축하고 데이터 양은 많지만, 좋은 데이터는 부족하고 

유통채널도 분산운영되고 있는 한계를 검토

- 이와 관련하여 중장기계획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공간정보 분야에서 '융복합 활용이 

어려운 데이터', '공공주도형 산업 생태계', '활용 프레임워크 부재' 등 구체적인 

현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명확히 보여줌

 • 융복합 산업 비율 저조를 적시하면서 신시장･신서비스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 강조

 • 공간정보 품질 한계와 개방 규제로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이 어렵다는 진단과 

공통된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두 계획의 문제 인식이 총론과 각론의 관계로서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강한 연관성을 갖는다고 판단함

<표 Ⅴ-9>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현재상황 비교   

과학기술기본계획 
As-Is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공간정보 정책의 현주소

양적성장 중심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양적, 질적 확대했으나 최신성, 융복합 수요에는 미흡(p.3)
□양적인 개방은 증가하였으나 쓸만한 데이터는 부족(p.3)

신시장･신서비스 
시장은 초기성장단계

□시장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융복합 산업 비율 저조(p.4)
□공공주도형 생태계, 미래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 부족 등 문제 

내재(p.4)

보급 중심 디지털 전환 지원

□다양한 데이터를 무상제공하고 있으나 유통의 대상, 방법, 변화 
관리, 정책/거버넌스 등 공간정보 유통 전반에 관한 프레임워크 
부재(p.3)

□공공부문에서는 정책 결정 시 활용이 미진(p.4)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B)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제7차 국가공간정

보정책 기본계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일한 방향성을 언급하고 있어, 

높은 수준의 연계성을 가짐

- 과학기술기본계획은 ‘데이터 및 플랫폼 활용성 강화’를 통해 각종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

획에서는 국가공간정보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구축하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유통･활용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디지털트윈은 대표적인 데이터 및 플랫폼 기반 신기술로, 공간정보를 가상공간에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산업 효율화 및 신서비스 창출을 유도하는 기술임. 따라서 이는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언급한 데이터 및 플랫폼 활용성 제고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대표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두 계획 간 강한 연관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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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신산업 창출을 위한 종합적 지원 강화’는 국가공간정보

정책 기본계획의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재양성과 기술개발’과 

강한 연관성을 가짐

 •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은 스마트시티, 물류･교통, 드론, 자율주행, AR/VR 등 

여러 첨단 기술과 결합해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신산업 창출’ 방향과 일치하며, 공간정보 관련 융복합 산업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연관성을 보임

 • 과학기술기본계획은 디지털 전환의 조속한 확산을 위해 ‘활용성을 고려한 기업･
산업별 맞춤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서 ‘공간정보 디지털 창의인재 10만 양성’ 및 ‘국가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으로 구체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두 계획 간에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됨

- 즉, 과학기술기본계획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면, 공간정보

계획은 공간정보라는 특정 분야에서 어떻게 그것을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관련 내용 발췌)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 비전: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디지털트윈 KOREA 실현
• 목표
  - 최신성이 확보된 고정밀 데이터 생산 및 디지털트윈 고도화
  - 위치기반 융복합 산업 활성화
  - 공간정보 분야 국가경쟁력 Top10 진입
•  전략 및 추진과제
 1. 국가 차원의 디지털트윈 구축 및 활용 체계 마련
  - 국가공간정보 디지털트윈체계 구축
  - 국가공간정보 디지털트윈 구축을 위한 표준 기반 마련
  - 국가공간정보 디지털트윈을 위한 지적정보 고도화
 2.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자원 유통･활용 활성화
  - 국가공간정보 디지털트윈을 위한 새로운 유통체계 구축
  - 공간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유통체계 고도화
  - 공간정보 기반 오픈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활용체계 확산
 3.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재양성과 기술개발
  - 공간정보 디지털 창의인재 10만 양성
  -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산업구조 개
  - 국토의 디지털 전환(Dx)을 위한 혁신기술 개발
  - 협력적 글로벌 공간정보시장 확대 및 기술 선도
 4. 국가공간정보 디지털트윈 생태계를 위한 정책기반 조성
  - 국가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 생산-유통-활용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 국가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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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서 분석한 대내외 환경변화가 (C)과학기술

기본계획의 대내외 환경변화를 분석한 현황진단 내용과 직접적인 내용이 연관되어 

있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연계되어 있음 

- (3-2-1.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기반 조성) 적절한 수준의 연계성을 가짐

 • '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의 환경변화를 공간정보 분야의 핵심 기술인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자율주행 기술을 통한 파괴적 혁신'으로 구체화하여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임

 • 과학기술기본계획은 ‘모바일,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신기술에 

힘입어 기업 환경이 물리적 공간을 넘어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언급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온라인과 같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과 

업무 등에 있어 사회 원동력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 평가하고 있으며, ‘ICBAM과 

함께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등의 신기술’이 ‘디지털 산업의 부상 및 4차 산업혁명

으로 성장동력에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 진단하고 있음

- (관련 내용 발췌)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 메가트렌드
  - (사회)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 위기 심화, 수도권/지방, 계층/세대 간 격차 확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온라인 소비/서비스 이용 일상화
     * 온라인을 비롯 디지털 기술은 일상과 업무 등 사회 원동력으로 부상
  - (기술) ICBAM과 함께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등의 신기술, 자율 주행차/드론/로봇 등 무인 

기술을 이용한 분야별 파괴적 혁신 진행
     * 디지털트윈, 디지털 플랫폼, 딥러닝 등 AI, AR/VR 등 몰입형 시각화, 메타버스 등이 

특히 공간정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3-2-2.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 및 신규 서비스 창출) 높은 수준으로 

연계되어 있음

 • '신규 서비스 창출'의 환경변화를 '디지털트윈과 메타버스 시대의 도래'로 정의하고, 

공간정보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통해 강한 연관성을 나타냄

 • 중장기계획은 ‘공간정보’라는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신기술들이 가져올 

변화를 좀 더 세밀하게 다루고 있으나, 두 계획 모두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기존의 오프라인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새로운 기술(메타버스, AI 등)이 미래산업을 

이끌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흐름을 진단하고 있음

- (관련 내용 발췌)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 메가트렌드
  - (기술) ICBAM과 함께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등의 신기술, 자율 주행차/드론/로봇 등 무인 

기술을 이용한 분야별 파괴적 혁신 진행
     * 디지털트윈, 디지털 플랫폼, 딥러닝 등 AI, AR/VR 등 몰입형 시각화, 메타버스 등이 

특히 공간정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경제)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저성장 장기화, 주력산업 위기와 

저탄소/디지털 산업의 부상, 4차 산업혁명으로 성장동력 변화
• 디지털트윈과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공간정보는 가상과 현실 공간을 연결하고, 

위치결정 및 탐색 등 핵심 정보로 역할(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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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기업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체계 구축) 다소 낮은 수준의 연계성을 

가짐

 • '디지털 전환 격차'의 환경변화를, 공간정보 분야에서는 '민간에 비해 저조한 

공공분야 활용'과 '시장규모 대비 낮은 융복합 산업 비율'이라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으로 제시하여 연관성을 뒷받침하였으나 매우 직결된 디지털 전환 수준 

및 활용 격차를 기술한 것은 아님

 •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일률적 인프라 구축에 치중된 정책 추진에 따라 산업별, 

기업별 디지털 전환 수준 및 활용 격차가 현저’함을 지적하고 있음. 중장기계획

에서는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해외 주요국의 공간정보정책 동향 

분석에서 해외 주요국들도 거버넌스, 표준화, 법제 정비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필요한 공간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상 약간의 관련성이 있음

- (관련 내용 발췌)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 해외 주요국의 공간정보정책 동향
  - (유럽) 유럽연합 위치정보 프레임워크 개발 및 적용으로 유럽 내 민간-공공, 국가 간 위치 

정보와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확보 추구
     * EU 회원국 간 관련 정책 및 법제의 정합성 확보, 위치정보 기반 디지털 정부 통합, 

편익 지향적 전략적 공공 투자,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원칙의 일관된 적용, 
거버넌스/파트너십/역량 강화 전략추진

  - (미국) 장소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간정보법을 제정(’18)하고, 
국가공간정보인프라 전략계획(’21~’24) 수립

    * 국가공간정보 정책 및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현, 국가공간정보자산의 FAIR 원칙 준수, 
개방형 표준 기반 공간정보 상호운용성 확보 및 협력적 거버넌스와 파트너십 활성화 
추진

  - (일본)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필요한 공간정보를 사용할 수 있고, 정확하고 상황에 맞는 
정보를 수집하여 행동하는 G공간사회 실현 추진

• 민간영역에서는 활발하나 공공분야에서는 저조(p.4)
• 시장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융복합 산업 비율은 저조(p.4)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D)해결해야 할 이슈로 제시한 세부추진과제와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해결해야 할 이슈는, 동일한 방향성을 갖고 

논의되어 강한 연계성을 가짐 

- (3-2-1.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기반 조성) 높은 수준의 연계성을 가짐

 • '디지털 기반 조성/향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 데이터를 융합하는 국가공

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NDT) 구축'이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과제를 제시하여 

강한 연관성을 보임

 • 또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 ‘양적 성장을 달성하고 있으나, 

질적 수준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진단은 중장기계획의 공간 정보의 현 주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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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판단 즉, 공간정보가 ‘양적, 질적으로 확대했으나 최신성 및 융복합 수요에는 

미흡한 상황’ 및 ‘데이터의 개방은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쓸만한 데이터는 

부족’하다는 언급과 일맥상통함

 • 이에 따라 중장기계획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실세계와 공진화 할 

수 있는 국가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체계 구축’과 ‘새로운 부가가치의 데이터 

발굴, 유통 및 가공산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전환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된다는 점에서 두 계획 간의 강한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음

- (관련 내용 발췌)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 공간정보 현주소와 7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 공간정보 정책의 현 주소

(생산) 양적, 질적 확대했으나 최신성, 융복합 수요에는 미흡(p. 3)
(유통) 양적인 개방은 증가하였으나 쓸만한 데이터는 부족(p. 3)
(활용) 민간영역에서는 활발하나 공공분야에서는 저조(p. 4)
(산업) 시장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융복합 산업 비율 저조(p. 4)
- (3-2-2.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 및 신규 서비스 창출) 높은 수준의 

연계성을 가짐

 • '디지털 신산업/신서비스 정책 지원' 이슈에 대응하여, '스마트 건설, 자율주행 

등 다양한 산업과의 융복합 발전 지원' 및 '민간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 등의 

명확한 해결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과학기술기본계획은 ‘디지털 분야 신산업･신서비스는 아직 성장 초기 단계로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중장기계획은 공간정보 분야에 있어 ‘스마트 건설, 자율주행, AR/VR 

게임, 메타버스 등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의 

필요성과 ‘인공위성, 드론, MMS, IoT, SNS 등 현실 세계의 형태와 속성 정보 

및 실시간 센싱 데이터를 융복합하는 NDT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간정보 

분야에서의 신산업･신서비스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관련 내용 발췌)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 (생산) 인공위성, 드론, MMS, IoT, SNS 등 현실 세계의 형태와 속성 정보 및 실시간 센싱 
데이터를 융복합하는 NDT 구축

  -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디지털트윈)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 나가는 형태로 
구축

• (산업)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공간정보 기반 융복합 산업 연계발전
  - 측량중심의 산업에서 스마트건설, 자율주행, AR/VR게임, 메타버스 등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 (산업) 스마트 건설,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 발전 지원(p.8)
• (유통) 민간 데이터를 발굴･융합하는 유통 생태계 조성(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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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기업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체계 구축) 적절한 수준의 연계성을 가짐

 •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산업 및 기업의 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응 마련의 필요성은 중장기계획에서 언급하고 있는 ‘국가가 생산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에서 생산되는 민간의 데이터를 발굴하여 융합하

는 유통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추진방향과 적절한 수준의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생산성 향상/기업 성장 지원'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활용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여, 수요자 중심의 문제 

해결을 지향한다는 점이 일정 부분 부합함

 • 전체적으로는 산업 즉, 기업이 융복합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성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기업 성장지원과 관련됨

- (관련 내용 발췌)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 (유통) 새로운 부가가치의 데이터 발굴, 유통 및 가공산업 활성화
  - 국가가 생산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에서 생산되는 민간의 데이터를 

발굴하여 융합하는 유통 생태계 조성
• (활용) 데이터 기반으로 국토를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진단･처방할 수 있는 활용체계 

구축(p.8)
•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자원 유통･활용 활성화
  - 원하는 공간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유통체계 고도화(p. 24)
     *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공급체계 구축/유통서비스 고도화(p. 25)/유관 데이터 

유통채널과의 연계 강화 및 협력적 유통체계 구축

(검토결과) 제5차 국가물류 기본계획(2021~2030)(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A)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문제점이 국가물류 

기본계획(2021~2030)에서 나타난 문제의식과 적절한 수준으로 연계됨

- 중장기계획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이 국가 전반의 디지털 전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들이 물류 산업이라는 특정 영역에서 '낮은 R&D 투자', '외산 기술 의존', '스타트업 

진입 장벽', '영세성으로 인한 투자 부진' 등 구체적인 현상으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음 

- 또한, 전체적인 물류 전망과 디지털 기술이 물류에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발전될지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담겨져 있음

- 다만, 현재의 문제점이 물류 전체적인 문제점만 담고 있고,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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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0>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물류 기본계획의 현재상황 비교   

과학기술기본계획 
As-Is

(국가물류 기본계획) p.12, p.44

양적성장 중심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 물류 분야의 낮은 R&D 투자 비중, 스마트 물류 기술의 과도한 
외산 의존율, 물류산업의 디지털화 대응 지원체계 미흡 (p.44)

신시장･신서비스 
시장은 초기성장단계

□ 중소기업 육성정책 부족과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장벽 문제 (p.12)

보급 중심 디지털 전환 지원
□ 물류산업의 영세성과 경직된 시장 네트워크로 인한 기술 투자 

및 활용 저조(p.44)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B)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국가물류 기본계획

(2021~2030)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은 강한 연관성이 있어 높은 

수준의 연계성을 가짐

- 중장기계획의 ‘단절없는 물류 서비스 위한 공유･연계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물류 인프라 확충 및 개선’, ‘물류 인프라 및 네트워크 연계 강화’, ‘물류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의 내용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디지털 

전환의 조속한 확산을 위한 핵심기술･인프라 확보,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 및 

신산업 육성 추진’과 큰 틀에서 연관성이 높음

 •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첨단 스마트 기술기반 물류시스템 구축과 디지털 전환 

추진’, ‘디지털 물류시스템으로 전환’, ‘디지털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 및 확산’ 등의 내용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디지털 전환의 조속한 

확산을 위한 핵심기술･인프라 확보,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와 연관성이 높음

 • 물류 디지털화 추진은 데이터 및 플랫폼 활용성을 강화하여 육상･해상･항공 

통합 물류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고, 블록체인･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신산업(자율주행 배송, 드론 물류, 스마트 풀필먼트 등) 

창출을 촉진

- 또한, 단절없는 물류 서비스 위한 공유･연계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관련 내용은 

물류 데이터 및 플랫폼 활용성을 강화한다는 의미이며, 디지털/데이터 기반의 

물류 핵심기술 확보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반 조건에 해당하므로 과학기술기본계

획의 문제해결 방향과 정확히 연계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디지털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물류산업의 신산업 창출이나 기업･산업별 

맞춤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중장기계획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관련 내용 발췌) 국가물류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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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 기본계획(2021~2030)에서 분석한 대내외 환경변화가 (C)과학기술기

본계획의 대내외 환경변화를 분석한 현황진단 내용과 연관성이 높아 높은 

수준으로 연계되어 있음

- (3-2-1.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기반 조성) 높은 수준의 연계성을 가짐

 •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기업 환경을 물리적 공간을 넘어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관점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서 언급한 ‘기술 변화가 

(물류 관련) 산업 구조를 바꾸고 노동력의 이동을 야기할 것’이고, ‘플랫폼 노동 

증가, 고용 형태의 유연성 증가와 업무환경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과 

일맥상통함

 • 또한,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물류 분야에서도 ‘센서, 네트워크, 컴퓨터, 5G를 

통해서 모든 정보가 실시간 빠르게 공유･연결되며, 정보 유통망이 사회시스템의 

1. 첨단 스마트 기술기반 물류시스템 구축과 디지털 전환 추진
 1-① 전방위 혁신 통한 지능화된 디지털 물류시스템으로의 전환
 1-② 초연결･융합 위한 물류 디지털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1-③ 초지능화된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 및 확산
2. 단절없는 물류 서비스 위한 공유･연계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2-① 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른 물류 인프라 확충 및 개선
 2-② 철도･공항･항만 물류 인프라 및 네트워크 연계 강화
 2-③ 물류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4. 지속가능한 물류산업 환경 조성
 4-① 기후변화 대응 물류산업 대응 전략 수립 및 지원
 4-② 방역, 방재, 재난 대응 등 물류산업의 안전망 확충
 4-③ 육･해･공 물류 보안 강화 추진
5. 새로운 수요 대응 위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체질 개선
 5-① 새로운 물류수요 대응 위한 물류 신산업 육성 지원
 5-② 중소 물류기업 경쟁력 강화 및 공정 경쟁질서 확립
 5-③ 화물운송 시장 거래질서 개선 및 시장발전 체계 마련
 5-④ 물류산업 발전 위한 정책자금 조성 및 거버넌스 정비

(과기기본계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

(국가물류 기본계획) 전략별 추진계획

데이터 및 플랫폼 활용성 강화 

전략 1: 첨단 스마트 기술기반 물류시스템 구축과 디지털 
전환 추진(p.42)

과제 2: 초연결･융합 위한 물류 디지털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p.42)

신산업 창출을 위한 종합적 지원 강화

전략 5: 새로운 수요 대응 위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체질 개선(p.90)

과제 1: 새로운 물류수요 대응 위한 물류 신산업 육성 
지원(p.90)

활용성을 고려한 기업･산업별 맞춤 지원
중소･중견 전문 물류기업 경쟁력 제고 및 상생･공정 생태계 
조성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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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망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는 ‘기업 환경이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된다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진단과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관점임

 • '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의 환경변화를 물류 분야에서는 'ICT 기반 초연결 시대 

도래 및 스마트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거시적 변화로 인식하여 강한 

연관성을 가짐

 • 또한 국가물류기본계획의 ‘글로벌 디지털 경제 주도권 확보 경쟁 치열’, ‘복합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R&D 요구 확대’, ‘공정 질서 확립 

및 구성원 간 상생 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 ‘소수 플랫폼 기업 독점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 관리･감독 강화’, ‘산업 융･복합 등 신사업 출현에 따라 근로 

유형이 다변화하면서 기존 시장과의 갈등 중재 및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 증대 요구’ 등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업 환경이 물리적 공간을 

넘어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결과 및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요구 등에 관한 내용을 폭넓게 다루고 있으므로 연관성이 높음

- (관련 내용 발췌) 국가물류 기본계획

• 글로벌 디지털 경제 주도권 확보 경쟁 치열
  - 디지털･플랫폼 기반 경제활동에 대한 국제규범 정립 및 디지털 통상 협정이 증가 중으로, 

자국 산업 보호 및 디지털 표준 선점에 대한 경쟁이 가속
  - 테러 위험과 함께 사이버 전쟁 심화로 국가 안보와 IT 보안의 중요성 증대되고 있으며, 

복합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R&D 요구 확대
• 공정 질서 확립 및 구성원 간 상생 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
  - 기업의 환경･윤리･사회적 책임(ESG)이 증대되고 있으며, 소수 플랫폼 기업 독점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 관리･감독 강화
  - 산업 융･복합 등 신사업 출현에 따라 근로 유형이 다변화하면서 기존 시장과의 갈등 

중재 및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 증대 요구
• 공간, 국가를 초월한 디지털 경제권 출현
  - 소비･투자, 생산, 분배 등 모든 경제 활동이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 단위 경제권이 아닌 플랫폼 단위 경제권으로 변화
  - 거래 중개, 최적 상품 추천 등의 업무는 디지털 플랫폼 내 AI가 대체할 것이며, 사람과 

사람 간 대면 서비스는 고부가가치 서비스로 전환
• 2030년 미래 물류상 전망(환경) (p. 18)
  - 글로벌 디지털 경제 주도권 확보 경쟁 치열
     * 디지털･플랫폼 기반 경제활동에 대한 국제규범 정립 및 디지털 통상 협정이 증가 

중으로, 자국 산업 보호 및 디지털 표준 선점에 대한 경쟁이 가속
  - 공간, 국가를 초월한 디지털 경제권 출현
     * 거래 중개, 최적 상품 추천 등의 업무는 디지털 플랫폼 내 AI가 대체할 것이며, 사람과 

사람 간 대면 서비스는 고부가가치 서비스로 전환
3. 사회구조 변화 전망(21p)
• 산업 변화에 따른 일자리의 구조적 변화
  - 기술 변화가 산업 구조를 바꾸고 노동력의 이동을 야기할 것으로 예측, 플랫폼 노동 증가, 

고용 형태의 유연성 증가와 업무환경 변화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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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 및 신규 서비스 창출) 높은 수준으로 

연계되어 있음

 • 국가물류기본계획의 ‘XaaS(Everything-as-a-Service)로 대표되는 서비스 중심 

경제로 재편’, ‘초지능화･융합화 가속화에 따른 스마트 사회로 패러다임 전환’,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연계･융합으로 기술과 산업구조가 초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등 AI기술이 전 산업의 혁신 기반으로 작용’, ‘에너지, 고령화, 재해 등 

사회적 문제를 스마트 기술로 해결 노력’, ‘가상･증강현실 기술(디지털 트윈)의 

보편화’ 등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AI 및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융합과 스마트화 

활발, 메타버스 및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신산업이 각광’ 내용과 

연관성이 매우 높음

 • '신규 서비스 창출'의 환경변화를'XaaS(Everything as a Service)로 대표되는 

서비스 중심 경제로의 재편'이라는 산업 구조적 변화로 진단하여 직접적인 연계성을 보임

 • 이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산업 융합’과 ‘신산업’의 구체적인 사례를 물류산업 

측면에서 제시한 것으로 두 계획 간 높은 수준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음

 • 다만, 다소 추상적인 면에서 그침(구체적인 기술 언급보다는 ‘창의적’, ‘안전한’, 

‘누구나 일하고 싶은’ 등)

- (관련 내용 발췌) 국가물류 기본계획

• XaaS(Everything-as-a-Service)로 대표되는 서비스 중심 경제로 재편
  - 성장 둔화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높은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전환 예상
  - R&D, 생산, 판매, 활용 등 디지털 기술 활용하여 전 산업의 서비스화 예상되며, 수요 

변화에 대응 위한 세분화･전문화･유연화 된 서비스 수요 증대
• 초지능화･융합화 가속화에 따른 스마트 사회로 패러다임 전환
  -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연계･융합으로 기술과 산업구조가 초지능화되며, 머신러닝, 

딥러닝 등 AI기술이 전 산업의 혁신 기반으로 작용
  - 에너지, 고령화, 재해 등 사회적 문제를 스마트 기술로 해결 노력하며, 가상･증강현실 

기술(디지털 트윈)의 보편화로 가상-현실의 경계가 희석
• 2030년 미래 물류상 전망(환경) (p. 18)
  - 초지능화･융합화 가속화에 따른 스마트 사회로 패러다임 전환
     *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연계･융합으로 기술과 산업구조가 초지능화되며, 머신러닝, 

딥러닝 등 AI기술이 전 산업의 혁신 기반으로 작용
  - 2030 물류 미래상(p. 25)
     * 첨단 스마트 기술기반의 물류 시스템 구축과 디지털 전환
     * 수요자 중심의 물류서비스 창출
     * 지속 가능한 물류산업 환경 조성
     * 미래대응형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체질 개선

4. 기술발전 전망(22p)
• ICT 기반 초연결 시대 도래
  - 센서, 네트워크,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정보가 실시간 공유･연결되며, 정보 네트워크는 

‘정보 유통망’에서 ‘사회시스템의 신경망’으로 진화
  - 차세대 통신망(5G 등)으로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더 빠르고 더 안정적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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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기업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체계 구축) 적절한 수준의 연계성을 가짐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산업별, 기업별 디지털 전환 수준 및 활용 격차가 현저’하다는 

지적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서 말하는 ‘대･중･소 기업 간 스마트 양극화(Smart 

Divide)에 따른 정보 불평등의 심화’와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짐. 또한, 과학기술기

본계획에서 이러한 격차의 원인으로 제기된 ‘일률적 인프라 구축에 치중된 정책 

추진’ 문제는 국가물류기본계획의 ‘공급 위주의 데이터 정책이 수요를 반영한 

양방향 체계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과 연관됨

 • 즉, 디지털 인프라의 구축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별 및 

산업별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해야 활용 격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점에서 국가물류기본계획이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다만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산업별, 기업별 차이를 언급하였으나 국가물류기본

계획에서는 기업 간,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다양한 집단/계층 간 차이를 언급하고 

있는데 반해 산업별 차이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 (관련 내용 발췌) 국가물류 기본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D)해결해야 할 이슈로 제시한 세부추진과제와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해결해야 할 이슈는, 동일한 방향성과 관점으로 

논의되어 높은 수준의 연계성을 가짐

- (3-2-1.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기반 조성) 높은 수준의 연계성을 가짐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양적 성장 중심의 디지털 인프라에서 벗어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국가물류기본계획은 

‘육상･해상･항공을 아우르는 통합 물류정보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물류 

디지털 정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물류 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물류 디지털 전환 및 물류 효율 극대화를 위한 물류체계 

표준화’ 및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 공유 활용을 위한 법･제도 신설’을 제안하고 

있음. 이는 물류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요구하는 ‘질적 수준 제고’ 노력을 직접적으로 지원

한다고 볼 수 있음

1. 정책여건 변화
• 공정 질서 확립 및 구성원 간 상생 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
  - 대･중･소 기업 간, 성별, 연령별, 지역별 격차, 스마트 양극화(Smart Divide)에 따른 정보 

불평등 심화에 따른 정부의 역할 고조
• 효율성 중심에서 ‘효율과 형평이 조화’로운 정책에 대한 수요 증대
  - 공급 위주의 데이터 정책이 수요를 반영한 양방향 체계로 변화하고 있고, 전염병, 화재, 

범죄 등 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고령화에 대응한 복지 정책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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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첨단 스마트 기술기반 물류시스템 구축과 디지털 

전환 추진’, ‘단절없는 물류 서비스 위한 공유･연계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기반 조성’과 연계되는 내용임

 • 아울러 ‘국산기술 경쟁력으로 물류산업 지능화 및 미래기술 개발’, ‘스마트 물류기술 

실용화･상용화’ 등 기존 양적 성장을 넘어 연구개발 및 기술 실용화를 통한 

질적 수준 제고 노력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연관성이 높음 

- (관련 내용 발췌) 국가물류 기본계획

- (3-2-2.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 및 신규 서비스 창출) 적절한 수준의 

연계성을 가짐

 • 과학기술기본계획은 ‘디지털 분야 신시장･신서비스가 초기 단계이므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함. 국가물류기본계획에서도 

물류분야에서 ‘자율주행 배송 로봇, 드론 택배, 자율주행차량, 무인 자율운항선박’ 

등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물류시스템 혁신을 통해 신서비스를 창출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음. 이러한 첨단 물류서비스는 아직 국내외적으로 

개발의 초기 단계에 있어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언급하는 ‘신산업 초기 성장을 

뒷받침할 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두 계획 간의 일치된 관점을 살펴볼 

수 있음 

• 전략1. 첨단 스마트 기술기반 물류시스템 구축과 디지털 전환 추진(42p)
  - 국산기술 경쟁력으로 물류산업 지능화 및 미래기술 개발 지원체계 구축
  - 육･해･공 물류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중소기업 물류 토탈솔루션 제공
  - 물류산업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물류기술 실용화･상용화 기반 마련
• 전략2. 단절없는 물류 서비스 위한 공유･연계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56p)
  - 생활물류 수요 대응과 미래도시에 적합한 도시 물류 시스템 구축
  - 철도･항공･해운 물류의 경쟁력 제고 위한 지원 및 관련 인프라 확충
  - 물류 인프라 및 네트워크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강화
• 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른 물류 인프라 확충 및 개선(p. 59)
  - 국민 생활 밀착형 도시물류시스템 구축 및 연계 인프라 확충
     * 신도시, 스마트 시티 등과 연계하여 디지털 물류 실증단지 조성
  - 중대형 물류거점 및 물류 인프라 확충
     * 이커머스 지원을 위한 물류단지 조성 추진
     * 첨단 AI 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구축
• 추진과제 1-2. 초연결･융합 위한 물류 디지털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50~52p)
  - 세부과제 1-2-1. 육상･해상･항공을 아우르는 통합 물류정보 플랫폼 단계적 구축- 

내률물류 디지털 정보･거래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육상, 해상, 항공 통합 물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블록체인 통한 스마트 해운항망 물류정보 시스템 구축- 
해운항만물류 데이터 표준화 추진

• 추진과제 1-3. 초지능화된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 및 확산 (55p)
  - 세부과제 1-3-2. 물류 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위한 기반 마련- 물류 디지털 전환 및 물류 

효율 극대화 위한 물류체계 표준화-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 공유 활용 위한 법･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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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사람중심 좋은 일자리 마련과 수요자 관점의 고품질 

물류 서비스 창출’, ‘새로운 수요 대응 위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체질 개선’ 

등의 내용도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신산업･신서비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내용과 연관성이 높음

 • 아울러, ‘물류 신기술 확산을 위한 R&D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실용화･
상용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산 물류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도 함

 • 다만, 디지털 신산업/신서비스 정책 지원' 이슈에 대해 '생활물류, 콜드체인 

등 신사업 활성화'와 '물류 새싹기업(스타트업) 창업 지원'을 추진과제로 명시하여 

목표 및 해결책이 부합하지만 제시한 신사업이 완벽하게 디지털 신산업이라고 

판단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음

- (관련 내용 발췌) 국가물류 기본계획

- (3-2-3. 기업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체계 구축) 적절한 수준의 연계성을 가짐

 •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기업별･산업별 맞춤형으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야,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함. 이와 연관된 내용으로, 국가물류기본계획

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토탈 물류솔루션을 개발 및 보급’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함. 뿐만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이 공동 활용 가능한 표준 스마트 물류 모델 

확산’, ‘이커머스 지원을 위한 물류단지 조성’ 및 ‘중소 물류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한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디지털화 추진 여력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의 업종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물류 지원을 도모하기 

• 전략3. 사람중심 좋은 일자리 마련과 수요자 관점의 고품질 물류 서비스 창출(66p)
  - 일한만큼 보상받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자리로 물류 일자리 혁신 추진
  - 메가트렌드 변화에 적합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 언제 어디서든, 국민 누구에게나 고품격 물류 서비스 제공
• 전략5. 새로운 수요 대응 위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체질 개선(86p)
  - 생활물류, 콜드체인 등 신사업 활성화와 물류새싹기업 창업지원
  - 중소･중견 전문 물류기업 경쟁력 제고 및 상생･공정 생태계 조성
  - 경직적이고 비탄력적인 화물시장 규제혁신 및 시장 선진화 추진
  - 물류산업 안정적 지원 위한 발전기금과 거버넌스 체계 재정비
• 추진과제 1-1. 전방위 혁신 통한 지능화된 디지털 물류시스템으로 전환 (45~46p)
  - 세부과제 1-1-1. 최첨단 디지털 기술과 결합을 통한 도심 물류시스템 혁신
     * 자율주행 배송 로봇, 드론 택배 등 첨단운송수단 활용 강화
     * 도심 내 연계 물류 비즈니스 활성화 및 조업 공간 확보 지원
     * 도시철도 등 지하 공간을 활용한 지하 물류시스템 구축 추진
• 추진과제 1-3. 초지능화된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 및 확산 (54~55p)
  - 세부과제 1-3-1.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 및 보급 확산 위한 지원 강화
     * 물류 신기술 확산 위한 스마트 물류기술 R&D 및 시범사업 추진
     * 신기술 성과 창출과 실용화･상용화 기반 마련
     * 국산 물류기술의 해외 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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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추구하는 기업별･산업별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과 일치된 방향성이라 볼 수 있음

 • 또한, '생산성 향상/기업 성장 지원'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물류 

토탈솔루션 제공' 및 '중소･중견 전문 물류기업 경쟁력 제고' 등 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과제를 제시하여 강한 연관성을 가짐

 • 다만, 디지털 전환 수준이 다른 다양한 기업에 대한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 

전반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관련 내용 발췌) 국가물류 기본계획

(검토결과) 제6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23~’27)(국토교통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A)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문제점이 제6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에서 나타난 문제의식과 상이하여 매우 낮은 수준의 

연계성을 가짐

-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문제점 중 하나로 ‘양적성장 중심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디지털 전환이 보급 및 인프라 구축 

위주에 머물러 심층적 활용 및 혁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건설산업진흥 기본계

획이 언급한 문제점 중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의 건설산업 분야가 당면한 문제의식은 

지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전략3. 사람중심 좋은 일자리 마련과 수요자 관점의 고품질 물류 서비스 창출(66p)
  - 일한만큼 보상받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자리로 물류 일자리 혁신 추진
  - 메가트렌드 변화에 적합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 언제 어디서든, 국민 누구에게나 고품격 물류 서비스 제공
• 전략5. 새로운 수요 대응 위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체질 개선(86p)
  - 생활물류, 콜드체인 등 신사업 활성화와 물류새싹기업 창업지원
  - 중소･중견 전문 물류기업 경쟁력 제고 및 상생･공정 생태계 조성
  - 경직적이고 비탄력적인 화물시장 규제혁신 및 시장 선진화 추진
  - 물류산업 안정적 지원 위한 발전기금과 거버넌스 체계 재정비
• 추진과제 1-2. 초연결･융합 위한 물류 디지털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53p)
  - 세부과제 1-2-2. 중소･중견기업 위한 토탈 물류 솔루션 개발 및 보급
     * 스마트 물류 토탈 솔루션 개발 및 확대
     * 중소･중견기업 공동 활용 가능한 표준 스마트 물류 모델 확산
     * 인적･물적 물류 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 추진과제 2-1. 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른 물류 인프라 확충 및 개선 (60~61p)
  - 세부과제 2-1-2. 중대형 물류거점 및 물류 인프라 확충
    * 이커머스 지원을 위한 물류단지 조성 추진
    * 중소 물류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한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확충
    * 첨단 AI 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구축
    * 낙후된 물류센터 첨단화 및 민간투자 유도 위한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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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신시장･신서비스 시장은 초기성장단계’라는 지적은 

제5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스마트건설 지원센터를 설립(’19)하여 

스타트업 창업지원 및 육성’을 수행하였다는 내용과 관련이 되지만 이는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아닌 지난 계획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동일하지 

않음

- 다만,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보급 중심 디지털 전환 지원’이라는 문제의식은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에서 지적하고 있는 스마트 건설과 관련하여 보급 중심에서 

벗어나 신기술을 ‘현장적용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민간의 기술개발･활용 

촉진을 위한 유인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유사한 맥락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관련 내용 발췌) 제6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B)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제6차 건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일한 방향성을 언급하고 있어, 적절한 

수준의 연계성을 가짐

- 세부 추진방안 중 ‘과제 1. 산업구조 혁신’을 위하여 ‘③ 디지털 정보 기반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디지털 정보 기반 강화를 위하여 ‘공사단계, 관리 주체별로 분절된 건설산업 

데이터의 생애주기 기반 융･복합 관리를 위해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 중심의 건설산업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개방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 ‘과제 4. 스마트건설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으로 ‘⑩ BIM 도입으로 건설산업 

디지털화’를 언급하며, BIM 중심 건설산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BIM 데이터 통합 관리 및 공유･협업이 가능한 플랫폼 기반 

구축을 추진하는 것을 제시

- 또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신산업 창출을 위한 종합적 지원 강화’ 

및 ‘활용성을 고려한 기업･산업별 맞춤 지원’ 방향과 관련하여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은 ‘과제 4. 스마트건설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으로 ‘⑫ 스마트 건설 

활성화 생태계 구축’을 제시하며, 스마트 건설 관련 우수기업을 육성하고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 (건설기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건설 기술개발(’20~’25), 기반 시설 첨단관리(Total 
Care) 기술개발(’22~’26) 등 R&D 사업 추진

  -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22.7)’을 통해 핵심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스마트건설 
지원센터를 설립(’19)하여 스타트업 창업지원 및 육성

  - 향후 신기술 활용에 따른 직무변화･인력수요 등 대응과 현장적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민간의 기술개발･활용 촉진을 위한 유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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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건설 시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건설 특례 부여, 규제 샌드박스 도입, 

자금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스마트건설 

관련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마지막으로, 중장기계획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요자별 맞춤형 통계 제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활용성을 고려한 기업･산업별 맞춤 

지원’과 일치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관련 내용 발췌) 제6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 산업구조 혁신 (p.19~)
  - 디지털 정보 기반 강화
     * (융･복합 데이터 기반) 공사단계, 관리 주체별로 분절된 건설산업 데이터의 생애주기 

기반 융･복합 관리를 위해 통합플랫폼 구축 추진
     * 데이터 관리표준 마련 검토
     * 민간 중심의 건설산업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검토
     * 건설산업 통계 고도화 방안
• 스마트건설 활성화 (p. 29~)
  - BIM 도입으로 건설산업 디지털화
     * (BIM 도입기반 구축) 건설 全과정의 디지털화를 위해 BIM 중심 건설산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BIM 플랫폼) BIM 데이터를 통합 저장･관리하고, 사업 참여자들이 함께 공유･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 구축 추진
     * (BIM 전문인력 양성) BIM 확산에 대비하여 인력 현황 및 수요전망, 공급기반 등을 

검토하여 BIM 전문인력 양성 방안 마련
  - 생산시스템의 자동화･모듈화
     * 기술개발 R&D 추진, 기업들이 신규 개발한 자동화 기술(장비)를 실증할 수 있는 시험장 

구축 등 자동화 기술의 개발･고도화 지원
     * (OSC 시장 확대) 증가하는 OSC(탈 현장 시공방식) 수요에 대응하여 현장 활용 촉진, 

품질확보, 기술력 제고 등을 위한 지원 강화
  - 스마트 건설 활성화 생태계 구축
     * (기업성장 지원) 스마트건설 우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벤처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 및 컨설팅 지원 강화
     * 스마트 건설기술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국내･외 정기 조사 등을 통해 현황진단 

및 시장분석 등 추진
• 건설안전 및 품질 제고(p. 41)
  - 사각지대 없는 시설물 안전관리
     * (스마트 안전진단) 관리대상 시설물 증가에 대응하여 안전진단의 효율화 및 정밀성 

제고 등을 위해 안전진단 스마트화 추진, 로봇･드론과 BIM, AI 등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안전진단 추진

  -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안전장비 사용을 
확대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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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에서 분석한 대내외 환경변화가 (C)과학기술기본
계획의 대내외 환경변화를 분석한 현황진단 내용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연계되어 있음 

- 해당 중장기계획에서 분석한 대내외 환경변화는 건설 분야에 초점을 맞춘 거시경제 

전망과 주요국의 건설정책 사례를 위주로 제시되고 있으며, 주요국(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에서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친환경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BIM을 

활용하거나 ICT를 도입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소개되었음 

- 이것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내용 중 

‘AI 및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융합과 스마트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기업 환경을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지만, 각각의 중장기계획에서 대내외 환경변화

를 분석하고 있는 전체적인 맥락과 주요 관점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연관성을 

찾아보기는 어려움

- (관련 내용 발췌) 제6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 (미국) 국가 기반시설 재건을 위한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21.3)하고, ‘인프라 확충법안’을 시행(‘21.11)

  - 미국은 다양한 분야별로 정책을 세분화하여 추진 중
• (영국) 건설산업을 국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주요 산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저비용･고효율･저배출 청정 건설산업으로의 전환 추진
  - 기존 ‘Construction 2025’(’13 발표)에서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3가지 전략분야에 

초점을 맞춘 ‘Constuction Sector Deal’을 발표(‘18)
  - BIM을 정부의 건설전략으로 채택, 국가차원의 디지털 트윈 정책추진
• (일본)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등에 따른 내국인 숙련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16년부터 ‘i-Construction'을 추진
  - (기술 발굴･활용)관･산･학･연이 참여하는 ‘i-Construction추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건설현장에 도입 가능한 생산성 향상기술을 발굴･매칭 하고,국제 
표준화(ISO)･패키지화를 통한 해외수출 추진

  - (ICT도입 확대) 단계별로 ICT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지자체･중소기업이 ICT를 도입하기 
쉽도록 지원 강화(기준 정비, 전문가 파견 등)

  - (기본계획) ‘제5기 기술기본계획(’22~‘26)을 통해 i-Construction관련 실용화 연구지원, 
기준 제정, 인재 육성 등 계획을 수립･발표

• (싱가포르) 건설 생산성 향상,건설분야 발전･통합 등을 위해 ‘Construction Industry 
Transformation Map’ 정책을 추진(‘17년~)

  - (생산성) 공공공사의 DfMA 방식(사전제작･조립)채택 확대, 가이드북 개발･제시 등 DfMA 
활성화를 통해 품질･생산성 향상도모

  - (친환경) 친환경 건축, 지속가능한 운영 등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30년까지 
80-80-80달성을 목표로, 그린빌딩 건설 지원(인센티브 등) 

  - (디지털기술) BIM활용을 기본으로, ICT 및 스마트기술을 통해 건설 전 생애주기 단계와 
각 단계에 걸친 사업 참여자의 통합추진

  - (인력양성) ‘25년까지 3가지 핵심영역(DfMA, 그린빌딩, IDD)관련 인력 8만명 양성을 
목표로 인턴십･훈련제공 등 양성계획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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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D)해결해야 할 이슈로 제시한 세부추진과제와 제6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해결해야 할 이슈는, 논의 내용의 방향이 상이하여 

낮은 수준의 연계성이 나타남

- 과학기술기본계획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개방을 통해 양적 성장은 달성하고 

있으나, 질적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이와 관련하여 중장기계획에서는 

‘기술력 기반의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스마트 건설 도입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스마트 건설 관련 신규 R&D를 확대하는 등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디지털 분야 신산업･
신서비스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과 다소의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음

- 다만, 중장기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방향은 건설산업 전반(해외건설, 친환경, 

재무건전성, 건설안전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고,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내용은 

제한적으로만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기술기본계획 과제 3-2의 해결해야 

할 이슈와 연관성을 찾아보기는 어려움

• (건설기술) 기술력 기반의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스마트 건설 도입 본격화 및 신규 R&D 
확대 등 기술력 강화

(검토결과)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의 상세이행계획 분석을 시행하였지만, 해당 

전략의 후속 법령 제정과 그에 따른 법정계획이 수립되어 분석 결과와 무관하게 

비상세이행계획으로 분류

- 동 전략은 `20년에 수립되어 수립된 지 5년이 도래하며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시행기간과의 이격이 크며,

- 전략 수립 이후, 이를 실행하기 위한 후속 입법과정이 완료되며 해당 법령에 

근거하는 제1차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산업 AI 내재화 전략)이 후속 계획으로 

수립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동 전략은 이미 정부의 과제 추진에 대한 점검 등 관리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세이행계획 개념 및 취지에 비추어 기타 참고계획으로 보는 

것이 적절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A)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문제점이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에서 나타난 문제의식과 적절한 수준으로 연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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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이 제조분야, 산업현장에서의 디지털 전환 상황을 

과학기술기본계획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본 계획을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상세이행계획으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수준임

- 양적인 디지털 인프라(네트워크, 장비 등)는 구축되었지만, 이를 통한 질적 

활용(산업 데이터 활용)은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디지털 인프라는 

준비되어 있더라도, 산업 데이터의 실질적 활용 체계(법, 제도 등)는 미비하다는 

점, 글로벌 대비 우리나라 산업데이터 활용 경험이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점 

등 문제에 대한 의식을 공유하고 있음

- (관련 내용 발췌)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 추진배경(p. 1)
 ○ 산업 데이터 수집.활용에 주목할 필요
  - ICT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산업 데이터 활용 잠재력 지대
 ○ 산업 데이터의 중요성이 급부상
  - IIoT 확산, 빅데이터 처리능력 향상, AI의 비약적 성장 등 기술 여건이 성숙되어 산업 

데이터 활용으로 중심이 이동될 전망
 ○ 세계 주요국들도 산업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도권 

확보 정책 추진 중
 ○ 우리나라는 그간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규제로 데이터.AI 활용 인프라.기술.경험 

모두 취약 → 강력한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 필요
  - 산업 분야의 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 활용은 미흡한 수준으로 기술 제도적 인프라 

구축, 新BM 창출 등 정부의 간접 지원 긴요
□ 문제점(p. 4)
 ○ (기업역량)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중소 중견기업들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기술 인력 자금 등 역량 부족
  - 기대효과 불확실,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민간기업들의 데이터 AI 활용에 대한 관심은 

아직 미흡
  - 업종 공정 제품별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데이터가 상이하여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도출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 (전문인력)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빅데이터 AI 전문인력도 부족한 

상황
  - (수요 측면) 산업 현장에 데이터 AI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업종 전문성과 디지털 

혁신 역량을 보유한 융복합 전문인력 부족
  - (공급 측면) 국내 빅데이터 AI 기술수준*과 전문인력**도 미흡한 상황으로 향후 다양한 

분야의 수요 증가로 인력난이 심화될 전망
 ○ (데이터) 산업 데이터 AI를 활용한 신제품 서비스 개발, 공정 혁신 등 비즈니스 모델에 

적합한 데이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
  - (데이터 수집) 특정 목적을 위해 수집하지 않은 일반적인 제조 데이터는 활용이 어려우며 

추가 분석 가공에 상당 비용 시간 소요
  - (데이터 공유) 개별기업들의 기술 공정 데이터 등은 영업 비밀이자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어 외부 공개･공유 기피
  - (데이터 연계) 개별기업들의 관리 시스템(ERP MES 등)이 상이하고 데이터 표준화도 

미흡하여 기업 업종간 데이터 연계･활용이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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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B)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은 강한 연관성이 있어 높은 

수준의 연계성을 가짐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문제해결 방향’과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의 ‘문제

해결 방향’이 서로 일대일 매칭으로 강한 연관성은 있음

-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자체가 To-Be의 근거하여 잘 작성되어 있음

- 특히, 향후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 잘 인식하고 이를 확산시킬 플랫폼에 대한 

중요성, 데이터 AI활용 촉진, 데이터 확보 지원, 표준화 등 데이터와 플랫폼에 

대한 중요성과 구체성이 적혀있음

- 또한, 전 산업의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산업별/

기업별(중소기업/대기업) 지원 전략에 대한 설명도 언급하고 있음

<표 Ⅴ-11>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의 문제해결 방향 비교

과학기술기본계획 
To-Be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일치･관련 여부 판단 

데이터 및 플랫폼 활용성 강화 ≃ 1. 적시/적절한 데이터 확보 지원
○ 공공 데이터 개방･공유를 확대

하여 데이터 활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일치함

신산업 창출을 위한 
종합적 지원 강화 

≃ 3. 산업 디지털 혁신 인프라 구축

○ 법령･제도 정비, 산업 디지털 
융합인재 양성 등 산업 디지털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이 
신산업 창출을 위한 종합적 
지원 강화와 일치함   

활용성을 고려한 기업･산업별 
맞춤 지원

≃ 2. 산업 데이터･AI 활용 밸류체인 
고도화

○ 업종별 디지털 혁신 선도사례를 
창출하는 내용이 기업･산업별 
맞춤 지원과 일치함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에서 분석한 대내외 환경변화가 (C)과학기술기본

계획의 대내외 환경변화를 분석한 현황진단 내용과 연관성이 높아 높은 수준으로 

연계되어 있음

 ○ (정책.인프라)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기본 법령, 추진 체계 
등 인프라도 미흡한 상황

  - (법령 제도) 산업 데이터 거래 활용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령 제도 미비

  - 제조기업-데이터 AI 스타트업간 협업 네트워크 등 민간의 자율적인 데이터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시스템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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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대내외 환경변화’와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의 

‘대내외 환경변화’의 모든 항목이 서로 연관성이 있음

- 구체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지만, 디지털 공간의 중요성과 글로벌 신산업의 대두 

및 기업별 디지털 전환 수준 격차도 전망에 담겨져 있음

- 관계부처 합동 전략인걸 감안하여, 다소 구체성이 떨어지더라도 방향성이 제대로 

잡혀있으며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표 Ⅴ-12>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별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의 대내외 환경변화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3-2-1.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기반 조성 

≃ ○ 4차 산업혁명 확산,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으로 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 진행중

3-2-2.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 및 신규 서비스 창출

≃
○ 글로벌 공급망 재편(GVC), 경기침체 등 불확실성 속에서 디지털 

전환은 산업 생태계와 밸류체인 전반을 고부가가치화 하는 
계기

3-2-3. 기업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체계 구축

≃

○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주력 산업과 ICT 경쟁력을 활용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세계 4대 산업강국으로 도약

□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주력산업･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산업 데이터 수집･활용에 주목
할 필요

□ 최근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 데이터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향후 산업 데이터의 중요성이 급부상할 전망

□ 세계 주요국들도 산업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도권 확보 정책 추진 중

□ 우리나라는 그간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규제로 
데이터･AI 활용 인프라･기술･경험 모두 취약 → 강력한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 필요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D)해결해야 할 이슈로 제시한 세부추진과제와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의 해결해야 할 이슈는, 동일한 방향성과 관점으로 

논의되어 높은 수준의 연계성을 가짐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해결해야 할 이슈’와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의 

‘해결해야 할 이슈’의 모든 항목이 서로 연관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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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3>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별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의 이슈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3-2-1.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기반 조성 

≃ □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 → 국제 상호 운용성 확보

3-2-2.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 및 신규 서비스 창출

≃ □ 데이터･AI 활용한 성공사례 조속 창출 → 新제품･서비스로 
확산

3-2-3. 기업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체계 구축

≃
□ 데이터 활용 밸류체인 지능화 → 부가가치 제고 및 데이터 

생태계 조성
□ 민간 중심 추진 체계 구축 → 정부는 협업 촉진 & 제도 정비

(검토결과 종합) 검토결과 대한민국 디지털전략, 제1차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제5차 국가물류 기본계획이 상세이행계획으로 

분류됨

제6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은 참고계획으로 

분류됨 

<표 Ⅴ-14> 중장기계획 대상 상세이행계획 여부 검토결과 

중장기계획
상세이행계획 여부 검토

A B C D

대한민국 디지털전략 상세 ○ ○ ○ ○

제1차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 상세 ○ ○ ○ ○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상세 ○ ○ ○ ○

제5차 국가물류 기본계획 상세 ○ ○ ○ ○

제6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참고 X ○ X X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참고 - - - -

○ : 연계성 있음, X : 연계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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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기본계획 목표를 활용한 기술체계 분석 

(분석방법)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 목표에 포함되는 세부기술 및 

하위 산업과 세부추진과제의 대응관계를 비교 분석

(대상) 과제 3-2의 목표는 디지털 기술수준과 데이터 시장이 제시됨

<표 Ⅴ-15>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과제 3-2의 정량지표 및 목표

지표명 현재(연도) 목표(’27)

디지털 기술수준
(IITP, ICT 기술력)

88.6%(’20) 93% 이상

데이터 시장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3조 원(’21) 50조 원

- 디지털 기술수준은 매년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하는 ICT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경쟁력분석 대상 18개 중점 분야*와 세부추진과제의 부합성 검토

* 이동통신, 네트워크, 전파･위성, 사물인터넷, SW, 클라우드, 컴퓨팅시스템,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 빅데이터, 방송 미디어, 디지털 콘텐츠, 스마트 디바이스, 지능형 반도체, 

양자정보통신, 차세대보안, 블록체인, ICT 융합 

- 데이터 시장은 매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데이터산업 현황조사 대상 데이터

산업 부문*과 세부추진과제의 부합성 검토

* 데이터 처리 및 관리 솔루션 개발･공급업, 데이터 구축 및 컨설팅 서비스업, 데이터 

판매 및 제공 서비스업 

(활용) 상세이행계획의 목표 달성 기여정도와 추진과제 범위 분석 

(분석결과-디지털 기술수준) 세부추진과제 3-2-2는 하위 모든 내용이 디지털 기술

수준의 세부기술과 연계되어 과학기술기본계획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큼 

세부추진과제 3-2-1의 하위 모든 항목이 대응되는 목표 디지털 기술수준의 

세부기술 중 빅데이터, 차세대 보안이 해당됨 

세부추진과제 3-2-3은 기업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므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일부 세부기술*에 대해서는 

대응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 

* 이동통신, 전파･위성, 자율주행자동차, 양자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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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6> 목표(디지털 기술수준) 세부기술 별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내용

세부기술
세부추진과제 중 관련 내용

3-2-1 3-2-2 3-2-3

이동통신

∙  민관 공동 핵심기술 선정 
및 육성, 초연결 인프라 구축

∙  신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 
환경 개선 및 법･제도 정비

∙ 농업･제조･금융･서비스 등 
1･2･3차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지원

∙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트윈 활용 
서비스 창출

-

네트워크

∙ 민관 공동 핵심기술 선정 및 
육성, 초연결 인프라 구축

∙ 신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 환경 
개선 및 법･제도 정비

∙ 농업･제조･금융･서비스 등 
1･2･3차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지원

∙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트윈 활용 
서비스 창출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기 구축 
기업의 고도화 단계 지원

전파･위성

∙ 민관 공동 핵심기술 선정 및 
육성, 초연결 인프라 구축

∙ 신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 환경 
개선 및 법･제도 정비

∙ 농업･제조･금융･서비스 등 
1･2･3차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지원

∙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트윈 활용 
서비스 창출

-

사물인터넷

∙ 민관 공동 핵심기술 선정 및 
육성, 초연결 인프라 구축

∙ 신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 환경 
개선 및 법･제도 정비

∙ 농업･제조･금융･서비스 등 
1･2･3차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지원

∙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트윈 활용 
서비스 창출

∙ 산업 특성･기업 상황을 고려한 
디지털 전환 전략수립 지원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기 구축 
기업의 고도화 단계 지원

SW

∙ 민관 공동 핵심기술 선정 및 
육성, 초연결 인프라 구축

∙ 신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 환경 
개선 및 법･제도 정비

∙ 농업･제조･금융･서비스 등 
1･2･3차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지원

∙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트윈 활용 
서비스 창출

∙ 산업 특성･기업 상황을 고려한 
디지털 전환 전략수립 지원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기 구축 
기업의 고도화 단계 지원

클라우드

∙ 민관 공동 핵심기술 선정 및 
육성, 초연결 인프라 구축

∙ 신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 환경 
개선 및 법･제도 정비

∙ 농업･제조･금융･서비스 등 
1･2･3차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지원

∙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트윈 활용 
서비스 창출

∙ 산업 특성･기업 상황을 고려한 
디지털 전환 전략수립 지원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기 구축 
기업의 고도화 단계 지원

∙ 데이터 활용 사업모델 개발 
및 기업의 활용 역량 강화 지원

컴퓨팅
시스템

∙ 민관 공동 핵심기술 선정 및 
육성, 초연결 인프라 구축

∙ 신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 환경 
개선 및 법･제도 정비

∙ 농업･제조･금융･서비스 등 
1･2･3차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지원

∙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트윈 활용 
서비스 창출

∙ 산업 특성･기업 상황을 고려한 
디지털 전환 전략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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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술
세부추진과제 중 관련 내용

3-2-1 3-2-2 3-2-3

자율주행
자동차

∙ 민관 공동 핵심기술 선정 및 
육성, 초연결 인프라 구축

∙ 신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 환경 
개선 및 법･제도 정비

∙ 농업･제조･금융･서비스 등 
1･2･3차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지원

∙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트윈 활용 
서비스 창출

-

인공지능

∙ 민관 공동 핵심기술 선정 및 
육성, 초연결 인프라 구축

∙ 신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 환경 
개선 및 법･제도 정비

∙ 농업･제조･금융･서비스 등 
1･2･3차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지원

∙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트윈 활용 
서비스 창출

∙ 산업 특성･기업 상황을 고려한 
디지털 전환 전략수립 지원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기 구축 
기업의 고도화 단계 지원

빅데이터

∙ 민관 공동 핵심기술 선정 및 
육성, 초연결 인프라 구축

∙ 공공･민간 데이터 통합 및 
데이터 유통･활용 활성화

∙ 신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 환경 
개선 및 법･제도 정비 

∙ 농업･제조･금융･서비스 등 
1･2･3차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지원

∙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트윈 활용 
서비스 창출

∙ 산업 특성･기업 상황을 고려한 
디지털 전환 전략수립 지원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기 구축 
기업의 고도화 단계 지원

∙ 데이터 활용 사업모델 개발 
및 기업의 활용 역량 강화 지원

방송 미디어

∙ 민관 공동 핵심기술 선정 및 
육성, 초연결 인프라 구축

∙ 신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 환경 
개선 및 법･제도 정비

∙ 농업･제조･금융･서비스 등 
1･2･3차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지원

∙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트윈 활용 
서비스 창출

∙ 산업 특성･기업 상황을 고려한 
디지털 전환 전략수립 지원

디지털 
콘텐츠

∙ 민관 공동 핵심기술 선정 및 
육성, 초연결 인프라 구축

∙ 신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 환경 
개선 및 법･제도 정비

∙ 농업･제조･금융･서비스 등 
1･2･3차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지원

∙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트윈 활용 
서비스 창출

∙ 산업 특성･기업 상황을 고려한 
디지털 전환 전략수립 지원

스마트 
디바이스

∙ 민관 공동 핵심기술 선정 및 
육성, 초연결 인프라 구축

∙ 신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 환경 
개선 및 법･제도 정비

∙ 농업･제조･금융･서비스 등 
1･2･3차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지원

∙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트윈 활용 
서비스 창출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기 구축 
기업의 고도화 단계 지원

지능형 
반도체

∙ 민관 공동 핵심기술 선정 및 
육성, 초연결 인프라 구축

∙ 신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 환경 
개선 및 법･제도 정비

∙ 농업･제조･금융･서비스 등 
1･2･3차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지원

∙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트윈 활용 
서비스 창출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기 구축 
기업의 고도화 단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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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중장기계획 심층분석 - 계획군 연계성 심층분석

세부기술
세부추진과제 중 관련 내용

3-2-1 3-2-2 3-2-3

양자정보
통신

∙ 민관 공동 핵심기술 선정 및 
육성, 초연결 인프라 구축

∙ 신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 환경 
개선 및 법･제도 정비

∙ 농업･제조･금융･서비스 등 
1･2･3차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지원

∙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트윈 활용 
서비스 창출

-

차세대보안

∙ 민관 공동 핵심기술 선정 및 
육성, 초연결 인프라 구축

∙ 신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 환경 
개선 및 법･제도 정비

∙ 신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 환경 
개선 및 법･제도 정비

∙ 농업･제조･금융･서비스 등 
1･2･3차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지원

∙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트윈 활용 
서비스 창출

∙ 산업 특성･기업 상황을 고려한 
디지털 전환 전략수립 지원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기 구축 
기업의 고도화 단계 지원

블록체인

∙ 민관 공동 핵심기술 선정 및 
육성, 초연결 인프라 구축

∙ 신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 환경 
개선 및 법･제도 정비

∙ 농업･제조･금융･서비스 등 
1･2･3차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지원

∙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트윈 활용 
서비스 창출

∙ 산업 특성･기업 상황을 고려한 
디지털 전환 전략수립 지원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기 구축 
기업의 고도화 단계 지원

ICT 융합

∙ 민관 공동 핵심기술 선정 및 
육성, 초연결 인프라 구축

∙ 신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 환경 
개선 및 법･제도 정비

∙ 농업･제조･금융･서비스 등 
1･2･3차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지원

∙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트윈 활용 
서비스 창출

∙ 산업 특성･기업 상황을 고려한 
디지털 전환 전략수립 지원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기 구축 
기업의 고도화 단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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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데이터 시장) 세부추진과제 3-2-2는 하위 모든 내용이 데이터 시장의 

하위 데이터산업과 연계되어 과학기술기본계획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큼 

세부추진과제 3-2-1와 3-2-3은 3개의 하위 항목 중 2개 항목이 데이터 산업 

별로 연계되어 있음 

<표 Ⅴ-17> 목표(데이터 시장) 데이터산업 별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내용

데이터 산업
세부 추진과제 중 관련 내용

3-2-1 3-2-2 3-2-3

데이터 처리 및 관리 
솔루션 개발･공급업

∙ 공공･민간 데이터 통합 및 
데이터 유통･활용 활성화

∙ 신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 
환경 개선 및 법･제도 정비 

∙ 농업･제조･금융･서비스 
등 1･2･3차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지원

∙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트윈 활용 
서비스 창출

∙ 산업 특성･기업 상황을 
고려한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 지원

∙ 데이터 활용 사업모델 개발 
및 기업의 활용 역량 강화 
지원

데이터 구축 및 
컨설팅 서비스업

∙ 공공･민간 데이터 통합 및 
데이터 유통･활용 활성화

∙ 신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 
환경 개선 및 법･제도 정비 

∙ 농업･제조･금융･서비스 
등 1･2･3차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지원

∙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트윈 활용 
서비스 창출

∙ 산업 특성･기업 상황을 
고려한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 지원

∙ 데이터 활용 사업모델 개발 
및 기업의 활용 역량 강화 
지원

데이터 판매 및 
제공 서비스업

∙ 공공･민간 데이터 통합 및 
데이터 유통･활용 활성화

∙ 신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 
환경 개선 및 법･제도 정비 

∙ 농업･제조･금융･서비스 
등 1･2･3차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지원

∙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트윈 활용 
서비스 창출

∙ 산업 특성･기업 상황을 
고려한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 지원

∙ 데이터 활용 사업모델 개발 
및 기업의 활용 역량 강화 
지원



- 187 -

Ⅴ. 중장기계획 심층분석 - 계획군 연계성 심층분석

(분석결과 종합)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목표와 세부추진과제와의 대응관계를 상-

중-하로 구분하여 <표 Ⅳ-11>과 <표 Ⅳ-12>에 정리함 

<표 Ⅴ-18> 목표(디지털 기술수준) 세부기술 별 과학기술기본계획 연계성 결과

세부기술
세부추진과제-세부기술과의 연계성 

3-2-1 3-2-2 3-2-3

이동통신 중 상 하

네트워크 중 상 하

전파･위성 중 상 하

사물인터넷 중 상 중

SW 중 상 중

클라우드 중 상 상

컴퓨팅시스템 중 상 하

자율주행자동차 중 상 하

인공지능 중 상 중

빅데이터 상 상 상

방송 미디어 중 상 하

디지털 콘텐츠 중 상 하

스마트 디바이스 중 상 하

지능형 반도체 중 상 하

양자정보통신 중 상 하

차세대보안 상 상 중

블록체인 중 상 중

ICT 융합 중 상 중

세부추진과제와 세부기술의 연관성 : 상(70% 이상), 중(35% 이상 70% 미만), 하(35% 미만)

<표 Ⅴ-19> 목표(데이터 시장) 데이터산업 별 과학기술기본계획 연계성 결과

데이터 산업
세부추진과제-데이터 산업과의 연계성

3-2-1 3-2-2 3-2-3

데이터 처리 및 관리 
솔루션 개발･공급업

중 상 중

데이터 구축 및 
컨설팅 서비스업

중 상 중

데이터 판매 및 
제공 서비스업

중 상 중

세부추진과제와 데이터산업의 연관성 : 상(70% 이상), 중(35% 이상 70% 미만), 하(3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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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0> 목표 세부기술체계별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상세이행계획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과제목표 주요계획
세부계획3-2 디지털 전환기 선도적 

대응을 통한 경제 재도약
ICT 18대 중점분야

(디지털 기술수준 93% 이상, ~‘27)
데이터 산업 분류

(데이터 시장 50조원, ~‘27)
대한민국 

디지털전략
제1차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

3-2-1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기반 조성

 1. 빅데이터
 1. 데이터 처리 및 관리 솔루션 

개발･공급업

O O -
 3. 컴퓨팅시스템 O O -
 4. 차세대보안 O O -
 5. 블록체인 O - -
 6. 클라우드

 2. 데이터 구축 및 컨설팅 서비스업
O O -

 7. 인공지능 O O -
 8. 네트워크

 3. 데이터 판매 및 제공 서비스업
O O -

 10. 디지털 콘텐츠 O O -
 11. 전파･위성 O - -
 14. 이동통신 O O -
 16. 지능형 반도체 O O -
 17. 양자정보통신 O - -
 18. ICT 융합 O O -

3-2-2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 및 신규 
서비스 창출

 1. 빅데이터
 1. 데이터 처리 및 관리 솔루션 

개발･공급업

O O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
 2. SW O O -
 5. 블록체인 O - -
 6. 클라우드

 2. 데이터 구축 및 컨설팅 서비스업
O O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

 7. 인공지능 O O -
 8. 네트워크

 3. 데이터 판매 및 제공 서비스업
O O -

 9. 방송 미디어 O - -
 10. 디지털 콘텐츠 O O -
 12. 사물인터넷 O O

 13. 자율주행자동차 O O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
 14. 이동통신 O O -
 15. 스마트 디바이스 O O -
 18. ICT 융합 O O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디지털트윈)

3-2-3 기업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체계 구축

 4. 차세대보안  1. 데이터 처리 및 관리 솔루션 
개발･공급업

O O -
 5. 블록체인 O - -
 8. 네트워크

 3. 데이터 판매 및 제공 서비스업
O O -

 10. 디지털 콘텐츠 O O -
 18. ICT 융합 O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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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세이행계획의 주요/세부계획 구분 및 과제범위 적정성 검토

(검토방법)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중장기계획 간의 (A)목표 간 연계성, (B)과제 

세부내용 간 연계성, (C)기술 간 연계성 검토  

(A)목표 간 연계성은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의 정량 목표와 중장기계획 목표 

간 내용적 부합성 검토 

(B)상세이행계획 과제와 과기기본계획의 목표 간 연계성은 상세이행계획의 과제 

추진내용에 의해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 부합성 검토 

(C)과제 세부내용 간 연계성은 중장기계획의 과제와 연계된 과학기술기본계획 

3-2과제 내 세부추진과제간의 내용적 부합성 검토 

1)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0

((A)목표 간 연계성)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 3-2의 목표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0의 목표 간 내용의 부합성 검토

(목표① 디지털 기술수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0의 목표의 내용과 부합성이 

매우 낮음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0은 구체적인 정량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기

술기본계획의 정량 목표와의 일치도를 판단하기 어려움

(목표② 데이터 시장)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0의 목표의 내용과 부합성이 

매우 낮음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0은 구체적인 정량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기

술기본계획의 정량 목표와의 일치도를 판단하기 어려움

((B)상세계획 추진내용과 목표 연계성)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0의 추진 내용에 

의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진과제 목표 달성 기여도 검토

(목표① 디지털 기술수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0의 추진 내용은 과학기술기

본계획의 추진 과제 목표 달성에 적절한 수준으로 기여할 수 있음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0에서 추진하는 AI 기술력 도약을 위한 대형 R&D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AI 기술 경쟁력 개선과 AI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의 기술혁신 촉진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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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0의 추진과제  [혁신] AI 기술혁신 중 ‘① (기술) AI 기술력 도약을 
위한 대형 R&D 프로젝트’(요약본 p.6) 추진을 통해 디지털 기술수준, 특히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의 기술수준 향상을 꾀할 수 있음

• “-③(인프라) AI 데이터 등 트래픽 폭증, 초공간 서비스 등장 등에 대응하여 기존 한계를 
극복한 세계 최고 수준 AI-Native 네트워크 구축”, “-③ (AI+데이터 기반) AI 전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전담 지원하는 전담 센터를 업종별로 구축하고 전문화된 AI 플랫폼 육성, 데이터 
구축” 추진 내용이 간접적으로 연관됨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3-2 추진과제 “디지털 기술수준” 목표는 18대 중점분야의 

289개 소분류 기술을 대상으로 ICT 기술수준조사를 통해 측정함. 이 조사는 

온라인 조사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5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과의 

상대적 기술 수준 및 격차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AI 기술 혁신 및 제조･서비스 

AI 대전환을 추진하는 동 중장기계획의 내용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정량목표 

달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목표② 데이터 시장)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0의 추진 내용은 과학기술기본

계획의 추진 과제 목표를 달성할 만큼의 기여도가 연계되어 있지 않음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0에서 육성하는 AI 플랫폼과 데이터 구축 규모가 구체적

으로 제시되지 않아서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목표하는 데이터 시장 활성화의 

기여 정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음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0의 추진과제  (산업) AI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전산업 AI 대전환 
가속화 중 ‘③ (AI+데이터 기반) 전문화된 AI 플랫폼 육성과 데이터 구축’(요약본 p.7)이 3-2 
추진과제 목표(데이터 시장 50조원) 달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데이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다만, 중장기계획의 추진 내용인 업종별로 구축된 데이터와 전문화된 AI 플랫폼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3-2 추진과제 “데이터 시장 50조원” 목표를 달성하는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C)과제 세부내용 간 연계성)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 3-2의 세부 

추진과제 내용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0의 추진 내용과의 연계성

(3-2-1.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기반 조성) 상세이행계획으로서 적절한 

수준의 연계성을 가짐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0은 AI 기술수준을 높이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전문화된 

AI 플랫폼 육성 및 데이터를 구축하기 때문에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지향하는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기반 조성과 뚜렷한 정합성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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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0의 추진과제  [혁신] AI 기술혁신 중 ‘① (기술)’, ‘③ (인프라)’(요약본 
p.6)은 과학기술기본계획 3-2-1 세부추진과제의 추진내용 ‘민관 공동 핵심기술 선정 및 육성, 
초연결 인프라 구축’과 관련됨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0의 추진과제  (산업) AI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전산업 AI 대전환 
가속화 중 ‘③ (AI+데이터 기반)’(요약본 p.7)은 과학기술기본계획 3-2-1 세부추진과제의 추진내용 
‘공공･민간 데이터 통합 및 데이터 유통･활용 활성화’와 관련됨

- 다만, 중장기계획의 “(고도화)5G보다 지연이 10배 개선된 6G 상용화”, “(연결성 

확대) 산업친화형 네트워크 확산” 추진 내용은 AI 기술 혁신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과학기술기본계획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초연결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다소 연계성이 낮은 부분도 있음

- 또한, 중장기계획의 “전문화된 AI 플랫폼 육성” 및 “데이터 구축” 추진 내용이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공공-민간 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 

연계” 추진 내용과 일부 표현이나 개념 수준에서 관련성은 있으나 중장기계획은 

AI 전환을 위한 업종별 전문화 데이터 구축에 대한 내용이고,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위한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의 연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다소 상이한 부분도 있음

(3-2-2.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 및 신규 서비스 창출) 상세이행계획

으로써 적절한 수준의 연계성을 가짐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0은 산업 분야 별 AI 기술 도입을 위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추구하는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기 때문에 

두 계획 간 높은 정합성을 나타냄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0의 추진과제  (산업) AI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전산업 AI 대전환 
가속화 중 ‘① (업종분석)’과 ‘② (전략수립)’(요약본 p.7)는 과학기술기본계획 3-2-2 세부추진과제의 
추진내용 ‘농업･제조･금융 서비스 등 1･2･3차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지원’과 관련됨

• “ (제도) 디지털 심화의 온전한 수용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내용이 과학기술기본
계획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범부처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분야별 산업 정책과의 연계 
강화” 추진 내용과 일부 관련성이 있음

- 다만, 중장기계획의 산업 분야별 AI 기술 도입에 따른 파급 효과 및 속도, 장애요인 

등을 분석하는 추진 내용은 산업 분야별 구체적인 디지털 전환 추진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중장기계획의 “전부처가 합심하여 핵심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정책연구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 추진 내용이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언급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범부처 종합 지원체계 구축 및 분야별 산업 정책과의 연계 

강화 추진 내용과 표현 및 개념 수준에서 관련성이 있으나, 중장기계획에서는 

범부처 종합 지원체계 수준의 구체적인 실행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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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기업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체계 구축) 상세이행계획으로써 적절한 

수준의 연계성을 가짐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0은 산업 현장에서의 AI 융합･접목을 촉진함으로써 기업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진과제를 구체적

으로 실현하기 때문에 두 계획 간 높은 정합성을 나타냄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0의 추진과제  (사회) 국민 일상에 선도적 AI 도입 추진 중 ‘② (일터)’(요약
본 p.8)는 과학기술기본계획 3-2-3 세부추진과제의 추진내용 ‘산업 특성･기업 상황을 고려한 
디지털 전환 전략수립 지원’과 관련됨

• “ (산업)AI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전산업 AI 대전환 가속화” 추진내용이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업종, 사업 유형, 디지털 전환의 수준 및 도입 목적 등 기업의 현 상황에 따라 맞춤형 전략 
수립 지원”, “디지털 전환을 통한 기업 혁신사례를 수집 ･배포하여 모범사례 홍보 강화” 추진 
내용과 일부 관련성이 있음

- 다만, 중장기계획의 AI･데이터 전문기업, 주요기업이 참여하는 분야별 총괄 협의체를 

구성하여 AI 대전환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추진 내용이 분야별 AI 도입을 

위한 전략 수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과학기술기본계획은 현 상황을 고려한 

기업 맞춤형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음

- 또한, 중장기계획의 “우수사례 공유, 협업 및 성과점검 및 확산 등을 위한 공통플랫폼 

운영” 추진 내용은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언급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기업 혁신사례를 수집 ･배포하여 모범사례 홍보 강화” 추진 내용과 일부 표현 

및 개념 수준에서 관련성이 있으나, 중장기계획은 성과 지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준에서 연계성은 다소 낮은 편임

종합 검토 의견

(종합정리)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0은 과학기술기본계획 3-2. 디지털 전환기 

선도적 대응을 통한 경제 재도약의 추진 과제와 전반적으로 높은 정합성을 

나타냄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0은 “AI G3 국가 대한민국 도약”을 비전으로 4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며 AI 기술 혁신을 핵심 방향으로 하고 있음. 주요 추진내용이 

과학기술기본계획의 3-2 추진과제(디지털 전환기 선도적 대응을 통한 경제 

재도약)와 연계성을 가짐

- 다만 정량목표의 부재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정량 목표와의 연계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또한, 두 계획간 추진 목적(중장기계획: AI 대전환, 과학기술기본계획: 디지털 

대전환)이 상이하다는 점은 한계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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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두 계획 간 연계성은 비교적 높은 편이고, 중장기계획의 추진 내용에 

의해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정량적 목표간 일치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권고사항)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0은 AI 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과학기술기본계획 3-2. 디지털 전환기 선도적 

대응을 통한 경제 재도약의 추진 과제와의 연계성이 다소 제한적이므로 다음과 

같이 권고함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0은 디지털 기술수준 향상과 데이터 시장 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목표 미설정으로 인해 과학기술기본계획 목표 달성의 기여도를 

측정하지 못함. 따라서 전략 추진 시 디지털 기술수준과 데이터 시장을 별도 

목표로 설정하여 관리할 것을 권고함

- 또한, 향후 중장기계획 수립 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세부 과제와의 목표 및 

성과지표와 정합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두 계획 간의 실질적인 연계 

효과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매년 성과점검과 실행계획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안건에 

담겨 있으므로, 매년 실시하는 점검에 디지털 기술수준과 데이터 시장 관련 지표를 

추가하여 점검할 것을 권고함 

2) 제1차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산업 AI 내재화 전략)

((A)목표 간 연계성)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 3-2의 목표와 제1차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산업 AI 내재화 전략)의 목표 간 내용의 부합성 검토

(목표① 디지털 기술수준) 제1차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산업 AI 내재화 

전략) 목표의 내용과 다소 낮은 수준의 부합성을 가짐

   • 산업 전반에 AI 내재화 (AI 활용 기업 1% → 30%)
   • 공급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산업 AI 공급기업 100개 육성)

- 산업 AI 내재화 전략의 목표 ‘산업 전반의 AI 내재화’, ‘공급산업 경쟁력 강화’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목표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간접적인 기여는 가능함 

- 디지털 기술수준 평가시 동 중장기계획의 목표인 “AI 활용 기업 비율” 및 “글로벌 

산업 AI 공급기업 수”와 같은 요소가 간접적으로 고려되지만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목표와 중장기계획의 목표가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은 수준임

- 제시된 AI 산업 내재화와 민간 주도 DX는 디지털 기술의 현재수준에서 목표치로 

가기 위한 핵심요소이나 달성 시점에 대해서는 서로 상이하거나, 구체적인 달성 

시점이 제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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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② 데이터 시장) 제1차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산업 AI 내재화 전략) 

목표의 내용과 부합성이 매우 낮음  

- 산업 데이터 구축,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표준화 등은 상기 제시된 

데이터 시장의 현재수준에서 목표치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제시된 정량 목표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

((B)상세계획 추진내용과 목표 연계성) 제1차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산업 

AI 내재화 전략)의 추진 내용에 의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진 과제 

목표 달성 기여도 검토

(목표① 디지털 기술수준) 제1차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산업 AI 내재화 

전략)의 추진 내용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진 과제 목표를 달성할 만큼의 

기여도가 연계되어 있지 않음

- 산업 전반의 AI 내재화 전략은 전 산업의 기술수준과 높일 뿐만 아니라, 각 

산업에서 AI에 대한 수요 증대에 따른 AI 기술 자체에 대한 투자도 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만큼 직접적인 연계성은 없으며, 

간접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임

(목표② 데이터 시장) 제1차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산업 AI 내재화 전략)의 

추진 내용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진 과제 목표를 달성에 적절한 수준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산업 데이터 구축,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표준화 등은 상기 제시된 

데이터 시장의 현재수준에서 목표치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임

- 산업 AI 내재화 전략은 데이터 시장 규모 확대를 목표로 설정하지 않았지만, 

산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여 데이터 시장 규모를 확대시킬 것이므로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중장기계획의 데이터 전처리 기술 강화,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DX 친화적 규제 개선 추진 내용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3-2 추진과제 데이터 

시장 50조원 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함

((C)과제 세부내용 간 연계성)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 3-2의 세부 

추진과제 내용과 제1차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산업 AI 내재화 전략)의 

추진 내용과의 연계성

(3-2-1.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기반 조성) 상세이행계획으로서 적절한 

수준의 연계성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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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AI 내재화 전략의 “산업데이터-X 플랫폼 구축” 및 “플랫폼 연계” 추진내용이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공공-민간 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 

연계” 추진 내용(데이터 산업 통합 지원기반 구축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 

연계)과 세부 과제 측면에서 정합성이 높음

- 특히, 공공-민간 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유통･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표준화, 

품질 인증 등을 강조하면서 이는 「민간 주도 DX 생태계 조성」 중, 특히,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과 1대 1매칭이 될 정도의 높은 연관성을 가짐

• 산업 AI 내재화 전략의 추진과제 3. 민간 주도 DX 생태계 조성 중 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p.23)은 
과학기술기본계획 3-2-1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기반 조성 중 공공･민간 데이터 통합 및 
데이터 유통･활용 활성화와 관련됨

 - (산업데이터-X 플랫폼 구축) 다양한 주체들이 양질의 산업데이터를 제공･공유･거래할 수 있는 
통합 연계 플랫폼 구축

 - (플랫폼 연계) 분절적으로 산재한 데이터의 검색･연계가 용이하도록 통합 플랫폼에서 플랫폼별 
데이터 보유 정보(메타데이터) 제공

• 산업 AI 내재화 전략의 3. 민간 주도 DX 생태계 조성 중  산업데이터활용 촉진 추진내용이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공신력 있는 데이터 품질인증･가치평가 제도 시행” 추진 내용과 관련성이 
높음

 - (데이터 가치 제고) 유사업종 공통수요 데이터를 발굴하고, 골든 데이터셋을 선정하여 보급 
확대, 산업데이터 품질 인증 실시

• 산업 AI 내재화 전략의 3. 민간 주도 DX 생태계 조성 중  산업데이터활용 촉진 추진내용이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업종별･산업별 데이터 표준안 마련 및 마이데이터의 전 분야 확산” 추진 
내용과 관련성이 높음

 - (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제품･서비스 사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산업데이터를 수집･활용하기 
위한 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 (표준화) 데이터 가공, 데이터간 연계･교환 등 데이터 활용을 촉진 하기 위해 산업데이터 표준 
개발 및 실증체계 구축

• 산업 AI 내재화 전략의 3. 민간 주도 DX 생태계 조성 중  DX 친화적 규제 환경 조성 추진내용이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인공지능･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및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통한 데이터 
이용환경 개선” 추진 내용과 일부 관련성이 있음

 - (추진방안) 철저한 규제개선 이행 및 선제적･지속적 규제 발굴･개선

(3-2-2.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 및 신규 서비스 창출) 상세이행계획으로써 

적절한 수준의 연계성을 가짐 

- 산업 AI 내재화 전략은 “디지털 트윈 Tool 개발” 및 “디지털 트윈 기반 가상 협업공장 

구축” 추진 내용이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도로･교통･망지형, 시설･건축물, 항만 등 

디지털 트윈을 구축” 추진 내용과 표현과 개념 수준에서 관련성은 존재하고 과학기

술기본계획의 상세이행계획으로 역할을 하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연계되어 있음

- 특히, 철강, 석유화학, 바이오, 기계/로봇 등 업종별 AI 활용모델 개발과 AI 기반 

서비스 확산 지원은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추진하는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 및 신규 서비스 창출과 대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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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트윈 표준 마련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며, 이는 향후 산업내/산업간 상호운용성에 

있어 중요한 키 파트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산업 AI 내재화 전략의 추진과제 1. AI 내재화 + 공급산업 육성 중  산업 AI 솔루션 상용화 
프로젝트 추진(p.12~13)은 과학기술기본계획 3-2-2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 및 신규 
서비스 창출과 관련됨

• 산업 AI 내재화 전략의 추진과제 1. AI 내재화 + 공급산업 육성 중  AI 활용 촉진 기술 
확보 (p.16)는 과학기술기본계획 3-2-2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 및 신규 서비스 창출과 
관련됨

• 주요 규제 14건 조치현황 (p. 27)의 디지털 트윈 표준 마련도 연관성이 있음

- 다만, 산업 AI 내재화 전략은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추진하는 내용(DX)을 넘어서는 

AX 관련 내용이어서 연계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또한, 산업별은 아니지만 업종별 디지털 전환을 제시, 다만 제조업･원자재 가공업 

위주로만 제시되어 있으며, 서비스업 관련 AI 내재화 전략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음

(3-2-3. 기업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체계 구축) 상세이행계획으로써 적절한 

수준의 연계성을 가짐 

- 산업 AI 내재화 전략에서의 수요기업 맞춤형 DX 전주기 지원은 3-2-3의 산업 

특성별 맞춤 전략 수립과 스마트공장･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와 상당히 일치함 

- 또한 제시된 수요 맞춤형 전략 또는 타겟팅 전략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진내용이 

그대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정합성이 높음

 • (산업 AI 내재화 전략) 공급기업의 AI 솔루션을 수요기업의 실제 제조 공정에 

적용 → (과학기술기본계획)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고도화 기술 개발 지속 지원

 • (산업 AI 내재화 전략) 중소･중견기업의 全사적 DX 역량을 분석하여 맞춤형 

컨설팅 → (과학기술기본계획) 기업의 현 상황에 따라 맞춤형 전략 수립 지원

 • (산업 AI 내재화 전략) 공장 내 각 설비별 실시간 데이터 생성･수집 및 설비-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분석 기반 구축 → (과학기술기본계획) 스마트공장 수요기업에 

대해 디지털 정보를 분석･제어하는 고도화를 지원

 • (산업 AI 내재화 전략) 중소･중견 기업의 DX 관련 설비투자, M&A 등 자금 

지원 → (과학기술기본계획) 디지털 전환 목적의 투자에 대해 금융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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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AI 내재화 전략의 1. AI 내재화 + 공급산업 육성 중  산업 AI 솔루션 상용화 프로젝트 
추진” 내용이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시스템 지능화, AI 적용 등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고도화 기술 
개발 지속 지원” 추진 내용과 관련성이 높음

• 산업 AI 내재화 전략의 추진과제 2. 수요기업 AI 활용 역량 강화 중  수요기업 타겟팅 및 
AI 활용 기반 구축(p.18)은 과학기술기본계획 3-2-3 기업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됨

• 산업 AI 내재화 전략의 추진과제 2. 수요기업 AI 활용 역량 강화 중  AI 투자 확대 지원” 
내용이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디지털 전환 목적의 투자에 대해 금융 지원 강화” 추진 내용과 
관련성이 높음

• 산업 AI 내재화 전략의 3 민간 주도 DX 생태계 조성 중 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선정･지원” 
추진내용이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기업 혁신사례를 수집 ･배포하여 모범사례 
홍보 강화” 추진내용과 일부 관련성이 있음

종합 검토 의견

(종합정리) 산업 AI 내재화 전략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디지털 전환 

관련 세부 추진 과제들과 비교적 높은 수준의 연계성을 보이며 내용적인 부합성이 

우수함

- 특히 산업 데이터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시장 규모 확대에 중요한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추진전략과의 우수함과는 별개로 구체적인 사항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존재하며(예: 수요 맞춤형, 타겟팅 전략), 현실적으로 달성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

- 또한, 제시된 성과지표의 달성 측면에서는 중장기계획과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연관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는 중장기계획의 성과지표(AI 활용 기업 비율, 

글로벌 산업 AI 공급기업 수)가 계획의 추진 내용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성과지표(디지털 기순 수준, 데이터 시장 규모) 또한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지표로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임

(권고사항) 산업 AI 내재화 전략은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으로 데이터 시장 

확대에 실질 기여하나, 목표로는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목표와 연계된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할 것을 권고함

-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디지털 전환 성과를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적절한 성과지표를 발굴 및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각 중장기계획은 과학기술기본계획 세부 과제의 목표 및 지표 달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목표와 지표를 재설정하여 동 중장기계획과 과학기술기본계획 세부 

과제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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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중장기계획 수립 시에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세부 추진과제의 목표 및 

성과지표와의 정합성을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는 방식을 통해 실질적인 연계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3)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

((A)목표 간 연계성)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 3-2의 목표와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의 목표 간 내용의 부합성 검토

(목표① 디지털 기술수준)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 목표의 내용과 

다소 낮은 수준의 부합성을 가짐

   • 물류 R&D 투자 비중
   • 물류산업 IT 활용지수: '20년 39.6 → '30년 66.1 (p. 36)
   • 물류기술 수준 (글로벌 1위 국가 대비): '18년 78.8% → '30년 90% (p. 42)

- 국가물류기본계획의 ‘물류산업 IT활용지수’와 ‘물류기술 수준’ 목표는 과학기술기

본계획의 ‘디지털 기술수준’ 목표를 물류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대리 

지표로 볼 수 있음 

- (물류 R&D 투자 비중) 물류 R&D의 대상이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량, 자율운항선박, 

데이터 통합 플랫폼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기본계획의 디지털 전환 관련 기술수준 

상향과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또한, 물류 R&D의 중심은 하드웨어라고 판단됨

- (IT 활용지수) IT 활용지수 목표를 보면 2020년 ‘기업내 협업 단계’, 2025년 

‘기업간 협업 단계’, 2030년 ‘전략적 경영 단계’로 점진적으로 디지털 전환 관련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임

- 위 지표는 디지털 전환 관련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목표가 간접적으로 

기술수준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기술의 활용도를 수요로 본다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되는 제품의 질적 수준은 높아져야만 함. 경제학에서 

말하는 demand-driven inflation과 유사한 효과) 중장기계획의 디지털 전환 

관련 기술의 도입이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데이터 통합 플랫폼에 국한되어 있어 

기본계획에서 언급하는 다양한 데이터 전환 관련 기술의 기술수준 상향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목표② 데이터 시장)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 목표의 내용과 

부합성이 매우 낮음  

- 데이터 인프라 또는 정보 활용 관련 내용은 일부 반영되어 있지만, ‘데이터 시장 

규모 확대’라는 정책목표와 직접적으로 일치하거나 구체화된 목표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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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상세계획 추진내용과 목표 연계성)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의 

추진 내용에 의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진 과제 목표 달성 기여도 검토

(목표① 디지털 기술수준)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의 추진 내용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진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여도와 적절한 수준으로 

연계되어 있음

-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첨단 스마트 기술기반 물류시스템 구축' 전략은 R&D 투자,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물류기술 수준' 및 'IT 활용지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간주됨

- 특히, 해당 전략에 포함된 자율운송, 스마트항만,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의 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지 않으면 물류 분야의 디지털 기술수준 목표 달성은 어려워짐

• 첨단 스마트 기술기반 물류시스템 구축과 디지털 전환 추진 (전략 1, p. 42) 
 - (기술개발) 자율주행 화물운송시스템(p. 47), 무인 자율운항선박(p. 48), 스마트항만(p. 49), 

스마트 컨테이너(p. 49) 등 첨단 기술 R&D를 추진함
 - (플랫폼 구축) 육상･해상･항공을 아우르는 통합 물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p. 51),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해운항만 물류정보 시스템을 구축함(p. 52)
 - (기술 확산) 물류 신기술 확산을 위한 R&D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p. 54),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통해 첨단 기술 도입을 유도함(p. 61)

(목표② 데이터 시장)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의 추진 내용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진 과제 목표를 달성에 기여할 정도의 연계성은 없음

-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전략1-2 ‘초연결, 융합 위한 물류 디지털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과 공공･민간 물류 데이터 연계 기반 마련, 데이터 인프라 및 정보 공유 

측면에서 일부 연관성이 존재하지만, 데이터 시장규모 확대라는 경제적･산업적 

목표와 직접 연결된 내용은 없음

((C)과제 세부내용 간 연계성)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 3-2의 세부 

추진과제 내용과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의 추진 내용과의 연계성

(3-2-2.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 및 신규 서비스 창출) 상세이행계획으로서 

다소 낮은 수준의 연계성을 가짐 

-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예시로 든 ‘스마트 물류시스템 구축’과 ‘지능형 모빌리티 

산업’ 육성이 국가물류기본계획의 핵심 추진과제로 구체화되어 있어 직접적인 

연계성은 존재함

- 또한, 예측 물류, 디지털 트윈 기반 원격 관리 등 신규 서비스 창출 계획은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과 정확히 일치하며, 이를 통해 물류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시너지 형성을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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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신수요 대응 위한 물류 신산업 육성’과 디지털 기반의 신산업 활성화 

취지는 유사하지만, 대상 산업 범위가 다름

- 또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트윈 

활용 서비스 창출’ 내용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한계가 있음

• 1･2･3차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지원
 - (물류산업 디지털 혁신)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범용 물류 솔루션(창고관리, 

운송관리 등)을 개발･보급함(p. 53)
 - (스마트 물류시스템 구축) C-ITS, 정밀도로지도 등 자율주행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고(p. 47), 

스마트항만 건설 및 지능화된 항만운영 시스템을 구축함(p. 49)
•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트윈 활용 서비스 창출
 - (신산업 육성) 자율주행 배송 로봇, 드론 택배 등 첨단 운송수단을 개발하고 실용화 기반을 

마련하며(p. 45), 무인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기반을 마련함(p. 48)
 - (디지털 트윈 활용) 스마트항만 건설 및 지능화된 항만운영 시스템 구축 관련 디지털트윈 

운영 시스템 및 이송로봇 개발을 지향함(p. 49)
 - (신규 서비스 창출) 소비자 주문 패턴 분석을 통한 예측 물류 서비스를 구현하고(p. 25), 

유통-제조-물류 간 융･복합이 촉진된 풀필먼트 서비스를 활성화함(p. 109)

종합 검토 의견

(종합정리)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디지털 기술 고도화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연계성과 이행 구조를 확보하고 

있지만, 데이터 기반 신시장 창출이나 융합서비스 확산 등은 계획 간 연계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음

- 디지털 전환 관련 기술의 발전속도가 빠르다 보니 디지털 트윈과 같이 국가물류

계획의 디지털 전환 관련 기술이 과학기술기본계획 대비 누락된 것들이 존재함

- 특히, 국가물류계획에도 디지털 트윈이 미래 물류상에 언급되고 있지만 전략 

및 추진과제에는 없으며, 국가물류계획의 디지털 전환 관련 기술은 매우 제한적이며 

최근의 추세와는 달리 하드웨어 기반인 것으로 보임

(권고사항) 기술의 발전속도가 매우 빠른 디지털 전환 관련 기술 분야에서 

양 계획의 작성 시점 차이에 의해 상당한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음과 같이 권고함

- 디지털전환 관련 기술의 발전속도를 감안하면 중장기계획이 대상으로 하는 10년은 

너무 길다고 판단되며, 계획의 기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단순한 물류정보 공유를 넘어서, 데이터의 상업적 유통･활용 촉진, 민간 

플랫폼 생태계 연계, 데이터 기반 서비스 창출을 포괄하는 (가칭)물류 데이터 

산업화 전략 등의 내용을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실행계획/세부계획 등에 반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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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데이터 시장 규모 확대 목표와 실질적 

이행 연계 확보 가능

4)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23~2027)

((A)목표 간 연계성)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 3-2의 목표와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목표 간 내용의 부합성 검토

(목표① 디지털 기술수준)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23~2027) 

목표의 내용과 적절한 수준의 부합성을 가짐

• 최신성이 확보된 고정밀 데이터 생산 및 디지털트윈 고도화: 디지털트윈 구현단계-2단계 → 
4단계 (p.9) 

• 공간정보 분야 국가경쟁력 Top10 진입: GKI Readiness Index 순위, '22년 25위 → '27년 
10위권 (p.9)

- 공간정보계획의 '디지털트윈 구현단계 고도화' 목표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디지털 

기술수준' 목표를 공간정보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핵심 지표로 직접적 

연관성이 높음

- ‘공간정보 분야 국가경쟁력(GKI) 순위’ 목표 역시 해당 분야의 기술 수준을 종합적

으로 보여주는 지표로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정성적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고 보임

- 특히, GKI Readiness Index, GW&UNSD (2022년 25위 → 2027년 10위권)는 

국가 차원의 디지털･공간정보 기술 준비도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과학기술기본

계획의 ICT 기술력 상승을 반영함

- 또한, 디지털트윈 구현단계(현재 2 → 목표 4) 역시 첨단 정보기술 적용 수준을 

계량화한 지표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디지털 기술수준에 대한 목표 달성에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줌

(목표② 데이터 시장)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23~2027) 목표의 

내용과 부합성이 낮은 수준임

   • 위치기반 융복합 산업 활성화
    - 총매출액: '20년 10조 원 → '27년 15조 원 (p.9)
    - 융복합산업 인력: 46% → 58% (p.9)

-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정량목표는 공간정보･위치기반 데이터가 핵심 

원재료인 융복합 산업 매출 규모를 측정한 지표로,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제시한 “데이터 

시장” 성장 목표와 범주가 겹치지만, 시장 범위에 있어서는 “위치기반”으로 제한돼 

전체 데이터 시장 50조 원이라는 목표와는 규모 및 포괄성에서 차이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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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상세계획 추진내용과 목표 연계성)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2023~2027)의 추진 내용에 의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진 과제 목표 

달성 기여도 검토

(목표① 디지털 기술수준)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추진 내용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진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여도와 낮은 

수준으로 연계되어 있음

-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추진내용은 공간정보, 디지털트윈이라는 특정 기술 

및 데이터 영역에 집중되어 있음. 반면, IITP, ICT 기술력 지표는 이동통신 네트워크, 

인공지능, 양자정보통신, 차세대보안, 블록체인 등 전방위 ICT 생태계를 평가하므로, 

공간정보 분야의 진전만으로는 목표치(93%) 도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려움

- ICT분야에서 개발된 디지털 기술을 국가공간정보를 토대로 디지털 트윈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기술 수준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다고 판단됨

- 원천기술개발과 관련된 내용은 시뮬레이션 원천기술(p.40)만 언급되어 있어 과학

기술기본계획에서 강조한 디지털 원천기술 확보에 있어 공간정보 분야에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 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국토의 디지털 전환(Dx)을 위한 혁신기술 개발(p.36) 
 - (생산･관리 기술) 자율차･UAM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기술, 변화정보 

자동갱신 기술, 실내외 고정밀 연속측위 기술 등 생산･관리 체계 고도화 기술을 개발함(p.36-37)
 - (융복합 기술) 공간･비공간 정보 자동 연계 기술, 동적정보 초연결 기술, 대용량 데이터 경량화 

기술 등 정보 융복합 기술을 개발함(p.38-39)
 - (분석･활용 기술) 교통･재난대응 등 분야별 시뮬레이션 원천기술 및 공간지능(GeoAI) 혁신 

기술을 개발함(p.40)

- 다만, 국가공간정보 기본계획의 '혁신기술 개발' 과제는 디지털트윈, GeoAI, 

고정밀 측위 등 구체적인 기술 개발 목표를 제시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디지털 

기술수준'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목표② 데이터 시장)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추진 

내용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진 과제 목표를 달성에 적절한 수준으로 기여도가 

연계되어 있음

- 국가공간정보 기본계획의 추진과제들은 새로운 데이터 유통 플랫폼 구축, 데이터 

얼라이언스를 통한 민간시장 활성화 등 '데이터 시장' 규모를 직접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핵심 정책수단을 포함하고 있음

- 특히, 공간정보 자원의 생성과 유통, 활용, 생태계 조성에 이르는 다양한 정책을 

계획하고 있어 이러한 공간정보 데이터는 활용가치가 높은 데이터로서 시장수요가 

높은 데이터라는 점에서 데이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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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가 자율주행 연구개발 등 공간정보가 AI의 학습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목표(데이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되나 관련된 지표가 

중장기계획에는 미반영되어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검토보완이 필요

• 새로운 부가가치의 데이터 발굴, 유통 및 가공산업 활성화(p.8) 
 - (유통체계 구축) 이종데이터를 융합하는 NDT 기반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V-World 등 

유관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새로운 데이터 유통체계를 마련함(p.22)
 - (데이터 발굴 및 융합 지원) 마이 위치데이터 등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를 발굴하고, 수요맞춤형 

데이터 융합 가이드를 제공하여 활용성을 제고함(p.23)
 - (생태계 조성) 민간부문 데이터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민간이 참여하는 '데이터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데이터 거래사 제도 등과 연계하여 민간 데이터 활용 촉진 기반을 마련함(p.26)

- 다만, 공간정보 분야는 국내 데이터 산업의 일부분일 뿐 50조 원의 목표는 다중 

분야의 성장률을 합해야만 도달 가능한 수준이라 판단됨

- 또한,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프로젝트는 대부분 공공주도 

모델이 중심이라는 점에서 민간 데이터 시장의 성장으로 직접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됨

((C)과제 세부내용 간 연계성)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 3-2의 세부 

추진과제 내용과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추진 내용과의 

연계성

(3-2-2.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 및 신규 서비스 창출) 상세이행계획

으로서 적절한 수준의 연계성을 가짐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핵심과제인 '디지털 트윈 구축 및 활용'이 공간정보계획의 

비전 및 제1전략으로 설정되어 있어 계획의 목표와 방향성이 높은 수준으로 일치함

- (농업･제조･금융･서비스 등 1･2･3차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지원) 국가공간정보

정책 기본계획은 NDT 플랫폼 구축, 고부가가치 위치기반 데이터 발굴,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공급체계 구축, 최신기술을 활용한 공간정보 유통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 데이터, 클라우드, AI 인프라를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수단을 

제시하고 있음

-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트윈 활용 서비스 창출) 국가공간정

보정책 기본계획의 국가 차원의 디지털트윈 체계 구상 및 설계, 국가공간정보 

기반 도시 디지털트윈 가이드라인 마련, 국가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을 위한 

공간정보체계 고도화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요구하고 있는 “도로 교통망 지형, 

시설 건축물, 항만 등 디지털 트윈 구축”을 그대로 구현한 것임

- 이것은 미래 모빌리티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기술로서 KPS개발 

추진이 언급되어 있으며 공간정보는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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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국토의 디지털 전환(Dx)을 위한 혁신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분석 및 활용 기술 혁신(시뮬레이션 원천기술, GeoAI 개발), 사회문제 해결 

지원(스마트도시, 지능형 모빌리티)은 제조･물류 효율화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트윈 활용 사례를 구체화한 것으로써, 이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디지털 

트윈 활용 서비스 창출”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계됨

- 다만,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범위는 국가공간정보 중심에 한정되기 때문에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예시로 들고 있는 “양식생물 최적생장 정보”나 “금융 데이터 

인프라”처럼 공간정보 비의존 사업에 연계되는 직접적인 실행방안이 없음

• 1･2･3차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지원
 - (건설 디지털화) BIM, 3D 스캐닝 등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건설 도입에 따라 관련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디지털트윈을 활용함(p. 8, 12, 14)
 - (다양한 산업 지원) 디지털트윈을 스마트건설, 자율주행, AR/VR 게임, 메타버스 등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p.8)
•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트윈 활용 서비스 창출
 - (신산업 육성) 메타버스, 완전자율주행 지원을 위한 지형, 건물, 도로 등에 대한 3차원 공간정보 

구축을 추진함(p.15)
 - (디지털 트윈 활용) 디지털트윈을 통해 국토를 모니터링하고, 탄소제로, 재난재해, 교통 등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활용 모델을 발굴함(p.8, 13)
 - (서비스 창출) 디지털트윈 기반으로 국토변화 가상체험, 부동산 시뮬레이션, 건축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대국민･공공업무 혁신 서비스를 발굴 및 제공함(p.27)
 - (국민 생활 연계, 공공행정 혁신) 디지털트윈 기반으로 행정 및 정책결정을 과학화하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시범서비스를 구현함(p. 14, 27)

종합 검토 의견

(종합정리)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23~2027)은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과제 3-2와 전반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연계성을 보임

- 특히, 국가 차원의 디지털트윈 체계 구축, 공간정보 데이터 유통 및 활용 체계 

고도화, NDT 플랫폼 구축, 데이터 안심구역 운영 등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제시한 

세부 추진 전략과 직접적으로 대응함

-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공간정보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의 핵심 추진 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실행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

할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중장기 계획은 공간정보 기반 혁신 기술 개발, 인재양성 등을 통해 

디지털 기술수준을 제고하고, 데이터 시장을 성장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함

- 다만, 계획의 특성상 공간정보 분야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기본계획이 

포괄하는 전 ICT 및 산업 전반의 목표를 전방위적으로 충족하기에는 범위상 

제약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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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실효성과 과학기술기본계획과의 연

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함

- 현재의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공공주도 성격이 강하므로 민간 기업, 스타트업 

등이 공간정보를 활용해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확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제시된 제도적 장치를 보다 구체화하여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공간정보 데이터는 자율주행 연구개발의 학습데이터로서 자율주행 분야 

ICT 기술수준, 데이터 시장적 가치도 높다고 판단되나 기본계획의 목표(지표)와 

연계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의 목표(지표)가 식별되지 못해 이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함

- 공간정보 분야의 인재양성 목표(10만 명)는 매우 의욕적인 수치이므로,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교육훈련의 질적 관리 및 산업 현장 수요와의 정합성 확보가 

중요할 것이라 생각함

5) 검토결과 종합

주요/세부 계획의 내용과 연계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 과제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 (목표① 디지털 기술수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0과 국가물류 기본계획이 

AI 기술혁신과 첨단 스마트 기술을 통해 수준 향상과 연계

- (목표② 데이터 시장)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과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이 

데이터 활용 촉진과 유통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시장 확대 연계

<표 Ⅴ-21> 계획별 추진내용과 과학기술기본계획 3-2 추진과제 목표와의 연계

구분 중장기 계획 
추진과제 목표① 
디지털 기술수준

추진과제 목표② 
데이터 시장

주요 계획 대한민국 디지털전략 2.0 연계성 적절 연계성 부족

주요 계획 제1차 산업디지털전환 종합계획 연계성 부족 연계성 적절

세부 계획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연계성 부족 연계성 적절

세부 계획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 연계성 적절 연계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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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과제 3-2 내 중장기계획 연계도 조정

과제 3-2와 관련된 중장기계획의 연계성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림 Ⅳ-1]과 

같은 연계도 작성 

(연계맵 조정) 3-2 디지털전환 추진과제 추가 계획에 대한 상세이행계획별 

분석 결과 3개의 세부추진과제별로 구분되지 않는 계획 등 일부 위상 조정

* 연계맵 조정(주요 2, 세부 2, 기타 2 계획으로 조정)

추진과제 3-2 디지털전환의 범위를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2개 계획을 주요계획

으로 조정(제1차 산업디지털전환종합계획, 디지털전략2.0)

- 대한민국 디지털전략과 제1차 산업디지털전환종합계획은 세부추진과제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 포괄

추진과제 3-2 디지털전환의 범위를 일부 포괄하는 2개 계획을 세부계획으로 

조정(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은 세부추진과제 

3-2-2 관련 내용 포함

후속 계획 수립 등으로 추진과제의 상세이행계획 지정의 실효성이 낮은 2개 

계획은 기타 계획으로 조정

- 참고계획은 제6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디지털기반 산업혁신성장전략이 해당됨

[그림 Ⅴ-1]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3-2 추진과제 내 중장기계획 연계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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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별 종합 권고의견

(대한민국 디지털전략 2.0) 목표･시행 기간을 명확히 제시하고, 지속적 추진을 

담보할 법적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계획의 실효성 확보

(제1차 산업디지털전환 종합계획) 기본계획의 디지털 기술수준 향상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도록 목표･지표를 설정하여 연계성 강화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공공성이 강한 공간정보의 민간 활용･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확산 지원 정책 보완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 데이터 기반 신사업 모델 창출 및 거래 활성화 

정책을 반영해 데이터 시장 확대 목표 달성에 기여

대상 계획 계획별 종합 권고의견(요약)

대한민국 
디지털전략 

2.0
과기정통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0은 “AI G3 국가 대한민국 도약”을 비전으로 AI 기술 
혁신을 핵심 방향으로 하는 4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며 주요 추진내용이 
과학기술기본계획의 3-2 추진과제(디지털 전환기 선도적 대응을 통한 경제 
재도약)와 연계된 부분이 있음

▪다만 3-2 추진과제는 산업디지털전환에 집중하고 있는데, 동 계획은 산업은 
물론 일반사회나 문화 부문까지 매우 포괄적인 범위에 대한 디지털 전략을 다루고 
있어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다루기에 적절한 수준의 계획으로 
기능하기 어려울 수 있음

▪또한 해당 중장기계획은 법적 수립 근거가 부재한 비주기적 계획이고 대한민국 
디지털전략의 후속으로 2년 만에 재수립되었으나, 공개된 전문이 부재하며 현재 
유효하거나 향후 실효적인 후속계획이 수립될지 알 수 없음

▪3-2 추진과제의 상세이행계획으로 유효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목표와 
시행기간을 명확히 제시하고 지속적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수립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있는 후속계획 수립 추진 필요

제1차
산업디지털

전환 종합계획
부처합동
(산업부)

▪부제가 산업 AI내재화 전략인 동 중장기계획은, 산업 전반에 AI를 내재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공급산업 육성과 수요기업의 AI 활용 역량 제고하여 민간 
주도 디지털 전환(DX) 생태계 조성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어, 과학기술기본
계획 3-2 추진과제와 정합성이 매우 높음

▪그러나, 3-2 디지털전환 과제와 가장 동질적이고 핵심적인 주요계획으로서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직후 수립되었으므로 동일한 시행기간과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법정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은 물론 수립된 계획 원문에서도 시행기간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고 수립주기만 3년으로 규정

▪이에 따라, 중장기계획에서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행기간,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여 두 계획 간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

 -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도 디지털 전환 성과를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적절한 성과지표를 발굴 및 설정을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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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계획 계획별 종합 권고의견(요약)

제5차
국가물류
기본계획

(’21∼’30)
국토부

▪물류 신산업(생활물류, 콜드체인 등) 육성, 산업별 필요기술 도출 등 산업 혁신 
측면에서 연계성 존재하고, 서비스 중심 경제로 재편되는 흐름과 맞물려 전략 
방향이 유사하지만, 최신 신산업 요소(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등)가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연계성이 제한적

▪중소 물류기업 경쟁력 강화, 토탈 솔루션 제공 등 기업 특성 고려 지원책이 과기기본
계획의 기업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 취지와 부합하나, 물류 솔루션이 데이터 
통합에 국한돼 과학기술기본계획 3-2과제의 광범위한 디지털 기술 지원 범위를 
충족하지 못함

▪데이터 시장 확대라는 정량 목표와 직접 연계는 결여되어 있고, 기술수준도 
간접적인 기여만 가능

▪최신 디지털 전환 기술(디지털 트윈, AI, 메타버스 등)을 전략･세부 과제에 명시적
으로 포함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 범위를 데이터･플랫폼 지원을 넘어 신기술 
도입･활용 역량 강화 프로그램까지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 신사업 모델 창출 
및 거래 활성화 정책 반영 필요

제7차
국가공간정보
정책기본계획
(’23∼’27)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디지털트윈 KOREA 실현'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디지털 전환 선도' 목표를 공간정보 분야에서 구체화하여 연계됨

▪특히, 국가 차원의 디지털트윈 체계 구축, 공간정보 데이터 유통 및 활용 체계 
고도화, NDT 플랫폼 구축, 데이터 안심구역 운영 등의 내용은 직접적인 대응 
관계를 가지고 있음

▪중장기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량 성과지표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디지털 전환 
추진과제의 정량 목표와 직접적인 연계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추진내용으로 
보면 3-2추진과제의 목표 중 데이터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공간정보 데이터는 자율주행 연구개발의 학습데이터로서 자율주행 분야 ICT 기술
수준, 데이터 시장적 가치도 높다고 판단되므로, 데이터 품질확보가 필요하며, 
기본계획과 연계되는 성과지표 발굴이 필요

▪제시된 중장기계획은 공공주도의 성격이 강하므로 민간 기업, 스타트업 등이 
공간정보를 활용해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확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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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중장기계획 관련 선행 연구문헌 조사･분석

1.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정부 

중장기계획 관련 연구문헌 분석 

본절에서는 우리나라 정부 중장기계획 관련 다양한 연구문헌을 조사하여 어떠한 

관점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지 분석

정책분야에 관계없이 정부(관계부처 합동, 개별부처)에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선행연구 결과를 분석

다양한 분야의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고*, 정책분야에 상관없이 제시하는 문제

점과 개선방안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제시

* 박진 외, 2023; 민보경 외, 2022; 사지연･송민수, 2022; 양은진 외, 2022; 이광희･박준, 

2022; 권성훈･김나정, 2021; 변순천 외, 2021; 이정우 외, 2021; 최지선 외, 2021; 

김은아 외, 2020; 여영준 외, 2020; 조희선 외, 2020; 김흥범 편, 2019; 민보경 편, 

2019; 이채정 외, 2019; 허정호 편, 2019; 김호석 외, 2017; 채찬들･이종훈, 2017; 

성낙문 외, 2016; 문해주 외, 2010; 성지은, 2009; 김동건 외, 2006; 정회성 외, 2006 

(각 문헌별 요약은 부록 참조)

** ①계획 간 상하･횡적 연계성(일관성) 부족, ②계획 간 유사･중복성･타 계획과 상충가능성, 

③계획의 실효성 부족, ④계획 수립 후 집행실적(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체계 부족, ⑤계획수립을 

위한 객관적 근거기반 부족, ⑥예산계획 및 확보방안 미비, ⑦타 부처와의 협의･조정 어려움, 

⑧이해관계자의 참여부족, ⑨너무 많은 중장기계획 수립, ⑩환경변화 대응 부족 등

선행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정부 중장기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과학기술

분야와 그 외 타 분야를 구분하여 다음의 표와 같이 요약･제시

- 다음 표에서는 선행연구가 제시한 내용에 대해 문제점, 원인, 관련 내용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지만 실제로 항목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자 문제점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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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 문제점 ① 계획 간 상하･횡적 연계성 (일관성) 부족

분야 원인 관련 내용 해결방안

과기

분야

∙ 정권에 따라 중장기계획 

단절 문제(여영준 외, 2020)

∙ 과거에 해오던 사업이나 

정책이 전면적으로 재편･
재구성되는 문제가 반복

(이정우 외, 2021)

∙ 중장기계획 내 상위목표와 

하위목표 간 범위설정에서 

범위전도 발생(김흥범 편, 

2019)

∙ 계획 내 전략과 성과지표 

간의 상호연관성 부족

(김흥범 편, 2019)

∙ 단계별 목표설정의 정합성 검토, 정책환경 

분석내용이 정책목표 설정에 적절히 반영

되었는지 검토(여영준 외, 2020)

∙ 부처별 과학기술 관련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과학기술기본법]에 

담고 그 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부처별/분야별/지자체별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권성훈･김나정, 2021)

타

분야

∙ 개별 부처입장 차이(계획 

수립 시 예산부처의 미

참여, 개별부처의 제약

없는 계획 작성 의지), 

협의과정 문제(개별 계획의 

통합관리 시스템 부족)

(김동건 외, 2006)

∙ 부처별로 많은 법정계획 

수립(이광희･박준, 2022)

∙ 법정계획 연계수립체계 

부재(채찬들･이종훈, 

2017)

∙ 중장기계획이 지속적으
로 증가했으나 상·하위 계
획 간 관계가 불분명하고 
수립 주기의 불일치로 인
해 계획 간 조정이 어려워 
비일관성 유발(이채정, 
2024)

∙ 범부처 수준의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도입을 

통한 일관성 확보(이채정 외, 2020)

∙ 재원추계 및 충당방안 마련 현실화, 협의

절차 마련(김동건 외, 2006)

∙ 국가전략상 중요도가 높은 핵심 중장기 

법정계획에 대해서는 단임제 대통령이 함부로 

변경할 수 없도록 버적 보호장치 필요(이광희･
박준, 2022)

∙ 법정계획 신설 시, 관련 최상위계획에 부합

하지 않는 계획은 수립하지 못하게 통제

(이광희･박준, 2022)

∙ 법정계획 연계 수립체계 마련(상향식/하향식 

계획 항목 구분, 관련 조직운영)(채찬들･
이종훈, 2017)

∙ 불필요한 중장기계획 신설 억제. 수립 주기를 
최대한 일치시키거나 하위 계획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안 필요. 중장기계획 간 조정을 
위한 별도 조직 구성 필요성 검토.(이채정,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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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2> 문제점 ② 계획 간 유사･중복성･타 계획과 상충 가능성

분야 원인 관련 내용 해결방안

과기

분야

∙ 다수부처가 다양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권성훈･김나정, 

2021)

∙ 실태조사와 사전검토를 실시

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지만 개선방안의 반영 등 

활용에 관한 체계는 부재

(권성훈･김나정, 2021)

∙ 주요전략과 중점과제 및 

세부추진과제들 간 유사성 

미검토(김흥범 편, 2019)

∙ 사전검토와 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령에 보다 명확한 근거명시([과학기술

기본법]에 사전검토와 실태조사 추진근거 및 

반영책무를 명시)(권성훈･김나정, 2021)

타

분야

∙ 부문별 기존시책과 사업의 

사후적 반영관행 지속

(민보경 편, 2019)

∙ 법정계획 수립주기와 

대통령 재임기간의 불

일치로 인해 새 정부 국정

과제 추진과 법정계획의 

충돌문제 발생(이광희･
박준, 2022)

∙ 종합성 검토를 위한 연관계획의 기준과 

지침마련 필요(민보경 편, 2019)

∙ 법정계획 수립 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검토확인 절차 제도화, 신규 법정계획 수립 

시 기존 계획과의 중복성 사전검토와 심의

강화, 유사･중복 법정계획의 사후 정리절차 

제도화, 국가법정계획 목록작성 및 체계적 

관리, 법정계획 정합성 제고 및 유사중복 

조정(이광희･박준, 2022)

∙ 법정계획의 통합 방안(설문조사 결과 등에 

따른 법정계획의 통합방안 제시)(성낙문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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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3> 문제점 ③ 계획의 실효성 부족

분야 원인 관련 내용 해결방안

과기
분야

∙ 중장기계획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별 계획의 영향력 
감소(여영준 외, 2020)

∙ 중장기계획이 부처에서 수행
하는 R&D사업과 연관성이 
낮음(여영준 외, 2020)

∙ 정책적 우선순위와 계획 
간 상호연계성에 대한 고
려없이 중장기계획이 무
분별하게 수립됨(여영준 
외, 2021)

∙ 다수 부처가 연계하는 정책
추진에서 부처 간 연계 및 
조정과정 미흡

∙ 부처 간 시너지 효과창출 
부재

∙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
획의 주요 정책 문제 : 1) 
중장기계획의 낮은 자율
성과 미래 적응 한계 2) 
정책추진의 낮은 일관성 
및 연속성 한계 3)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집행상 부처 
간 낮은 연계성 4) 증거기
반 정책분석 및 평가체계
의 부재 5) 중장기계획의 
낮은 실효성(여영준 외, 
2021)

∙ 과거 계획의 성과/달성도의 체계적 검토와 평가를 
바탕으로 부처별 종합계획에 대한 활용도 증대
(여영준 외, 2020)

∙ 실효성이 낮은 중장기계획은 차기계획 미수립
(여영준 외, 2020)

∙ 범부처 종합계획 중에서 정부가 집중투자해야 
할 우선순위가 높은 과학기술분야에 대해서만 
세부계획 수립(여영준 외, 2020)

∙ 세부계획에 수행주체와 예산을 명시하여 실효성 
증가(여영준 외, 2020)

∙ 부처 간 협력체계 및 거버넌스에 대한 고려필요, 
부처간 협력 거버넌스 구성에 관한 내용도 중장
기계획에 포함(여영준 외, 2020)

∙ 환경 변화에 따른 계획 수정 보장. 공급자 
중심 구조 탈피. 부처 간 협력체계에 관한 
거버넌스 고려 필요. 정책학습 효과 강화 필
요. 중장기계획 내 목표-전략-과제 간 응집
성 강화 필요.(여영준 외, 2021)

타
분야

∙ 현실성 없는 이상적 계획안 
제시 및 장밋빛 청사진 계획 
수립관행의 지속(민보경 편, 
2019)

∙ 부처별 중장기 계획과 재정
운영 계획의 연계성 부족
(김동건 외, 2006)

∙ 부처별로 많은 법정계획이 
수립되어 법정계획 간 연계
성, 정합성, 일관성 문제로 
인한 계획의 실효성 저하
(이광희･박준, 2022)

∙ 활용되지 않고 준수하지도 
않음(박진 외, 2023)

∙ 대부분의 계획은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지속성도 없음

∙ 계획 내 목표를 뒷받침하는 정략적 정책지표 
제시, 부문별 전략 및 전략별 중점과제에도 
구체적인 계량지표 포함, 종합계획 목표 달성수
단을 위한 포괄적 가이드라인을 제시(민보경 
편, 2019)

∙ 각 부처 중장기 계획과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연계성 강화(김동건 외, 2006)

∙ 법정계획에 대한 이행점검 및 평가제도 도입, 
법정계획의 변경절차 법령화, 유관 행정기관 
협의절차 법령화, 국회보고 관련 절차 법령화
(이광희･박준, 2022)

∙ 환경계획과 국토･도시계획의 연계체계 마련, 
환경계획의 체계화와 연계성 강화 등(정회성 
외, 2006)

∙ 국회가 계획확정에 관여, 중요계획은 국회제출과 
상임위 보고 의무화(박진 외,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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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4> 문제점 ④ 계획 수립 후 집행실적(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체계 부족

분야 원인 관련 내용 해결방안

과기
분야

∙ 범부처 중장기계획에 대한 메타평가 강화, 
모니터링 제도 변화 필요(여영준 외, 2020)

∙ 범부처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을 체계적
으로 평가하고 공식적인 피드백 제공 제고
(여영준 외, 2020)

∙ 국가과학기술의 종합적 관점에서 정책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기본계획에도 반영(양은진 
외, 2022)

∙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사전검토 결과 
반영절차 도입(최지선 외, 2021)

∙ 사전검토를 통한 심층분석 결과 반영확인 
후 최종의기구에 제공(심정민 외, 2021)

타
분야

∙ 소관부처 및 부서별로 세부과제가 
수행됨에 따라 분절적으로 계획이 
수행,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기대효과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총괄적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체계 부족(허정호 편, 2019)

∙ 중장기계획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부재
(민보경 외, 2022)

∙ 관리체계 구축(부처의 자율관리 시스템, 분야
별 조정시스템, 총괄기관에 의한 관리 시스템)
(이광희･박준, 2022)

∙ 환류체계의 유기적 작용을 위한 종합계획-
도계획-지역계획으로 연결되는 업무상 흐름
이나 체계도, 중앙행정부처와 지자체 담당
부서의 정보를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민보경 
편, 2019)

∙ 통합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전담조직을 구축
하고 평가 등의 방법으로 성과지표 달성의 
유인을 높여 체계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함
(이채정 외, 2020)

∙ 사후관리 강화(계획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성낙문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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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5> 문제점 ⑤ 계획 수립을 위한 객관적 근거 기반 부족

분야 원인 관련 내용 해결방안

과기
분야

∙ 계획수립을 위한 분석자료의 
미흡(이채정 외, 2019)

∙ 정부연구개발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설문조사의 주관성
이나 작위성 문제(김흥범 편, 
2019)

∙ 동일한 계획 내 제시되는 
전략과 중점과제의 근간이 
되는 정책환경 분석시점
이나 분석주기의 차이로 
인한 파편화(김흥범 편, 
2019)

∙ 계획수립 절차의 타당성에 대한 체계적 정보제공
(여영준 외, 2020)

∙ 정책추진에서 발생한 경험과 성과에 대한 체계적 
검토와 학습내용을 다음 정책기획 단계에 반영
하는 환류체계 형성의 실질화 필요(이정우 외, 2021)

∙ 시스템적 관점에서 데이터와 증거기반 정책기획 
수반(이정우 외, 2021)

∙ 정책 인텔리전스 관점에서 해당 영역의 학습
내용이 정책기획 및 정책개발에 환류되는 것을 
강조(이정우 외, 2021)

∙ 미달성 과제를 도출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제 
성과목표 달성으로 이루어지도록 분석기능 및 
환류슈단 강화(양은진 외, 2022)

타
분야

∙ 실천계획에서 사업의 기대
효과를 제시하나 객관적 근거 
미흡(민보경 편, 2019)

∙ 미래예측과 중장기적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고려 부족
(허정호 편, 2019)

∙ 중장기계획의 성과관리체계에 행정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이채정 외, 2020)

<표 Ⅵ-6> 문제점 ⑥ 예산 계획 및 확보 방안 미비

분야 원인 관련 내용 해결방안

과기
분야

∙ 계획추진에 앞서 현실적으로 
해당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지 
불명확(이채정 외, 2019)

∙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시행
력을 확보하지 못해 기본
계획의 비전과 목표달성을 
못할 우려(김흥범 편, 2019)

∙ 과학기술적 대응이 필요한 국가적 미션을 제시
하고 이를 반영한 중장기 투자전략의 연도별 
투자방향 반영 확대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투자
방향의 관계설정 필요(변순천 외, 2021)

∙ 과학기술 중장기계획 상 예산계획안의 실효성 
제고(조희선 외, 2020)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과 예산과의 연계강화
(중장기계획의 연구개발 예산 및 사업과의 연계
강화)(심정민 외, 2021)

타
분야

∙ 재원조달방안 등이 미흡
하고 재원(예산)확보 및 
배분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민보경 편, 
2019)

∙ 계획 실효성 저하, 계획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 강화,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실효성 
저하(김동건 외, 2006)

∙ 법정계획 수립 시 재정
지출과 관련된 사전협의나 
관련절차의 미진행으로 
법정계획의 실효성을 담보
하지 못함(이광희･박준, 2022)

∙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와 정부 중장기계획의 
연계를 통해, 중장기계획이 연도별 재정사업
으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개별 재정사업의 
성과와 중장기계획의 목표달성이 어떻게 연계
되고 있는지 확인(민보경 외, 2022)

∙ 각 부처 중장기계획과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연계성 강화, 재원추계와 충당방안 마련의 현실
화와 협의절차 마련(김동건 외, 2006)

∙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법정계획의 연계(이광희･
박준, 2022)

∙ 재정계획은 기본계획이 아닌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단계에서 집계(사지연･송민수,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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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7> 문제점 ⑦ 타 부처와 협의･조정 어려움

분야 원인 관련 내용 해결방안

과기
분야

∙ 부처 개별로 담당하는 
분야별로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전략과 계획을 
기획･수립(이정우 외, 2021)

∙ 정책기획단계 및 실제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잠재적 갈등요소 및 
문제점을 고려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갈등
관리 전략이나 거버넌스 체계 구성이 필요
(이정우 외, 2021)

∙ 심의회의 컨트롤타워 기능강화를 위해 범부처 
심의기구의 관계 재정립(조희선 외, 2020)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의결대상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의 범위확대를 통한 범부처 
과학기술정책 종합조정체계 강화(최지선 외, 
2021)

타
분야

∙ 부처간은 물론 한 부처내 
부서간에도 협의없이 
주무과 단독으로 계획 
작성(박진 외, 2023)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가 충돌할 경우 갈등
조정절차나 원칙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민보경 
편, 2019)

∙ 단독으로 만들어진 계획은 
실효성 없음(박진 외, 2023)

∙ 근거법령에 관계끼관과의 협의절차가 없을 
시 제도화 추진, 유관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절차에 대한 법령화(이광희･박준, 2022)

∙ 거버넌스 구축(기관별 역할배분 명확화)
(성낙문 외, 2016)

∙ 출연연의 행정계획 담당자 네트워크가 역할
(박진 외, 2023)

<표 Ⅵ-8> 문제점 ⑧ 이해 관계자의 참여부족

분야 원인 관련 내용 해결방안

과기
분야

∙ 소수 전문가 중심의 정책
기획과 공급자 중심의 정책
기획, 폐쇄적 구조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정책수요 
미반영(이정우 외, 2021)

∙ 공급자(정부) 중심의 전책
추진에 따른 한계(여영준 
외, 2020)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수요 반영(여영준 외, 2020)

타
분야

∙ 이해관계자의 검토 부족
(민보경 편, 2019)

∙ 이해관계자의 합의과정에 
대한 내용부족(허정호 편, 
2019)

∙ 참여적 환경계획 수립 제도화(정회성 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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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9> 문제점 ⑨ 너무 많은 중장기계획 수립

분야 원인 관련 내용 해결방안

과기
분야

타
분야

∙ 법정계획 간 연계성･일관
성 문제, 법정계획 수립
주기와 대통령 재임기간의 
불일치로 인해 국정과제
와의 충돌문제, 재정지출 
관련 사전협의 미진행으로 
인한 법정계획의 실효성 
미비(이광희･박준, 2022)

∙ 유사･중복 법정계획의 사후 정리절차 제도화
(법정계획을 모니터링할 때 유사기능을 가진 
부처를 그룹화하고 그룹별 기존 법정계획의 
유사･중복을 검토하여 향후 법정계획 수립
시 반영), 법정계획 유사중복 조정(법정계획
의 통계합보다는 법정계획 간 정합성과 연계
성을 강화)(이광희･박준, 2022)

∙ 과도하게 수립되는 중장기계획 통폐합
(이채정 외, 2020)

<표 Ⅵ-10> 문제점 ⑩ 환경변화 대응 부족

분야 원인 관련 내용 해결방안

과기
분야

∙ 환경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목표와 추진전략 
등을 점진적으로 수정/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
수정을 보장(여영준 외, 2020)

타
분야

∙ 정책환경변화에 따른 법정계획 현황화 장치 
마련(계획의 지속성은 유지하되 필요 시 엄격한 
변경절차를 통해 전략변경, 근거법령 수정 
및 변경절차 규정)(이광희･박준, 2022)

<표 Ⅵ-11> 문제점 ⑪ 기타 사항

분야 원인 관련 내용 해결방안

과기
분야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과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기준]의 검토주체 불일치 
문제(규범 간 상충)를 해결하기 위해 검토주체 
일원화(권성훈･김나정, 2021; 최지선 외, 
2021)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등에서 심의대상이 
되는 중장기계획의 범위를 명확화(권성훈･
김나정, 2021)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심의회의 
심의대상 및 범위설정, 유형화와 비법정계획의 
개념 세분화 등(조희선 외, 2020)

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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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된 정부 중장기계획 관련 다양한 연구문헌에서 제시한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계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과학기술분야는 정책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
분석]을 매년 수행 중

그러나 여전히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에도 한계는 존재하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실제 계획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처 간, 조직 간 갈등조정 및 상충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부족(여영준 외, 2020; 이정우 외, 2021; 김흥범 편, 2019)

- 중장기계획이 다루는 주요 정책의제 및 목표의 발전방향이나 동적 진화과정을 

설명하지는 못하며,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의 현황분석에 그치거나(여영준 외, 

2020) 과학기술혁신분야 정책기획과 집행단계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정책문제를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한계(이정우 외, 2021) 

- 근거기반 정책기획 역량과 근거자료 부족 및 관련 계획의 당위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제시 미비하며(이정우 외, 2021; 여영준 외, 2020), 전기 중장기계획의 

성과 및 한계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분석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나 

연계성은 낮아, 이전 계획의 한계점과 문제점이 현재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함(이채정 외, 2019)

- 과학기술 중장기계획 심층검토를 통해 종료계획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지만 

정책평가가 아닌 적절성 분석에 그치며(변순천 외, 2021), 권고사항의 후속조치가 

실제 반영되고 있는지 사후추적은 실행되지 않고 있고(양은진 외, 2022) 사전검토 

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한 규정도 미비함(최지선 외, 2021)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의 사전검토와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반영체계가 미흡하여 계획 간 상충문제에 대한 조정도 어려움(권성훈･
김나정, 2021; 최지선 외, 2021)

- 계획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에 대한 고려가 

대체로 부족함(이정우 외, 2021; 여영준 외, 2020; 이채정 외, 2019; 김흥범 편, 

2019)

- 기본계획의 정량적 목표치에 대한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제시한 지표의 

목표치가 과학기술기본계획 정량목표와의 부합성이나 연계성을 검토하지 않음

(김흥범 편, 2019)

향후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를 조사하여 중장기계획 개선에 활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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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계획별 심층분석 세부 분석항목 체계 변천과정 분석

2016~2023년까지 수행된 계획별 심층분석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개편에 따라 계획군 심층분석으로 변경

기존 계획별 심층분석은 각 계획의 전주기적 분석을 통해 과학기술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각 정부 부처의 차기 중장기계획 수립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제시

계획별 심층분석의 세부 분석항목 체계의 변화 및 각 계획별 분석결과의 유형 

분석 등을 통해 향후 다시 각 중장기계획 혹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심층분석에 

대한 수요 발생 시 활용

가. 계획별 심층분석 개요

(1) 추진배경 

2016년 당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연계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계획별 심층분석을 도입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연계 강화방안｣ (’16.4월 국과심 운영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계획 수립 시에 실효성 

있는 정책목표 설정 및 이행･점검방안 마련이 중요

동시에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실제 정책목표 달성에 중요한 계획 이행과 점검, 

차기 계획 수립 시 보완에 대한 수요 발생

이에, 종료 예정 종합계획을 대상으로 계획의 ‘수립-시행-결과’ 과정의 전주기에 

걸쳐 해당 계획의 추진절차, 내용에 대해 점검･분석하고 차기계획 수립 시에 

도움이 될 컨설팅 의견 제시를 목표로 추진

(2) 분석방법

기술분야 종합계획, 예산이 일정 규모 이상, 종료시점이 2년 이내로 도래한 

종합계획 중 대상 계획을 선정하여 심층분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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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2> 심층분석 대상 선정기준

구  분 선정기준

계획 종료시점 - 2년 이내

계획 위상
- 기술･정책분야 종합계획
  ※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총괄계획 및 세부계획은 제외

참여부처 수 - 3개 부처 이상

기 타 - 환경변화에 따라 심층분석 필요성이 제기된 정책

계획 소관부처는 심층분석 양식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부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차기계획 수립에 대한 컨설팅 의견 제시

계획의 ‘수립-시행-결과’ 전주기에 걸쳐 해당 계획의 절차적 사항과 내용에 

대해 점검 및 분석

<표 Ⅵ-13> 분석 항목 및 세부내용

부문 분석항목 세부내용

수립

1. 정책수립의 타당성
- 계획 수립단계에서의 환경 분석 적절성

- 의견수렴 및 심의기구 구성･운영의 적절성

2. 정책 연계성 및 차별성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유관계획과의 연계성

3. 정책내용의 적절성
-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 추진전략 및 과제의 구체성

시행 4. 시행의 체계성

- 관리의 체계성

(관계부처 등과의 협조체계, 의견수렴 및 피드백 등 포함)

- 시행과정 중 발생한 환경변화 대응

- 시행계획 수립의 체계성

결과

5. 정책목표 달성도와 

차기계획 수립을 위한 

발전방안

- 정책목표 달성도 및 목표 달성 미흡 원인 분석

- 정책성과의 우수성 및 홍보

- 차기계획 수립을 위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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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획별 심층분석 세부 분석항목 체계의 연도별 변화

2015년(개편방안 내 분석항목(안))

3개 대분류, 7개 중분류, 18개 항목으로 구성

<표 Ⅵ-14> 심층분석 항목 정리_2015년

대분류 중분류 항목

수립

1. 정책수립의 타당성
- 계획 수립 전 환경분석 여부

- 의견수렴 및 심의여부

2. 정책연계성 및 차별성
- 상위계획간의 부합성

- 유사 계획간의 차별성, 연계성

3. 정책내용의 적절성

- 정책목표의 적절성

- 정책지표의 적절성

- 개별과제의 구체성･실효성

실행

4. 시행의 체계성　

- 관계부처 등과의 협조체계

- 과제･사업 관리의 체계성

- 계획실행 도중 발생한 환경변화 대응

- 시행계획 수립의 체계성　

5. 시행의 적절성
- 계획대비 자원확보 및 투입의 적절성

- 정책 및 규제 현황

결과

6. 정책목표 달성도

- 지표 달성도

- 지표 미달성 부분에 대한 원인

- 차기(후속) 계획 수립을 위한 개선방안

7. 정책 효과성 및 우수성
- 정책성과의 직･간접적 파급효과

- 정책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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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시범 실시)

3개 대분류, 7개 중분류, 18개 항목으로 구성

전년 대비 변경사항

- 대분류 ‘실행’ → ‘시행’ 명칭 변경

<표 Ⅵ-15> 심층분석 항목 정리_2016년

대분류 중분류 항목

수립

1. 정책수립의 타당성
- 계획 수립 전 환경분석 여부

- 의견수렴 및 심의여부

2. 정책연계성 및 차별성
- 상위계획간의 부합성

- 유사 계획간의 차별성, 연계성

3. 정책내용의 적절성

- 정책목표의 적절성

- 정책지표의 적절성

- 개별과제의 구체성･실효성

시행

4. 시행의 체계성

- 관계부처 등과의 협조체계

- 과제･사업 관리의 체계성

- 계획실행 도중 발생한 환경변화 대응

- 시행계획 수립의 체계성　

5. 시행의 적절성
- 계획대비 자원확보 및 투입의 적절성

- 정책 및 규제 현황

결과

6. 정책목표 달성도

- 지표 달성도

- 지표 미달성 부분에 대한 원인

- 차기(후속) 계획 수립을 위한 개선방안

7. 정책 효과성 및 우수성
- 정책성과의 직･간접적 파급효과

- 정책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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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개 대분류, 7개 중분류, 18개 항목으로 구성

전년 대비 변경사항

- 항목 전반에 걸쳐 용어 및 범위 명확화

- ‘정책목표의 적절성’과 ‘정책지표의 적절성’ 통합하여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으로 변경

- ‘개별과제의 구체성･실효성’에 추진전략을 추가하여 ‘추진전략 및 과제의 구체성’

으로 변경

- 협조체계의 범위 확대 및 명확화를 통해 ‘관계부처 등과의 협조체계’를 ‘관계부처･
기관의 협조체계, 국민, 민간 등의 피드백 여부’로 변경

<표 Ⅵ-16> 심층분석 항목 정리_2017년

대분류 중분류 항목

수립

1. 정책수립의 타당성
- 계획 수립단계에서의 환경 분석의 적절성

- 의견수렴 및 심의기구 구성･운영의 적절성

2. 정책연계성 및 차별성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유관계획과의 연계성

3. 정책내용의 적절성
-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 추진전략 및 과제의 구체성　

시행

4. 시행의 체계성

- 관계부처･기관의 협조체계, 국민, 민간 등의 피드백 여부

- 과제･사업의 관리(Monitoring & Consulting)의 체계성

- 계획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 시행계획 수립의 체계성

- 시행계획 수립 및 확정의 체계성

5. 시행의 적절성
- 계획 대비 자원 확보 및 투입의 적절성

- 정책 및 성과 홍보

결과

6. 정책목표 달성도

- 정책목표 달성도

- 목표 달성 및 미달성 부분에 대한 원인

- 차기(후속)계획 수립을 위한 개선방안

7. 정책 효과성 및 우수성
- 정책성과의 직･간접적 파급효과

- 정책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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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개 대분류, 5개 중분류, 12개 항목으로 구성

전년 대비 변경사항

- 삭제 : 중분류 1개, 항목 2개

∙ 중분류 ‘시행의 적절성’ 삭제

∙ 항목 ‘시행계획 수립 및 확정의 체계성’ 삭제

∙ 항목 ‘정책성과의 직･간접적 파급효과’ 삭제

- 항목 통합

∙ ‘관계부처 등과의 협조체계’를 ‘관계부처･기관의 협조체계, 국민, 민간 등의 피드백 여부’ +

‘과지･사업의 관리(Monitoring & Consulting)의 체계성’ → ‘관리의 체계성(관계부처 

등과의 협조체계, 의견수렴 및 피드백 등 포함)

∙ ’정책목표 달성도‘ + ’목표 달성 및 미달성 부분에 대한 원인‘ → ’정책목표 달성도 

및 목표 달성 미흡 원인 분석‘ : 통합 및 ’미달성‘ 부분 삭제

- 수정

∙ ’정책 우수성‘ → ’정책 성과의 우수성 및 홍보‘ : 홍보 추가

<표 Ⅵ-17> 심층분석 항목 정리_2018년

대분류 중분류 항목

수립

1. 정책수립의 타당성
- 계획 수립단계에서의 환경 분석의 적절성

- 의견수렴 및 심의기구 구성･운영의 적절성

2. 정책연계성 및 차별성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유관계획과의 연계성

3. 정책내용의 적절성
-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 추진전략 및 과제의 구체성　

시행 4. 시행의 체계성　

- 관리의 체계성(관계부처 등과의 협조체계, 의견수렴 및 
피드백 등 포함)

- 시행과정 중 발생한 환경변화 대응

- 시행계획 수립의 체계성

결과 5. 정책목표 달성도

- 정책목표 달성도 및 목표 달성 미흡 원인 분석

- 정책 성과의 우수성 및 홍보

- 차기계획 수립을 위한 개선방안

2019년, 2020년

3개 대분류, 5개 중분류, 12개 항목으로 구성

2018년 이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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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 계획별 심층분석 세부 분석항목 변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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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획별 심층분석 결과 유형 분석

계획별 심층분석의 세부 분석항목은 초기 7개에서 최종 5개로 조정되었고, 

최근 분석항목을 기준으로 분석결과를 유형화하여 분석

각 세부 분석항목의 결과는 ‘우수한 점’과 ‘개선 및 발전사항’의 동일하게 

구분하여 도출되고 있어 항목별 결과 유형을 구분하여 분석

- ‘우수한 점’은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면(positive)을, ‘개선 및 발전사항’은 모자라거나 

부족한 면(negative)의 평가를 의미하므로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혼선의 여지가 

적을 것으로 판단됨

연도별 변화는 분석하지 않음

정성 평가 기반 2단계의 간소화를 통해 키워드 도출하여 분석

서술형 결과 중 주요사항 도출하여 정리

- 예) 계획 수립단계에서의 환경분석과 의견 수렴과정, 심의기구 구성･운영 등 

절차적인 사항은 대체로 적절히 수행됨 → 의견 수렴, 심의기구 운영 등 절차 

사항

주요사항을 키워드 중심으로 재정리

- 의견 수렴, 심의기구 운영 등 절차 사항 → 의견 수렴, 심의기구

도출된 키워드에 대한 빈도 분석 실시

- 해당 키워드의 출현 빈도를 산출하여 주요 응답유형 도출

- 중분류별 유형 정리

(1) 정책수립의 타당성

우수한 점

‘환경 분석’ 8회, ‘의견 수렴’ 5회, ‘회의체’ 4회, ‘심의기구’ 3회 등

그 외 ‘추진체계’와 ‘부처별 계획’이 각 1회씩 출현

‘의견 수렴’과 ‘회의체’의 역할이 유사함을 고려하면 이 중분류의 우수한 점으로 

다양한 형태의 의견 수렴 및 산업, 기술, 정책 등 계획 관련 환경 분석이 

주로 제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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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8> 정책수립의 타당성_우수한 점

키워드 빈도

환경 분석 8

의견 수렴 5

회의체 4

심의기구 3

추진체계 1

부처별 계획 1

개선 및 발전사항

‘의견 수렴’ 6회, ‘환경 분석’ 6회, ‘회의체’ 2회 등

‘이해관계 반영’, ‘시기 조정’, ‘홍보’, ‘심의기구’, ‘참여 유도’, ‘연계 강화’, 

‘환경 변화 반영’, ‘운영 개선’ 등이 각 1회씩 출현

‘환경 변화 반영’은 큰 범주로 환경 분석에 포함시키고, ‘회의체’와 ‘의견 수렴’의 

역할이 유사하므로 이 중분류는 의견 수렴 및 환경 분석 강화의 두 개 키워드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표 Ⅵ-19> 정책수립의 타당성_개선 및 발전사항

키워드 빈도

의견 수렴 6

환경 분석 6

회의체 2

이해관계 반영 1

시기 조정 1

홍보 1

심의기구 1

참여 유도 1

연계 강화 1

환경 변화 반영 1

운영 개선 1

‘의견 수렴’과 ‘환경 분석’이 주요 키워드로 도출됨

두 항목 모두 ‘의견 수렴’과 ‘환경 분석’이 주요 키워드로 도출됨



- 229 -

Ⅵ. 중장기계획 관련 선행 연구문헌 조사･분석

우수한 점에서는 수립 과정에서 의견 수렴 및 환경 분석을 시행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고 개선사항에서는 향후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및 환경 분석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2) 정책연계성 및 차별성

우수한 점

‘연계’ 9회, ‘일관성’ 2회를 제외하면 ‘위상 확립’, ‘환경 분석’, ‘부처별 역할 

분담’, ‘환경 변화 반영’이 각 1회씩 출현

<표 Ⅵ-20> 정책연계성 및 차별성_우수한 점

키워드 빈도

연계 9

일관성 2

위상 확립 1

환경 분석 1

부처별 역할 분담 1

환경 변화 반영 1

개선 및 발전사항

‘연계’ 12회, ‘계획 위상’ 3회, ‘일관성’ 3회, ‘환경 분석’ 3회, ‘방향성 제시’ 

2회 등으로 연계가 가장 많이 출현

‘특화’, ‘생태계 구축’, ‘타 분야 협력’, ‘역할 조정’, ‘시기 조정’, ‘계획별 역할 분담’, 

‘관계 정립’, ‘환경 변화 반영’, ‘효율성’, ‘차별화’가 각 1회씩 출현

분석 대상 계획의 타 계획과의 연계, 계획의 위상과 이에 따른 역할에 관한 

의견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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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21> 정책연계성 및 차별성_개선 및 발전사항

키워드 빈도

연계 12

계획 위상 3

환경 분석 3

일관성 3

방향성 제시 2

특화 1

생태계 구축 1

타 분야 협력 1

역할 조정 1

시기 조정 1

계획별 역할 분담 1

관계 정립 1

환경 변화 반영 1

효율성 1

차별화 1

‘연계’가 주요 키워드로 도출됨

우수한 점과 개선 및 발전사항 모두에서 ‘연계’가 주요 키워드로 도출됨

개선 및 발전사항에서는 계획의 위상, 역할 등에 관한 의견이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었음

(3) 정책내용의 적절성

우수한 점

환경 분석 8회(‘환경 분석’, ‘체계적 분석’, ‘환경 변화 반영’ 포함), 목표 및 

지표 3회(‘정량적 목표’, ‘정량적 지표’, ‘세부 지표’ 포함), 자원 투입(‘투자 

계획’, ‘예산 제시’ 포함) 3회로 주요 키워드 도출

‘질적 성장’, ‘전략 도출’, ‘절차’, ‘과제 세분화’, ‘기술로드맵’, ‘일관성’ 등이 

각 1회씩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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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22> 정책내용의 적절성_우수한 점

키워드 빈도 키워드_하위 빈도

환경 분석 8

환경 분석 6

체계적 분석 1

환경 변화 반영 1

목표 및 지표 3

정량적 목표 1

정량적 지표 1

세부지표 1

자원 투입 3
예산 제시 2

투자 계획 1

부처별 역할 분담 3

과제 세분화 1

기술로드맵 1

일관성 1

전략 도출 1

절차 1

지원체계 구축 1

질적 성장 1

개선 및 발전사항

목표, 지표 설정 15회(‘목표, 지표 설정’, ‘목표 구체화’, ‘지표-목표 연계’, ‘지표 

개발’, ‘성과 점검 가능 목표’, ‘구체적 지표’, ‘대상, 지표 명확화’, ‘포괄적 목표 

설정’, ‘합리적 목표’ 포함)로 목표 및 지표 설정에 관한 의견이 절대다수를 이룸

‘방향성 제시’, ‘전략 수립’이 각 2회로 소수 의견을 이룸

그 외 ‘성과 관리’, ‘전략 구체화’, ‘효율적 추진체계’, ‘원인 분석’, ‘지표 점검 

어려움’, ‘주체 명확화’, ‘신규과제 발굴’, ‘범위 조정’, ‘과제 일관성’, ‘효율성’ 

등이 각 1회씩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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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23> 정책내용의 적절성_개선 및 발전사항

키워드 빈도 키워드_하위 빈도

목표, 지표 설정 16

목표, 지표 설정 4

목표 구체화 3

지표-목표 연계 3

구체적 지표 1

대상, 지표 명확화 1

성과 점검 가능 목표 1

지표 개발 1

포괄적 목표 설정 1

합리적 목표 1

과제 일관성 1

방향성 제시 2

범위 조정 1

성과 관리 1

신규과제 발굴 1

원인 분석 1

전략 구체화 1

전략 수립 2

주체 명확화 1

지표 점검 어려움 1

효율성 1

효율적 추진체계 1

‘환경 분석’, ‘목표, 지표 설정’이 주요 키워드로 도출됨

우수한 점에서는 기술, 산업, 정책 등 계획에 관한 환경 분석이 주요 키워드로 

도출되었음

개선사항에서는 목표 및 지표의 설정, 연계 등 목표 및 지표와 관련된 의견이 

주를 이뤘고 소수 의견으로 ‘방향성 제시’, ‘전략 수립’ 등이 제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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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행의 체계성

우수한 점

‘의견 수렴’ 4회, ‘환경 변화 반영’ 3회, ‘소통’ 2회 등이 도출되었고 ‘R&D 

조정 기능’, ‘수립체계 점검’, ‘실적 점검’, ‘추진현황 점검’, ‘체계적 추진’, 

‘협조체계’, ‘수행 대응 체계’, ‘부처 간 협업’ 등이 각 1회씩 도출됨

‘의견 수렴’과 ‘소통’이 계획 시행 과정에서 외부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실적 점검’, ‘추진현황 점검’, ‘체계적 추진’ 등이 계획 추진 

현황 점검으로 유사 성격을 가짐

‘의견 수렴’과 ‘환경 변화 반영’과 같은 계획 외부의 정보 획득과 반영 그리고 

계획 시행 과정의 현황과 실적 점검이 주요 의견으로 제기되었음

<표 Ⅵ-24> 시행의 체계성_우수한 점

키워드 빈도

의견 수렴 4

환경 변화 반영 3

소통 2

R&D 조정 기능 1

수립체계 점검 1

실적 점검 1

추진현황 점검 1

체계적 추진 1

협조체계 1

수행 대응 체계 1

부처 간 협업 1

개선 및 발전사항

‘환경 변화 반영’ 4회, ‘효율성’, ‘일관성’, ‘실적 점검’이 각 3회, ‘의견 수렴’, 

‘심의 절차’가 각 2회로 도출됨

‘정책 지원’, ‘시기 조정’, ‘체계 검토’, ‘기존 계획활용’, ‘연계성’ 등이 각 1회씩 

도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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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25> 시행의 체계성_개선 및 발전사항

키워드 빈도

환경 변화 반영 4

효율성 3

일관성 3

실적 점검 3

의견 수렴 2

심의 절차 2

정책 지원 1

시기 조정 1

체계 검토 1

기존 계획 활용 1

연계성 1

항목별 다양한 의견이 도출됨

우수한 점에서 ‘의견 수렴’, ‘환경 변화 반영’, ‘계획 추진 현황 점검’, ‘소통’ 

등이 제기되었음

개선사항에서는 ‘환경 변화 반영’, ‘효율성’, ‘일관성’, ‘실적 점검’ 등이 제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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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목표 달성도와 차기계획 수립을 위한 발전방안

우수한 점

‘목표, 성과 달성’ 6회(성과, 목표 달성 노력, 실적 달성 유도, 성과 창출 포함), 

‘홍보’ 4회, ‘생태계 조성’ 2회 등을 포함해 ‘목표 향상’, ‘측정가능 목표’, 

‘회의체’, ‘수립 체계’, ‘실적 점검’, ‘예산’, ‘목표 점검’, ‘계획 수정’ 등의 키워드가 

도출됨

<표 Ⅵ-26> 정책목표 달성도와 차기계획 수립을 위한 발전방안_우수한 점

키워드 빈도 키워드_하위 빈도

목표, 성과 달성 6

목표 달성 노력 3

성과 1

성과 창출 1

실적 달성 유도 1

홍보 4

생태계 조성 2

계획 수정 1

목표 점검 1

목표 향상 1

수립 체계 1

실적 점검 1

예산 1

측정가능 목표 1

회의체 1

개선 및 발전사항

‘지표 설정 관련’ 4회(정량 지표, 지표 설정, 지표 적절성 분석 포함), ‘원인 분석’ 

4회, ‘관리 체계 관련’ 3회(관리 체계 개선, 점검 체계, 환류 체계 포함) 도출

‘목표 설정’, ‘개선방안 반영’, ‘실적 점검’, ‘홍보’, ‘성과 분석 관련’(성과 측정 

근거, 성과 분석 포함) 등이 각 2회씩 도출 되었고 ‘환경 분석’ 외 8개 키워드가 

각 1회씩 도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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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27> 정책목표 달성도와 차기계획 수립을 위한 발전방안_개선 및 발전사항

키워드 빈도 키워드_하위 빈도

지표 설정 관련 4

지표 설정 2

정량 지표 1

지표 적절성 분석 1

원인 분석 4

관리 체계 관련 3

관리 체계 개선 1

점검 체계 1

환류 체계 1

성과 분석 관련 2
성과 분석 1

성과 측정 근거 1

개선방안 반영 2

목표 설정 2

실적 점검 2

홍보 2

가이드라인 제시 1

연구모델 1

연계 1

인력수급 기반 차기계획 수립 필요 1

일관성 1

지원방안 1

타 부처 참여 유도 1

투입요소 관리 1

환경 분석 1

우수한 점으로 ‘목표 성과 달성’과 ‘홍보’가, 개선사항으로 ‘지표 설정 관련’, 

‘원인 분석’, ‘관리 체계 관련’ 등이 주요 키워드로 도출됨

우수한 점으로 ‘목표 성과 달성’과 ‘홍보’가 주요 키워드로 도출되었고 그 외 

키워드는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개선사항으로 총 17개 키워드가 도출되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그 중 

‘지표 설정 관련’, ‘원인 분석’, ‘관리 체계 관련’ 등 3개 키워드의 빈도가 

타 키워드에 비해 소폭 높아 주요 키워드로 판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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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석항목별 결과

<표 Ⅵ-28> 응답 유형 정리_주요 키워드

 중분류

유형

정책수립의
타당성

정책연계성
및 차별성

정책내용의
적절성

시행의
체계성

정책목표
달성도와
차기계획

수립을 위한
발전방안

우수한 점
∙ 의견 수렴
∙ 환경 분석

∙ 연계
∙ 환경 분석
∙ 목표 및 지표
∙ 자원 투입

∙ 의견 수렴
∙ 환경 변화 반영
∙ 계획 추진 현황 

점검
∙ 소통

∙ 목표 성과 달성
∙ 홍보

개선 및
발전사항

∙ 의견 수렴
∙ 환경 분석

∙ 연계
∙ 계획의 위상, 역할

∙ 목표, 지표 설정

∙ 환경 변화 반영
∙ 효율성
∙ 일관성
∙ 실적 점검

∙ 지표 설정 관련
∙ 원인 분석
∙ 관리 체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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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현황 (’24. 12월 기준)

순번 주관부처 계획명
시작
연도

종료
연도

분류 분야 위상 근거법령
시행
계획

제출
여부

다부처
여부

최종확정기구

1 과기정통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3 2027 총괄 총괄 총괄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O O O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 과기정통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3 2027 총괄 총괄 총괄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2 O O X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3 과기정통부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2023 2032 주요 생명･의료 종합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 O O O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4 과기정통부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관리활용 
기본계획

2020 2025 세부 생명･의료 세부
생명연구 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
O O O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5 과기정통부 제4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 2023 2027 세부 생명･의료 세부 뇌연구촉진법 제5조 O O O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6 과기정통부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2023 2032 주요 에너지･환경 종합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5조

O O O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7 과기정통부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2022 2026 세부 에너지･환경 종합 원자력진흥법 제9조 O O O 원자력진흥위원회

8 과기정통부
제4차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
2022 2026 세부 에너지･환경 세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 O O O 국가핵융합위원회

9 과기정통부 제3차 방사선 진흥계획 2022 2026 - 에너지･환경 세부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3조 O O X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10 과기정통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022 2027 주요 ICT･융합 종합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X X O 정보통신전략위원회

11 과기정통부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2021 2025 주요 ICT･융합 세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X X O 정보통신전략위원회

12 과기정통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2024 2028 - ICT･융합 세부 전파법 제8조 O X X 경제관계장관회의

13 과기정통부
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
2023 2027 주요 ICT･융합 종합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 O O O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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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주관부처 계획명
시작
연도

종료
연도

분류 분야 위상 근거법령
시행
계획

제출
여부

다부처
여부

최종확정기구

14 과기정통부 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2021 2030 세부 ICT･융합 세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4조 O O O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5 과기정통부 제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2023 2027 주요 기초･기반 종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O O O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6 과기정통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2차 

기본계획
2022 2030 세부 기초･기반 세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O O X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17 과기정통부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23 2027 주요 기초･기반 종합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 O O O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8 과기정통부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2021 2025 세부 기초･기반 세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X X X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자문회의 보고)

19 과기정통부 제3차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 2020 2025 주요 기초･기반 종합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 O O X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 과기정통부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2021 2025 주요 기초･기반 종합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4조

O O O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인적자원위원회

21 과기정통부
제4차 연구실안전환경조성 

기본계획
2023 2027 세부 기초･기반 세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O O X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22 과기정통부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2024 2028 세부 기초･기반 세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O O O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3 과기정통부
제2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
2022 2026 세부 기초･기반 세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O O O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4 과기정통부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2022 2026 주요 기초･기반 종합 지식재산 기본법 제8조 O O O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5 과기정통부
제3차 국가연구시설 

장비운영·활용 고도화계획
2023 2027 세부 대형연구시설 세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O O O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6 과기정통부
제3차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
2023 2027 주요 대형연구시설 세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O O O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27 과기정통부 제5차 과학관육성 기본계획 2024 2028 세부 대형연구시설 세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O O X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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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주관부처 계획명
시작
연도

종료
연도

분류 분야 위상 근거법령
시행
계획

제출
여부

다부처
여부

최종확정기구

28 과기정통부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2021 2025 주요 정책･평가 세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O O X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9 과기정통부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2021 2025 주요 정책･평가 세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O O X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30 과기정통부
제3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
2023 2027 주요 정책･평가 종합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6 O O O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31 과기정통부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2022 2026 세부 정책･평가 세부 연구산업진흥법 제4조 O O O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32 과기정통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2024 2028 주요 ICT･융합 종합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O O O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33 산업부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 2024 2028 주요 총괄 총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5조 O X X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34 산업부 제5차 에너지기술 개발계획 2024 2033 주요 에너지･환경 종합 에너지법 제11조 O X O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35 산업부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2020 2034 세부 에너지･환경 세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
O O O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36 산업부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2020 2024 - 기계･소재 종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
O X O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37 산업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 2021 2025 세부 기계･소재 세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O X O 국무회의

38 산업부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2024 2028 세부 기계･소재 세부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5조
O X O 로봇산업정책심의회의

39 산업부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기본계획
2023 2027 주요 국방 세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4조

O O O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40 산업부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21 2025 주요 기초･기반 종합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 O O O
국가표준심의회
(자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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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확정기구

41 농식품부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2020 2024 주요 생명･의료 종합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5조 O O O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42 농식품부 제9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2022 2026 - 생명･의료 세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5조 O O O 농업기계화정책심의회

43 농식품부 제4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2023 2027 - 생명･의료 세부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 O O X 식품산업진흥심의회

44 농식품부 제3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 2023 2027 - 생명･의료 세부 종자산업법 제3조 O X O 농식품부 장관

45 농식품부
제3차 농림축산검역기술 

개발사업 중장기계획
2024 2028 세부 생명･의료 세부 - O X X

농림축산검역본부 
기획전문위원회

46 국토부
제2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2023 2032 세부 공공･우주 종합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4조 O O X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47 국토부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2023 2027 세부 공공･우주 세부 건설기술진흥법 제3조 O X X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48 국토부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2024 2028 세부 공공･우주 세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X X O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49 해수부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기본계획
2023 2027 주요 공공･우주 종합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5조 O O X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해양수산발전위원회

50 해수부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 2023 2027 세부 공공･우주 세부 극지활동 진흥법 제6조 O O O 국무회의

51 해수부
제4차 남극연구활동진흥 

기본계획
2022 2026 세부 공공･우주 세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O O O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52 복지부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2023 2027 주요 생명･의료 종합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4조 O O O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53 복지부
제1차 첨단재생의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
2021 2025 주요 생명･의료 종합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O O O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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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확정기구

54 복지부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2021 2025 세부 생명･의료 세부 한의약육성법 제6조 O O O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55 환경부
제5차 환경기술･환경산업･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
2023 2027 주요 에너지･환경 종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조, 제27조

O O O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56 환경부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2024 2028 세부 에너지･환경 세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X X X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57 기상청 제4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 2023 2027 세부 에너지･환경 종합 기상법 제5조 O O X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58 기상청
제2차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
2023 2027 세부 에너지･환경 세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4조

X X X 지진관측경보협의회

59 기상청
제3차 기상산업진흥 수정 

기본계획
2023 2027 - 에너지･환경 세부 기상산업진흥법 제4조 O O O 기상청주요정책협의회

60 농진청
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2023 2032 세부 생명･의료 세부

농촌진흥법 제5조,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3조

O O X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61 농진청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2021 2025 세부 생명･의료 세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O O X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역특화작목위원회

62 농진청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2022 2026 세부 생명･의료 세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O O X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63 원안위 제3차 원자력안전 종합계획 2022 2026 세부 에너지･환경 종합 원자력안전법 제3조 O O X 원자력안전위원회

64 산림청 제2차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 2018 2027 세부 생명･의료 세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O O X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65 산림청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2023 2027 세부 에너지･환경 세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
O O X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66 행안부
제4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2023 2027 주요 공공･우주 종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의2

O O O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안전정책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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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

 -

순번 주관부처 계획명
시작
연도

종료
연도

분류 분야 위상 근거법령
시행
계획

제출
여부

다부처
여부

최종확정기구

67 문체부 제4차 문화기술 R&D 기본계획 2023 2027 - ICT･융합 세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4조 O O X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68 국방부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2023 2027 주요 국방 종합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 O O X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69 중기부
제5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2024 2028 주요 정책･평가 종합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 O X O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70 식약처
제2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

2021 2025 세부 생명･의료 세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혁신법 제5조

O O X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71 질병청
제3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2022 2026 세부 생명･의료 세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O O O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72 해경청
제1차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2021 2025 - 공공･우주 종합

해양경찰법 제21조,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제3조
O O X 해양경찰위원회

73 국가유산청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
2021 2025 - ICT･융합 세부 문화재보호법 제6조, 제6조의2 O O X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74 경찰청
제2차 치안 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2024 2028 세부 공공･우주 세부

경찰법 제33조, 치안 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제3조

O O O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75 우주항공청 제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2023 2027 주요 공공･우주 종합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 O O O 국가우주위원회

76 우주항공청 제2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2024 2033 세부 공공･우주 세부 우주개발진흥법 제15조 O X O 국가우주위원회

77 우주항공청 제3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 2024 2028 세부 공공･우주 세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의3 O X O 국가우주위원회

78 우주항공청 제3차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 2021 2030 세부 공공･우주 세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3조 O X O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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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중장기계획 관련 선행연구 내용 분석

1. 성지은(2009). 「정책통합의 의의와 과학기술혁신정책 통합을 위한 과제」.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 각종 중장기 계획이 정책기획의 하나로 수립되나 미래에 대한 예측과 합의에 기반하지 

않은 채 행정관료와 소수의 전문가로 구성된 TFT팀에 의해 폐쇄적･단기적으로 양산

- 새롭거나 세련된 정책의제는 모두 담겨지는 백화점식 정책이며, 장밋빛 미래상만을 

제시하는 전형적인 레토릭 성격

- 계획이 계획에 머무를 뿐 계획과 실천이 따로 진행되면서 계획의 실효성 미확보 문제

- 계획간 상하/횡적 연계성, 유사･중복성, 실효성 등을 심층적으로 점검 분석할 수 

있는 체계 미흡

- 계획 수립 후 집행실적 및 성과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함

- 계획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계획 간 연계를 높이고 계획간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성

-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수립･확정하는 중장기 계획에 대한 국과위 사전 검토･심의기능 

강화를 통해 계획 간 체계적인 연계성 확보

- 정부와 민간, 다양한 이해집단이 참여하는 TFT와 플랫폼을 형성･운영할 필요성

2. 이채정 외(2019).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실시 방안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 과학기술분야 10개 중장기계획 분석결과

- 중장기계획 수립절차 소결 : ①대체로 법적근거를 갖고 작성주체 및 추진경위를 

기술하고 있으나 절차적 측면에 대한 정보의 구체성 수준이 다름. 계획수립에 대한 

정보제공은 계획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 및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자세한 

정보제공이 필요함, ②분석한 계획은 해당 계획과 관련된 계획이나 정부조직에 대해 

추진과제별로 피상적으로 기술만 함. 추후에는 각 중장기계획과 관련된 계획들 간의 

연관관계를 도표나 정부조직 간 유기적 구조를 도식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③이전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나 한계점에 대한 검토는 잘 이루어지나 해당 계획이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고려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다른 상위계획 수립 시 상충/중

복될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계획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함

- 과학기술분야 쟁점 : ①개별계획은 추진경위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전 계획과의 맥락성을 

검토하여 해당 계획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며,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해당계획의 수립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제공이 필요함, ②관련

계획에 대한 미검토로 인한 중복투자문제, 타 계획과의 충돌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하위 

연관계획을 도식화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중복투자 및 예산낭비를 피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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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함, ③중장기계획 이해관계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계획의 대국민 수용성이나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④목표의 모호성 개선(목표와 비전의 구분이 어려우며, 하위 

추진전략 및 과제도출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측정가능한 목표가 필요함), ⑤추진가능

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예상되는 예산규모, 부처별 협조방안 및 예상되는 한계점을 

제시하지 않음), ⑥수립에 활용된 구체적인 자료표기와 분석방법 등의 제시가 필요함

3. 민보경 편(2019). 「정주여건분야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예비연구」. 국회미래연구원.

- 구성 및 수립절차 측면의 시사점

- 부문별 기존시책과 사업의 사후적 반영관행 지속, ‘장기종합발전계획’ 위주의 계획 

내용, 최상위 지침 성격의 계획내용 미흡, 현실성 없는 이상적 계획안 제시, 장밋빛 

청사진 계획 수립관행의 지속이 내용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제도 운영상 문제점

으로는 형식적 제도운영, 하위계획에 대한 지원미흡 등이 제시

- 종합성 검토를 위한 연관계획의 기준과 지침마련이 필요함

- 국토계획체제의 장기적 일관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담당부서를 비롯하여 계획의 

추진체계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실천계획에서 해당사업의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 근거가 미흡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지만 이들의 이해가 충돌할 

경우 갈등조정 절차나 원칙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

- 관련 계획의 검토와 이해관계자의 검토 측면에서 부족

- 환류체계의 유기적 작용을 위해 종합계획-도계획-지역계획으로 연결되는 업무상 

흐름 또는 체계도와, 중앙행정부처와 지자체 담당부서의 정보가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정책목표가 정략적 지표없이 추상적･선언적 표현이 주류를 이루어 목표의 명확도가 

떨어지고 이에 따라 전략 및 전략실행을 위한 추진과제와의 연계성을 평가할 근거가 

약해짐

- 계획 내 목표를 뒷받침하는 정량적 정책지표 제시와 부문별 전략 및 전략별 중점과제

에도 구체적인 계량지표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

- 다부처 계획은 부처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의 전략은 부처 간 업무조율 프로세스를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행단계에서 전략방향 설정의 모호성을 최소화하거나 시민의

견 수렴 공청회 등의 절차적 요건을 강화해야 함

- 종합계획 목표의 달성수단이 제시되지 않았는데,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더욱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재원조달방안, 기대효과의 계량화 등이 미흡하고 재원(예산)확보 및 배분방안 등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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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정호 편(2019).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예비연구」. 국회미래연구원.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은 중장기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정되었다기보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목표로 재구성되어, 연간 시행계획에 

따라 중장기계획이 연간단위로 분절화되고 과제와 사업 단위로 파편화되면서 중장기

계획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함

- 동 계획은 미래예측과 중장기적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 계획수립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기술이 부족하고 이해관계자의 합의과정에 

대한 내용도 부족함(계획수립의 원칙, 어떤 근거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정배분의 

원칙은 무엇인지, 이해관계자 간 협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 미흡)

- 세부과제에 따라 소관부처 및 부서별로 수행함에 따라 분절적으로 계획이 수행.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기대효과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총괄적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체계가 기구가 부재

- 중장기계획다운 장기목표와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 결과지표(impact)와 

세부지표(outcome)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수단의 결과(output)을 구체적이고 

유기적으로 제시해야 함

5. 김흥범 편(2019).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예비연구」. 국회미래연구원.

- 정책수립에 있어 수용자와의 양방향 소통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국민 소통창은 

가급적 장기적 계획하에 운영하는 것이 인지도와 운영 노하우 측면에서 바람직

- 4차 기본계획은 비전, 목표, 전략, 중점추진과제 등이 명료하게 구분되었으나 전략에 

따른 지표가 중장기계획 상위수준 정량지표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구체성이 빈약하고 

지표의 다양성도 부재함

- 환경전망 분석에서 어떤 방법론을 활용하여 전망분석 결과를 제시했는지 알 수 없고 

우리나라와 비교군으로 선택한 국가가 왜 선택되었는지에 대한 기준이나 정보도 

없는 상황임

- 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타 연관계획과의 내용적 중복가능성을 검토하여 동 계획의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타 계획과의 내용 중복가능성에 대한 고려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추진전략 내 설정된 목표의 모호성이 있더라도 전략 내 추진과제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인과관계를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함

- 중장기계획에서 선제적으로 예산확보 및 배분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없어 시행계획에 

의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단기현안 중심이라 부처 및 조직 간 힘의 논리에 의해 

예산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동일한 층위에 있는 각 중점추진과제 중 일부에만 정량적 성과지표가 제시된 부분은 

합리성이 다소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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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적 목표치에 대한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전략 및 추진과제와 연계가 적은 

지표가 있으며, 매년 주기적으로 측정되지 않아 모니터링하기 힘들거나 수치도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목표도 있음

- 과학기술혁신정책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차원의 주기적인 트렌드 및 이슈전망은 

부재하며, 트렌드 및 이슈발굴, 해당 이슈가 향후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미칠 파급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없음

- 미래사회 트렌드 및 이슈에 따라 인재, 지역, 성장동력 등 정책분야별로 미칠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기본계획은 환경변화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기보다는 해당 계획의 시행기간이 

종료된 후 후속 계획에서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음

- 대부분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은 계획 내에 예산을 포함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포함되지 않는 중장기계획은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움

- 국가적으로 중요한 계획에 대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계획수립에 참여함으로써 

내용을 구체화하고 참여주체별 역할과 예산까지 내용에 포함해야 함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강력한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부처단위보다는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차원에서 수립되고 대통령이 발표하는 것이 필요함

6. 김호석 외(2017). 「국가 정책･계획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개발」.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검토제도하에서 법령이나 계획이 기본계획이나 해당분야 이행

계획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뚜렷한 평가기준이 없음

- 평가결과가 향후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 및 정책방향 도출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지속위 검토과정에서 통보된 법령･계획과 기본계획･이행계획 간 일관성이 

평가되지 않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법의 목적이 충실하게 반영되지 않았음을 의미

- 국가 단위에서 분야별 정책이나 계획 수립시 분야 혹은 목표 간 산호연계성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함(정책정합성-수평적 정합성(서로 다른 분야 간 정책 정합성)과 수직적 

정합성(지방과 국가, 국내와 국제 정책 간 정합성)

7. 김은아 외(2020).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 기후변화 분야」. 국회미래연구원.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기후변화 대응 최상위 계획이나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별로도 수립됨에 따라 정책 간 연계성 문제가 존재함

- 기본계획 간 상충관계가 발생할 때 따라야 할 조율원칙을 최상위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음

- 정량적인 목표설정보다는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계획별 목표달성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평가･환류체계를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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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부처 계획임에도 과제별 담당부처/부서를 명시하는 것에 차이가 있으며, 정책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 지자체의 성과를 국가단위로 통합하는 원칙과 환류체계가 기후변화 최상위 기본계획에 

존재해야 함

- 미래전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8. 성문주 외(2020).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국회

미래연구원.

- 정책목표의 명확화 필요, 기초연금 제도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문제 완화 방안을 위한 정책대안이 필요함

- 장기요양 기본계획에서 보장성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상충된 두 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이러한 상충된 목표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추진할지에 대한 계획이 부재함

- 장기요양서비스 질제고와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과제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정책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안하기보다 기존의 방식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함

9. 이채정 외(2020). 「정부 중장기계획 평가방안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 중장기계획 수립시 각 계획이 달성해야 하는 핵심성과지표를 2~3개를 마련해야 함

- 각 중장기계획의 성과목표를 기간별로 나누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핵심 성과지표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목표를 적절하게 수정/변경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중장기계획에 투입되는 예산을 포함한 다양한 자원이 중기/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에서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

- 따라서 과도하게 수립되는 중장기계획을 통폐합하고 정책목표를 간소화･명확화하며, 

내실있는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통합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평가 등의 방법으로 성과지표 달성의 

유인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함

- 중장기계획의 성과지표는 적절성, 인과성, 구체성 등 다양한 조건을 갖춰 각 계획의 

달성목표를 제대로 측정해야 함

- 범부처 수준의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도입하여 일관성을 확보해야 함. 여러 부처가 

함께 수행하는 정책이 다수 존재하는데, 성과목표 방향은 동일한데 다수의 정책수단이 

투입되거나 목표설정을 다양하게 하여 정책수행의 비효율성이 커지고 있음. 또는 

여러 부처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표 간 상충이 나타나거나 정책수단 간 갈등으로 

인해 목표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음

- 중장기계획의 성과관리체계에 행정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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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여영준 외(2020).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 과학기술 부문」. 국회미래연구원.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의 실효성이 낮음

- 다수의 부처가 상호 연계하는 연구개발사업 및 과학기술 정책추진에서 부처 간 연계 

및 조정과정이 미흡(여영준 외, 2019; 한민규 외, 2018)

- 각 부처가 소관분야별로 과학기술 진흥과 기술개발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개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각 부처 중장기계획 간 상호연계가 미흡하여 내용 면에서 상충가능성이 

증대하고 부처 간 시너지 효과 창출이 부재하다는 점(김흥범 외, 2019)

-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 내 정책의제 형성과정에서 외부상황에 크게 좌우되어 근거기반 

정책유지와 종결과정을 심도있게 다루지 않음(여영준 외, 2019; 최현도, 2014)

-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내용에서 수요자와의 상호작용이 부재하며, 공급자(정부) 

중심의 정책추진에 따른 한계(김흥범 외, 2019; 성지은･정연진, 2013)

- KISTEP에서 수행 중인 중장기계획 조사･분석연구는 정책적 과학기술 부문에서 

중장기계획의 현황을 설명하여 중장기계획이 다루는 주요 정책의제 및 목표의 발전방

향이나 동적 진화과정을 설명하지 못함

-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지향점과 수립 시 주요 중점사항 : ①과학기술 정책의 

통합성 추구(경제발전 영역을 포함한 경제사회 내 모든 분야에서 필요함), ②과학기술 

분야 내 정책 간 일관성 강화(초기에 설정했던 정책적 목표 및 정책적 대안이 유지되느냐), 

③중장기계획의 통합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려면 다양한 부문 내 정책 간 상호연계성을 

강화해야 함, ④증거기반 정책분석 및 평가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정책설계 역량 

및 정책 인텔리전스의 강화가 필요

-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측면에서의 정책문제

- ①중장기계획의 실효성이 매우 낮음(중장기계획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별 계획의 

영향력 감소, 핵심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효성 확보, 중장기계획이 

부처나 과에서 수행하는 R&D사업과 연관성이 높지 않음, 우선순위가 떨어져 실효성이 

낮음, 중장기계획은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 → 과거 계획의 성과나 

달성도에 대한 체계적 검토와 평가를 바탕으로, 부처별 종합계획에 대한 활용도를 

증대시켜야 함 / 실효성이 낮은 중장기계획은 차기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것 / 소수 

범부처 종합계획가 정부가 집중투자해야 할 우선순위가 높은 과학기술 분야에서만 

세부계획을 수립 / 해당 세부계획에 수행주체와 예산을 명시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함

- ②중장기계획의 일관성 강화(거시적 관점에서 중장기계획 간 관계를 긴밀히 설명할 

필요) → 정부 정책추진의 일관성(국가 정책추진의 가치관 반영 등)을 갖추도록 제도개선 

/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고 추진해야 하지만 정권에 따라 단절

- ③중장기계획의 실효성 및 미래 행정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부처 간 상호협력 

관계의 강화가 필요(중장기계획 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부처 간 협업평가 관련 제도가 

없고 부처 간 장벽이 크기 때문) → 중장기계획을 분야별로 묶어 협업과 소통 및 

상호연결을 증대하는 방향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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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관련 계획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효과적으로 제시해야 함 → 중장기계획 

작성과정에서 객관적, 합리적 분석도구의 활용을 실질화하고 다양화해야 함

- ⑤중장기계획의 자율성과 유연성 보장 → 코로나 같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한 

중장기계획의 변동관리가 민첩하게 이루어져야 함

- 개선방향 도출

- ①점검항목의 축소와 재구조화 : 모든 중장기계획을 획일화된 구성과 형태로 몰아가는 

것은 부적절. 필수항목 위주로 평가하고  그 외는 과학기술분야에 따른 자율성을 

가져야 함. 평가 체크리스트와 점검항목의 지나친 세분화는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의 경직성을 강화시킴

- ②국가 중장기 비전 및 발전전략과 중장기계획 간 상호정합성 확보를 점검 : 중장기계획 

작성 시점에서 사회분위기나 과거 계획의 주안점, 방향성 등을 충분히 조사해야 함

- ③중장기계획 수립절차의 타당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수요를 반영해야 하며, 중장기계획 수립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공론화 실효성을 점검해야 함. 또한 계획수립 주체와 주체별 역할과 

수립경과를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함

- ④중장기계획 실효성 증대를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 및 거버넌스에 대한 고려 필요 

: 부처 간 협력 거버넌스 구성에 관한 내용도 중장기계획 내에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사안이 계획수립 절차 중에서 부처 간 협업이나 조율과정을 포함하였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⑤중장기계획 내 목표달성에 관해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을 체계적으로 고려해야 함 

: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부처의 명확화도 중요하지만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구분도 필요함

- ⑥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상 정책학습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적 고민을 

구체적인 형태로 반영 : 성과를 검토할 때, 이전 계획의 성과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정책수요자의 기대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판단, 학습효과 증대를 위한 관련 거버넌스를 

명시적으로 고려해야 함

- ⑦계획에서 단계적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객관성 확보가 필요 : 단계별 목표설정의 

정합성을 검토, 정책환경 분석내용이 정책목표 설정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검토 

필요함

- ⑧중장기계획 내 기술적 요소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검토 필요 : 특정 기술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기술중심 계획과의 연계성, 기존 기술성과와 연계성 등에 

대한 체계적 검토 필요

- ⑨중장기계획 내 목표-전략-과제 간 응집성 강화가 필요함

- ⑩범부처 중장기계획에 대한 메타평가 강화나 이를 모니터링할 제도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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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상 주요 정책과제

- ①국가 중장기비전 및 발전전략과 중장기계획 간 상호정합성 확보

- ②중장기계획 내 계획수립 절차의 타당성에 대한 체계적 정보 제공(절차적 타실당성 확보)

- ③실효성 증대를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 및 거버넌스 체계 고려

- ④이해관계자에 대한 체계적 고려(다양한 참여주체들의 역할배분과 협업체계 제시 필요)

- ⑤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상 정책학습 효과를 강조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반영이 필요(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매년 집행평가와 수정보완 

프로세스, 다른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보완이 중요)

- ⑥계획 내 단계적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과 객관성 확보

- ⑦중장기계획 내 기술적 요소에 대한 상호연계성 검토 필요(기술분야 내 핵심기술 

식별 및 기술 간 상호연계성 고려를 통해 추진전략과 과제 상호연계 방안을 제시)

- ⑧중장기계획 내 목표-전략-과제 간 응집성 강화

- ⑨환경변화에 따라 유연하고 전략적인 계획 수정을 보장해야 함(환경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목표와 추진전략 등을 점진적으로 수정/개선할 수 있는 연동기획이 실질적

으로 정착해야 함)

- ⑩행정부가 수립하는 범부처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공식적인 피드백 제공제고 마련 필요

11. 이정우 외(2021). 「과학기술혁신 정책진단 프레임워크 구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첫째로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함

- 과학기술혁신 정책은 정책의제 형성과정에서 정치적 상황 등 외부상황에 크게 좌우되어 

개별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성지은･정연진(2013)은 과학기술혁신 정책이 타 부문 정책보다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높고 비가시적인 요소가 많아, 중장기적 관점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함

- 그러나 실제로 정책의제가 단기간에 생성하고 중장기적 실행력이 보장되지 않은 

정치적 수사가 남발

- 그에 따라 정책목표를 수립함에 따라 과거에 해오던 사업이나 정책이 전면적으로 

재편･재구성되는 문제가 반복됨

- 둘째로 정책기획 단계에서 근거기반 정책기획 역량이 매우 빈약함

- 이전 정책추진에서 발생한 경험과 성과에 대한 체계적 검토와 학습내용을 다음 정책기획 

단계에 반영하는 환류체계 형성을 실질화하는 것이 필요함

-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시스템적 관점에서 데이터와 증거기반 정책기획이 

수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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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기술예측, 미래 기술수요 분석, 기술로드맵 작성, 기술영향 및 파급효과 

분석, 정책분석, 성과평가 등 다양한 형태의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고 창출하는 영역으로서 

정책 인텔리전스를 정의하고 해당 영역에서 학습내용이 정책기획 및 정책개발에 

환류되는 것을 강조

- 세번째 다수 부처가 상호 연계하는 과학기술혁신 정책과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단계에 

있어서 부처 및 조직 간 연계와 협력과정에 대한 체계적 고민이 반영되지 못함을 지적함

- 각 부처와 조직이 개별로 담당하는 분야별로 과학기술 개발과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계획을 기획하고 수립함에 따라 계획 및 정책 간 상호연계가 미흡하고 상호정합

성이 부재하며, 부처간 협력에 따른 시너지 효과창출도 부재함

- 정책기획 단계 내 부처 및 조직 간 협력관계 구축과 의견조율뿐 아니라 실제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잠재적 갈등요소 및 문제점을 고려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갈등관리 전략이나 거버넌스 체계 구성 등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정책기획 단계에서 수요자와의 상호작용이 부재하고 공급자 중심의 

정책기획에 따른 폐쇄적 구조에 기반함을 지적

-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은 수요자 반응과 의견수렴 이전에 일부 내용이 바뀌고 

체계를 달리하여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다수

- 이상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①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점, ②근거기반 정책기획 역량의 부족, ③부처 및 조직 간 연계와 협력과정에 

대한 고민 부족, ④수요자와의 상호작용 부재 및 공급자 중심의 정책기획에 따른 

폐쇄적 구조

- 분석요약 및 소결

- 정책기획 단계 : 진단내용과 문항의 간결성 확보 및 중복성 제고 필요

- 정책집행 단계 : 시행계획 구성이 중점추진과제 달성을 위해 충분하지 않았고 정책서비스 

전달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적절함, 정책집행단계의 진단은 구체적인 항목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하며, 시의적절한 집행단계에 대한 모니터링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실적을 

정량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전문가 집단이 진단하여 개선점을 도출하여 정책방향을 

재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함

- 정책평가 단계 : 다양한 지표의 개발과 사용이 필요하며, 이런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마련되어야 함. 계획이 추진되는 동안에는 시행계획을 

통해 성과 모니터링 결과가 발표되지만 계획이 완료된 이후에는 관련 실적을 추적하기 

어려워 단순히 연도별 시행실적을 취합･요약하여 성과를 진단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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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민보경 외(2021). 「미래사회 대응지표 체계 및 모니터링 방안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사후 견제역할만이 아니라 중장기계획 모니터링에 참여함으로써 

정부의 미래예측과정과 이를 통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정에서 역할모색을 제시함

13. 변순천 외(2021). 「2021년 과학기술혁신정책 핵심이슈 발굴 및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 연구」. KISTEP.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 시 국가적 도전과제 측면에서 명확한 시한과 목표가 

설정된 미션제시 미흡(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중점과학기술과 정책목표, 중장기 

투자전략에서는 우선투자 기술분야만 제시하고 그 외 중장기계획도 시한과 목표가 

명확한 미션제시는 미흡)

- 법정 정책기구를 통한 부처역할 분담,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등 실질적 역할 

수행에 한계점

- 과학기술중장기계획 심층검토를 통해 종료계획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나 정책평가가 

아닌 계획수립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에 그침

- 근거기반 정책조정을 위한 정책성과 분석 및 정책평가 등에 따른 정책에 대한 실행･평가･
보완의 환류체계는 부재함

- 연구개발사업과 주요계획의 정책목표는 연계되어 있으나 계획 내 정책목표(시한, 

정량목표 등)의 미제시

- 범부처 법정계획 및 중장기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적 대응이 필요한 

국가적 미션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한 중장기 투자전략의 연도별 투자방향 반영 확대

- 중장기계획에 제시된 국가적 미션의 투자방향 반영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과 투자방향의 

관계설정이 필요

- 국가적 미션정립, 조사분석의 체계화, 정합성 및 연계성 분석이 필요함

14. 이민형 외(2021). 「혁신정책 평가의 새로운 패러다임 : 시스템 평가체계 구축 방안」. 

STEPI Insight.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역할 부족, 분야별로 수립되는 중장기계획의 복잡다기성과 연계미흡

으로 계획에 대한 사전조정이 미비함

- 주요 분야별 국가차원의 종합전략 수립과 개별부처의 정책연계 필요

15. 민보경 외(2022). 「정부의 미래대응 정책 모니터링」. 국회미래연구원.

- 법정 중장기계획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는 

부재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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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계획 수가 워낙 많고 수립･집행주기도 계획마다 다르기에 체계적으로 중장기계획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함

- 정부 중장기계획이 실제 정책으로 연계되어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평가제도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임

-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와 정부 중장기계획의 연계를 통해, 중장기계획이 연도별 재정사업

으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반대로 개별 재정사업의 성과와 중장기계획의 목표달성이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확인

- 중장기계획과 범정부 재정사업을 연계하여, 중장기적 관점의 국정운영이 구체적인 

개별사업 수준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와 개별 재정사업의 성과가 중장기계획의 목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확인하여 ‘비전-계획-사업’으로 이어지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16. 사지연･송민수(2022).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 개선방안

- 추진절차 측면 : 현행 3년에서 5년의 장기계획으로 변경 검토, 종합시행계획과 추진실적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 정부업무평가제도와의 연계방안 마련, 시행계획의 

수립･변경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거시환경 변화 발생시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조항을 

실질적으로 활용

- 추진체계 측면 : 수립주체를 ‘정부’로 변경하고 심의･의결기구는 ‘국무총리 소속위원회’, 

국회보고절차 신설 등 고려, 타 부처 참여비중을 확대해야 함

- 추진내용 측면 : 차 회차 기본계획부터 과제별 추진일정을 포함하여 작성, 재정계획은 

기본계획이 아닌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단계에서 집계되도록 해야 함,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계량성과지표 도입가능성 검토, 지표의 대표성과 적절성, 계량지표 활용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검토 필요

17. 양은진 외(2022). 「과학기술기본계획 실적점검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KISTEP.

- 개선과제

- ①기본계획 과제별 이행관리 강화 : 정책추진체계 및 성과목표의 체계화･구체화 

필요(5년간 정책과제 및 성과목표, 연도별 추진 및 달성계획 등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평가기준으로 활용)

- ②근거 기반 문제해결을 통한 과제 이행력 제고 : 기존 점검체계는 미달성 과제 

원인분석 및 달성도 개선 노력이 어려움, 정책환류까지는 시도했으나 실제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사후추적은 미시행, 미달성 과제를 도출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제 

성과목표 달성노력으로 이어지도록 분석기능 및 환류수단 강화가 필요함

- ③과학기술분야 정책 종합점검 기반 확보 : 과학기술분야 정책을 종합점검하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으며, 부처별 분절된 계획 및 사업에 따라 관리･운영 중, 과학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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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의 종합적 관점에서 정책평가가 

요구되며 이를 기본계획에도 반영해야 함

- 이행점검체계 고도화 방안

- ①추진과제 연계지표 기반 달성도 점검 도입 : 과제의 추진상황과 달성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체계 마련, 이행성과 관리를 위한 부처역할 및 절차 강화(추진과제별 

소관부처 역할 구체화, 부처별 추진과제 연계지표 및 5개년 목표 설정, 지표별 달성도 

점검기준 마련, 연도별 과제별 달성도 점검)

- ②이행부진과제 도출 및 원인분석 실시 : 부처대상 실적조사 항목 세분화･구체화, 

달성미흡과제 대상 심층점검 추진, 이행부진 원인분석 등 심층점검, 도출된 결과를 

해당부처의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차년도 시행계획 실적점검 시 사후추적 실시

- ③과학기술분야 정책 종합점검체계 구축 : 과학기술분야 정책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수단 필요, 과학기술기본계획 이행점검을 기반으로 종합점검 시 필요한 정보를 상시 

수집, 중장기계획 조사･분석과 연계방안 검토

18. 권성훈･김나정(2021). “과학기술분야 계획조정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NARS 현안

분석, 제232호.

- 현행 과학기술기본계획은 하위 계획을 포괄하는 상향식의 나열적 경향 강함

- 법령에 의해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과 주요사항의 누락을 방지하지만 

동시에 법에서 정한 필수사항에 대해 ’빈칸 채우기‘식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하위계획을 

요약･나열하게 됨

- 점진적인 개선방안 : ①장기적 관점에서 과학기술혁신 추진이 중요하므로, [과학기술기

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데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 ②[과학기술기본법] 제7항제2조에 기본계획 수립주기(5년)

만을 규정하는데, 주기는 유지하되 계획의 대상기간을 10년으로 확장하는 등 보다 

유연한 체계를 모색

- 계획단계에서부터 유사･중복 축소와 시너지 제고를 위한 체계구축이 필요함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은 최상위 총괄계획, 분야별 종합계획, 세부계획으로 구분되어 

상호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체계를 정하는 규범은 미흡함

-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최상위 총괄계획과 타 계획 간의 연계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최상위 총괄계획을 제외한 중장기계획 간의 수직적(종합계획과 세부계획 간)･수
평적(종합계획 간 또는 세부계획 간) 연계규정은 미비함

- 개선방안 : ①부처별 과학기술 관련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과학기술기

본법]에 담고 그 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안, ②동법 제2장(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부처별, 분아별, 지방자치단체별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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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하는 방안, ③분야별 종합계획과 그 하위 세부계획 체계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의 사전검토와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적근거가 

미비하고 반영체계가 미흡하여 계획 간 상충문제에 대한 조정도 어려움

- 과기부 훈령인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준]에서도 사전검토와 실태조사 

주체, 소요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전검토 결과의 활용에 대한 규정은 부재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와 실태조사에 관한 법률상 근거미비, 

대통령령과 훈령 등 하위규범에서 반영체계를 명확하게 미규정함에 따라 개선방안의 

반영비율이 높지 않음

- 개선방안 : ①사전검토와 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령에 보다 명확한 근거를 

명시([과학기술기본법]에 사전검토와 실태조사 추진근거 및 반영책무를 명시)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과기부장관)]과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기준(국

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과기부 훈령)]에서 5년 이상 

중장기계획 사전검토를 정하고 있는데, 두 규범에서 정한 검토주체의 불일치

- 개선방안 : ①규범 간 상충을 해소하기 위해 검토주체를 일원화([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기준]의 사전주체 변경을 고려)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법률은 중장기계획 수립과 관련한 협의와 

의사결정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의 심의를 받도록 명시

- 그러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89개 중 자문회의 심의비율은 40개(44.9%)임

- 다수의 법률은 소관분야의 법정계획 수립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를 명시하나 규정은 상이함

- 이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등에서 심의대상이 되는 중장기계획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기 때문

- 개선방안 : ①[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나 [과학기술기본법] 등에서 중장기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 ②최소한 분야별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국가과학

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 결론 : ①과학기술분야 최상위 총괄계획인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전략성 제고(백화점식 

나열에서 벗어나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목표･방향설정 과정을 강화), ②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간 수직적･수평적 연계체계 정립, ③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의 

조사･검토 결과의 반영체계 확립, ④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사전검토 주체의 일관성 

확보, ⑤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심의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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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최지선 외(2021). 「과학기술혁신 종합조정의 쟁점과 입법방향」. 국회입법조사처.

- 쟁점분석 및 입법적 개선방안

- ①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의결 대상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의 범위확대를 통한 

범부처 과학기술정책 종합조정체계 강화 필요성

- 법정계획 84개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하는 법정계획은 40개(44.9%)

- 심의대상인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근거법령에 적시되지 

않았음

- 국가미래성장동력으로서 큰 과학기술분야의 중장기계획은 법률개정을 통해 국가과학

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거나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국가과학기술자

문회의가 심의･의결대상을 선별할 수 있도록 개정

- ②중장기계획의 사전검토 수행주체의 불일치 해소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과기부 장관)]과 과기부 훈령인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
시행기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의 검토주체가 상이함

- 훈령을 개정하여 사전검토 주체를 과기부장관으로 일원화하거나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사전검토 주체가 되도록 변경하는 것

- ③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사전검토 결과 반영절차 도입 필요성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기준]에는 사전검토 주체와 소요기간 규정은 

있으나 사전검토 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한 규정은 없음

-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 없음

20. 조희선 외(2020).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실효성 제고방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정책제언

- 계획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의 고도화와 활용

- 과학기술 중장기계획 상 예산계획안의 실효성 제고

- 심의회의 컨트롤타워 기능강화를 위한 범부처 심의기구들의 관계 재정립(각 범부처 

조직의 역할 및 기능을 명확히 하고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컨트롤 타워로써 심의회의 

위상 재정립)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심의회의 심의대상 및 범위 설정, 심의회의 심의대상에 

대한 유형화와 비법정계획의 개념 세분화 등 필요, 중장기계획에 대한 통합적 심층분석 

및 연차별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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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심정민 외(2021). 「2020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KISTEP.

- 심층분석 결과 환류체계 개선 : 사전검토를 통한 심층분석 결과 반영확인 후 최종심의

기구에 제공

- 중장기계획 투자방향 반영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과의 연계 강화(중장기계획의 연구개발 예산 및 사업과의 연계강화)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연계강화방안(안)」. 

- 개선방안

- ①수립 전 : 필요한 계획만 검토 후 수립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기준] 개정을 통해 범부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계획 수립･수정과 관리의 공통기준 마련

- 새로운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타당성 검토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대상과 매체 다각화

- 모든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은 과기자문회의에서 사전검토 실시(사전검토 기준 

표준화 수행)

- ②시행 중 : 환경변화에 따라 전략적으로 계획 변경

-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 심의 시, 중장기계획 수정내용만 별도로 작성･첨부하여 

중장기계획 수정과 시행계획 확정을 동시에 추진

- 혁신본부가 범부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관련 현황을 총괄 관리

- ③종료 시 : 종전계획을 분석하여 차기계획을 개선

- 종료 전 다부처 과학기술분야 종합계획에 대한 전주기별 심층분석을 수행하고 심의회 

운영위원회에 보고

- 심층분석에서 도출된 권고의견은 차기계획 수립 시 반영을 검토

- ④상시 : 계획관리 지원체계 마련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관리와 예산을 연계

- 중장기계획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통합관리 및 정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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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문해주･강현규･유지연(2010),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관련 중장기계획 분석, 한국

과학기술기획평가원.

- 향후 과학기술 관련 모든 부처, 모든 연구기관 및 대학, 모든 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비전(계획)이 수립되고 정책담당자들이 상위계획의 정책방향과 정책기조를 하위 5개년 

계획이나 부문별 계획에 반영해야 함

- 모든 지표의 선정은 지속적으로 관리･추적하는 지표로 선정하고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를 선정

- 타 부처의 동의와 협조를 통해 합의된 범부처 중장기계획 수립 필요(중장기계획 

수립 시 기획단계부터 타 부처의 참여를 확대하고 각 부처의 의견을 적극 반영, 

예산과의 밀접한 연계가 필수)

- 중장기계획의 지속적･주기적 수정･보완을 통해 살아있는 계획으로 만들어야 함

- 수립･추진 중인 정책의 상시 모니터링과 주기적 평가를 통해 정책 실효성 제고

25. 김동건 외(2006). 「각 부처 중장기 계획과 국가재정운영계획 연계 방안」. 한국재정연구회.

- 부처별 중장기 계획과 재정운영 계획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 ①개별 부처의 계획 실효성 저하, ②계획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 강화, ③국가재정운영

계획의 실효성 저하

- 연계성 부족원인

- ①기획예산처의 입장(개별 부처의 계획과정에 기획예산처가 사전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음), ②개별 부처의 입장(현실적 제약없이 계획을 작성하고 

싶음), ③협의과정의 문제(개별 부처에서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재정기획관실에서 

이러한 개별 계획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

- 각 부처 중장기 계획과 국가재정운영계회계획의 연계성 강화방안

- 재원추계와 충당방안의 마련 현실화, 협의절차 마련(모든 계획에 대한 재정소요에 

대한 협의시행, 재정소요 추계와 관련한 협의양식의 표준화 필요)

26. 이광희･박준(2022). 「국가법정계획의 범정부적 실행력 강화방안 :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 각 부처별로 많은 법정계획이 수립되다보니 아래와 같은 문제 제기

- ①법정계획들 간의 연계성, 정합성, 일관성 문제 제기(계획의 실효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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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법정계획 수립주기와 대통령 재임기간의 불일치로 인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이 

법정계획과 충돌하는 문제(이미 수립된 기본계획과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방향이 

충돌하여 국정운영에 혼란을 초래)

- ③재정지출이 수반되는 법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재정지출과 관련된 사전협의 또는 

관련 절차의 미진행으로 법정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

- 소결

- 우리나라에서 국가법정계획 수가 과다한 이유는 합리성 모형만으로 설명이 어려우며, 

관료적 이익모형과 발전행정모형으로 설명가능함

- 이러한 행태적 요인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폐지되고 기획기능이 개별부처로 분권화

되는 제도적 환경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법정계획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음

- 법정계획의 수립･이행관리에는 적지 않은 행정자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다한 법정계획은 

법정계획의 품질관리, 계획 간 연계성 및 정합성 확보, 계획의 실행력 등에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

- 델파이조사 분야별 개선방안

- 1) 법정계획과 국정과제 간 연계방안

- ①환경변화에 따른 법정계획의 현황화 장치 마련(10년 이상 중장기 계획은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필요시 엄격한 변경절차를 통해 전략방향 조정, 5년 이내 단기계획은 

중장기계획 틀 안에서 새 대통령 국정과제와 연계 → 근거법령에 수정 및 변경절차 

규정)

- ②핵심 중장기 계획의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국가전략상 

중요도가 높은 핵심 중장기 법정계획에 대해서는 단임제 대통령이 함부로 변경할 

수 없도록 법적 보호장치 필요(정부교체와 무관하게 정책연속성을 확보해야하는 계획을 

선정하기 위한 기구와 절차 마련, 그럼에도 핵심 중장기계획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화)

- 2) 법정계획 수립과정에서 정책조정 강화 방안

- ①법정계획 수립 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확인 절차 제도화(법정계획 신설 시, 

관련 최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계획은 수립하지 못하게 통제, 범정부 최상위계획을 

담당하는 부처에 대한 점검과 조정 필요, 최상위계획과 하위계획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국무조정실 혹은 기획재정부 산하 ’국가법정계획 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분야별 

계획수립 시 사전심의를 강화하여 최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제고)

- ②신규 법정계획 수립 시 기존 계획과의 중복성 사전 검토･심의 강화(국무조정실의 

조정기능 실질화 필요, 국무조정실 기능에 국가법정계획 간의 조정업무 포함,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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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법정계획의 유사･중복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에서 국가법정계획 

총량제와 같은 제도를 운용, 부처 내부에서 협의･조정절차를 실질화)

- ③근거법령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제도화(법정계획 수립 시 

초안단계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간 조정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 계획의 

필요성, 실행가능성, 이해상충 가능성 등에 대해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 ④유사･중복 법정계획의 사후 정리 절차 제도화(국무조정실의 정책총괄기능, 기획재정

부의 기획･예산기능, 법제처의 법령정비기능,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행성기능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유사･중복 법정계획을 식별할 수 있음, 법정계획을 모니터링할 때 

유사 기능을 가진 부처를 그룹화하고 그룹별 기존 법정계획의 유사･중복을 검토하여 

향후 법정계획 수립 시 반영)

- ⑤국가법정계획 목록작성 및 체계적 관리(국가법정계획을 체계적으로 분류･정리)

- ⑥성과주의 예산제도와 법정계획의 연계(재정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법정계획 수립과 집행에 연계, 소관부처는 법정계획 소요예산을 제출할 때 개별사업의 

재원배분 방향뿐 아니라 법정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서로 어떻게 연계되어 근거법 상 

소정의 목표달성에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전략적 재원배분 방향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 3) 법정계획 거버넌스 개선

- ①법정계획 수립과정에 지방자치단체 참여 제도화

- ②부처 법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용 내실화 개선(법정계획별로 개별적인 위원회를 

꾸리는 것보다, 부처의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주요위원회 1~2개를 통해 소관부처의 

다양한 기본계획을 심의)

- 4) 법정계획의 실행력 제고 수단

- ①법정계획에 대한 이행점검 및 평가체계 도입(국가법정계획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시행상황을 점검하는 조직을 국무조정실에 두는 한편 법정계획 이행성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 ②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의 자율성 확대

- ③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및 인력지원 확대

- ④법정계획의 이행 결과를 국무회의 및 국회보고 의무화

- 국가법정계획 실행력 강화방안

- 1) 관련 법령 개정 방안

- ①법정계획의 변경절차에 대한 법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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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유관 중앙행정기관 협의절차에 대한 법령화

- ③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령화

- ④국회 보고 관련 절차에 대한 법령화

- 2) 법정계획 관리방안

- ①법정계획 인벤토리 작성 및 관리

- ②법정계획 정합성 제고 및 유사중복 조정(기존 법정계획과 신규 법정계획을 구분하여 

조정, 부처 내 법정계획 간 조정과 부처 간 법정계획에 대한 조정, 법정계획 간 유사중복 

문제는 유사중복이 있는 법정계획의 통폐합보다는 법정계획 간 정합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

- ③법정계획 수립과 이행에 대한 점검･평가

- 3) 관리체계 구축방안

- ①부처의 자율관리 시스템

- ②분야별 조정시스템(과기부 과학기술기본계획처럼 부처의 경계를 뛰어넘어 법정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제대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 ③총괄기관에 의한 관리시스템(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를 통한 국가법정계획 총괄)

- 4) 기타 관련 제도 개선 사항

- ①정부 교체기 국회특위 운영(정책연속성이 필요한 계획을 여야가 합의, 새로운 정부가 

존중하는 제도 도입)

- ②재정사업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연계

- ③법정계획 수립과 추진에서 지방의 자율성 강화

27. 성낙문 외(2016).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교통연구원.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실효성 제고방안

- ①교통계획 정비방향

- 내용(법정계획의 정비원칙 수립-계획 간 중복 배제, 계획의 유연성 보장)

- 거버넌스(기관별 역할배분 명확화, 주민참여 활성화, 계획수립 등 지원조직 마련)

- 예산(계획과 예산간 연계강화,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 사후관리(계획의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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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교통계획의 통합

- 법정계획의 통합대상(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 등에 따른 법정계획의 통합방안 제시)

- 통합계획의 수립주체(수립주체는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10만 이하 

시･군까지 확대하여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 계획통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앞선 개선방안을 적용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28. 정회성 외(2006). “환경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법제연구」. 

31: 107-137.

- 실효성 제고방향

- ①환경계획과 국토･도시계획의 연계체계 마련

- ②환경계획의 체계화와 연계성 강화(상위계획의 구체화, 환경계획의 방향･목표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문계획과의 통합성･일관성 강화, 관련 사업간 연계성 강화)

- ③참여적 환경계획 수립의 제도화

- ④국토환경조사의 체계화 및 공유체계 마련

29. 채찬들･이종훈(2017). 「도로부문 법정계획 및 운영정책 개편방안 : 도로운영 및 

유지관리를 중심으로」. 한국교통연구원.

- 법정계획 추진 비효율성 문제점 : ①법정계획 연계 수립체계 부재(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의 

불일치, 연계부족), ②국가도로망종합계획 사후 평가체계 부재

- 도로 운영･관리 계획 불충분 문제점 : ①예산투자 불충분, ②도로운영･관리 장기계획 

부재 및 구체성 부족

- 도로부문 법정계획 및 운영정책 개선방안

- 도로부문 법정계획 연계 수립체계 마련 : ①상향식/하향식 계획 항목 구분, ②국가교통

기획단(가칭) 운영, ③국가기간교통망 법정계획 연계수립 체계 구축

- 도로부문 법정계획 위계/역할 재정립(도로부문 법정계획은 계획 간 위계나 연계와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수립된 계획서의 상위/하위 계획 

간 위계가 불명확한 문제 발생)

30. 조은서･강태원(2025).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과학문화 이슈 분석: 과학기술기본계획 

시기별 뉴스 데이터를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28(2). 263-285.

- 연구 목적 : 제1차~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기간의 뉴스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과학문화 이슈 탐색 및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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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주요 결과 : ’과학대중화‘, ’산업 혁신‘, ’국제 협력‘, ’과학문화 인프라‘ 등이 시기별 

과학문화 이슈로 도출. 이 중 ’과학대중화‘는 분석 시기 전반에 걸쳐 높게 나타나 

과학의 경제-사회-예술 매개체 역할 수행을 보여줌

31. 여영준･정다운･신기윤･최재원･김유빈(2021).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의 제도적 경로 의존성과 혁신과제”. 기술혁신학회지. 24(5). 919-949.

- 연구 목적 :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상 정책문제 도출

- 주요 결과 1(정책 문제) : ①낮은 자율성에 의한 미래 환경변화 적응관리 한계 ②정권별 

키워드 단절 현상 심화 ③부처 간 조정 한계에 의한 정합성 약화 ④증거기반 정책과정 

제약에 의한 타당성 제한 ⑤백화점식 정책 추진에 의한 실효성 저하 등의 다섯 가지 

정책 문제 도출

- 주요 결과 2(정책과제) : ①환경변화에 따른 유연하고 전략적인 계획 수정 보장 ②정권 

중심 정책관리에서 탈피하고 일관성과 연속성 보장을 위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경 ③부처 간 협력체계 및 거버넌스 고려 필요 ④정책학습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필요 ⑤개별 계획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 중장기계획 내 목표-전략-과제 

간 응집성 강화 필요

32. 이채정(2024). 「사회정책분야 정부 중장기계획 구조 분석」. 국회미래연구원.

- 중장기계획 증가(2019년 534개 → 2022년 679개)로 계획 간 중복, 조정 미흡, 

비효율 문제 발생 :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 구조 분석을 통해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모색

- 네트워크 분석 결과, 응집성 낮고 파편화된 구조 도출 : 연결중심성은 고용정책기본계획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등이며 매개중심성은 고용정책기본계획, 고독사예방기본계획, 

국민취업지원기본계획 등이 도출

-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 구조 개선 방안 모색 필요 : 불필요한 계획의 신설 억제, 

기존 계획 간 중복･유사성 문제 해결 필요, 중장기계획 간 조정을 위한 조직 구성으로 

계획의 조정 및 일관성 확보 역할 부여

- 중장기계획 간 관계 및 우선순위 파악과 법률 검토 필요

33. 이채정･민보경･허종호･안수지･탁현우･김경동･신영규･손창우(2024). 「사회정책 

분야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 32번 자료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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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기타_자료원문을 못 구한 자료요약

강홍열(2019). “우리나라 역대정부의 미래예견적 거버넌스에 대한 성찰”. 김윤권 

외.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혁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국가법정계획 전반의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로

- 국가미래전략보고서, 국가법정계획, 국정과제 등 ‘미래예견적’ 국정관리 수단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분석했는데, 정권별 국가미래전략보고서의 

짧은 수명(평균 2.5년), 개발연대 경제기획원이 주도하던 기획기능의 분권화에 

따른 각종 법정계획의 무분별한 난립･파편화･관리 부실화, 5년 단임제정부의 

정책시야를 넘어서지 못한 채 단기성과에 치중하는 국정과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

성지은･정연진(2013). “과학기술혁신정책 기획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제고 

방안: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중장기계획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2(2):

313-340, 한국정책학회.

-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중장기계획의 수립과정을 중심으로 해당 정책분야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중장기계획 자체의 실효성을 평가

- 실효성이 낮은 이유로 계획 간 연계 및 조정의 미흡, 정부 주도의 단기적 기획, 

사회적 수용도 측면을 한계로 지적

- 특히, 정책설계에서 집행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정책통합과 기획의 공유, 사회적 

합의, 국가계획의 연계 및 통합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실천성 확보를 제시

윤경준 외(2017), ｢기후변화 관련 계획 간 정합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 8개 중장기계획 간의 정합성 분석을 위해 계획 간 일관성(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의 

부문적 측면을 구체화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방침을 제시하고 있는가?, 부문별 

계획이 기본계획의 실현을 고려하여 작성되어 있는가?), 부문별 계획 간 연계성(각 

부문별 계획 간 목표, 전략, 실천계획에 일관성이 있는가?, 각 부문 계획이 환류과정에 

의해 작성되어 있는가?) 등을 살펴본 후 계획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

- 각 기본계획 간 부분적으로 연계성은 발견하였으나 성과목표의 설정 및 기본계획이 

추구하는 근본적 목표는 서로 다름을 확인

-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여 계획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공식적 의사소통 

협의체 구축,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근거자료 통일, 공통 심의･평가 체계 구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보완을 통한 정합성 제고, 기후변화대응 기본법 제정 

등을 제안



【부  록】

ʼ24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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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계 획 명 1.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주관부처 과기정통부
참여
부처

국방부, 경찰청, 고용부, 행안부, 기재부, 산업부, 
외교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
□ 민간 ‘사이버 복원력’ 확보를 위한 정보보호산업 생태계 강화
□ 범정부 차원의 법정계획인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21~’25년)｣을 수립･시행

하여, ’디지털 전환(D･N･A) + 포스트 코로나‘에 필수적인 민간 사이버 복원력 확보를 
위한 정보보호산업 육성으로 안전한 디지털 신뢰사회 구현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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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2.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주관부처 과기정통부
참여
부처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전파의 확장과 활용 극대화를 통한 디지털 선도국가 부상 및 디지털혁신 모범국가 
실현을 도모

 o 바야흐로 全세계는 디지털이 혁신을 선도하는 ‘디지털 혁명’ 본격 전개
 o 디지털이 기존의 단순 일상변화와 기술･산업 발전을 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혁신의 기본이 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진입
 o 전파는 디지털사회 구현과 미래 디지털 확장･고도화를 위한 핵심요소
 o 향후 전파의 기존한계를 극복할 경우, 디지털전환(DX)의 범주가 크게 확장되고 

이를 통한 디지털 혜택의 전폭적 확대 가능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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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계 획 명 3.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주관부처 과기정통부
참여
부처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새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성장, 자유･인권･공정･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선언

□ 디지털은 우리나라 핵심 먹거리이자, 경제･사회 전 분야혁신을 촉발하는 촉매로서, 
그 역량과 잠재력이 충분

□ 디지털 경제 비전(’22.1)을 근간으로 인수위 전문가 간담회(’22.4)를 거쳐 구체화하여, 
새 정부 국정과제(’22.5)에 반영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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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4. 제5기 나노기술 종합 발전계획

주관부처 과기정통부
참여
부처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식약처, 교육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나노기술은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서 파급력이 크고,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과도 전방위적으로 연계

□ 또한, 글로벌 팬데믹, 미-중 무역분쟁, 일본수출규제 등 공급망 재편에 따른 글로벌 
경쟁 가속화로 기술혁신을 통한 돌파구 마련 필요

□ 축적된 나노기술 역량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초격차를 지닌 글로벌 나노강국으로 자리매김 필요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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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계 획 명 5. 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

주관부처 과기정통부
참여
부처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미래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융합을 통한 연구개발 혁신이 필요하나, 
연구현장에서의 융합은 부족

□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학문, 기술, 전문영역 간의 융합을 통해 기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파괴적 혁신으로 이어질 전망

□ 고령화, 에너지, 기후변화･재난 등 최신이슈가 매우 복잡하게 상호 연결되어, 적극적 
융합과 협력이 필수적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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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6. 제2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주관부처 우주항공청
참여
부처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향후 10년간(’24~’33) 우주위험 대비를 위한 종합계획으로 우주위험대응 역량을 
극대화하는 국가 차원의 비전과 방향 제시

□ 국민안전, 국가안보, 우주자산 및 우주공간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제시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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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계 획 명 7. 제3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

주관부처 우주항공청
참여
부처

국방부, 국토부, 기재부 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제1차 종합계획(’14~’18)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차례의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하였으며, 제2차 종합계획(’19~’23) 추진이 ’23년으로 완료

 ○ ’24년부터 향후 5년간의 위성정보활용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위성정보활용종
합계획(’24~’28년) 수립 필요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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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8. 제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주관부처 우주항공청
참여
부처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우주개발진흥법」제5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우주개발의 체계적 진흥을 
위한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 R&D 기반확충, 인력양성, 국제협력 및 민간 우주개발 촉진* 등 포함
   * ‘22.6.10.,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으로 “민간 우주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추가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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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계 획 명 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2차 기본계획

주관부처 과기정통부
참여
부처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학벨트의 미래비전 제시
□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 기초연구와 과학기반산업을 상호 협력･연계하여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과 과학적 

비즈니스의 국가성장거점 역할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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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10. 제5차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

주관부처 과기정통부
참여
부처

기재부, 교육부, 국방부 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연구현장에서 공감하는 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자와 함께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지원 원칙 및 추진과제 수립

□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 연구자 등 정책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 반영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기초연구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중장기 기초연구 정책의 

추진력 확보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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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계 획 명 11. 제2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

주관부처 과기정통부
참여
부처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과학기술의 높은 사회 기여 대비 일반국민의 과학기술인에 대한 저조한 인식으로 
과학기술인들의 사기 저하 

□ 과학기술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최우선 요인으로 연구개발 투자규모와 연구개발 
인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큰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 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예우를 통한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우대 필요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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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12. 제4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주관부처 과기정통부
참여
부처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신규 위험요인 증가, 안전규제 강화 등 안전관리 고도화 요구
□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며 중대사고시 피해 정도 심각
□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연구자가 안심하고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과학기술 안전강국’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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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계 획 명 13.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주관부처 과기정통부
참여
부처

교육부, 산업부, 복지부 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저출산･기술패권 시대, 과학기술분야 인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 중요

□ 세계 각국은 정부 주도로 STEM 분야 여학생 교육 강화, 여성과기인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경력복귀, 일-생활 균형 제도 등 지원 확대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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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14.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주관부처 과기정통부
참여
부처

교육부, 법무부, 산업부, 환경부, 여가부, 해수부, 인사혁신처, 
농식품부, 복지부, 노동부, 국토부, 중기부, 특허청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 확산, 국가간 무역갈등, 기후변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사회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

□ 우리나라도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한국판 뉴딜 등을 추진 
중이며, 이를 뒷받침할 인재 육성전략이 시급

□ 제3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16~’20)’이 종료됨에 따라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한 제4차 기본계획(’21~‘25) 수립 추진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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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계 획 명 15. 제3차 국가연구시설장비 고도화계획

주관부처 과기정통부
참여
부처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전 세계적으로 각 국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사회적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기후 위기 등의 글로벌 현안에도 직면한 상황

□ 우리 정부도 기술패권 중심의 세계적 흐름에 대응함과 동시에, 임무 중심형 R&D전략을 
수립하는 등 과학기술 정책 대전환을 추진

□ 국가연구시설장비 투자･관리･활용체계 구축과 필요한 제도 정비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에 기반한 관련 성과의 긍정적 변화도 확인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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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16. 제3차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

주관부처 과기정통부
참여
부처

기재부, 교육부, 국방부 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초고성능컴퓨팅은 핵심 연구인프라를 넘어 또 하나의 전략기술 자산
□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마련 필요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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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계 획 명 17. 제5차 과학관 육성기본계획

주관부처 과기정통부
참여
부처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감염병, 대화형 AI 등으로 인한 과학기술 관심･인식 증대 및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全연령 대상의 과학기술이슈 콘텐츠 제공 필요

□ 이공계 인재 유입 확대를 위해 체험･탐구 위주의 학교 밖 과학교육 및 과학교육･문화 
활동 등 과학관에 특화된 역할 강화 필요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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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18.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주관부처 과기정통부
참여
부처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지식재산(IP: Intelectual Property)은 최근 급격한 글로벌 환경변화 속에서 국가 
경쟁력 유지･향상을 위한 핵심 수단

□ 국가 경제성장은 과거에는 제조업 기반 설비･건설 투자 등을 통해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IP의 역할 및 투자가 중요

□ IP가 사회 전반의 혁신을 유인하고 국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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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계 획 명 19.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주관부처 과기정통부
참여
부처

지자체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가 및 지역 혁신생태계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역할 증대
□ 혁신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연구개발특구 新 발전모델 수립 필요
□ 공공기술사업화 선도모델이자 지역 혁신성장 거점으로서의 연구개발 특구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 제시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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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20.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주관부처 과기정통부
참여
부처

지방자치단체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지역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

□ 지방소멸 위기, 디지털 전환 등의 변화 및 새 정부 국정과제 등을 반영한 지역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6차 종합계획 수립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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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계 획 명 21.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

주관부처 과기정통부
참여
부처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농진청, 농림부, 복지부,
해수부, 식약처, 산림청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최근, 바이오 R&D의 재료(부분품)로만 인식되어 오던 생명연구자원(데이터+소재)이 
R&D의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요소로 부각

□ 바이오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AI 기반의 바이오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바이오 연구 데이터에 대한 정책 수립과 소재자원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인프라 혁신이 긴요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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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22. 제4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

주관부처 과기정통부
참여
부처

교육부, 산업부, 복지부, 질병청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급속한 고령화와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 뇌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뇌질환에 대한 해결(예방･진단･치료) 요구 급증

□ 바이오에 첨단 디지털 기술의 접목으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기술이 가능해지고, 
새로운 R&D와 산업적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 바이오가 부상

□ 바이오 분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미국, EU 등은 대형 뇌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 주도로 장기적･지속적 투자 중

□ 3차 기본계획 1단계(2018-2022) 이후 디지털 대전환 등 뇌연구 기술 혁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뇌연구 촉진 방향성 재정비 필요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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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23.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주관부처 과기정통부
참여
부처

기재부, 농식품부, 복지부 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에 따라, 우리나라의 생명공학 육성에 관한 중장기 목표, 
연구개발 방향 및 중점과제 등을 반영하여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23~’32)
(안)」을 수립･추진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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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24. 제3차 방사선진흥계획

주관부처 과기정통부
참여
부처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글로벌 경제위기 및 경기침체에도 불구 세계 방사선 시장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유지

□ 우리나라도 방사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외연을 확대해 왔으나, 아직은 
기술수준 및 산업생태계 기반이 취약한 상황

□ 방사선은 원자력발전(전력생산)분야에 비해 기술개발주기가 상대적으로 짧고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하여 신산업 창출이 용이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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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계 획 명 25. 제4차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

주관부처 과기정통부
참여
부처

산업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위해 5년 단위 정부 연구개발 추진 
방향 및 전략 설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제2차 기본계획」 성과, ITER 및 타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핵융합전력생
산실증로(DEMO) 기반기술 개발을 위해 향후 5년간 필요한 전략 목표 및 세부 
추진과제 도출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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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26.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주관부처 과기정통부
참여
부처

산업부, 외교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가원자력 이용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자력진흥법 제9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

□ 탄소중립 이슈 부상으로 에너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원자력 이용에 대해서는 
국가별 정책방향에 따라 다양한 접근

□ 원전사고로 인한 막대한 피해와 원전산업의 급격한 위축 선례가 있어 국내･외 
모두 원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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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27.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

주관부처 과기정통부
참여
부처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과학기술의 역할이 새로운 지식의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확대되는 추세

□ 위험의 일상화,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필요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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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28.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주관부처 과기정통부
참여
부처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가연구개발의 성과제고를 위해 효과적인 성과평가체계 구축
□ 5년간의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시행을 위한 기본방향,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를 

제시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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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29.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주관부처 과기정통부
참여
부처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삶의 질 제고, 시민참여, 연구의 파급효과 등 새롭게 창출되는 비정형 성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R&D성과 관리체계의 재검토 필요

□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수요-기획-성과창출-평가-성과관리･활용-시장･사회 확산’
으로 환류되는 전주기 순환구조가 작동될 필요

□ 연구기관 내 전담조직 내실화와 연구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성과관리･활용 
체계가 필요하며, 법･시스템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전문기관, 전담기관 등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 재점검 요구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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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30.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주관부처 과기정통부
참여
부처

기재부, 교육부, 국방부 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계획으로서 향후 5년간의 정책 
결정･추진

 ㅇ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민간부문의 과학기술혁신 촉진 등 법정 
사항을 포함 

□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국정방향을 반영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40여개 부･처･청･
위원회와 함께 이행하며, 정부 정책 및 예산에 반영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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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계 획 명 31. 제3차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

주관부처 과기정통부
참여
부처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과학기술 혁신으로 사회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양자의 
연결고리인 과학기술문화의 역할이 더욱 중요

□ 그간 과학기술문화 정책은 과학기술진흥기금 고갈, 전담기관 역량 분산 등으로 
답보상태인바, 추진동력 확보가 절실

□ 또한, 국민의 높아진 문화 수준과 새로운 미디어 등장에 부응하여 과학기술문화 
활동의 내용, 방법상의 전환이 필요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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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32.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주관부처 과기정통부
참여
부처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가 R&D 생산성 향상)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로 반도체･AI 등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R&D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

□ (R&D투자 선순환 구조 형성) 연구비에서 연구장비･재료 구매, 전문 서비스 활용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나, 대부분 외산에 의존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 303 -

부  록

계 획 명 33.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주관부처 과기정통부
참여
부처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가연구개발의 5년간의 투자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
□ 국가R&D 양적 확대에 따라 전략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 필요성 

대두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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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34.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주관부처 과기정통부
참여
부처

산업부, 환경부, 농림청, 해수부 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기후기술법 제5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 분야 최상위계획
□ 윤석열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 적응) 관련 기술개발 

정책의 기본방향과 과제를 향후 10년간 R&D사업을 추진하는 13여개 부･처･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이행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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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계 획 명 35.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주관부처 과기정통부
참여
부처

기재부, 법무부, 산업부 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 차세대 전략기술 역량 강화를 통한 과학기술주권 및 
기술안보 역량 확보가 절실한 시점으로, 이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전략 마련 필요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초격차 대한민국’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제시를 목표로 향후 5년간 정책과제를 설정하는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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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36.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주관부처 국방부
참여
부처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북한･핵 미사일 위협 고도화, 국제질서의 유동성 증가,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심화 등에 따른 한반도, 지역 및 세계 안보 불확실성 심화

□ 과학기술 확보가 국가의 경쟁우위 달성을 위한 필수요인이 됨에 따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

□ 첨단과학기술 기반 강군 건설 및 국방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자 
「’23~’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마련 필요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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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37.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주관부처 국토부
참여
부처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성과 확산 및 관련 산업진흥 등을 위해 건설기술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 건설기술 정책 및 제도 선진화, 연구개발 촉진을 통한 기술수준 향상 및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정계획으로 제7차 기본계획(’23~’27)은 중장기 건설 기술정책 
로드맵과 건설기술 발전 청사진 제시 필요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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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38.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주관부처 국토부
참여
부처

과기정통부, 기재부, 산업부 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도시 구현을 목표로 5년마다 국가 차원의 
마스터플랜 제시 필요

□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19~’23)이 만료됨에 따라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24~’28) 수립 필요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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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39. 제2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주관부처 국토부
참여
부처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디지털 혁신 가속화, 심화되는 기후변화 및 각종 사회문제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국토교통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향후 10년간의 국토교통 
R&D 전략 수립

□ 1차 종합계획을 통해 스마트건설, 스마트시티, 자율협력주행 등 대형 R&D 사업추진으로 
예산은 증가하였으나, 기술간 융복합 및 혁신･도전 과제 추진 등 사업다각화 필요

□ 논문･특허 등 과학기술적 성과 달성에도 불구 사업화 지원은 미흡하여, 창업부터 
해외 진출까지 전주기적 기업성장 지원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브랜드과제 추진 
등 산업진흥 기반 강화 필요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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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40. 제3차 기상산업진흥 수정 기본계획

주관부처 기상청
참여
부처

농진청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제3차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21∼’25)을 이행 중이나 최근 기술, 정책 등 환경변화 
및 청 내외 주요 계획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기본계획 수정 필요

□ 정책 현안을 반영한 실효성 높은 기상산업 정책수립으로 기상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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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41. 제2차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

주관부처 기상청
참여
부처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및 경보업무의 선진화를 통해 지진･지진해일･화산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에 관한 5개년 동안의 정책 기본방향과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 제시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분석･전달 분야에 대한 관련 기술개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이해확산 및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등 분야별 추진계획 
수립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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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42. 제4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

주관부처 기상청
참여
부처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가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기상재해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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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43. 제9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주관부처 농식품부
참여
부처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농업기계화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기반 마련을 위해 ‘78년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제정하고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정책 추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5조는 농업기계화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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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44. 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주관부처 농식품부
참여
부처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농식품 수출액 증가 추세,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미래 新산업 영향으로 농식품산업의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

□ K-Food가 한국의 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하였으나, 각 국의 공급망 정책･식품규제 
강화 등은 기업에 부담

□ 제4차(’23∼’27) 기본계획은 코로나19로 크게 달라진 식품산업의 여건과 전망을 
분석하고, 향후 5년간의 식품산업 성장전략을 제시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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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45. 제3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주관부처 농식품부
참여
부처

농진청, 산림청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종자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 전략 기술 확보 뒤처짐, 협소한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대규모 글로벌시장 진출 강화 필요

□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종자산업의 중요성 증대
□ 종자‘산업’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종자 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선진국 종자 시장･산업의 특성을 국내 상황과 빠르게 

비교･분석 후 개선방안 도출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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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46.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주관부처 농림부
참여
부처

농진청, 산림청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과학기술 발전 및 사회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농식품 R&D 전략을 마련하여 
향후 5년의 농산업 혁신 성장을 선도할 시점

 ○ 4차산업혁명 시대 ICT, BT 기술과 함께 농식품의 생산-유통-소비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해 R&D 집중 투자분야 개편, 연구 방식 변화 필요

 ○ 농가 인구 감소･고령화, 기후변화 가속화, 새로운 가축질병 발생, 농산업 글로벌 
밸류체인의 균열 우려 등 각종 위험요소가 대두되는 가운데,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농산업의 안정적 성장 필요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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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계 획 명 47. 제3차 농림축산검역기술개발사업 중장기계획

주관부처 농식품부
참여
부처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내외 환경 변화 대응 R&D 추진 중장기계획 마련
 ○ 사회･환경 변화와 급변하는 국제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R&D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여, 향후 5년간의 동식물 질병 및 병해충 연구를 통한 국민 보건 및 관련 
산업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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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48. 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주관부처 농진청
참여
부처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계획인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3~’27)’과 농식품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3~’27), 농림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과 연계 추진하여 
국가 농업 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창출과 투자 효율성 제고 도모

□ 제20대 정부의 국정과제와 과학기술정책을 연계하고, 농정을 뒷받침하는 국가 
임무 중심의 핵심전략과제 체계로 전환

□ 상위계획의 정책목표에 기반한 R&D 핵심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개발중심 
계획에서 이행기반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 수립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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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49.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주관부처 농진청
참여
부처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농가인구 고령화, 청년농가 감소, 도농소득격차 확대로 농업･농촌 대다수가 
사회경제적 기반이 약화되어 지방소멸 위기국면에 진입

□ 농산물시장 완전개방과 농업수익성 악화에 맞서 농촌 사회･경제의 근간인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적 지원정책이 절실한 상황

□ 위기에 놓인 농업･농촌의 특화발전과 新활력 증진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육성의 국가책무를 명시한 법률 제정 

□ 법정계획에 근거한 지역특화작목 기술혁신과 산업화로 농업･농촌의 新활력을 증진
시키고, 다채로운 국민 먹거리 선택권 확립을 도모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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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50.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주관부처 농식품부
참여
부처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건강에 대한 새로운 요구 증가
□ 스트레스･우울감･생활습관성 질환관리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농촌 환경 및 

친환경적 농업 활동 영역으로 확산추세
□ 치유농업 관련 연구 개발 및 확산 방안을 구축하여 치유농업 콘텐츠 개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 국민 삶의 질 향상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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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51. 제4차 문화기술 R&D 기본계획

주관부처 문체부
참여
부처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글로벌 경제 저성장 기조 속에서 문화산업은 경쟁력이 탁월하고 잠재력이 무한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게임 체인저

□ 문화서비스는 일상의 풍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써, 서비스 품질 및 접근성 확대를 
통해 국민 행복에 기여

□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의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로 진화 중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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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52.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

주관부처 국가유산청
참여
부처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AI, 디지털트윈 등 축적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분야에 
적용해야 한다는 필요성 대두

□ 데이터는 이미 기존의 생산요소를 대체하는 새로운 경쟁원천이므로, 문화유산 지식 
자원의 디지털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필요

□ 불확실한 기후변화･지진･태풍 등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유산 피해 예측 및 저감기술 
개발 등 환경 대응역략 제고

□ 1인 가구, 다문화 가정 등 사회구조의 변화 및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의식 확산으로 
인한 문화유산 소비의 다양성 확대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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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53.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주관부처 복지부
참여
부처

국토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환경부, 식약처, 농진청, 
특허청

추진배경 및 
필요성

□ 4차 계획이 적용될 ’21년~’25년은 초고령사회를 준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야 
할 중요한 시점

 ○ 미래 한의약 수요와 산업발전 요구를 충족할 대책 마련 필요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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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54. 제3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

주관부처 복지부
참여
부처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환자중심･탈중앙화･데이터 등 보건의료기술의 메가 트렌드 변화와 함께 「헬스케어 
4.0」패러다임 등장(WHO)

□ 뇌혈관･응급 등 생명과 직결되고, 분만･소아 등 시장실패로 적정 공급이 어려운 
필수의료 확충 요구 증가

□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백신･치료제 등의 보건의료기술이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각

□ 디지털 대전환은 기존 보건의료기술의 혁신을 촉진시키고, 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로운 바이오헬스 산업 영역 창출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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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55. 제1차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

주관부처 복지부
참여
부처

과기정통부, 기재부, 산업부 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기존 치료(수술, 치료제 등)가 대응 치료, 신체･장기의 재생 불가능 등 증상의 
호전 또는 유지 패러다임 한계를 가지는데 반해,

 ㅇ 재생의료는 근원적 치료, 완치, 개인 맞춤의학, 변형 가능성 무한 등 혁신적 치료 
기전으로 새로운 의료패러다임 제시

□ 기존 합성의약품이나 의료기기와 다른 특성을 갖는 차세대 유망기술로서 재생의료 
세계시장은 급격히 성장 중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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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56. 제2차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

주관부처 산림청
참여
부처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산림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곳으로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산림분야의 재도약을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 방향의 전환이 요구됨
□ 현안 해결 및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필요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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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계 획 명 57.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주관부처 산림청
참여
부처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전 세계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 중
□ 산림은 자연기반의 해법으로 비용 대비 효과적이며, 부작용 없이 효과를 지속할 

수 있는 탄소흡수원으로 그 역할을 강화할 필요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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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58. 제3차 민･군 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주관부처 산업부
참여
부처

과기정통부, 국방부, 방사청 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세계가 한국 방위산업 경쟁력에 주목 →「수출 산업화」잠재력 확인
□ 방위산업 수출은 국방력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
□ 글로벌 시장에서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를 뒷받침하는 방위산업선도국 진입전략 

1.0으로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수립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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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계 획 명 59.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

주관부처 산업부
참여
부처

과기부, 국토부, 기재부, 중기부 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그간 발표된 정부의 친환경차 정책을 집대성하고 법정계획으로 확정하여 관계부처의 
집행력 확보 추진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연계하기 위해 현존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혁신으로 탄소중립시대 개척

□ 차량 全주기 친환경성 강화로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현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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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60.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

주관부처 산업부
참여
부처

과기정통부, 고요야부, 교육부 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로봇은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혁신을 촉진하는 기반 산업化
□ 빨라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에도 크게 기여
□ 첨단로봇은 잠재력이 큰 전략산업으로, 세계 각국도 정책경쟁 본격화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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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계 획 명 61.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주관부처 산업부
참여
부처

고용부, 과기부, 국토부 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디지털전환)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시스템 융합 표준의 
중요성(상호운용성 확보)이 더욱 부각

□ (기업혁신) 급변하는 규제환경 속에서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업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수요 급증 

□ (삶의 질 제고) 코로나 팬데믹, 디지털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문제 해결에 표준 역할 증대

□ (혁신 주도) 디지털전환 시대의 표준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혁신적 표준화 생태계의 확장 필요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17개 부처청에서 총 1조 3,489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 (연평균 2,697.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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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62.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주관부처 산업부
참여
부처

기재부, 해수부, 농식품부 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에너지부문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목표･과제 제시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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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계 획 명 63.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주관부처 산업부
참여
부처

환경부, 과기정통부, 해수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에너지법」 제11조에 따라,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 달성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에너지기술개발의 중장기 목표,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 등을 
반영하여 「24~'33년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수립･추진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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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64.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

주관부처 산업부
참여
부처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5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의 중장기 정책 목표, 기본방향, 
중점과제 등을 반영하여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24~’28)」을 수립･추진

 o 산업기술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산업기술개발, 기반 조성, 
기술인전 및 사업화, 글로벌 산업기술협력 등 포함

 o 산업기술혁신 촉진, 기술･산업간 융합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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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계 획 명 65.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주관부처 산업부
참여
부처

고용부, 과기부, 중기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①코로나19 등 글로벌충격 ② GVC 재편 등 넥스트노멀 부상
   ③미래형 첨단산업 전환 요구 등 소부장･GVC 변화 필요성 부각
□ 20년만에 전면개정된 법(’20.4.1.시행) 취지를 반영한 소부장 Blue Print 마련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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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66. 제3차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

주관부처 우주항공청
참여
부처

기재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99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큰 틀의 중장기 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

□ 민수가 커지는 최근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민항기 시장 진입을 통해 항공산업의 
도약 기반 마련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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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계 획 명 67. 제2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

주관부처 식약처
참여
부처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 경제 등 전반적 변화 요구
□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급격한 디지털 바이오 기술 발전에 따라 식품 의약품 등 개발 

생산 사용 환경 변화
□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에 따른 새로운 위해요소 증가
□ 고령화 저출산 기대수명 연장 등 사회구조 변화 수요자 예방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식품 의약품 등 안전관리 요구 증가
□ 과학기술의 발전과 코로나 이후 식품의약품 등 생산 소비 환경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극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제2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 수립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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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68. 제3차 원자력안전 종합계획

주관부처 원안위
참여
부처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근거하여 원자력이용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022~2026년)」을 수립하여 추진

□ 원전 안전관리, 방사선안전, 생활방사선안전관리, 방사능방재 등 원자력안전 全분야 
정책의 수립･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

   ※ 규제제도 개선･안전문화 강화･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정책방향과 대책 제시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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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계 획 명 69. 제5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주관부처 중기부
참여
부처

과기정통부, 기재부, 산업부 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부터 기술개발, 사업화, 산학협력, 
인력, 기술금융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

□ 제4차 촉진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24~’28)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5차 수립계획 수립 추진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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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70. 제3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주관부처 질병청
참여
부처

기재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가 방역체계와 연계한 연구개발 
추진 및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5년 단위 추진전략을 수립･추진

□ 제2차 추진전략 종료(’17~’21)에 따른 변화된 감염병 위기상황을 반영하여 코로나 
이후 대비 감염병 연구개발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 감염병 연구개발 체계(패러다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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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계 획 명 71. 제1차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주관부처 해경청
참여
부처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부 R&D 패러다임은 과거 경제성장 및 산업 고도화 중심에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해양 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기능으로 변화하는 추세

□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해양 경비･안전･치안이 국가 안보･경제 측면에서 중요하나, 
민간 투자에 한계가 있어 국가적 대응이 절대적

□ 이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핵심변수인 ‘기술’을 중심으로 해양경찰 
스마트化의 구체적 추진전략 수립이 긴요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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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72. 제4차 남극연구활동 진흥기본계획

주관부처 해수부
참여
부처

과기정통부, 외교부, 환경부 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남극은 우주･해양연구와 더불어 국가의 선도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거대과학 
분야로 국가적 중장기 로드맵이 필수

  - 그간 우리나라는 법정계획인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07~, 매5년)’을 수립하여 
남극 연구의 과학적 역량을 제고

  - 그러나 연구인프라가 필요한 남극 내륙 연구 분야, 글로벌 현안 대응 연구 및 
국제협력 분야의 성과는 다소 미흡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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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계 획 명 73.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주관부처 해수부
참여
부처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기술혁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넘어 기술 패권경쟁, 탄소중립 등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디지털 대전환, 초격차 기술 확보 필요 

□ (난제해결) 국민 생활안전 대응과 함께 ①고령화, 경기침체 등 사회･경제 문제, 
②기후위기 문제, ③공급망 안전 등에 국가생존력 확보

□ (산업･연구진흥) 위기극복을 위해 산학연 기관들과 지역의 기술개발 역량을 결집하고 
협업 생태계를 조성, 미래를 위한 핵심인재 양성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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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74.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

주관부처 해수부
참여
부처

과기정통부, 외교부, 산업부 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극지는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극지 기술패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지역

□ 「극지활동 진흥법」제정(’21.10 시행),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착수(’22.4) 등 
우리나라 극지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국내적 여건 성숙

□ 우리나라 극지활동의 미래 비전 설정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향후 5년간(’23~’27) 
세부실천과제를 담은 중장기 전략 마련 필요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 345 -

부  록

계 획 명 75. 제4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주관부처 행안부
참여
부처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산업부 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5년 주기 법정계획, 기본법 제71조2(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재난안전 기술개발과 할성화 
등을 위한 범부처 종합계획을 수립 

□ 기술개발, 활성화, 연구환경 조성 등 관련 기술･정책을 포괄
□ 중장기 R&D 비전･목표, 투자 및 제도 개선 방향 제시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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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76.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주관부처 환경부
참여
부처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추진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관리 기술 및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5년 단위 법정계획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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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계 획 명 77. 제5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

주관부처 환경부
참여
부처

과기정통부, 교육부, 산업부 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민의 환경권(「헌법」제35조) 보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기술 개발･보급과 
환경산업 육성의 체계적인 기반 마련 필요

□ ‘제4차 육성계획(’18~’22)’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향후 5년(’23~’27)의 중장기 
환경 기술･산업･인력 육성정책의 비전･목표 및 전략 설정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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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78. 제2차 치안 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주관부처 경찰청
참여
부처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약자 비중 증가, 첨단범죄･신종범죄 다양화 
및 피해 규모 증가 등 치안 분야 패러다임 전환

□ (치안 수요 증가) 범죄양상 변화와 국민 인식 변화에 따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치안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경찰 역할 확대)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국민 생활영역의 확장과 경찰에 대한 국민 
기대수준 증가로 경찰 역할의 변화 및 확대 필요

중점과제 및
세부분야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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